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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문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은 그 규모 및 범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이 협약은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으며,국

제 환경논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onInternationalTradeinEndangeredSpeciesofWildFaunaandFlora),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servation on

WetlandsofInternationalImportanceEspeciallyasWaterfowlHabitat;람사(Ramsar)

협약 또는 습지보호협약)1),이주성 야생 동물 종 보전에 관한 협약(CMS,Conventionon

theConservationofMigratorySpeciesofWildAnimals)등 생태계․생물자원 분야의

기타 협약을 포괄하는 국제법으로 효력 있는 협약이다.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92년 6

월 13일에 서명하였으며,1994년 10월 3일 비준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을 목적2)으로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은 전 지구적인 네

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2006년 3월 현재 협약의 당사국은 188개국으로 대부분의 국가

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협약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주요 이슈들이 다루어

지고 있다.특히 협약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6차 당사국회의(COP,Conferenceofthe

Parties)에서는 지구적 차원,지역차원,국가차원에서 201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계획(StrategicPlan)의 채택을 결정한 바 있다.이 전략계획의 2010년 목표는 2002년 남

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WSSD, World

1)1960년대 국제물새연구기구(InternationalWaterfowlResearchBureau)의 주관으로 습지의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회의가 수차례 열렸으며 1971년 2월에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servationonWetlandsofInternationalImportance

EspeciallyasWaterfowlHabitat)이 체결되었다.람사협약이라 부르는 이 협약은 1975년 12월 31일부

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1997년 3월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박용하,2001).

2)생물다양성협약 제1조(목적)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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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itonSustainableDevelopment)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확인한 바 있다.최근 2005

년 UN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목표는 재확인된 바 있다.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회의

에서는 이 목표의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Global

BiodiversityOutlook에서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흐름,그리고 전

망을 제시하고 있다 (SecretariatofCBD,2006).

생물다양성협약의 다른 중요성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뿐 아니라,

이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실제적인 이행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이다.생물다양성에 대해 가장 위협적이면서 이익을 담보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LMO,LivingModified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전 지구적인 규제와 이행체

계를 담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on

Biosafetyto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3),이하 의정서라 칭함)’가 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2001년 제1차 특별당사국회의(CBD Ex-COP1, First Extraordinary

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에

서 채택되었다.그리고 유전(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침입외래종,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조치,생물자원에 관한

원주민의 전통지식 보전,생태학적인 접근,지구학적 분류 이니셔티브(GTI,Global

TaxonomyInitiative),보호지역,영향평가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논의가 지속적이며 역

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였고,2006년 6월 현재 의정서에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정기적으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CBD/COP), 그리고 당사국회의의 부속기구인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SubsidiaryBodyforScientific,TechnologyandTechnologicalAdvice)의 회의,다양한

전문가실무그룹 회의 (MeetingsofadhocWorkingGroup)등에 참가하고 있으나,관련

부처간 업무분장 및 통합기능 미비,분야별 전문가 부족,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논리 및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 미비 등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동 협약 대응에 대한 취약성

이 노출되고 있다.이에 따라,협약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정립 등 협약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

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본 연구는 이

러한 현실적인 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동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3)이 의정서는 의정서의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 CPB로도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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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가 대응체계 구축에 있다.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의제,우리나라에서 협약

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주어진 여건과 기본원칙을 확인하고,현재 및 향후 생물다양성협

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함

에 있다.

2.연구의 주요내용 및 체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과업의 내용 및 범위4)를 충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제시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하였다.

제1장의 서문에서는 연구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연구과제의 내용 및 범위를 정리하였

다.그리고 본 연구과제의 추진방법(체계)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현황 및 전망을 다루었다.i)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배

경 및 발전과정,ii)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목적,체계,주요내용),iii)생물다양성협

약 주요기구 역할 등(협약의 당사국회의,SBSTTA회의,의정서 당사국 회의 등 협약 주

요회의의 진행과정 파악 및 분석)을 제시하였으며,iv)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 항

목별 국내외 현황,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쟁점사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외래종(Alien Species),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유인조치(IncentiveMeasures),생물자원에 관한 원주민의 전통지식 등

(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ofIndigenousandLocalCommunities),생태학

적 접근(Ecosystem Approach),지구학적 분류 이니셔티브(GlobalTaxonomyInitiative),

영향평가(ImpactAssessment),2010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보호지역(ProtectedAreas),

의사교환,교육 및 공공인식(CEPA,Communication,Education& PublicAwareness)이

4)본 연구의 주어진 내용과 범위는 i)생물다양성협약의 현황 및 전망(협약의 당사국회의,SBSTTA

회의,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 회의 등 협약 주요회의의 진행과정 파악 및 분

석,협약과 연계된 국내외 여건의 변화 분석)ii)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쟁점사항 정리 및 분석(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생물자원에 관한 원주민의 전통지식,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지

구학적 분류 이니셔티브 등),iii)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및 외국의 대응현황 분석 및 평가

(국내의 협약 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협약에 대한 외국의 대응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iii)

생물다양성협약의 향후 우리나라 대응체계 구축방안 (협약 관련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의 연계체계,

관련부처별 담당업무 제안 등, 기술과학협력을 위한 정보교환체계(CHM, Clearing House

Mechanism)의 역할과 임무,이행체계 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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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 쟁점사항별로 논의배경,주요논의내용,주요국 입장 및 이행 현황,제8차 당사국

회의의 결정사항,향후 전망,우리의 입장 (입장 결정근거 포함)또는 향후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그리고 이들 쟁점사항을 종합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이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분석 및 평가를 다루고 있다.i)

생물다양성협약과 연계된 국내외 여건 변화,ii)생물다양성협약 주요회의 및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분석 및 평가,iii)주요 외국의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체계와의 비교,iv)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생물다

양성협약의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생물다양성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다루고

있다.i)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의 연계체계,관련부처별 담당업무

제안 등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이행체계 (안)구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근거한 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의 필요성,필요하다면 동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의 제안을

검토,협약 분야별 이행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대책위원회 제안을 검토,

CHM의 역할과 임무 제시,이행체계 제시),ii)협약의 주요 쟁점 사항별 대응 (주요 쟁

점사항에 대한 법률․제도적 대응,과학기술적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은 과제의 내용요약,과제의 기여,과제의 한계 및 향후 추진

연구 도출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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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생물다양성협약의 현황 및 전망

1.채택배경 및 발전과정

가.채택배경

20세기 중반까지 전지구적 생명지원체제(biosphere)로의 생태계 보전은 국제적 관심사

가 아니었다.5)당시까지 각국은 이동성 야생동물(migratorywildlife)보호를 위해 협력하

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국가주권은 아직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동성

조류와 어류,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진전되면서 주권개념에도 수정이

가해지게 되었다.6)

과거부터 환경오염은 국경 넘어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어왔지만,국내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의 영역 밖의 공간인 公海에의 폐기물 투하가 자행되었다.그 결과 환경관련

국제규약은 공해와 남극,우주와 같은 국제공역과 공유자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그 후

그러한 차원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협약으로 발전해 가는데,1972년 스톡홀

름 회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7)

5)생태계 보전이 국제환경문제의 초점으로 등장한 것은 20세기 중반이후의 일이다.생태계 개

념은 프랑스의 라마르크(Lamarck)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 명칭은 오스트리아의 지질학자

EdwardSuess가 부여한 것이다.그러나 이 개념이 근대 과학에서 발전되고 퍼지게 된 것은 러

시아 광물학자 V.I.Vernadsky(1863-1945)에 의해서이다.Vernadsky에 의하면 생태계는 생명의

영역으로 태양 광선이 생명에 필요한 생태지구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곳으로,對流圈

(troposphere), 水界(hydrosphere) 또는 해양, 지표에서 3킬로미터 정도에 이르는 地殼

(lithosphere)을 포함한다고 한다.생태계이론의 발전에 공헌한 그 외의 사람으로는 ｢가이아｣

(Gaia)란 저서로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 J.E.Lovelock이 있다.

6)경제적 동기에서 시작된 海洋環境 보전에 대한 국제관심은 주로 어족자원과 물개,고래의 보

호에 집중되어 왔다.그러나 이시기에 국가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생태계 보호나 인간생활의 質

의 유지가 아니라 魚族資源의 재고 유지와 경영,관련국간 어획량 배분이었다.국제적 보호가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베링해의 물개였다.베링해의 물개는 그 80%가 미국령인 Pribilof섬에

서 태어나지만 북태평양 전역에 걸쳐 사는데,1911년 7월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보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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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ms 기술된 생물종수 추정되는 생물종수

박테리아 4,000 1,000,000

원생생물(지의류,protozoa등) 80,000 600,000

동물 1,320,000 10,600,000

균류 70,000 1,500,000

식물 270,000 300,000

계 1,744,000 약 14,000,000

자료:SecretariatoftheCBD,2001.GlobalBiodiversityOutlook.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건강한 인류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협약들이 1970년대부터 체결되었다.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주성 야생 동물 종 보전

에 관한 협약(CMS),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servation on Wetlands ofInternational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람사(Ramsar)협약 또는 습지보호협약),세계문화자연유적보호협약 (Convention

ConcerningtheProtectionoftheWorldCulturalandNaturalHeritage)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특히,1980년대 중반 이후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요인이며,공해 및 자연자원의 과잉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로 많은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있으며8),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케 되었다.

<표 1>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다양성

1987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InternationalUnionfortheConservationofNature

7)스톡홀름의 ｢UN인간환경회의｣(UnitedNationsConferenceontheHumanEnvironment)는

환경정책을 국제적인 관심사로 변모시킨 중요한 회의였다. 일부에서는 이 회의를 ｢

Woodstockholm｣이라 폄하하기도 하였으나,이는 국제사회에 밀려오고 있는 ‘새로운 환경패러다

임’(new environmentalparadigm)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이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식은 점차 변화하였다.1972년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

은 아직 인간 중심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 후 국제조약들은 점차 환경을 구성

하는 갖가지 요소들의 ｢본래적 가치｣(intrinsicvalue)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1982년 ｢세계자연

헌장｣(WorldCharterofNature)은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에 대한 가치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석용,1998).

8)SecretariatofCBD(2001)은 세계적으로 지난 400년간 300-350종의 척추동물과 400종의 무척추

동물,식물은 수백 종이 사라 졌는바,이러한 생물종의 멸종비율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보다

100-200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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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aturalResources)의 건의에 따라 1988년 11월 UN환경계획(UNEP,United

NationsEnvironmentProgramme)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1989년 5월 기술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수단을 준비하게

되었다.이 회의 기구는 1991년 2월 정부간 협상위원회로 발족하였으며,1992년 5월 22

일 생물다양성협약의 전권대표회의(케냐 나이로비)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게 되

었다.이와 비슷한 시기인 1992년 6월의 리우회의9)에서 한국을 포함한 156개국의 세계

지도자와 과학자들이 모여 최초로 인구,환경 및 개발을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지속성 있

는 인간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리우환경선언10)이 발표되었다.

리우회의 이후 각국들의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각국이 생물다양

성협약에 서명을 시작하였다.이 협약에 1993년 9월 30일 몽골이 30번째로 비준서를 협

약 수탁 기관인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는바,협약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90일째인 동

년 12월 29일부터 발효하였다.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하였으며 2006년 5월

현재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11)

나.발전과정

당사국들은 지역간,선진국간,개도국간 그룹이 형성되어 그룹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9)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회의의 정식명칭은 ‘UN인간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NationsConferenceonEnvironmentandDevelopment)'이다.이 회의는 자연환경의 지

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development)을 목적으로 하였으며,이 회의에서는 세개의 文書가 채

택되었다. 리우宣言이라 부르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宣言｣(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andDevelopment)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 가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담고 있

다.선언에는 原則(principle)이라는 이름의 27개 규정들이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둘째는

｢議題 21｣(Agenda21)이다.이는 각국정부의 정책을 인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21개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여기에는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의 해결방

안과 대기․해양 등 각종 환경문제 해결방안,법과 제도,기술이전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셋째

는 간단히 ｢山林原則｣(PrinciplesonForests)이라 일컫는 원칙성명이다.여기에는 산림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나열하고 있다.그러나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다.

10) 1992년 6월의 리우정상회의 (UNCED)에서 채택된 리우환경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andDevelopment)은 생물다양성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기술은 하고 있지 않으나 세

부실천지침인 의제 21(Agenda21)에서 생물다양성을 지구의 생명부양계의 기반으로 간주하고 중요

성을 강조하며 생물다양성보전의 지침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을 명시하고 있다.

11)UNEP에 등록된 국제협약은 170개이며,이들 국제 환경협약 중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

변화협약,‘산림협약’과 함께 3대 환경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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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3세계 국가들이 협약 당사국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바,이들에 의하여 회의가

이끌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반면에,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선진국 측의 의견이 상대적

으로 적게 반영됨에 따라 선진국 측의 소극적인 참여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생물다양성

협약의 관련 논의에서도 여타 회의와 마찬가지로,대다수 사안에 대해 EU그룹,농산물생

산국12),MegadiverseLike-mindedCountries13),G77+중국그룹간 입장이 대립된다.여기에

선진권 비EU그룹인 JUSCANZ그룹14)이 EU에 동조하고 CompromisedGroup15)과 북구

의 국가가 사안에 따라 개도국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특이점은

여타 선진국은 개도국의 수적 우세를 고려,어느 정도는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선도국가인 미국은 자국 이익을 감안한 의견을 관련 회의에서 강하게 개진하고 있다.미

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 거부시 미국의 대통령이 “나는 세계의 대통령

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은 21세기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미국의 이해정도를 상

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 측에서는 생물자원의 국가간 이동에 연계하여 협약을 통상문제에 직접 연계시

킴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다.2000년 1월29일에 생물다양성

협약 특별당사국회의에 채택되었고,2003년 9월11일부터 국제적 효력을 띠고 있는 바이

오안전성에 관한 의정서(CartagenaProtocolonBiosafety,바이오안전성의정서16))는 생물

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12)대표적인 농산물생산국은 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칠레,우르과이,미국 등이다.이들 국가들은

MiamiGroup으로 통칭된다.

13)2002년 2월 18일 멕시코 Cancun에서는 높은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전 세계 동․식물종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책임으로

"Like-mindedMegadiversityCountries"를 형성하였다.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열대에 위치해 있으며,

개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최초 가입국은 브라질,중국,콜롬비아,코스타리카,에쿠아도르,인도,인

도네시아,케냐,멕시코,페루,남아프리카,베네수엘라 등의 12개국이었고,그 이후 볼리비아,말레이

시아,필리핀,콩고민주공화국,마다가스카르 등이 가입하여 현재 17개국이 여기에 속해있다.이들 국

가들의 임무는 공통의 관심사와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것으로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알리

고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생계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건설하는 것

을 포함한다.Cancun선언문은 <부록 1>을 참조.

14)JUSCANZ는 Japan,US,Swiss,Canada,New Zealand의 약자로 OECD회원국중 EU가 아닌

국가들의 모임이다.현재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일본,노르웨이,미국,뉴

질랜드,호주,캐나다,터키,폴란드,헝가리,멕시코,체크,스위스이다.

15)일본,멕시코,노르웨이,스위스,한국으로 초기 구성되어 있었으며,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가 추가

로 가입하였다.

16)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생

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동 의정서를 바이오안전성의정서로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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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할 수 있는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개도국 측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반면에 선진국 측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이들의 주장은 개도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는 상당 부분이

대립되어 있다 <그림 1>.세부 부문별 각국들의 주장 및 대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4.주요쟁점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규제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국제시장개방 압력

-물질특허보호 강화

규제강화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가의 이익 최대화

-터주권(Farmer'sRight)보호

-유전자원 보전 및 이용 기술

이전 최대화

유전자원부국

선진국

유전자원빈국

개도국/

후진국

국제적 의사결정

생물산업협회

환경보호단체

각국 정부의 입장

<그림 1>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별 입장

2.주요 내용

가.목적 및 체계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3가지이다.첫째,생물다양성의 보전:둘째,생물다양성의 지

속가능한 이용:셋째,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문과 42개 조항,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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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협약의 목적과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한 골격협약 또는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 특별한 국내법상 조치 없이 국내에서 시행이 가능한 자기 집행적 조약

(self-executingtreaty)기능을 갖고 있다.따라서 협약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국가의 권리

와 의무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생물다양성협약도 다른 대부분의 국제환경보호

를 위한 다자조약들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의정서 등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며,특수한 부분의 국제협약들과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생물다양성협약의 구성 체계

구분 구성내용

제1조-제5조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제6조-제14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및 환경안전관리

제15조-제21조
생물다양성보전 기술에의 접근,기술이전,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재정지원 및 기구 등

제22조-제42조
국제규약의 일반적 관례,사무국의 설치,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의

설치,의정서 등

나.주요내용

목적.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 3가지이다.첫째,생물다양성의 보전.둘째,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셋째,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이

다.

일반적 조치.이 협약에는 다음 두가지 사항이 일반적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첫째,생

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둘째,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부문적 또는 공통적 계획,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이다.

동정과 모니터링.이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생물다양성의 동정과 모니터링 항목이 포함

되어 있다.첫째,부속서에 명시된 분야에 관련된 생물다양성 구성부분의 검증이다.둘

째,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시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잠재성이 큰 생물다양성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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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이다.셋째,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과 활동과정의 확인이다.넷째,검증과 모니터링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료의 조직화 및

보전이다.

현지내 보전.이 협약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i)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보호지역의 확정,관리기준의 설정,관리규제 및 생태계,서식지 보호의 장려,(ii)멸종위

기의 생물종 보호를 위한 법적 및 규제방법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현지외 보전.이 협약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i)동식물,미생물의 현지외 보

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ii)생태계나 현지외 보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현지외 보전을

위한 생물종 수집의 관리 및 규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생물다양성의 구성성분의 지속적 사용.생물다양성의 구성성분의 지속적 사용을 위하

여 (i)정책의 입안시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의 통합,(ii)생물종의 사

용에 있어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iii)전통 문화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방법의 사용 장려 및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와 교육.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치로 (i)과학기술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확립 및 시행,(ii)관련된 과제의 연구 장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및 부작용의 최소화.생물다양성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 및 정

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및 확인절차의 설정과 관련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조항

이 포함되어 있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i)비공해 목적

으로 사용을 위한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조성,(ii)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합의에 의하며 관련된 연구에 노력 경주,(iii)유전자원 제공국과 더불어 연

구개발 결과 및 발생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재정적 기구를 통한 입법,행정 또는

정책적 배려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i)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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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관련기술 이전의 촉진,(ii)기술이전은 공평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 지원

기구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하되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은 적절히 보호,(iii)

유전자원을 제공한 개도국에게 특허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해서 이들 자원을 사용하게

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 또는 정책 배려,(iv)개도국의 정부기관 및 사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사기업의 관련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 또는 정책 배

려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공학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생명공학 기술에 의하여 창출된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남용과 이로부터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i)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생명공학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 또는 정책 배려,(ii)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과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이를 상호 합의하에 실시,(iii)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안전한 이용 및 취급에 있어서 사전통보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정서의

제정,(iv)특정생물의 잠재적 악 영향에 관한 정보나 취급방법에 대한 사용법 및 안전규

정에 대한 정보 제공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재원 및 재정기구.협약 체결국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선진국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개도국의 재정을 지원하고,여타국은

자의에 의한 재정지원을 유도하고 있다.재정관리기구는 협약 제1차 당사국에서 결정하

고 잠정적으로 시행함을 명시하고 있으며,잠정적으로 시행된 재정관리기구를 평가한

후,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관리기구를 설정하고 있다.이에 관련하여,제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제1차 당사국회의에서 잠정적 재정기구로 지정된 지구

환경기금(GEF,GlobalEnvironmentFacility)을 지속적인 잠정적 재정기구로 지정함을 결

정한 바 있다.

3.주요기구 및 역할 등

가.당사국회의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회의(COP,ConferenceoftheParties)이다.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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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 당사국회의와 필요한 경우 가입국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열리는 특별당사국회의가 있다.17)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상황을 검토

하며,의정서의 검토와 채택,협약과 부속서․의정서의 개정,보조기관의 창설 등의 기능

을 담당한다.회의는 협약의 자체 보조기구들의 절차규칙을 합의에 의해 채택할 수 있

다.1994년 이후 당사국회의는 8차례 개최되었으며,제1차부터 제3차 당사국회의까지는

매년,제4차 당사국 회의부터는 격년 간격으로 개최되고 있다.18)

제1차 당사국회의는 19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 까지 바하마의 낫소(Nassau,

Bahama)에서 열렸다.이 회의에서는 기술과학협력을 위한 정보교환체계(CHM,Clearing

HouseMechanism)19)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협약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국제기구 선

정을 논의하였다.그 외에 1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사무국의 예산,사무국의 위치문제 등

이 논의되었다.

제2차 당사국회의는 1995년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있었

다.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의정서를 만들기로 하였고,1998년까지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의정서20)를 체결하기 위해 임시작업반(ad hoc

17)협약 제23조 제1,2,5항에 의거하여 협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와 유엔과 그 전문기구들,국제

원자력기구(IAEA)등은 당사국회의에 참관자(observer)로 참가할 수 있다.또한 생물다양성 보

전과 지속적 이용에 관련된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들이 사무국에 회의 참여의사를 표명하

고,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이 이에 반대하지 않으면 이들도 참관자로 참가할 수 있다.

18)제4차 당사국회의부터 매년에서 격년으로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정

기 당사국회의의 개최간격을 격년에서 매년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19)협약 제18조 3항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와 보전기술의 이전 및 중개 역할을 수행

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보교환기구이다.CHM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내용의 요소는 국가․지역차

원과 사무국 차원으로 구분된다.국가․지역차원의 정보내용 요소는 국가 profiles,생물다양성

전략과 추진계획,적절한 입법,과학,기술정보,재정자원이다.사무국 차원의 정보내용 요소는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이행,국가의 focalpoint,국제적인 주제,재정자원 등이다.

제1차 당사국회의시 운영재원은 사무국 정규예산과 기타 자발적인 기여로 충당키로 결정한

바 있다.제2차 당사국회의에서는 CHM의 운영을 위해 1996～1997년 동안 시험 운영기간(pilot

phase)을 갖기로 하고 이 기간동안 정보교환,인력훈련 프로그램 등 용이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제3차 당사국회의에서는 CHM의 시험운영기

간을 1998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제4차 당사국회의에서는 CHM 운영을 위

한 전문 인력 및 재정부족의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가동되고 있는 CHM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당사국이 ’98년 12월 종료되는 CHM의 정상가동을 희망하였다.당사국회의에서는 지

속적인 CHM의 운영을 위해 GEF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20)이 의정서는 1999년 2월 개최된 특별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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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group)을 설치하였다.또한,GEF가 협약의 임시재정기구로 계속 활동하게 하

며,사무국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두고,당사국들에게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의 현지내 보전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기로 한

바 있다.

제3차 당사국회의는 1996년 11월 4일부터 15일 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는 개별국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조치,

즉 협약 제6조에 근거한 전략,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전통지식(협약 제8조 j항)

관련내용의 이행,생명공학 안전성 관련문제,지적재산권,협약과 GEF간 양해각서 등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다.

제4차 당사국회의는 1998년 5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

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이익분배에 대한 전문가 패

널,전통지식에 대한 실무그룹회의,CHM의 비공식 자문위원회 등 각 주제영역별 실무

회의 개최를 결정하였다.환경영향평가,유인조치 등에 대한 국가별 경험과 사례연구의

교류 및 시행조치의 상호조화를 위한 협력 추진,GEF의 운영효율성 향상방안 및 재정체

계에 대한 추가 운영지침을 정하고 전통지식 관련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및 동 실무그룹의 Mandate를 확정하였다.특히,협약의 최대쟁점 사항인 유전자원의 이

익분배에 대하여 최초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특별 당사국회의21)는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는

수입국이 LMO의 수입금지 등 결정조치를 취하는데 LMO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

실성이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Principle)을 국제적으

로 규범화하였으며,의정서에는 LMO의 무분별한 도입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를 제공하였다.그러나 의정서 전문에 무역과 환경간의 상호지지성과 함께,의정서가 타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규제할 수 없음과 다른 협정에 대한 종속성을 부인하는 조항을

21)의정서 채택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 당사국회의(Resumed Session on the First

Extraordinary Meeting ofthe Conference ofthe Partie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toFinalizeandAdoptaProtocolonBiosafety)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33개국과 식

품농업기구 (FAO,Food and AgricultureOrganization),GEF,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Organization)등의 UN기구,비정부간기구,생명공학업체 등이 참가하였다.5개 협상그룹

별(Miami그룹:미국,캐나다,아르헨티나,호주,칠레,우루과이,태국;EU 그룹:EU 회원국;

CEE그룹:중․동구권 국가;Like-minded그룹:77그룹과 중국;Compromise그룹:한국,일본,

스위스,노르웨이,멕시코,뉴질랜드,싱가폴)대표 2인이 Roundtable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참가국들은 그룹내 협의를 통해 그룹대표에게 발언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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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함으로써,동 의정서상의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무역규제조치는 WTO 협정과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제5차 당사국회의는 2000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는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총68개국의 서명을 접수하는 등 의정서 이행에 대한 각국의 정치

적 의지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쟁점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활용으로 인

한 이익배분문제,유전자원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

제j항 등의 이행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가패널의 의무사항(mandate)을 연장하기로 하였

다.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해양,건조 및 반건조지역 등 각 생태계 영역별 생물

다양성 파괴현상에 대한 연구 작업 수행을 위해 기술전문가그룹을 설치하였다.

제6차 당사국회의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는 유전자원

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Bonn지침22)의 채택,외래종에 대처하기 위한 적용원칙으

로 사전예방접근(원칙)23)요건의 구체화,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24)추진과 산림확장

사업계획25)의 마련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생물다양성협약이 구체

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이외에 농업과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유인조치의 이행,전통지식의 가치인식,책임과 복구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제7차 당사국회의는 200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 협

22)원문의 제목은 “BonnGuidelinesonAccesstoGeneticResourcesandFairandEquitable

SharingoftheBenefitArisingoutoftheirUtilization"이며,이 지침의 주요골자는 외국의 유

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경우,사전에 유전자원 보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전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이용기술,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Bonn

지침은 비구속적이지만 유전자원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로,유전자원 보유국의 국내 관련

입법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23)외래종관련 사전예방원칙은 의정서 등 다른 환경협약,WTO/SPS(SanitaryandPhytosanitary

Agreement)협정,무역과 환경 협상 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24)향후 전략계획은 당초 의장문서에 포함되어 있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 목표가 거의 모두

삭제되고 전략 목표(goalsandobjectives)가 개략적으로 언급되는 선에서 타협되었다 (외교통상

부,2002).

25)동 회의에서는 EC가 열대원시림에 대한 강한 규제와 감시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브라

질,콜롬비아,인도네시아 등 열대원시림 보유국 등이 이를 강하게 반대,원시림자체의 언급과

2010년 기한이 모두 삭제되었다.그러나 각료 선언문에는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감소를 중지시

키는 내용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었다 (외교통상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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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당사국들은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얻어진 이익 공

유에 관한 국제적 체제를 논의하였다.선진국은 양자간의 자발적 협의를 통해 이익 공유

를 주장한 반면,개도국은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방안

을 주장하였다.또한,각 국가가 소유한 생물자원을 국가별로 등록․관리하는 방안과 국

제기구에서 일괄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문가

그룹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키로 하였다.한편,생물다양성 감소율을 줄이기 위한 이행

프로그램을 논의26)하였고,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생물자원 보전․이용 기술 이전 및 협력

방안을 논의27)하였다.각료급 회의에서는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28)하였다.

제8차 당사국회의는 2006년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는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협약,심해저 유전자원의 이용,유

전적사용 제한기술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 되었다.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사전통보

동의합의 및 상호합의조건의 준수확보조치,유전자원 파생물과 최종산물에 대한 선진국

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일본,호주,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생물자원부국인 개도국 및 Indigenous

Group들은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입장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도서생물다양성,산림생물다양성에서 유전적 변형 임목 사용에 대한 우려,내륙습지생태

계에 조류독감에 관한 문제점이 언급되었고,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ABS,

AccesstoGeneticResourcesandBenefit-sharing),지적재산권 출원시 원산지 공개 등

UN 해양법협약(UNCLOS,UN ConventionontheLaw oftheSea),세계지적재산권기

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AspectsofIntellectualPropertyRights)등 여타 영역까지 논의가 확대되

었다 (환경부,2006).

26)생물다양성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특이 동․식물 목록화)의 개발,생물다양

성의 과학적 평가/모니터링 기법 개발 등에 합의하였으며,육상은 2010년,해양은 2012년까지

각 당사국이 이행 프로그램 개발하기로 하였다.

27)이 논의에서 대다수 당사국은 기술 이전 및 협력을 위한 생물다양성정보센터 구축(CHM,

clearinghousemechanism)및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개도국은 개도국 현실에 맞는 재정

지원 및 능력배양의 시급성을 주장하였다.

28)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고,생물자원의 이용에서 얻어진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체제의 개

발과 2010년까지 현재의 생물다양성 감소율을 줄이기 위한 공약 이행을 재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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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 및 기간 주요 안건

1차
1994.11.28～12.9

바하마 낫소

-중기작업계획 채택

-CHM 및 SBSTTA설치

-GEF를 임시 재정기구로 선정

2차
1995.11.6～11.1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정서의 준비

-CHM 운영

-GEF임시재정기구의 기능 유지

3차

1996.11.4～11.15

아르헨티나 브에노스

아이레스

-생물다양서의 평가 및 향후 평가 방안

-식품 및 농업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FAO의

글로벌 체계 진행 사항

-산림 및 생물다양성

-육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향후 작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기술 및 기술 이전 문제

-지적소유권 문제

-토착․지역 공동체의 지식 및 권리

-생물다양성 협약과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 협정과의 관계

-람사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재정체계

4차

1998.5.4～5.15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지역 준비회의의 보고서의 발표 및 채택

-제3차 SBSTTA의 제안서 및 SBSTTA당사국회의의 지침 채택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처리

-육수생태계의 동향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여러

option에 대한 현재 상태

-자카르타 의무사항,농업 생물다양성,산림 생물다양성에 관

한 진행프로그램의 보고 및 채택

-CHM의 이행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제8조 제j항 및 관련 조항들의 이행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종합

-CSD와 생물다양성에 연계된 협약,국제협력 및 기구,과정들

의 연관성

-협약이행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

-협약이행기구

-이익공유에 연계된 사항들

-행정 및 재원문제
1차 특별

당사국회

의

1999.2.22～23&

2000.1.24～1.28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채택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을 위한 정부간 회의 설립

-행정 및 재원문제

<표 3>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회의 주요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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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몬트리올

5차
2000.5.15～5.26

케냐 나이로비

-의정서 채택 후속 이행 조치

-유전자원 접근권 및 이익의 공유문제

-산림,해양,내수생태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

한 방안

-외래종에 의한 위해성 저감 및 생태계 보전방안

-전통지식 보호 및 이익 공유 문제

-재원 및 재정 메커니즘 검토 등

6차
2002.4.7～4.19

네덜란드 헤이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전통지식의 보호문제

-외래종

-내수․해양․농업․산림 생물다양성

-책임과 복구,생태계접근,지속가능한 이용 및 인센티브 조치

-전지구분류화사업

-식물보전국제전략

-교육 홍보 등의 이행 메커니즘

-재원 및 재정 메커니즘 검토 등

7차

2004.2.9~2.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보호지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전통지식에 관한 협약 제8조 j항

-산지생물다양성

-산림생물다양성 확대작업계획 이행 진전

-내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생물다양성 작업계획

-유해외래종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생태계접근법

-지속가능한 이용

-전지구분류화사업

-식물보전 세계전략

-생물다양성과 관광

-유인조치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

-과학기술협력 및 CHM

-확인,감시,지표,평가

-재정 메커니즘 및 추가적 재원

-커뮤니케이션,교육 및 공공인식

-책임과 복구

-생물다양성협약 운영

-생물다양성협약 예산

8차
2006.3.20~3.30

브라질 꾸리찌바

-도서 생물다양성

-건조지,반습지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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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분류화사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제8조 j항 및 관련 조항들

-커뮤니케이션,교육 및 공공인식

-산림생물다양성

-내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생물다양성

-농업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유인 조치

-생태계,서식지,종 위해 외래종

-영향평가

-책임과 복구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나.과학․기술자문을 위한 보조기구

협약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회의와 기타 전문보조기구들을 두고 있다.특히

당사국회의에서 제시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문을 위한

보조기구(SBSTTA,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Technology and Technological

Advice)를 설립하고 있다.이 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제

공하고,협약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의 효과를 과학적․기술적으로 검토하며,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첨단기술과 방법들을 확인하여 권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BSTTA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사항은 육수생태계,연안역,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농산물 생산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 등과 이들 사항에 기술정보의 이전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CHM의 기능에 연관된 사항들이다.현재 SBSTTA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

은 회의의 주요쟁점이기보다는 이들 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한 초기작업이다.예를 들

면,SBSTTA의 작업에 의해 쟁점화된 이슈들은 전지구분류화작업(GTI,GlobalTaxonomy

Initiatives),침입외래종문제,유전자이용제한기술(GURTs,Genetic Use ofRestriction

Technologies),유전(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보호구역,유인조치 등 다양

하다.당사국회의의 주요 논의 안건이 SBSTTA의 논의를 통해 걸러지고,강조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 -

구분 장소 및 기간 주요 안건

1차
1995.9.4～9.8

프랑스 파리

-연안 해양 생물다양성 관련 사항

-필요시 전문가 패널 설치 및 전문가그룹 마련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검토를 위한 방안

2차
1996.9.2～9.6

캐나다 몬트리올

-생물다양성의 평가,확인,부정적 영향의 관찰 및 생물다양성 지표

-농업 생물다양성

-육상생물다양성

-연안 및 해양생물다양성

-분류학의 능력형성을 위한 현실적 접근방안

-생명공학의 기술 이전 등

-토착인의 전통지식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능력형성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CHM의 기능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평가

3차
1997.9.1～9.5

캐나다 몬트리올

-내수생태계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보전방법

-원근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과학 기술적 측면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과학․기술적 권고

-농업생물다양성 관련 진행 중인 활동의 검토

․ 농업생물다양성 사업의 영역별 활동 평가 및 향후 사업의 우선

순위

․ 농업생물다양성 사례연구 경험 검토

-지표(Indicator)및 감시(Monitoring)와 관련된 협약 7조의 실행

․ 식별 및 감시와 관한 협약 부록 I의 국가별 지침 마련

․ 생물다양성 평가의 개발

․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CHM 시범사업 결과 평가

-SBSTTA활동 평가

4차
1999.6.21～6.25

캐나다 몬트리올

-SBSTTA과업 계획

-SBSTTA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그룹 형성

-전지구적분류체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현황 및 전망 평가

-외래종 유입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제정

-식물유전자 통제 신기술의 결과 고려

-환경영향평가시 생물다양성의 고려

-관광을 비롯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방법 개발

5차
2000.1.31~2.4

캐나다 몬트리올

-협약 관련기구들과의 협력

-CHM 시험운영

-전지구적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표 4>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의 회의 주요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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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예방,유입 및 영향완화를 위한 지침

-내수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작업계획 이행수단 검토 및 산호백화현

상 분석

-산림 생태계 생물다양성:현황,전망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건 검토

-사막,지중해,건조,반건조,초원 및 사바나 지역의 생물다양성:

작업계획 개발을 위한 제안

-농업 생물다양성:진행활동 평가 및 작업계획 우선순위

-생태계 접근방안:추가 개념화 작업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다양성과 친화적인

사례 및 기술을 적용한 분야별 활동

-지표 및 인센티브 조치를 포함한 제2차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수립

-특별기술전문가그룹:권한위임사항,전문가 명부 및 사용방법에 관

한 제안

6차
2001.3.12~3.16

캐나다 몬트리올

-특별기술전문가그룹 구성 결정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작업계획 이행수단 검토 및 산호백화현

상 분석

-내수 생태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식지,종을 위협하는 외래종:본질과 중요성,통합된 접

근,예방,초기발견,유입에 대한 대책,박멸,부수적 행위

-과학적 평가:방법론의 개발과 실험적 연구의 동정-

-전지구분류화사업

-기후변화협약과의 협력을 포함한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이주종들과 CMS와의 협력

7차
2001.11.12~11.16

캐나다 몬트리올

-특별기술전문가그룹

-건조 및 반습지의 생물다양성:작업계획의 이행과정 보고

-실용원칙,작업지침,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장치의 개발 과정

-지속가능한 관광

-산림 생물다양성

-농업 생물다양성

-식물 보전을 위한 전지구적 전략

-유인 조치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또는 전략환경평가에 관련된 생물다양성 관

련 이슈들의 지침 개발

-국가 수준의 모니터 프로그램과 지시서 설계

8차
2003.3.10~3.14

캐나다 몬트리올

-산림생물다양성

-내수 생태계:검토,향후 작업과 작업계획의 개선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검토,향후 작업과 작업계획의 개선

-건조 및 반습지의 생물다양성:당사국회의 결정문 V/23과 V/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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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절에서 제기된 문제

-생물다양성과 관광: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초안과 이행 사례

-SBSTTA의 운영

․SBSTTA의 전략적 계획

․SBSTTA가 당사국회의에서 작성한 권고안 평가

․당사국회의의 2010년까지 계획

9차
2003.11.10~11.14

캐나다 몬트리올

-유전적 이용 제한 기술

-전지구분류화사업

-보호지역

-기술 이전과 협력

-생태계 접근: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 및 지침,지속가능한 산림 경

영과의 관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아디스아바바(AddisAbaba)

원칙과 지침 초안

-산림 생물다양성의 경영과 재화와 용역,이익고유를 유도하기 위

한 지속가능한 이용

-유해유인책 저감 및 제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제안

-모니터링 및 지표:국가 수준의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지표 설계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산림생물다양성

-2010생물다양성 목표,식물보전을 위한 지구적 전략 및 지속가능

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 설정된 기타 관련 목표 등 성과

지향적 목표 들을 협약의 작업으로 통합

-식물보전을 위한 지구적 차원 전략의 이행

-침입 외래종

10차
2005.2.7~2.11

태국 방콕

-도서 생물다양성

-SBSTTA의 운영계획

-새천년 생태계 평가

-과학적인 평가

-내수면 및 해양 생물다양성에 사업 이행을 위한 결과 지향적 목표

-2010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 평가 (2차 지구적 생물다양성 분석

보고서(GBO)초안 검토 포함)

-2010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정보 교환을 용이하

게 하는데 있어서의 CHM의 역할

-유인조치:유해유인책 저감 및 제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제안서

검토

-농업생물다양성:토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사업 개발

-유전자제한기술(GURTs)에 대한 특별기술자문그룹 보고서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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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분류화사업

-기후변화

11차
2005.11.28~12.2

캐나다 몬트리올

-건조지,반습지의 생물다양성

-전지구분류화사업 작업 계획 이행의 세부 검토

-2차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망

-새천년 생태계 평가

-유인조치:생물다양성 및 생물다양성 자원과 기능의 가치평가 방

법의 적용

-유인조치

-건조 및 반습지 생물다양성 및 산림 생물다양성에 대한 작업 계획

의 비전,임무,목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국가적 관할권내 심해 유전자원의 보전

과 지속가능한 이용

-내수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산림 생물다양성에 대한 확대 작업 계획의 이행 검토에 대한 제안

-산림 생물다양성:결의문 VI/22의 19절의 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

고려

-생태계,서식지,종을 위협하는 외래종 (제8조h항): 국제 규제 체

계에 대한 격차와 모순에 대한 고려

-지속가능한 이용:용어 사용과 관련 문서에 대한 작업의 통합

-생물다양성,사막화,토양 유실과 기후변화를 다루는 활동간 시너

지를 장려하는 지침

다.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관련 회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유

전자원변형생물체(LMO)의 잠재적인 위해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생물다양성협

약의 부속 의정서로 2000년 1월 채택되었으며,50개국의 비준으로 지난 2003년 9월 11일

국제적 효력을 띄는 의정서로 공식 발효되었다.2006년 7월 현재 133개국이 의정서에 가

입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2000년 9월에 의정서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2001년 3월에

의정서 이행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을 제정․공포하였으며 2006년 중에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의정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이 탄생한 것이다.동 의

정서는 전문을 포함하여 총 40개조와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환경방출용

LMO의 국가간 이동에 앞서 수출자 또는 수출국이 수입국에 해당 LMO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국의 허가를 얻어 LMO를 수출하도록 하는 사전통보합의절차(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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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 및 기간 주요 안건

COP1
1994.11.28～12.9

바하마 낫소

-의정서 필요성과 양식 작성을 위한 특별전문가회의 결

성

COP2
1995.11.6～11.1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정서 작성 교섭을 위한 특별실무그룹회의(BSWG)의

결성

-적절한 사전통보협의(AIA)절차

COP3

1996.11.4～11.1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장 VeitKoester(덴마크)하에 실무그룹 사무국 조직

에 관한 사항 결정

COP4
1998.5.4～5.15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의정서 통합초안에 근거 합의를 위한 교섭

ExCOP1

1999.2.22～23&

2000.1.24～1.28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캐나다 몬트리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채택

AdvanceInformedAgreement)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는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1차 특별 당

사국회의(ExCOP1)에서 40여명의 각료급 대표들을 포함한 133개국의 당사국 대표,국가

간 기구,NGO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채택되었다.1995년 11월 인도네

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당사국 회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

제교역 규제를 위한 의정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며,1996년 7월부터 1998년까지 의

정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실무그룹회의(BSWG;Open-EndedadhocWorkingGroupon

Biosafety)가 5차에 걸쳐 개최되어 의정서 초안이 도출되었다.1999년 2월 콜롬비아 카르

타헤나에서 의정서 채택을 위한 제6차 실무그룹회의 및 특별 당사국회의에서 의장안을

작성하였으나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실패하고,동년 6월과 9월에 캐

나다와 오스트리아에서 의정서 의장안에 대한 조율 및 채택을 위한 비공식협상회의가

개최되어 그룹간 이견을 좁혀 나갔다.2000년 2월 의정서 최종 채택을 위한 지역회의 및

고위급의 특별 당사국회의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재개되었다.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

의에서 의정서 채택을 위한 논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 5>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채택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개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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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당사국회의(ResumedSessionoftheExtraordinaryMeeting

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는 제6차 실

무그룹회의 및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의정서(안)에 대

한 협상 타결 실패에 따른 미협상 부분에 대한 재협상 및 채택을 위해 주관기관인

UNEP/CBD가 개최하였다.이 회의에는 EC를 포함한 131개 당사국 및 미국 등 4개 비

당사국 대표와 UNEP,UNCCD,UNIDO,FAO,WTO등 국제기구 대표,CEC등 5개 정

부간 기구 대표,Greenpeace등 105개 NGOs대표,32개 산업체 대표가 참가하였다.이

회의에서는 LMO-FFP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문제,WTO 등 기타협정과의 관계,

LMO-FFP의 국가간 이동시 명기내용 문제,수입결정 절차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제1차 정부간위원회(ICCP1,FirstMeeting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for

theCartagenaProtocolonBiosafety)는 2000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몽펠리

에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및 비당사국 대표와 UN,GEF,

OECD,WT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Greenpeace,ThirdWorldNetwork등 NGOs대

표,산업계,언론계 등 총 580여명이 참석하였다.이 회의에서는 의정서 정보공유체계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Biosafety Clearing House)설치 준비,유전자변형생물체

(LMO)의 취급․운송․포장․표시에 관한 국제기준 개발,LMO 수입국의 의사결정을 위

한 절차 개발,의정서의 이행 준수(compliance)를 위한 체제 개발,의정서 이행을 위한

능력형성(capacitybuilding)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외교통상부,2001a).

제2차 정부간위원회(ICCP2)는 2001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되었다.이 회의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및 비당사국 117개국 대표와 UNDP,GEF,

FAO,WHO 등 주요 국제기구대표,Greenpeace,IUCN 등 NGOs대표 및 기타 산업계

대표가 참석하였다.이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배상책임과

구제,감독 및 보고,사무국,재정체계에 대한 지침,ICCP의 절차규정,의정서의 효과적

인 이행을 위한 필수 이슈에 대한 검토 등의 의제를 신설,논의하였다 (외교통상부,

2001b).

제3차 정부간위원회(ICCP3)는 2002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

최되었다.이 회의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및 비당사국 대표와 UN,GEF,OECD,

WTO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Greenpeace,ThirdWorldNetwork등 NGOs대표 및 산

업계,언론계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하였다.이 회의에서는 의무준수체계,책임과 복구,

감시와 보고,정보공유,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필요한 이슈에 대한 고려사항,

LMO의 취급․운송․포장․표시 등을 주로 논의하였으며,합의에 실패한 의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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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후 개최될 제1차 당사국회의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또한 의정서 당사국과 비

당사국간 LMO수출입에 대한 지침 등 비당사국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각국의 비준을 촉

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외교통상부,2002).

제1차 당사국회의 (COP-MOP1)는 2004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는 총 87개 의정서 당사국 중 79개국 대표 390명과 참관

자(observer)국가 대표,UN전문기구,기타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 대표 등 총 880명

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회의에 참관자

(observer)자격으로 참가하였다.이 회의에서는 정부간회의(ICCP)결과를 토대로 LMO

의 수출입 동반서류요건,의정서의 의무준수(Compliance),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복구체계(LiabilityandRedress)의 수립,능

력배양 방안,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등에 관해 주로 논의하였다.특히 LMO 농산

물 등 식용․사료용․가공용 LMO(LMO-FFP)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서류요건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논의되었으며,이를 둘러싸고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들과 EU및 개도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간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제2차 당사국회의 (COP-MOP2)는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

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는 총 119개국 의정서 당사국 중 100개국 대표,미국 등 11

개 참관자 국가 대표,FAO 등 UN전문기구,미국곡물협회,그린피스 등 89개 비정부기

구 대표 등 약 75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이 회의에서는 의정서 제18조 2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LMO-FFP세부사항에 대한 결정문 채택 문제가 주로 논의 되었으며,의무준수

위원회 의사규칙안 채택,BCH 운영 및 작업계획 채택,개도국 능력형성 지원,수출국 통

보,위해성 평가와 관리 지침 및 체제 마련,책임 및 복구 체제,LMO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정보교환 협력,대중인식제고 및 참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논

의되었다.

제3차 당사국회의(COP-MOP3)는 2006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는 그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LMO-FFP세부 표시사항,의무준수

위원회 의사규칙,위해성평가 및 관리,평가 및 검토,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능력배양,

책임 및 배상,부속기구 설치문제 등이 주로 논의 되었다.논의 결과,18조 2(a)항

LMO-FFP 세부표시사항(의제 10)에 대해서 LMO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contains'을,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maycontain'을 사용하고,환경에 대한 LMO의 방출

억제 의도와 LMO의 일반명칭,품종계통 코드(eventcode)등을 명시할 것을 결정하였

다.또한 BCH에 수출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전환품종계통(transformation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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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 및 기간 주요 안건

OrdinaryMeetingoftheOpen-EndedadhocWorkingGrouponBiosafety(BSWG)

1차
1996.7.22～7.26

덴마크 오르후스

-Keyconceptsandtermstobeaddressedintheprocess

-Form andscopeofadvanceinformedagreementprocedures

- Relevant categories of LMOs resulting from modern

biotechnology

-Allactivities related to LMOs resulting from modern

biotechnology that may have adverse effect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biologicaldiversity,

includingresearchanddevelopment,handling,transfer,use

anddisposal

-TransboundarymovementofLMOsresultingfrom modern

biotechnology and othertransboundary issues,including

unintended movementofLMOs resulting from modern

biotechnologyacrossnationalboundariesandtheirpotential

adverseeffects

-ThereleaseofLMOsresultingfrom modernbiotechnology

incentresoforiginandgeneticdiversity

-Mechanismsforriskassessmentandriskmanagement

-Procedureforadvanceinformedagreement

-Capacity-buildinginalltheaspectsrequiredforbiosafety

-Definitionofterms

-Implementationmechanisms

-Socio-economicconsiderations

-Liabilityandcompensation

-Financialmatters

-Structureoftheprotocol

-Scopeoftheprotocol

2차
1997.5.12～5.16

캐나다 몬트리올

-Specifictransferofliving modified organisms,including

AdvancedInformedAgreement

-Competentauthority/focalpoint

-Information-sharing/capacity-building/publicawareness/

participation

-Riskassessment

-Riskmanagement

재배지역 및 동 LMO의 일반명칭,전환품종계통 코드 또는 고유인식 코드(unique

identifiercode)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 회의 주요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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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tentionaltransboundarymovementofLMOs(including

accidentsandemergencycases)

-Handling,transport,packaging,andtransitrequirementsfor

transboundarymovementsofLMOs

-Monitoringandcompliance

-Definitions

3차
1997.10.13～10.17

캐나다 몬트리올

-Socio-economicconsiderations

-Liabilityandcompensation

-Illegaltraffic

-Non-Parties

-Non-discrimination

-Objectives

-Generalobligations

-Title

-Preamble

-Articles3-10and12-14(ReportofSub-WorkingGroupI)

-Articles11and15-22(ReportofSub-WorkingGroupII)

-Definitionsand annexes(ReportoftheCo-Chairman of

ContactGroup1)

- Monitoring and complianc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mattersand finalclauses(ReportoftheCo-Chairman of

ContactGroup2)

-Statementby therepresentativeoftheWorld Intellectual

PropertyOrganization(WIPO)

-Statementsbynon-governmentalorganizations

4차
1998.2.5～2.13

캐나다 몬트리올

-Objectives(Article1)

-Generalobligations(Article1bis)

-Thescopeoftheprotocol(Article3A)

-TheapplicationoftheAIA†Procedure(Article3B)

-Notification(Article4)

-ResponsetoAIANotification(Article5)

-DecisionprocedureforAIA(Article6)

-Review ofthedecisions[underAIA] (Article7)

-Notificationoftransit(Article8)

-Simplifiedprocedure(Article9)

-Subsequentimports(Article10)

- Multilateral,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or

arrangements(Article11)

-Riskassessment(Article12)

-Riskmanagement (Article13)

-Minimum nationalstandards(Articl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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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tentionaltransboundary movements and emergency

measures(mergerofArticle15andArticle16)

-Handling,transport,packagingandlabelling(Article17)

-Competentauthority/focalpoint(Article18)

-Informationsharing/biosafetyclearing-house(Article19)

-Confidentialinformation(Article20)

-Capacitybuilding(Article21)

-Publicawareness/Publicparticipation(Article22)

-Nonparties(Article23)

-Non-discrimination(Article24)

-Illegaltraffic(Article25)

-Socio-economicconsiderations(Article26)

-Liabilityandcompensation(Article27)

-Financialmechanism andresources(Article28)

-Conferenceoftheparties(Article29)

-Subsidiarybodiesandmechanisms(Article30)

-Secretariat(Article31)

-Jurisdictionalscope(Article32)

-Relationshipwiththeconvention(Article33)

-Relationshipwithotherinternationalagreements(Article34)

-Monitoringandreporting(Article35)

-Compliance(Article35bis)

-Assessmentandreview ofprocedures/annexes(Article36)

-Signature(Article37)

-Ratification,acceptance,orapproval(Article38)

-Accession(Article39)

-Entryintoforce(Article40)

-Reservations(Article41)

-Withdrawal(Article42)

-Authentictext(Article43)

†AIA:AdvancedInformedAgreement

5차
1998.8.17～28

캐나다 몬트리올

-Objectives(Article1)

-Generalobligations(Article1bis)

-Useofterms(Article2)

-Thescopeoftheprotocol(Article3A)

-TheapplicationoftheAIA†procedure(Article3B)

-Notification(Article4)

-Acknowledgementofreceiptofthenotification[forAIA]

(Article5)

-DecisionprocedureforAIA(Article6)

-Review ofthedecisions[underAIA] (Artic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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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oftransit(Article8)

-Simplifiedprocedure(Article9)

-Subsequentimports(Article10)

- Multilateral,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or

arrangements(Article11)

-Riskassessment(Article12)

-Riskmanagement (Article13)

-Minimum nationalstandards(Article14)

-Unintentionaltransboundary movements and emergency

measures(mergerofArticle15andArticle16)

-Handling,transport,packaging(andlabelling)(Article17)

-Competentnationalauthority/nationalfocalpoint(Article

18)

-Informationsharing/biosafetyclearing-house(Article19)

-Confidentialinformation(Article20)

-Capacitybuilding(Article21)

-Publicawarenessandparticipation(Article22)

-Nonparties(Article23)

-Non-discrimination(Article24)

-Illegaltraffic(Article25)

-Socio-economicconsiderations(Article26)

-Liabilityandredress(Article27)

-Financialmechanism andresources(Article28)

-Conferenceoftheparties(Article29)

-Subsidiarybodiesandmechanisms(Article30)

-Secretariat(Article31)

-Jurisdictionalscope(Article32)

-Relationshipwiththeconvention(Article33)

-Relationshipwithotherinternationalagreements(Article34)

-Monitoringandreporting(Article35)

-Compliance(Article35bis)

-Assessmentandreview ofthisprotocol(Article36)

-Signature(Article37)

-Ratification,acceptance,orapproval(Article38)

-Accession(Article39)

-Entryintoforce(Article40)

-Reservations(Article41)

-Withdrawal(Article42)

-Authentictext(Article43)

6차 1999.2.14～2.19 -Objectives:Artic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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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카르타헤나

-Obligations:Article2

-Terms:Article3

-ScopeoftheProtocol:Article4

-ApplicationoftheAIAprocedure:Article5

-AIAProcedures:

․Notification(Article6)

․Acknowledgementofreceiptofthenotification(Article7)

․Decisionprocedure (Article8)

․Review ofthedecision (Article9)

․Notificationoftransit(hasbeenrecommendedfordeletion)

(Article10)

․Simplifiedprocedure(Article11)

․Subsequentimports(hasbeen recommended fordeletion)

(Article12)

․MultilateralandBilateralAgreements/Arrangements(Article

13)

-RiskAssessmentandRiskManagement:

․RiskAssessment(Article14)

․RiskManagement (Article15)

․Minimum NationalStandards(hasbeenrecommended for

deletion)(Article16)

․Unintentionaltransboundary movementsand emergencies

(Article17)

․Handling,transport,packaging(andlabelling)(Article18)

- GeneralProvisions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the

ProtocolandAIA:

․CompetentNationalAuthority/NationalfocalPoint(Article

19)

․InformationSharing/BiosafetyClearingHouse(Article20)

․ConfidentialInformation(Article21)

․CapacityBuilding(Article22)

․PublicAwarenessandParticipation(Article23)

-TradeRelatedIssues:

․NonParties(Article24)

․Non-discrimination(Article25)

․LegalTraffic(Article26)

․Relationship with otherInternationalAgreements(Article

34)

․Socio-economicconsiderations(Article27)

․LiabilityandRedress(Article28)

․Compliance(Articl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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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Arrangements:

․FinancialMechanism andResources(Article29)

․ConferenceoftheParties(Article30)

․SubsidiaryBodiesandMechanisms(Article31)

․Secretariat(Article32)

․RelationshipwiththeConvention(Article33)

․MonitoringandReporting(Article35)

․AssessmentandReview ofthisProtocol(Article37)

․Signature(Article38)

․EntryintoForce(Article39)

․Reservations(Article40)

․Withdrawal(Article41)

․AuthenticText(Article42)

TheResumedSessionoftheExtraordinary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to

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2000.1.24～1.28

캐나다 몬트리올

-LMO-FFP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문제(의정서 제11조)

-WTO등 기타협정과의 관계(의정서 전문)

-LMO-FFP의 국가간 이동시 명기내용 문제(의정서 제18조)

-수입결정 절차(의정서 제10조)

Meeting 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fortheCartagenaProtocolon Biosafety

(ICCP)

1차
2000.12.11～12.15

프랑스 몽펠리에

-정보공유(Information-sharing):Article19,20

-취급,운송,포장,표시 (Handling,transport,packagingand

identification):Article18

-능력형성(Capacity-building):Article22,28

-의무준수체제(Compliance):Article34

-수출입 결정절차(Decision-makingprocedures):Article7,10

2차
2001.10.1～10.5

케냐 나이로비

-제1차 ICCP결과 후속 조치

-배상책임과 구제(Liabilityandredress):Article27

-감독 및 보고(Monitoringandreporting):Article33

-사무국(Secretariat):Article31

-재정체계에 대한 지침(Guidancetothefinancialmechanism):

Article28para.5,andArticle22

-ICCP의 절차규정(Rulesofprocedureformeetingsofthe

ConferenceofthePartiestotheConventiononBiological

Diversity serving asthe meeting ofthe Partiesto the

Protocol):Article29para.5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 이슈에 대한 검토

(Consideration ofotherissuesnecessary fortheeffective

implementationoftheProtocol):Article29par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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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ICCP의제에 대한 발전적 검토 (Elaborationofadraft

provisionalagendaforthefirstmeetingoftheConference

ofthePartiesto the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servingasthemeetingofthePartiestotheProtocol)

3차
2002.4.22～4.26

네덜란드 헤이그

-배상책임과 구제:Article27

-의무준수체제:Article34

-정보공유:Article20

-능력형성:Article22,Article28para.3

-취급,운송,포장,표시:Article18

-감독 및 보고:Article33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 이슈에 대한 검토:

Article29,para.4

Meeting ofConferenceofthePartiesserving astheMeeting ofthePartiesto the

CartagenaProtocolonBiosafety(COP-MOP)

1차

2004.2.23～2.2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결정 절차:Article10para.7

-정보공유와 BCH:Article20para.4

-능력형성:Article22,Article28para.3

-취급,운송,포장,표시:Article18

-의무준수체제:Article34

-배상책임과 구제:Article27

-감독 및 보고:Article33

-당사국:Article31para.3

-재정체계에 대한 지침(Guidancetothefinancialmechanism):

Article28para.5,Article22

-Consideration ofotherissuesnecessary fortheeffective

implementationoftheProtocol(e.g.Article29,para.4)

2차
2005.5.30～6.3

캐나다 몬트리올

-ReportoftheComplianceCommittee

-OperationandactivitiesoftheBiosafetyClearing-House

-Statuesofcapacity-buildingactivitiesand theuseofthe

rosterofbiosafetyexperts

-Mattersrelatedtothefinancialmechanism andresources

-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conventions and

initiatives

-Notification:optionsforimplementationofArticle8with

respecttorequirements,byaPartyofexport,toensure

notification and theaccuracyofinformation contained in

notificationbytheexporter

-Riskassessmentandriskmanagement(Articles15and16)

-Handling,transport,packagingandidentification(Article18)

-Liabilityandredress(Articl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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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considerations(Article26,paragraph2)

-Publicawarenessandparticipation(Article23,paragraph1

(a))

-Otherscientificandtechnicalissuesthatmaybenecessary

fortheeffectiveimplementationoftheProtocol

3차
2006.3.13～3.17

브라질 꾸리찌바

-Compliance

-OperationandactivitiesoftheBiosafetyClearing-House

-Capacity-building

-Capacity-building(Rosterofexperts)

-Mattersrelatingtothefinancialmechanism andresources

-Cooperation

-ProgrammebudgetforthecostsoftheSecretariatservices

forand thebiosafetyworkprogrammeoftheCartagena

ProtocolonBiosafetyforthebiennium 2007-2008

-Handling,transport,packagingandidentificationofliving

modifiedorganisms:paragraphs2(b)and2(c)ofArticle

18

-Handling,transport,packagingandidentificationofliving

modifiedorganisms:paragraph3ofArticle18

-Handling,transport,packagingandidentificationofliving

modifiedorganisms:paragraph2(a)ofArticle18

-Riskassessmentandriskmanagement

-LiabilityandredressundertheBiosafetyProtocol

-Subsidiarybodies

-Monitoringandreporting

라.사무국

사무국(Secretariat)은 각종 협약관련 행정사무와 협약이 위임한 사무들을 수행하고 있

다.당사국회의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기존의 관련 국제기구 중에서 본 협약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할 의사가 있는 기구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였다.협약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

올에 위치하고 있다.



- 35 -

4.주요쟁점사항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는 주요의제는 7개의 주제별 프로그램(Thematic

Programmes)과 그 외 다수의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그리고 기타 전략이슈

(StrategicIssuesforEvaluatingProgressorSupportingImplementation)들로 구분된

다29) <표 7>.

7개의 주제별 프로그램은 농업생물다양성(Agriculturalbiodiversity),건조 및 반건조

지역의 생물다양성(Dry and Sub-humid Land Biodiversity),산림생물다양성(Forest

Biodiversity), 육수생물다양성(Inland Waters Biodiversity), 도서생물다양성(Island

Biodiversity),해양 및 해안생물다양성(MarineandCoastalBiodiversity),산림생물다양성

(Mountain Biodiversity)이다.

교차이슈로는 2010생물다양성목표이행(2010BiodiversityTarget),유전자원에 대한 접

근 및 이익공유(AccesstoGeneticResourcesandBenefit-sharing),원주민의 전통지식,

토착 지역 사회의 혁신과 활동(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생물

다양성과 생태관광(BiologicalDiversityand Tourism),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Climate

ChangeandBiodiversity),경제,무역 그리고 유인조치(Economics,TradeandIncentive

Measures),생태학적 접근(Ecosystem Approach),식물보전을 위한 지구의 전략(Global

StrategyforPlantConservation),전지구적 분류 사업(GlobalTaxonomyInitiative),영향

평가(ImpactAssessment),지표(Indicators),침입외래종(InvasiveAlienSpecies),책임과

구제(Liability and Redress),보호지역(Protected Areas),의사교환,교육 및 공공인식

(PublicEducationandAwareness),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Useof

Biodiversity),기술이전 및 협력(TechnologyTransferandCooperation)이다.

기타 전략이슈로는 협약 및 전략의 이행검토(ImplementationoftheConventionand

itsStrategicPlan),새천년생태계평가서의 시사(Implicationsofthe findingsof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이행지원 메카니즘(Refining mechanisms to

supportimplementation),재원 및 제정체계(Financialresourcesandmechanism),여타

협약 및 기구와의 협력(Cooperation with other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andinitiatives,andengagementofstakeholdersintheimplementation

oftheConvention),재정체계에 대한 guidance(Guidancetothefinancialmechanism)

등이다.

29)SecretariatoftheCBD.2006.http://www.biodiv.org/programmes/defaul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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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프로그램(Thematic

Programmes)
교차이슈(Cross-cuttingIssues)

전략이슈(StrategicIssues

forEvaluatingProgressor

SupportingImplementation)

-농업생물다양성

-건조 및 반건조 지역의

생물다양성

-산림생물다양성

-육수생물다양성

-도서생물다양성

-해양 및 해안생물다양성

-산림생물다양성

-2010생물다양성목표이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원주민의 전통지식,토착 지역

사회의 혁신과 활동

-생물다양성과 생태관광-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경제,무역 그리고 유인조치

-생태학적 접근

-식물보전을 위한 지구의 전략

-전지구적 분류 사업

-영향평가

-침입외래종

-책임과 구제

-보호지역

-의사교환,교육 및 공공인식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술이전 및 협력

-협약 및 전략의 이행검토

-새천년생태계평가서의

시사

-이행지원 메카니즘

-재원 및 제정체계

-여타협약 및 기구와의

협력

-재정체계에 대한 guidance

<표 7>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는 주요의제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 명시된 7개의 주제별 프로그램과 그 외 다수의 교차이슈,그리고

기타 전략이슈들 중에서 그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경제․사회적으로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이슈를 상기 이슈 중에서 선정하였다.본 연구에서 선정한 이슈는 제8차 생물다

양성협약 당사국회의 참여하였으며,각 부처의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선정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 주제는 11가지로 다음과 같다.

i)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ii)침입외래종

iii)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iv)유인조치

v)생물자원에 관한 원주민의 전통지식

vi)생태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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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전지구적 분류 사업

viii)보호지역

ix)영향평가

x)2010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

xi)의사교환,교육 및 공공인식.

가.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1)논의배경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생물은 인류 식량의 원천일

뿐 아니라,의류,의약품,연료,건축재료,대기 및 물․토양의 정화,침식방지,기후의 조

절,홍수와 가뭄 조절,병․해충 발생의 조정 역할 등 우리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1997년 당시의 화폐가치로 매년 약 2조9천억～

33조 USD30)로 산정되고 있다.당시 세계의 GDP가 26조 USD임을 감안할 때,인류가 생

물다양성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엄청난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다

자간 협약이다.이 협약에서는 지구상의 생물다양성 보전,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협약에

서는 생물다양성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이익의 수혜자 대부분이 편중되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특히 이러한 이익은 생물자원의 보유국보다는 생물자원의 이용기술을

개발한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어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생물다

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물자원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이 생물자원의 이용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 생물자원을 현재 보유․보전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원산지 국가

들에게도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1)

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관해 본격적인 국제 논의

30)세계 생물다양성의 연간가치로 Piementel등(1997)은 2조9천억 USD,Costanza등(1997)은 33조

USD로 추정하고 있다.1USD=935.10원(2006년11월13일 기준).

31)이 개념에는 "현재 인류가 이용하고 있는 생물자원은 그 생물이 존재하고 있는 현지의 지역주민

들이 이들 생물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생물자원을 이용

할 수 있으며,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한 토착주민(또는 국가)에게도 생물자원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

는 이익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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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1992년 리우의 세계정상회의(EarthSummit)에서 생

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전략에 동의한 바 있다.32)동 전략

에도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의 구체적인 결실은 1992년 5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채택되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이다.동 협약의 세가지 목적중의 하나가

‘생물다양성의 이용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분배’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의 목적,제1조).이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의 제15조(유전자원의 접근),제16

조(기술의 접근과 이전),제19조(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의 분배)에 명시되어 있다.

2)주요 논의 내용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대한 논의는 그간 8차례 개최된 당사국 회의에서

핵심논의 사항이었다.1994년 11월 바하마 낫소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 회의에서 생물

자원의 핵심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이 문제의

이면에는 LMO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분배가 잠재되어 있다.33)2002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중의 하나는 2001년 10

월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된 회의34)결과인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지침(안)35)」의 채택에 관한

논의였다.동 의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EU와 농산물생산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36)

32) 리우정상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환경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은 없다.그러나 선언의 세부지침인 「의

제21(Agenda21)」에서 생물다양성을 지구 생명부양계의 기반으로 간주하고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33)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LMO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자

는 대승적인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으나,이면에는 LMO의 국가간 규제를 통하여 LMO에 의한 이익

을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유해야 한다는 국가간의 이익 다툼이 있었던 것을 간과할 수 없다.2000년

1월 채택된 L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이 합의된 산물

이다 (박용하,2002b).

34)정식명칭은 ‘adhocOpen-EndedWorkingGrouponAccessandBenefit-Sharing’이며 제5차 당
사국 회의에서 동 회의의 개최를 결정한 것이다.동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생물다양성협약 88

개 회원국,FAO,OECD,UNEP,WIPO등의 관련 국제기구,100여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실무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35)영문 명칭은 「TheBonnGuidelinesonAccesstoGeneticResourcesandFairandEquitable

SharingoftheBenefitArisingoutoftheirUtiliz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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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으나 동 지침(안)의 보완․수정 과정을 통하여 Bonn지침37)을 채택하였다 <그림

>.Bonn지침의 주요 골자는 향후 외국의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경우,

36)이러한 대립은 제7,8차 당사국 회의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후진국인 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남미 국가들은 생물자원의 보전과 가치에 대한 소유

권을 인정받고 이를 이용하는 기술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반면에 기

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외국의 유전자원을 원활히 받고,유전자원의 이용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이익 제고를 꾀하고 있다.

37)Bonn지침은 제I장 일반규정,제II장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임무와 책임,제III장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의 참여,제IV장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과정의 단계,제V장 기타 규

정,부록1과 2로 구성되어 있다.

제I장에서는 “이 지침이 당사국의 주권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과 지침의 특

성,사용용어,범위,다른 국제 제도와의 관계 및 목적이 기술되어 있다.그리고 이 지침은

FAO,WIPO에서 제시되는 관련 업무와 편견 없이 상호 협조적으로 연계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이 지침의 범위에는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기술된 유전자원

의 이용에 연계된 전통지식과 이용기술,관습까지 다루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II장에서는 연락기구와 책임기구,이들 기구의 책임내용을 기술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연

락기구’는 유전자원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사항을 요청하는 지원자에게 정보공유체계(CHM)를

통하여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전정보승인(PIC)의 절차,책임기구 등에 대한 정보

를 관련되는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책임기구’는 자국의 법,제도에 등에

의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III장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중요하나,이해당사자가 다

양할 수 있으므로 사례에 따라 적정한 이해당사자가 결정되어야 하며,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

정책결정단계 등에서 적정한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야 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여기에서 이해당사

자라 함은 해당지역의 주민,여성,산업계,비정부단체 등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용함에 있어

관련되는 이해 집단이다.관련 정부 부서는 이해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IV장에서는 i)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의 기본전략은 국가 또는 지역 수준

에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하고,ii)유전자원과 이익공유의 과정에 유전자원의 상업화뿐만 아니라

유전자원과 이익공유에 대한 연구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며,iii)동 협약의 제15조에 근거하여 마

련한 PIC의 기본원칙과 요소,사전정보승인에 관한 책임당국의 허가,집행기간,사용한계,절차,

과정,iv)또한 동 협약의 제15조에 근거하여 마련한 상호동의조건(MAT,Mutually Agreed

Terms)의 기본원칙과 요구사항,MAT의 일반적인 내용,이익의 형태와 이익을 공유하는 기간과

분배원칙,이익공유의 메카니즘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제V장에서는 Bonn지침의 이행을 위한 유인조치의 수단,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이행

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선행고려사항,이행체계의 모니터링과 보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가의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자발적 증명수단의 개발,논쟁의 해결 수단,국가의 구제방법 등

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1은 MAT의 기본요구사항으로 재료이전승인(MTA,MaterialTransferAgreement)에 포함

되는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부록2는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유전자원의 보유국에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이익공유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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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유전자원 보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이에 상

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지침은 2002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

최된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고,이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은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이 지침의 이행에 우리나라가 기여하기를

희망한 바 있다 (박용하,2002b;오윤석,2005b).

UNCED

(의제21의 채택)

1992.6월

제1차 COP

LMO의 위해성 지적

1994.11월

↓↑
↓

↓

CBD발효

1993.12월

ExCOP

카르타헤나의정서 채택

2000.1월
↓

제5차 COP

Bonn지침의 작성 지시

2000.5월

Bonn회의

Bonn지침(안)마련

2001.10월
↓

제6차 COP

Bonn지침의 채택

2002.4월

<그림 2>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Bonn지침의 채택과정

주)UNCED:UnitedNationsConferenceofEnvironmentandDevelopment(리우의 세계정상

회의):CBD;ConventiononBiodiversity(생물다양성협약):COP;ConferenceoftheParties(당

사국회의):ExCOP;ExtraCOP(특별당사국회의).

2004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ABS에 관

한 Bonn지침의 이용과 국제레짐(InternationalRegime)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였으나,선

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이가 심각하여 ContactGroup을 구성하여 논의하였다.동 회

의에서는 ABS에 관한 국제레짐을 논의할 실무작업반(ad hocOpen-ended Working

Group)의 구성과 위임권한(TOR,TermsofReference)38)을 확정하였으며 각 당사국들은

사전통보승인(PIC,PriorInformed Consent)및 상호합의조건(MAT,MutuallyAgreed

38)ABS국제레짐의 절차(process),성격(nature),범위(scope),요소(elements)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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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 및

기간
주요 안건

1차

2001.10.22

～10.26

독일 본

-유전자원과 이익공유(AccessandBenefit-Sharing)에 대한 국제 가이드

라인(안)의 개발 (draftBonnguidelines)

-능력형성(capacity-building)위한 실행계획의 개발을 포함한 다른 접근

들

-ABS협정 이행시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관한 보고

2차

2003.12.1～

12.5

캐나다

몬트리올

- Bonn guidelines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경험을 포함하여 결의문

VI/24A의 이행보고

-적절한 용어,정의 및 용어집의 사용

-절차,성격,범위,요소에 대한 고려와 국제레짐(InternationalRegime)

의 양상을 포함한 기타 접근(결의문 VI/24B)

-상호합의조건(MAT)과 사전통보승인(PIC)의 준수를 위한 조치(방법,실

용성,비용 등 포함)

-Bonnguidelines이행을 위한 국가별 능력형성 요구

3차

2005.2.14～

2.18

태국 방콕

-관련 국제과정 및 능력형성 개발에 대한 본가이드라인(Bonnguideline)

이행보고

-ABS에 대한 국제레짐:성격,범위,요소

-적절한 용어,정의 및 용어집의 사용

-원산지/출처/법적 소유권의 기원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를 포함한 기타

접근(결의문 VI/24B)

-PIC및 MAT준수를 위한 조치

Terms)39)준수 지원을 위한 조치로 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준수절차를 보장하기 위

하여 국내법을 포함한 국내 메커니즘 마련을 촉구하였다.또한 WIPO와 UNCTAD에 유

전자원 접근과 지적재산권 신청시 공개요건(disclosure require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Rightsapplications)의 관계에 대한 이슈들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8>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 관련 adhocOpen-endedWorkingGroup회의

내용

39)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정부가 국가법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의 규제권한을 가지며,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은 당사국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을 통해 획득할 수 있어야 함

을 언급하고 있다(제15조 제4항,제5항).생물다양성협약은 접근이 사전통보승인제도에 의하여 승인

될 것을 요구한다.완전히 발표된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허가 과정은 국가 관련 단체에서 수행될

것이나 국가 정부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이 과정은 각 당사국이 해석하고 이행하는 원리에서부

터 모든 허가를 관리하고 결과를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는 국가 허가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복잡하다.상호합의조건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는 당사국과 유전자원을 이용

하려는 실체간의 협상을 의미한다.이런 협상은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접근 계약(accessagreement)

에 이르게 되며,접근 계약은 첫째,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권한을 부여하고,둘째,사용을 조절하

며,셋째,이들의 사용에서 오는 이익의 보상을 해주게 된다 (오경희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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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진행에 관한 미래 평가(ABS에 대한 지표(indicator)의 필요성

및 가능한 대안)

4차

2006.1.30～

2.3

스페인

그라나다

-관련 국제과정 및 능력형성 개발에 대한 본가이드라인(Bonnguideline)

이행보고

-ABS에 대한 국제레짐의 교섭 현황

-ABS에 대한 국제레짐:성격,범위,요소

-원산지/출처/법적 소유권의 기원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를 포함한 기타

접근(결의문 VI/24B)

-PIC및 MAT준수를 위한 조치

-적절한 용어,정의 및 용어집의 사용

-전략계획:진행에 관한 미래 평가(ABS에 대한 지표(indicator)의 필요성

및 가능한 대안)

2006년 3월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개최된 제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제7차 당사국 회의

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 제3,4차 ABS실무작업반회의의 권고안에 따라 ABS국제레짐,

유전자원 기원의 출처 등에 대한 인증제도,사전통보동의,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는 접

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가패널 (PanelofExpertonAccessandBenefit-Sharingon

the Work)40)을 설치하였고,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 작업반 (ad hoc

Open-endedWorkingGrouponAccessandBenefit-Sharing)41)및 ‘생물다양성협약 제8

조 제j항과 관련조항에 관한 작업반 (adhocOpen-endedInter-sessionalWorkingGroup

onArticle8(j)andRelatedProvisionsof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42)

등 두 개의 작업반을 설치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오윤석,2005a).

40)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가패널은 ① 입법,정책 및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는 관련 자료의

수집,②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최선의 관행과 사례연구,③ 원칙,지침,행위규칙

등을 포함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상호 합의된 조건을 위한 선택방안의 모색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오윤석,2005a).

41)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 작업반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오윤석,2005a).

42)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제j항과 관련조항에 관한 작업반은 2002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①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가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받

도록 보장하고,②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사전통지동의 하에서만 전통지식을 사용하도록 하며,③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가 점유한 토지,하천 등의 사용 및 개발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율

하며,④ 전통지식이 존중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입법 또는 기타 체제를 수립하는데 정부를 지원하

는 체제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윤석,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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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국 입장 및 의제 이행 현황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Bonn지침의 우선적 이행을 적극 주장하여 왔으며,WIPO와

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반면,개도국측은 Bonn지침의 이행만으로는 자국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어렵고,유전자원의 이익을 상호간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

적인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regime)을 수립,그 범위에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나온 부산물과 전통지식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대립은 제6,7차 당사국회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후진국인 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남미 국가들은 생

물자원의 보전과 가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이를 이용하는 기술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반면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측에서는 가

급적이면 외국의 유전자원을 원활히 받고,유전자원의 이용기술에 대한 권리를 강조함으

로써 자국의 이익 제고를 꾀하고 있다 (환경부,2006).

<표 9>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차이

선진국 개발도상국

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이용

에 대한 이익배분 등에 관해 국제 규범화 되

는 것을 반대

대부분 생물자원 부국인 개도국들은 강한 구

속력이 있는 규범화를 주장

제8차 당사국회의에서 국제레짐과 관련하여 저개발 및 개도국들은 2008년에 개최될

제9차 당사국회의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하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출하였다.반면,호

주 등 선진국들은 국제레짐을 국내규범 마련 작업과 연계하여야 하며,ABS관련 현존

규범과의 격차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원산지/출처/법적기원 인증제도와 관련해

서는 제4차 ABS실무작업반회의에서 권고한 원산지/출처/법적기원의 인증제도에 대한

특별전문가그룹(adhocTechnicalExpertGroup)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본 그룹

의 논의 범위의 위임 권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또한,사전통보동의 및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개도국 그룹은 지적재산권 출원시 유전자원의 원산

지 공개를 주장한 반면,선진국들은 반대하였으며,호주,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은 사전

통보동의 조치 대상에 유전자원 파생물과 최종산물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인도,

콜롬비아 등 개도국들은 이에 반대하였다.제7,8차 당사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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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입장 및 현황43)은 다음과 같다.

EU,호주,캐나다 등은 Bonn지침의 우선적 이행을 적극 주장하며 이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확인 등 Bonn지침의 활용을 증진․강화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EU는

본 가이드라인 이행을 적극 권장하고,ABS국제레짐은 기존의 경험에 기반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ABS작업반이 계속 국제레짐에 관해 협상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CBD와 WIPO의 지속적 협력과 원산지에 관한 증명(internationalcertificateoforigin)

등 보충적 접근법 병행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는 ABS에 관한 국제레짐 설립은 iiii)WSSD의 위임사항에 충실할 것,ii)기존의

ABS관련 국내정책,규정 및 국제규범 등을 존중할 것,iii)CBD와 WIPO 간의 지속적

인 협력 하에 신속한 국제레짐 협상을 위한 절차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특별전문가

그룹 위임권한에 대하여는 특별전문가그룹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국제레짐에 인증제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선입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국제레짐에서

다루는 내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호주의 방향

은 캐나다와 유사하다.

캐나다는 ABS국제규범이 유전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여야 하며,사

용자와 제공자가 균형 잡힌 책임을 지도록 하고,기존 국제규범을 존중하며 기존 국제규

범과 상호지지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또한,본 가이드라인 이행과

사전통보합의 절차(PIC)활용을 주장하고 있다.그리고 이집트와 함께 특별전문가그룹의

위임 권한에 기간,재정,참여범위,경제적 영향과 강제성 및 비용 검토 포함 등을 제안

한 바 있다.

일본은 ABS국제레짐 설립의 목적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활성화 및 그 이용으로

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국제레짐이 비차별적

(non-discriminatory)이어야 하는 등 국제법상에 ABS국제레짐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제도의 선정에 앞서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또한,국제레짐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을 것,그 범위에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을 것,그리고 WIPO체제를 통한 지적

재산권의 보장 및 WIPO등 기존의 국제협략상 의무를 존중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국제레짐에서 다루는 내용과 규모가 커짐을 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알제리,콜롬비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ABS국제레짐 설립을 주장하고,그 범위에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온 부산물도 포

43)생물다양성협약 제7,8차 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외교통상부와 환경부,

2004;환경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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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할 것과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또한

유전자원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출처(도입선․제공자),법적 취득증명에 관해서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아프리카 그룹은 특별전문가그룹 위임권한에 대하여 특

별전문가그룹에서 인증서 체계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작업반에서 논의하기를 제안한

바 있다.이러한 그간 발언 내용을 볼 때,이들 국가에서는 국제레짐이 강력한 형태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재정적이고 기술적

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4)제8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제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ABS실무그룹회의가 ABS국제레짐에 관한 검토 및 협상을

제10차 당사국 회의 이전에 완료할 것을 권장하였다.그리고 당사국들에 대해 Bonn지

침의 지속적인 이행과 그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제5차 ABS실

무그룹회의 4개월 전까지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교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였다.또한 원산지/출처/법적기원 인증제도에 관한 전문가그룹을 설치할 것

을 결정하였고 이 그룹은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당사국이 선정한 25명과 토착민

단체,산업체,연구소 등으로부터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지적재산권 출원시

원산지/출처/법적 기원의 공개에 관한 문제는 관련포럼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장하였으며,제5차 ABS실무그룹회의에서

유전자원 접근과 공평한 배분에 대한 지표를 논의하도록 요청하였다 (환경부,2006).

5)향후 전망

ABS와 Bonn지침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준수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협약의 당사국들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44)즉 각 국가의 유전자원은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세계의 공동재산이

아니고,이들 유전자원을 외국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에 대한 사전 승인 및 이에 상

응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박용하,2002b).이로 인하여 동 주제는 제8차 당사

44)그간 생물다양성 협약의 조문에 제시된 내용의 이행에 대해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다.그러나 이

협약의 일환으로 채택된 Bonn지침의 내용이 국가가 시행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담고 있어,이 지침

에 대한 국내법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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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 추진 현황

일본

-RIKEN:유전자은행(JCM)및 일본 유전자은행연맹(JFCC)을 통한 유전자원에 대

한 체계적 정보 및 자원확보

․자원이 풍부한 열대의 개도국에 원조 지원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상대국 유전자원의 수집·관리

-환경청:생물다양성 보전대책,생물학적 환경처리연구,유전자조작 생물의 개 방

계이용

-후생성: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 정비(생물안정성 연구)

독일

-유전자은행(DSM):전 유럽 유전자원 네트워크(InformationcenterforEuropean

culturecollections)와 MINE(microbialinformationnetworkinEurope)이 운

영되어 유럽의 생물자원에 대한 전문가그룹,자원종류 및 특성,자원의 소재 등

에 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미국

-ATCC(AmericanTypeCultureCollection):약 4만 건의 생물자원을 보유

관련 정보를 자체탐색,개발하여 온라인 네트워크로 전세계에 생물정보를 공급

-USNBS(U.S.NationalBiologicalSurvey):'94년도에 내무성 산하 연구기관인

U.S.Fish&WildifeService를 GR에 대비 U.S.NBS로 개명하고 자원의 계량화

를 확대 실시

국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으며,이 주제는 향후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동반

하게 되는 국제적인 규제 수단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에 관한 결정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긍정적인 측면으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첫째,국내 생물다양

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다.둘째,국내의 자생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국내 유전자원의 보전과 확보,이를 통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생물 산업

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ABS와 Bonn지침으로 인하여 각국은 유전자원의 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

고 있으며,이에 대해 선진국들의 기술이전에 대한 기피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특

히 생물(유전)자원을 이미 상당량 확보해 둔 선진외국에 비해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해외의 생물자원을 수집하고 보호․관리하는 데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표

10>.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 생물자원 확보와 이를 이용한 자국의 생물 산업 및 과학기

술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요소가 될 것이다.특히 생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생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술의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

나게 될 것이다.

<표 10>각국의 생물종 보호 관리를 위한 연구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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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사박물관 -열대생물다양성 조사,산호초섬에 대한 연구,산림단련의

생물학적 동태연구

-BIOTA-세계의 육상절지동물에 대한 전산화작업

-북미곤충전산화계획

브라질

-열대의 풍부한 유전자원을 중심으로 일본의 JICA 및 UNESCO의 지원하에

TropicalDatabase및 열대 생물자원센터 운영 (정기적인 워크샵 및 국제공동

연구 실시)

-BiodiversityInformationNetwork21C(BIN21)이라는 생물다양성 정보네트워크

운영

중국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Sciences):생물다양성위원회에서 Chinese

Biodiversity(격월간 학술 간행물)출간

-우수형질 식물자원개발 및 천연의약품 개발

뉴질랜드
-종자원에 대한 양적인 분류기준으로 5가지 항목을 설정하여 분류하고 있음(분

류학적 특징/종의 상태/종이 직면한 위협/종의 위약성/인간의 가치)

노르웨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연구보고서 모형확립 생태계 유형별 생물종 다양성과

가축 동식물에 대한 현황파악

․개발에 의한 종자원의 교란

․종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평가

․경제적가치 평가

․생물다양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위한 과제제시

영국

-켐브리지 WCMC.(WorldConservationMonitoringCenter):전세계의 위기 동식

물 자료수집

-런던 BGCI(BotanicGardensConservationInternational):전세계 식물원에 보존

되어 있는 특정보존식물의 목록을 BGBase에 입력하여 관리중

-왕립 Kew 식물원:Poisonousplantsdatabase개발중

폴란드
-멸종위기 종에 대해 RedDataBook을 1986년에 출판(분류기준:1.멸종종,2.멸

종위기종,3.위험종,4.희귀종,5.미식별종)
코스타리

카

-국립 생물다양성연구소(INBio):1989년에 설립.생물채집,동정,컴퓨터입력화.

식물로부터 천연화학물질의 추출ㆍ제품화를 통한 국가 경제에 기여

출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3)에서 자료 재조정

6)우리의 입장 또는 향후 추진과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세계적 흐름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 생

물다양성협약이다.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농업,산

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의 생물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우리나

라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에서 채택한 Bonn지침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ABS결정에

향후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전에 예상되는 ABS결정내

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국내의 이행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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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에 관한 논의는 생물다양성협약 뿐만 아니라 FAO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

조약(ITPGRFA,International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45)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FAO에서는 64개의 농업유전자원(식량작

물 35종,사료작물 29종)을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기구간 교환시 유전자원의 표준

계약서를 확정하여 유전자원의 활용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

고 있다.따라서 이 조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예상되는 ABS결정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의 마련을

준비함에 있어 이행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우

선 ABS결정내용에서 제기되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문제는 국내 유전자원

의 보유현황 및 확보46)와 그 가치문제,외래종의 도입문제,유인제도의 개발 및 활용,국

가의 이익 등 복합적인 문제47)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

서 외국의 자연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국내 자연자원의 보호보다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며,유전자원에 대한 수집․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선진국들과 함께 가고 있

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이슈에 대해 논의 또는 규제가 심해지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까지의 생물자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현황 자료 및 분석결과가 미흡한 상태를

감안할 때,ABS에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특별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Bonn지침과 국제레짐의 설립에 관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주장

의 절충적 입장,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

45)이 조약에는 2006년 11월 현재 11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2004년 3월31일 조약에 비준서를 제

출한 국가의 수가 40개국을 초과하였고,이로부터 90일후인 2004년 6월29일부터 발효되고 있다.우리

나라는 2006년 11월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이 조약의 당사국회의

논의 의제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6)우리나라에서는 약 3만 정도의 생물종이 조사․보고되어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성

을 지니고 있는 외국의 생물다양성과 비교할 때,약 10만종의 생물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즉 우리나라에서는 7만종 정도의 생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47)외국의 유전자원을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전자원의 국내도입 문제가 제기된다.이

들 외국의 유전자원인 외래종을 국내에 도입하여 농업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용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재배 또는 생산하는 것이 국내 생태환경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자연생태계에만 존재하는 유전자원을 외국의 연구소 또는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국내 유

전자원의 해외 방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그리고 생물자원의 부국과 빈국간,생물자원의 이용

기술 선진국과 후진국간,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복합적인 대립관계에서 우리의 이익 제고를

꾀하기 위하여 어느 방향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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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어느 한 측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유

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공평한 이익공유만을 주장하는 개도국

들의 입장과는 다르게,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원활화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에서 회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구체적인 우리의 입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예상되는 ABS결정사항이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조사․정리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따라서 이 계획을 체

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1단계에서는 ABS논의 내용 및 예측되는 결과의 채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ABS의 채택이 생물산업,과

학기술의 개발,농업의 생산성 제고,자연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을

고려할 때,이러한 연구는 범부처적인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2단계는 위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상기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다.3단계에는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

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침입외래종

1)논의배경48)

환경 및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침입외래종(IAS,InvasiveAlienSpecies)의

유입은 이제 서식지 파괴 다음으로 생물다양성을 가장 위협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

고 있다.생태계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goodsandservices)에 끼치는 손실을 고려하

여 볼 때,침입외래종의 유입이 전 세계,지역 및 각국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무역,여행,관광 등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침입외래종의 유입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의 고유 생물군이 이미 외래종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분류군(majortaxonomicgroups)의 일부로

까지 여겨지고 있다.

침입외래종의 유입은 유전자,종,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사회경제적 악영향

48)SecretariatofCBD (2006)http://www.biodiv.org/programmes/cross-cutting/alien/default.

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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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노르딕 지역에 출현하고 있는 침입외래종의 동향 (SecretariatofCBD,2006)

을 끼치기 때문에 그 관리 비용에는 단순히 방지(prevention),관리(control)및 저감대책

(mitigation)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한 간접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증가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외래종의 유입도 가속화되

었고 이로 인해 방지,관리 혹은 박멸(eradication)하는 비용의 상승과 환경 및 경제에 미

치는 타격은 더욱 심각해졌다.미국,영국,호주,남아프리카,인도,브라질의 작물,목초,

산림은 해충(pests)유입으로 인해 매해 2300억 USD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과 무려 1,000

억 USD를 초과하는 환경적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들 6개 국가에서 생물학

적인 외래종의 유입이 일으키는 손실은 1인당 한해 240USD,이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계산해 볼 때 그 손해비용은 한해 약 1조 4천억 USD를 상회하며 이는 세계 경제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SecretariatofCBD,2006).

2)주요논의내용49)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외래종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

고 있다.따라서 협약에서 현재 주요 논의의제로 다루고 있는 외래종 문제는 협약이 체

결되기 이전인 1980년대 초부터 UNEP에 의해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이 협약

의 채택과정에서 UNEP은 1982년 IUCN의 ELC(EnvironmentalLaw Center)에 외래종에

관련되어 협약에서 다루어야 할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으며,ELC는 협약에 제시되어

49) Secretariat of CBD (2006) http://www.biodiv.org/programmes/cross-cutting/alien/

backgroun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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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외래종에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첫째,각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에 위해한 외래종의 수입을 금한다.둘째,각 당사국은 현재 존재하는 위해 외래종을 박

멸하도록 노력한다.셋째,각 당사국은 위해 외래종의 위해성 관리,박멸 등에 대해서 협

약에 의해서 창설된 국제 전문가 단체의 결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Glowka & de

Klemm,1996).

이 초안은 UNCED (UN ConferenceonEnvironmentandDevelopment)의 예비 모임

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각 당사국은 생태계,서식지,생물종을 위협하는 외래종

의 도입을 방지하고,이들 외래종을 통제,박멸한다.”이는 IUCN이 UNEP에 제출한 초

안의 내용이 약화된 것이다.1992년 리우에 제출된 이 협약에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조인하였다.따라서 이는 외래종의 의도적,비의도적 도입(intentional or

unintentionalintroduction),이러한 외래종의 조절 (control)및 박멸(eradication)에 대한

광범위하고 세계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50).이 협약의 COP회

의는 향후 활동을 통해서 외래종에 의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논의하였다 (Glowka,1996).

제3차 당사국회의. 1996.8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외래종에 관한 UN/Norway회의(19967월,노르웨이 트론하임)’에서 도출된

외래종에 의한 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SCOPE(ScientificCommitteeonProblemsofthe

Environment)와 IUCN-WorldConservationUnion의 전문가에게 지구적 차원에서의 외

래종 문제 해결을 의뢰하였다.51)52)

50)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외래종의 위해성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관하여 제8조h항에

제시하고 있다.

51)IUCN은 지구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외래종의 위협이 크고 지속적이며 또한 서서히 증가하고 있

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IUCN은 외래종에 의한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들에 의한 위해성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이러

한 세계적인 외래종에 의한 자연자원 및 생태계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IUCN의 ‘생물종생존위원회

(SpeciesSurvivalCommission)'는 ’침입종에 관한 전문가 그룹(ISSG,InvasiveSpeciesSpecialist

Group)'을 설립하였다.외래종에 의한 생물다양성 손실을 저감하기 위한 지침은 이 그룹이 주축이

되어 마련하고 있다.

IUCN에는 집행위원회 및 희귀종의 보전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내무부가

1982년,환경부가 1986년,한국자연보존협회 등 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52)IUCN은 위해 생물종의 새로운 생태계 침입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ISSG와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하였다.지침의 명칭은 「GuidelinesforthePreventionofBiodiversityLoss

caused byAlien InvasiveSpecies」이며,2000년 2월 제51차 CouncilMeeting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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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당사국회의.결정문 IV/1C를 통해 당사국들은 외래종이 협약 내 다분야 의제

(cross-cuttingissue)에 포함됨에 인식을 같이 하고 특히,섬과 같이 고립된 생태계로의

외래종 유입에 관심을 표명(결정문 IV/10)하였다.또한 SBSTTA에서 요청하여 전지구적

외래종프로그램(GISP,GlobalInvasiveSpeciesProgramme)활동을 참조하여 제5차 당사

국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였다.또한 동 SBSTTA 회의에서는 GISP53),FAO,

IPPC(InternationalPlantProtectionConvention)등과의 협력,다른 유사기구와의 협력,

사용 용어의 정확성,방지 원칙 등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이 제안되었다54).

또한 동 회의에서는 외래종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안)이 채택되었으며,이

지침은 다음의 12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둘째,3단계 접근(three-stagehierarchialapproach).셋째,생태계적 접근

(ecosystem approach).넷째,국가의 책임(state responsibility).다섯째,연구와 감시

(researchandmonitoring).여섯째,교육과 공공 인식(educationandawareness).일곱째,

방지(prevention).여덟째,정보교환(exchangeofinformation).아홉째,능력형성을 포함한

협력(cooperation,includingcapacitybuilding).열째,의도적인 외래종의 도입(intentional

introduction).열한번째,비의도적 외래종의 도입(unintentionalintroduction).열두번째,

영향감소(mitigationofimpacts).열세번째,박멸(eradication).열네번째,외래종의 격리

(containment).열다섯번째,외래종의 조절(control)이다55).

제5차 당사국회의.동 분야 용어(terms)의 정의가 불확실한 측면을 고려하여 당사국,각

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잠정적인 단계(interim base)에서 지침의 원칙(guiding

principles;SBSTTA IV/4,5에 바탕을 두고 채택)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IUCN,2002).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이 있다.첫째,생태계에 침입가능성이 있는 생물종

의 도입을 방지한다.둘째,외래종의 확산을 감시하여 초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셋째,가장 효

과적인 방법(bestavailablemethods)을 사용하여 생태계에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 침입종(외래종)을

조절 또는 방제할 수 있도록 한다.이 지침에는 위해한 생물종의 목록작성,검역 및 검역체계,향후

계획,법적 경제적 기구 및 교육개선을 위한 “Superfund"의 설립 등에 관한 제안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IUCN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세계의 위해 생물종 목록 작성을 우선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이 목록에는 이들 위해 생물종의 생물학적 특성,역사,분포,서식처에 연계된 특성,

방제방법 등이 포함된다.

53)GISP는 SCOPE,IUCN,CABI(CABInternational),UNEP이 공동으로 1996년에 설립한 기구이다.

54)UNEP/CBD/SBSTTA/4/8.

55)UNEP/CBD/COP/5/3.p1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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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다분야의제로 다루어지는 외래종 문제는 협약의 다양한 주제에 포함되어있는데 특히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산림생물다양성,산지생물다양성,육수생물다양성,산지생물다

양성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제6차 당사국회의.제4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외래종을 제6차 당사국 회의의 세 가지 주

요 이슈중의 하나로 결정하였고(결정문 IV/16,부속서 II참조),제5차 당사국 회의에서

는 제6차 당사국 회의에서 외래종에 관한 협약 제8조(h)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특히 국제적 방안들을 모색해보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제6차 당사국 회의는 침입외

래종 영향의 근절(eradication),관리(control),저감/완화(mitigation)및 국가,지역,국제

적인 입법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에 대한 15가지 지침(Guiding

Principles)56)을 결정문 VI/232를 통해 채택하였다.또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수립시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위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도록 당사국에 요청하

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외래종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문제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유

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

한 Bonn지침」이 채택되었다.이 지침은 생물종이 유래하는 국가(지역)에 이들 생물종

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생물종이 어느 국가(지역)에서 다른 국가(지역)로

이동될 때,이들 생물종은 새로운 국가(지역)의 외래종으로 간주된다.따라서 동 회의에

서 다루어진 내용은 이전에 외래종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위해성 저감에 관해 다루어진

내용과는 달리 외래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용 차원에서 접근된 것이다.즉 생물종이 새로

이 도입되는 국가(지역)에 이 생물종은 외래종으로 위해성이 있을 수 있으나,유용한 생

물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제10차 SBSTTA.57)의제10/3다분야 의제에 관한 작업계획 이행 현황 보고되었고,이에

대해 논의되었다.외래식물 중 섬(예,하와이)에 정착하여 기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되며,우리나라 역시 다도해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 수

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이 요청되었다58).

56)<부록 2>참조.

57)생물다양성협약 국제회의 결과보고서-CHM-AP,SBSTTA-10,ABS-3,농촌진흥청.(2005)

58)생물다양성협약의 새로운 주제 분야인 도서생물다양성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은데 따라 이 분

야 외래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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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events of 제10차 SBSTTA.섬 침입외래종에 대한 공동대처안(Co-operative

initiativeonislandinvasivealienspecies,CII(2005.2.8))이 논의되었다.침입외래종의

섬다양성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하고 잠행적이다.도서생물다양성은 특히 그 고유성으로

인해 침입받기 쉬우며(예,모든 섬에서 발생한 조류의 멸종 중에서 54%이상이 침입외래

종에 의한 것임),한편,섬은 새로운 침입외래종을 막고,존재하는 침입외래종을 근절시

키거나 방제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도 가진다.예를 들면,1세기이상 정착해 온 침입외래

종도 성공적으로 박멸된 경우가 있으며 지난 30여 년간 침입 포유동물들도 많은 큰 섬

들로부터 근절되었다.침입식물,무척추종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게 진행되었다.

제7차 당사국회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에 기술전문가특별그룹(ad hoc

technicalexpertgroup)을 구성하여 국제 규제안(internationalregulatoryframeworks)간

의 차이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제9차 당사국 회의 전까지 SBSTTA

에 제출토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2005년 5월,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침입외

래종에 대한 국제 규제안들 간의 차이점과 불일치(inconsistency)에 대한 기술전문가특별

그룹이 구성되었으며 본 회의내용59)을 바탕으로 제11차 SBSTTA회의에서는 당사국회의

에 제안서(recommendations)를 제출하였다.

제7차 당사국 회의는 또한 당사국과 각국 정부가 무역협정 등과 같은 국제적,양자간

그리고 지역협약 체결 시 침입외래종의 위협을 고려하도록 하고 침입외래종 문제에 대

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nationalenvironment),식물보호(plantprotection),무역

(trade)등과 같은 분야들 간의 의사교환과 협력을 개선시킬 것을 권하였다.

제7차 당사국 회의는 집행사무국에 침입외래종 관련 인식을 높이고 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WTO 사무국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고,동시에 WTO SPS(Agreement

onSanitaryandPhytosanitary)옵서버 자격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GISP와의 지

속적 협조도 당부하였다.

제8차 당사국회의.60)제7차 당사국 회의에 따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International

PlantProtectionConvention)과의 workplan개발을 위해 두 차례 회의(2004년 5월,2005

59)http://www.biodiv.org/doc/meetings/ais/aisteggi-01/official/aisteggi-01-01-add1-en.doc

http://www.biodiv.org/doc/meeting.aspx?mtg=AISTEGGI-01

http://www.biodiv.org/doc/meetings/ais/aisteggi-01/official/aisteggi-01-02-en.pdf

60)주요 결정사항은 4)제8차 당사국 회의 결정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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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를 개최하였고,WTOSPS에 옵서버 자격을 요청했으나 아직 검토 중에 있다.

대부분의 당사국이 침입외래종의 문제에 공감하고 있으며,지역내 또는 세계적인 규제

체계(internationalregulatoryframework)를 확립해야 함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국가

간 정보의 교환,외래종 자료의 DB구축 등에 대해 동의하였다.정보공유에 관한 결정문

VI/23과 결정문 VII/13에 따라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국은 침입외래종에 대한 정보와 경

험을 공유하고자 웹 포털을 구축 중에 있다.

3)주요국 입장 및 이행 현황

호주,뉴질랜드는 위해외래종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인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호주의

경우,“외래종의 위해에 대한 입증 책임(burden-of-proof)"(VI23AnnextIprinciple10

IntentionalIntroduction)은 WTOSPS61)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입

증책임이 또한 실제 침입외래종을 다룰 때 쓰는 격리방안(quarantinemeasures)등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질랜드는 밸러스트수(ballastwater)62)의 해양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실제로 이들 국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외래종 문제는 협약의 주요 내용을 채택되었

거나,당사국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잠비아,일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외래종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

강조하고 이들의 박멸(eradication)을 위한 국가정책 및 입법화를 강조하였다.

태국은 외래종에 관한 목록구축을 통해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

며,FAO와 생물다양성협약 간에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외래종의 유해성 평가 및 박멸프로그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 및 능력배양이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운영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4)제8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61)국제구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역기준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PS협정은 WTO에 국가의 예방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62)배(주로 상선의 경우)에 짐이 없을 경우,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배의 밑부분(ballast)에 채우는

물을 밸러스트수(ballastwater)라고 한다.이 물은 배가 화물로 채워지게 되면 배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장거리를 이동하는 배의 밸러스트에 밸러스트수의 유입 및 유출에 따라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체가 장거리로 이동하게 될 수 있다.이러한 생물체의 장거리 이동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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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VIII/27생태계,서식처 또는 생물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제8조 제h항)에 관한

제8차 당사국 회의의 결정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침입외래종 관련 기술전문가특별그룹이 작성한 국제 규제구조들의 차이점과 모순에

대한 보고서(Gaps and Inconsistencies in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UNEP/CBD/SBSTTA/11/INF/4)를 환영함.

-사무국은 이를 WTO를 비롯하여,관련 기관 및 이니셔티브들과 협력하고 특히 결정

사항들에 대해 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NationsFrameworkConventionon

ClimateChange)과 충분히 의사교환을 할 것.

-위 보고서를 기초로 Aquaculture/mariculture;BallastWater;Marinebiofouling,

particularlyhull-fouling;Civilairtransport;Militaryactivities;Emergencyrelief,

aid and respons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Scientific research;

Tourism;Pests,aquarium species,livebait,livefoodandplanetseeds,Biocontrol

agents,Ex situ animalbreeding programmes,Inter-basin watertransferand

navigationalcanals등으로 결정문 내 분야를 세분화시킴.

5)향후 전망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외래종을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규정하고

외래종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저감하기 위해 회원국의 이행계획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그러나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래종의 이동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다.따라서 위해한 외래종의 국제적인 규제 정도는 각 국가의 사회

적․경제적․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위해 외래종에 의한 국제적인

협력이 미흡하며,이에 따라 국제규제는 취약한 실정이다63).비록 위해한 외래종의 국가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CBD,IUCN,WTO 등의 노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국제적인 협

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특히,‘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64)’에서 제시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63)위해한 외래종의 국가이동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은 과거 20년 동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

된 국제협약 등에 제시된 사항들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

64)이 협약의 제1부속서에 “지정된 생물종은 멸종 위기에 처하여 있는 종으로 소수의 예외를 제외

하고는 상업적 교역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예외로 교역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출입국의 허

가가 필요하다.제2부속서에 지정된 생물종은 향후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종으로 상업적 교역은 허

용하나 이들 생물종의 생물학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수출국의 허가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하다.제3부속서에 제시된 종은 당사국이 국내의 생물종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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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식물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보전방법과 비교할 때,현재의 상태로서 위해 외래

종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옵서버 자격을 재신청한 WTO S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의 침입외래종의 위해에 입증책임(burdenofproof)부문에서의 모순 때문에 호주의 계

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또한 특정국가(호주,브라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consensus에 대한 법적인 해석(만장일치 혹은 폭넓은 합의)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호주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합의’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으로 보인다.제9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외래종 분야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도

록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었던 바,벨러스트 수(ballastwater),marinebiofouling등 특히

해양활동을 통한 외래종 유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6)우리의 입장 또는 향후 추진 과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도입된 외래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을 생물다양

성국가전략 (환경부,1997)에 제시하고 있다.65)그러나 외래종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외래종의 도입,정착하는 과정에서부터 단계별로 외래종의 관리정책이 종합적으

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여 각 단계별 정책 이행의 연계성이 미흡하다.외래종 도입,정착

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외래종의 관리 정책이 수립되고 각 단계별로 연계된 종합적인

정책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또한 역동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

다 (박용하,2002a).외래종이 국내에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 및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

할 때 국가적 정책에 다음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

여야 할 것이다.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된 것으로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그리고 이러한 허가현황은

각국의 관리당국에 의하여 협약의 사무국으로 보고된다.즉,이 협약은 보호대상인 야생 동․식물의

교역을 허가제도에 의하여 통제하고 그 현황을 사무국에서 집계함으로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각 당사국은 비당사국과의 교역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협약

의 조건에 준 하는 문서를 발부함으로써 교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우리나라는 1993년 10월

22일에 이 협약의 122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65)「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 제시된 외래종의 관리 강화 전략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첫째,외

래종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강화.둘째,외래종의 도입,방출을 규

제하는 법률적․제도적 조치 개선.셋째,생태계 위해 외래종 퇴치를 위한 생물학적 조절 연구 등 생

리․생태학적 연구 강화.넷째,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통제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시행.다섯째,외

래종에 대한 홍보와 공공 교육 강화이다.(환경부,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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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위해 외래종의 분류이다.전체 외래종 중에서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생활에 심각

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대부분의 외래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산업에 필수적인 생물자원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우리에게 위

해할 수 있는 외래종과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외래종을 구분할 수 있는 목록화 작업이

선행되고,이중에서 위해외래종을 분류해야 한다.이러한 외래종의 분류작업시 외래종에

관한 국제전문기구인 GISP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위해 외래종의 목록 확대 및 검역 등을 통한 위해 외래종의 국내 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외래종의 국내 도입 및 조절,박멸 등을 결

정하는 수단인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 및 경제성 분석방법이 도출이 필요하다.

셋째,지구의 기후 변화에 따른 외래종 분포 및 생태적인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며

이를 위해 외래종에 연계된 정부기구의 협력체계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기구의 상호 협

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국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외래종 관리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이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특히 외래종 문제는 어느 한 부처

의 독자적인 역할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부,과

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의 협력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또한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간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되고 조화되어야 한다.

다섯째,「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 제시되어 있는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통제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시행’뿐만 아니라,향후 필요시 이러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수단인 ‘외래종의 위해방지법 (가칭)’의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다.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1)논의배경

기후변화는 일정 기간동안,보통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기후 평균치의 편차가

커지거나 기후의 변동성 자체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지구온난화,해수면 상승,강수

량 패턴변화,극한적인 기상현상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특히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종(種)의 공간적 분포가 기후모델에서 예측한 대로 극지방으

로 평균 6.1km/10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온대지방에서 봄은 평균 2.3일/10년 일

찍 시작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지구온난화의 피해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 59 -

한대지방(boreal)과 극지방(polar)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론 지난 180만년 동안 기후변화가 종(種)의 분포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생물군집,

경관,바이옴(biome)의 재편성 등을 초래하긴 하였으나,과거의 지형은 현재만큼 조각나

있지 않았으며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영향도 매우 적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따라

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현재의 기후변화

는 과거의 자연적 기후변화와는 차별되며,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의 자연적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보다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교란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심각할 수

있다.이처럼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및 적응정책 수립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에 있어서 인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연계성 및 인류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기후변화협약

과 생물다양성협약이 공조체제로 발전해야 하며,양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박용하,2005).

2)주요 논의내용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협약의 중요한 관심사이며,협약차원에서 기

후변화가 이슈화 된 것은 2000년 제5차 당사국회의부터이다.제5차 당사국회의는 특히

기후변화가 산호초(결정문 V/3)와 산림생태계(결정문 V/4)에 미치는 위험성을 강조하였

고,이와 같은 생물다양성의 질 저하가 역으로 인간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에 주목하였다.최근 당사국회의는 기후변화협약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완화 및 적

응정책이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과학기술자문

회의에 검토 및 자문의견을 요청하였다(권고문 VI/7).

이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사이의 연계성을 검토하고자

특별기술자문그룹(AHTEG,adhoctechnicalexpertgroup)을 2001년에 구성하였고,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PanelonClimateChange)에서 제

공한 자료를 포함,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2003년 기술보고서66)를

완성하였다.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의 적절한 이행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보

고서는 또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접근법을 포함한 일련의

66)CBD Secretariat,2003.Inter-linkagesbetweenbiologicaldiversityandclimatechange.

CBDTechnicalSeries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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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들을 제시함으로써,정책결정자들이 특정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육상 및 수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에서 세계정상들은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갖는 중대성을 재확인하고,양 협약의 목적이 서로 상호보완적

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즉,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주요 위협 중의 하나이며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춤으로써,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이러한 배경아래 제7차 당사

국회의는 결정문 VII/15를 통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사막화와 토지의 질 저하를 방지하

는 정책과 같은 국가적,지역적,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자문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와 더불어 당사국회의는 관련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과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에 협조를 구하고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이슈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였

다.

협약간의 협조체제는 2005년 11월 30일 캐나다 환경청 주최로 제23차 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회의 참가자들 간의 비공식 협

력회의67)가 개최되면서 가시화 되었다.본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21세기 환경문제의 가장

큰 난제로 손꼽히는 두 가지 이슈,즉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각각의 별도의

협약아래 다루어져 왔으나,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생물다

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정책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두 협약 간에는 상호 연계성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68)

67)2005년 11월 28일~12월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UNFCCC 제11차 당사국회의가 11월28

일~12월 2일까지는 제11회 CBD 과학기술자문회의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었다.양

협약은 이 이점을 살려 UNFCCC와 CBD간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

68)본 회의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방안을 모색

하는 데 있다.비공식회의의 성격으로 인해 공식적인 합의문은 만들어지지 않았다.회의에서는 a)

Ms.OutiBerghäll(Finland;Co-ChairAHTEGonInter-linkagesbetweenBiodiversityandClimate

Change)가 Inter-linkagesbetweenbiodiversityandclimatechange,buildinginteralia,onthework

oftheIntergovernmentalPanelonClimateChange라는 주제로;b)Mr.BraulioDias(Brazil;,

Member,AHTEGonInterlinkagesbetweenBiodiversityandClimateChange)가 생물다양성과 기후

변화와의 연계성에 대한 기술전문가특별그룹(ATHEG)보고서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c)Mr.Robert

Watson (World Bank; Co-Chair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and Former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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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국 입장 및 의제 이행현황

환경협약,특히 3대 리오협약(생물다양성협약,기후변화협약,사막화방지협약)간의 협

조체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증대는 대부분의 당사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으나,협약 간 협력의 첫걸음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스위스의 경우,생물다양성협약이 기후변화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제

하고,생물다양성협약과 기후변화협약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특히 교토

메카니즘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CleanDevelopmentMechanism)중에서 탄소흡

수원인 산림부문의 CDM 사업은 생물다양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인도

역시 3대 리오협약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의 출발점으로써 산림활동(forestactivity)을 제

안하였다.한편 EU,캐나다,핀란드 등은 3대 리오협약뿐만 아니라 람사협약과의 협조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구체적 협약간의 협력 사업으로 이탄토

(peatland)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시하였다.관련하여 NGO그룹인 Defenders of

Wildlife는 이탄토 지대에서 토지이용변화 등으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가

능성이 있고 생물다양성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또한 기후변화협약이

CDM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 시 유전자변형생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환경부,2006).

한편 세이셜,몰디브,팔라우 등 군소도서 개도국(SIDS,SmallIslandsandDeveloping

Countries)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이 해안 생태계 특히 산호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또한 엘니뇨와 라니냐의

발달에 대한 정보는 정보교환체계를 활용하여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군소도서 개도국

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섬 특유의 취약성을 인식하고,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의 균

형적 접근이 지역의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관련

하여 EU 역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이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응

관련 "5개년 작업계획(five-yearworkprogram)"수립의 논의과정을 검토하여,국가수준

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생물다양성 분야도 통합하여 다

루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IntergovernmentalPanelon Climate Change)이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자세한 발표내용은 http://www.biodiv.org/programmes/

cross-cutting/climate/joint.shtml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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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8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제8차 당사국회의는 협약간의 협조체계를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만 국한하

지 않고 그 범위를 다른 환경협약에 확대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결정문 Vlll/30).당사

국회의는 동 의제에 대한 제11차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 및 지침을 담은 보고서

(UNEP/CBD/SBSTTA/11/18)와 특별기술자문그룹(AHTEG)의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적

응에 대한 보고서(UNEP/CBD/SBSTTA/11/INF/5)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기후변화,

습지 생태계,토지의 질 저하 및 사막화 등 다양한 관련 환경이슈를 연계하기로 하였다.

그 첫걸음으로써 각 이슈에 관련된 국제협약 즉,생물다양성협약,기후변화협약,사막화

방지협약,람사협약,세계유산협약(WorldHeritageConvention)의 목적과 활동들에 대해

검토하고,각 협약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범위 안에서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로 결

정하였다.

5)향후전망 및 우리의 입장

환경협약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간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현재까지의 논의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과의

연계성 확인 및 이를 다루고 있는 협약간의 협력증진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을 뿐,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현재는 당사국들로부터 구체적 협력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 있는 단

계이다.

3대 리우협약간의 유기적 연계성 때문에 환경협약간의 공조체계 구축이 국제사회에서

는(최소한 개념적으로)매우 매력적인 협상방향이라 볼 수 있다.또한 각 협약을 독립적

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 협약간의 공조체계를 통한 협약의 진행이 훨씬 비용 효과적이라

는 것을 감안하면,동 의제에 대한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가 기후변화협약의 경제적 효과,효율적 저감

수단의 개발과 선택,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을 감축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

는 국가전략수립 및 이행에서 기후변화에 의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Impact

AssessmentofClimateChangeonEcosystem)및 적응(Adaptation)으로 전환되고 있음

을 고려해야 한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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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에서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이

러한 사례로써 2007년 5월22일 개최되는 ‘국제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의 주제로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가 선정된 것을 볼 수 있다.70)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상기 주제를 2007년도 논의

주제로 선정함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강의,세미나,문화

행사,전시회,학교학생들에 대한 대중인식제고 활동 등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여건을 볼 때,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어야 할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어질 주요한 문제는 구체적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행방안에 대한 설계이다.각 당사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이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제안된 의견 간의 상충도 예상된다.예를 들어,기후변화협약 아래 신규조림 및

재조림을 통한 CDM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남미의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

성 협약간의 협조구축 사업으로 산림부문을 제시할 것이고,군소도서 국가들은 해안 생

태계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따라서 어떤 사

업을 우선 또는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것인가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도 UN 환경관련 협약(생물다양성협약,기후변화협

약,사막화방지협약 등)전문가들이 모여 상호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

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각 환경협약마다 전문가 풀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포함한 교류가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앞

으로는 각 협약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에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우리나라 실정을 고려면서도 동시에 협약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69)기후변화협약의 제2조(목적),제4.1조(b)항,제4.1조(e)항,제4.1조(f)항,제4.4조에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동 협약의 이행기구(SubsidiaryBodyforImplementation)에서

는 i)제4.8조,ii)제4.9조,iii)Non-AnnexInationalcommunications,iv)AnnexInational

communications,v)GuidancetotheGlobalEnvironmentFacility,vi)Capacitybuilding,vii)

Article 6 of the Convention를 다루고 있다.SBSTA(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Advice)에서는 i)Technology transfer,ii)Methods,iii)Scientific,technicaland

socio-economicaspectsoftheimpactsof,andvulnerabilityandadaptationtoclimatechange를 다

루고 있다 (http://unfccc.int/adaptation/items/2973.php).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2005년

11월 28일-동년 12월 6일)에 논의되고 있는 회의록 참조.

70)SecretariatoftheCBD.2006.http://www.biodiv.org/programmes/outreach/awareness/biodiv-

day-200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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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구체적 이행수단 및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즉,정부는 협약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각 협약에서 도출된 결과의 홍보와 협약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전문가들

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조건을 반영한 구체적 이행수단 개발에 힘써야 할 것

이다.이러한 노력은 동 의제에 대한 협약대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협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도 모범사례

가 될 것이다.

라.유인조치

1)논의배경

생물다양성은 인간후생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무수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부요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가장 위

해한 외부요인은 아마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단순한 경시 풍조,즉 생물다양성의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저평가일 것이다.그러나 생물다양성의 공공재(publicgoods)적 특성 때문에

시장기작(marketmechanism)이 적절한 화폐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

제학자들 사이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따라서 시장을 통해서는 생물다양성의 손실 또

는 질 저하에 대한 사회적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시장실패’로 요약되는 이러

한 문제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보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인조치(incentivemeasures)’는 사회구성원의 의사결정과정에 생물

다양성의 공공재적 성격을 내부화(internalize)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사적

인 생물다양성 보호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활동에 대한 벌금 부

과 같은 것이 유인조치의 예라 할 수 있다.협약에서는 유인조치에 대해 제11조71)에서

다루고 있다.

유인조치는 주로 정책,법,경제적,또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형태를 띠고 있는 데,그

실효성은 기존의 정책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정도에 크게 의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협약에서는 당사국들에게 각 국에 현존하는 정책을 충

실히 분석하여 유인조치와 연계시키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유인조치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i)긍정적 유인조치는

71)모든 협약 당사국은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하게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경

제적 그리고 사회적 수단을 유인조치로 사용해야 한다(생물다양성협약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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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권장하는 경제적,법

적,제도적 조치를 의미하며,예로서는 유기농 농업에 대한 보상지급,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토지의 구매확보 등을 들 수 있다.ii)부정적 유인조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

속가능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동을 스스로 지양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의미하며,예로서

는 사용자 부담료 또는 각종 환경오염세 등이 포함된다.iii)간접적 유인조치는 특정 활

동의 상대적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

한 이용을 유도하는 조치로서,거래 가능한 어업쿼타제도,재산권 기작,인증제도 및 환

경마크 제도 등이 해당된다 (조승헌 등,1999).

유인조치와 관련,제6차 당사국회의는 유인조치의 설계 및 이행에 대한 제안서

(proposalsforthedesignandimplementationofincentivemeasures)를 채택함으로써,

당사국들이 각 국의 유인조치 설계와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최근 협약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유인조치의 장려뿐만 아니라 왜곡된 유인조치

(perverseincentivemeasures),즉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가속화하는 유인조치를 제거 또

는 완화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안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주요 논의내용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인조치에 대한 논의과정,특히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작업

계획(programmeofwork)및 채택된 작업계획 중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제6차 당사국회

의에서 채택된 유인조치의 설계 및 이행에 대한 제안서(Proposalsforthedesignand

implementationofincentivemeasures)에 이르기까지의 논의과정과 주요내용을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먼저 유인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제3차,제4차 당사국회의가 유

인조치 설계 및 이행에 대한 정책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72)특히,제3차 당

사국회의는 유인조치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국에게

는 사례연구들을 사무국에 제출해 줄 것을(결정문 III/18),집행사무국에는 수집된 사례

72)당사국회의는 당사국,각 정부,국제기구가 유인조치의 설계 및 이행을 추진하고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였다.a)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인조치들을 확인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현 정책들을 재검토한다.b)왜곡된 유인조치

(perverseincentive)들을 찾아서 이들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제거 및 완화한다.c)

자발적 참여에 기본을 두고,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유전자원의 가치 부가(addition)및 증진에 노력한

다.d)생물다양성의 시장 및 비시장재화적 가치를 국민계정 및 투자전략을 포함한 각 계획,정책,프

로그램에 적절히 편입하는 것을 보장한다.e)생물다양성 이슈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한다.f)훈련 및

능력형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분야의 이니셔티브 설립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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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한 정보교환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후 제4차 당사국회의는 수집된

유인조치 관련 사례연구들을 집행사무국에서 마련한 개요에 따라 제5차 당사국회의의

주제별 초점(focus)에 맞추어 준비하고 이를 집행사무국에 제출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결

정문 IV/10,partA),이와 더불어 수집된 정보의 종합 및 공유를 촉진하는 집행사무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당부하였다.

2000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동 의제에 대한 로

드맵이라 볼 수 있는 작업계획(programmeofwork)을 채택한 것이었다.또한 당사국회

의는 채택된 작업계획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당사국,각국 정부 및 관련기

관에게 사회적,경제적,법적 유인조치들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권고하고,유인조치 관

련활동을 주제별 작업계획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하였다(결정문 V/15).채택된 작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그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인조치에 대한 기관간 조정위원회 설치.73)당사국회의의 요청에 따라 집행사무국은

주요 국제기구 사무국 대표자들로 구성된 유인조치에 관한 기관 간 조정위원회를 구성

하였다.본 위원회의 목적은 유인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국제기구들이 진행하

는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2001년 3월에 첫 번째 회의를,2003년 6월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유인조치 설계 및 이행에 관한 제안서.74)나열된 작업계획 중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

여야 할 이슈로 합의되었으며 첫째 관련 워크샵이 2001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

최되었다.워크샵에서는 유인조치 설계 및 이행에 관한 제안서 초안이 작성되었고,당사

국,각국 정부 및 관련기관들이 결정문 V/15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정책과 프로젝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본 워크샵의 결론은 2001년 11월 개최된 제7차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자문회는 권고문VII/9(부속서 I)을 마련하여 제6차 당

사국회의에 제안하고 유인조치에 관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제안들(부속서 II)도 제

시하였다.2002년 4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시

한 유인조치 설계 및 이행에 관한 제안서를 채택하였으며(결정문 VI/15,부속서 I),당사

국에게 자국의 유인조치의 설계 및 이행 시에 채택된 제안서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73)원문은 “Establishmentofaninter-agencycoordinationcommitteeonincentivemeasures”이다.

74)원문은 “Proposalsfordesignandimplementationofincentivemeasur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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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다.또한 당사국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시한 미래협력을 위한 제안들

(결정문 VI/15,부속서 II)도 승인하였다.채택된 유인조치의 설계 및 이행에 대한 제안

서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문 VI/15,부속서I에 포함되어 있으며,75)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부속서는 유인조치 설계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나 동시에 a)지방의 전통적 지식,지리,환경 및 제도;b)부문별

(sectoral)고려 및 정책방안과의 체계적 조합;c)문제의 크기에 맞추어 유인조치 정도를

조절;d)유인조치들과 현존하는 국제협약들과의 연계 등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

을 분명히 하고 있다.다음으로 부속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인조치의 설계 및 이행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a)문제 확인:목적 및 이슈

확인;b)설계;c)유인조치 이행촉진을 위한 능력제공과 지원;d)관리,모니터링,시행;e)

적절하고 보완적인 유인조치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다.

왜곡된 유인조치의 제거 혹은 완화 방법 및 수단의 적용에 관한 제안서.76)제6차 당

사국회의는 유인조치의 설계 및 이행에 대한 제안서를 채택함으로써 긍정적 유인조치의

장려와 함께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가속화하는 왜곡된 유인조치를 제거 또는 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집행사무국에게 관련 제안서를 제7차 당사국회의

이전에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결정문 VI/15).제6차 당사국회의는 또한 당사국과 관

련기관들에게 유인조치,특히 왜곡된 유인조치에 관한 사례연구,과거의 교훈 및 관련정

보를 집행사무국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이러한 정보들이 정보교환체계 및 기

타 방안들에 의해 종합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2003년 6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유인조치에 대한 제2차 워크샵에서는 사무국에서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왜곡된 유인

조치를 제거 혹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및 수단의 적용에 관한 제안서를 마련하였다.

마련된 제안서는 제9차 과학기술자문회의(권고문 IX/9)를 거쳐 2004년 제7차 당사국회의

에 제출되었다.당사국들은 제안서의 전체적 틀에는 무리가 없으나 세부사항들이 좀 더

정제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제10차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검

토를 해 줄 것을 결정하였다(결정문 VII/18,부속서).

긍정적 유인조치의 적용 및 관련정책,프로그램,전략과의 조화에 관한 제안서.77)당

75)http://www.biodiv.org/programmes/spcio-eco/incentives/proposals.asp참조.

76)원문은 “Proposalsfortheapplicationofwaysandmeanstoremoveormitigateperverse

incentives”이다.

77)원문은 “Proposalsontheapplicationofpositiveincentivemeasuresandtheirintegration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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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회의는 집행사무국이 OECD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긍정적 유인조치를 제공

하는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수단(예:전통법 및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어떻게 이러

한 수단들을 관련정책,프로그램,전략 등에 편입시켜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였다(결정문 VII/18).당사국회의는 또한 당사국,각국 정부,국제기구

들이 현재 진행되는 유인조치 관련 검토의 첫 단계로서,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비화폐적(non-monetary)긍정적 유인조치의 사용에 관한 사례연구,우수사

례 및 정보들을 제공하여 주도록 희망하였으며 집행사무국은 이를 정보교환체계 및 기

타 방안들을 통하여 관련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그 결과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서 논의할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가치추정 방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제안

서.78)제7차 당사국회의 결정문 VII/18에서 당사국회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가치추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집행사무국에게 새천년생태계평가(ME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OECD 및 기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가

치추정 기법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그 응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제

안서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당사국회의는 이 제안서에 생물다양성 평가,특히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

하였다.당사국회의는 또한 당사국,각국 정부,국제기구에 관련 사례연구,우수사례 등

을 사무국에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사무국에게는 관련 정보를 정보교환체계를 이

용하여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8차 당사국회의는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집행사무국에게 지속적인 관련정보의 수

집과 공유에 대해 노력해 줄 것(결정문 VIII/25,para10(a))과,협약목적의 이행에 부합하

는,특히 결정문 VI/15부속서II에 부합하는 가치추정 기법과 사례연구에 대한 이해당

사자들의 공통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줄 것(결정문

VIII/25,para10(b))과,좀 더 융통성 있고 신뢰도 높은 생물다양성 가치추정 기법의 설계

및 적용에 대한 방법을 검토해 줄 것(결정문 VIII/25,para10(c))과,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이 가치추정 기법 및 긍정적인 유인조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결정문

VIII/25,para10(d))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relevantpolicies,programmesandstrategies”이다.

78)원문은 “Proposalsfortheapplicationofmethodologiesforvaluation ofbiodiversityand

biodiversityresourcesandfunctionsaswellasothertoolsforprioritizationindecision-mak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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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국 입장 및 의제 이행현황

제8차 당사국회의는 동 의제에 대한 논의방향 재설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동 의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다양한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

는 것으로 보인다.주요 당사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를 비롯해 아르헨티나,브라질,캐나다,뉴질랜드 등은 현재까지의 유인조치에 대

한 협의가 작업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었음을 강조하고,지금은 협의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 보다는 제9차 당사국회의에 예정되어 있는 작업계획의 상세한 재검

토를 위한 준비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특히 아르헨티나는 왜곡된 유

인조치의 완화 및 제거를 위한 제안서에 포함된 이행수단이 개도국의 무역 및 경제에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제안서를 채택하기 앞 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이를 위해 OECD에서 지난 수년간 검토 중인 긍정적,부정적,

왜곡된 유인조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였

다.한편 이와 유사하게 나이지리아는 유인조치가 산업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낙후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왜곡된 유인조치 제거 및 완화에 균형

적인 접근을 강조하였다.인도네시아,말리,세네갈 등도 유인조치가 잠재적 경제소득의

손실을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따라서 동 의제에 관해서는 선진국

개도국 구별 없이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4)제8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제8차 당사국회의(2006.3)에서는 유인조치 전반에 걸친 논의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먼저 생물자원이나 생태계 기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생물다양

성의 보전이 사적,공적 의사결정과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그러나 동시에 제8차 당사국

회의는 제10차,제11차 과학기술자문회의의 논의결과를 기본으로 유인조치의 이행에는

각 나라의 법적,과학적 이슈 등으로 인해 많은 방해요소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심도

있는 검토 및 연구를 진행해야 함에 합의하였다.이를 위해 협약상의 유인조치에 대한

작업은 제9차 당사국회의까지 작업계획의 수정,협약목적의 충실한 이행,당사국의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결정문 VIII/26,

par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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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향후전망 및 우리의 입장

유인조치와 관련된 논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작업

계획(programmeofwork),즉 유인조치에 대한 기관 간 조정위원회 설치,유인조치 설

계 및 이행에 관한 제안서,왜곡된 유인조치의 제거 혹은 완화 방법 및 수단의 적용에

관한 제안서,긍정적 유인조치의 적용 및 관련정책,프로그램,전략과의 조화에 관한 제

안서 마련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이 중 우선 항목으로 선정된 유인조치 설계

및 이행에 관한 제안서는 제6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고,이후 나머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동 의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데,그 이유는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왜

곡된 유인조치의 완화 및 제거에 관한 제안서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견해는 유인조치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특히 자국의 경제발전 및 무역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보다 폭

넓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또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유

인조치의 이행도 중요하지만,유인조치 이행의 직접 영향권 아래에 있는 개도국 지역주

민을 위한 경제적 배려,예를 들면 유인조치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우려는 유인조치 특히 왜

곡된 유인조치의 완화 및 제거 과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험한 바 있는 선진국

과 달리,관련 경험이 없고 환경문제보다는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유인조치의 실제 적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당분간 동 의제는 새로운 제안서 채택을 포함한 협의의 진행보다는 지

금까지의 협상과정을 재점검 하고,논의방향을 재확인 하며,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협상이 당분간 소강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생물다양성 보전과 관

련한 기존의 국내 유인조치 검토 및 개발․연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조치의 이행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지적

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한편으로는 선진 외국에서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한 유인수단을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적용사례를 발굴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인조치로 수정하여,연구차

원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특히 긍정적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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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뿐만 아니라 부정적,왜곡된 유인수단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OECD연구를 포함한 외국 사례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유인조치의 적용

시 발생하였던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는 주로 자연환경보전법,산림법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한 법적 유인제도가 대부분이다.자연환경보전법 아래의 “생물다양성관리

계약”과 산림법 아래의 보안림 제도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정책이 좋은 예이다.그러나 국

내의 유인조치 개발은 선진 외국에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상태이며,특히 법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유인제도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본정책이라 볼 수 있는 토지이용 부문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유

인조치의 마련과 적극적 시행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생물자원에 관한 원주민의 전통지식 등

1)논의배경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표로 하는 생물

다양성협약은 직․간접적으로 지적재산권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 된다.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제j항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

적인 생활방식을 취하여 온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

전,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 하에 이들의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이를 통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전통지식79),토착 지역 사회의 혁신과 활동(traditionalknowledge,

innovationsandpracticesofindigenousandlocalcommunities)에 대한 논의는 지적재

산권(IPRs,IntellectualPropertyRights)80),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ABS),산림

79)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전통지식을 토착 지역 사회의 지시,혁신,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전

통적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구전을 통해 전승되며,수세기에 걸쳐 얻어진 경험으로부터 개발되고,

지역 문화와 환경에 적응되어진다.이는 이야기,노래,민속신화,속담,문화적 가치,신앙,종교의식,

사회법,지방언어 및 식물종 및 동물종 개량을 포함하는 농업관습의 형태로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경

향이 있다.전통적 지식은 주로 실제 자연,특히,농업,어업,보건,원예 및 임업과 같은 분야에서 획

득되어진 것이다.

80)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한 산물로 일정한 창작이나 발명에 대하여 창작자나 발명가

에게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통제에 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개인

의 창작성과 발명을 증진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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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 및 기간 주요 안건

1차
2000.3.27～31

스페인 세비야

-토착 및 지역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의 보호를 위한 법적

방법 및 기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협약 제8조 제j항 및 관련 규정의 이행

-협약 제8조 제j항 및 관련 규정에 관한 실행프로그램의 개발

-실행프로그램의 협력 및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 및 기회

-국제적 차원의 토착사회와 지역사회간 협력강화 방안

2차

2002.2.4～8

캐나다

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제j항 및 주제별 프로그램 관련 규정의 실행프

로그램의 관련 업무의 이행 진도 보고

-협약 제8조 제j항 및 관련 규정의 프로그램 우선업무의 이행 진도 보

고

-토착 지역 사회의 지식,혁신,활동에 관한 현황과 경향에 대한 종합

생물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어 함께 다루어지기도 한다.제3차 당사국회의에서는

협약 제8조 제j항의 이행에 대한 결의문 III/14에 의거 협약 제8조 제j항과 관련 조항에

대한 실행 계획 개발의 가능성 측면에서 당사국회의에 조언하고,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혁신,활동의 기능을 고찰하는 회기간 실무그룹 또

는 보조기구의 요구를 검토하기 위한 워크샵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이에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워크샵이 199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제4차 당사국회의

는 결의문 IV/9에서 협약 제8조 제j항과 관련 조항의 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실무

그룹(adhocOpen-endedInter-sessionalWorkingGroup)81)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표 11>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제j항 및 관련 조항에 대한 adhocOpen-ended

Inter-sessionalWorkingGroup회의 내용

지적재산권의 일반적인 형태는 특허,식물 육종가의 권리,영업비밀,외장,저작권,상표 및 지리적

표시 등이 있다 (오윤석,2004).

81)특별실무그룹의 임무 (MandateofadhocOpen-endedInter-sessionalWorkingGroup)는 첫째,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취하여온 전통 및 지역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기타 적정한 형태의 방식개발 및 이의 적용을

위한 조언제공,둘째,협약 제8조 j항 및 관련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회의에 조언제공,특히

국가차원 및 국제적 차원의 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셋째,마드리드 워크샵 보고서 구성요소에 근거

한 작업계획의 수립,넷째,협약범위 내에서의 목표 및 활동의 설정,당사국회의의 작업계획을 고려

한 우선사업에 대한 권고,당사국회의 및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가 감독하여야 할 작업계획

목표 및 활동의 내역,국제기구 및 절차와 관련된 작업계획 목표 및 활동에 대한 권고,상승효과 촉

진 및 사업 중복 회피를 위한 국제기구 및 절차들과의 협력방안 마련,다섯째,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취하여온 전통 및 지역사회 간의 국제적 차원의 협

력강화 마련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안의 작성을 위한 당사국회의에 대한 조언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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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안)

-토착 지역 사회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토지와 물,신성지역에 정착하

기 위하여 제안된 개발에 대한 문화적,환경적,사회적 영향 평가의

실행을 위한 권고 또는 지침(안)

-토착 지역 사회의 참여 수단

-토착 지역 사회의 지식,혁신,실행의 보호를 이행하는 현존 비정부,

정부,국제적 기구,지적재산권 기구의 유효성 평가

3차

2003.12.8～12

캐나다

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제j항 및 주제별 프로그램 관련 규정의 실행프

로그램의 관련 업무의 이행 진도 보고

-협약 제8조 제j항 및 관련 규정의 실행프로그램 이행 진도 보고

-토착 지역 사회의 지식,혁신,기술에 관한 현황과 경향에 대한 종합

보고서

-토착 지역 사회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토지와 물,신성지역에 정착하

기 위하여 제안된 개발에 대한 문화적,환경적,사회적 영향 평가의

실행을 위한 지침

-토착 지역 사회의 참여 수단

-토착 지역 지식,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수 체계

4차

2006.1.30～2.3

스페인

그라나다

-협약 제8조 제j항 및 관련 규정의 실행프로그램 이행 진도 보고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제j항 및 주제별 프로그램 관련 규정의 실행프

로그램의 관련 업무의 이행 진도 보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토착 지역 사회의

지식,혁신,기술에 관한 현황 및 경향 그리고 지식,혁신,기술의 유

지를 위한 실행 계획 요소들에 대한 종합보고

-토착 지역 사회의 참여 수단

-토착 지역 지식,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수 체계 요소들의 개발

2)주요논의내용

2000년 3월,스페인 세비야에서 제1차 작업그룹 회의가 개최되었고,제5차 당사국회의

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작업그룹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당사국회의는 의제 제8

조 제j항 및 관련조항의 실행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결정문 V/16,para1,2).실행프로

그램은 작업의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어 진다.작업그룹의 임무는 작업

의 프로그램 하에서 특별 임무를 맡고,이행의 진행상황을 검토하며,향후 행동의 권고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결정문 V/16,par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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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의제 제8조 j항 및 관련조항의 실행프로그램 구성요소

Element1 토착 및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 메커니즘

Element2 의제 제8조 제j항과 관련 조항의 현황과 경향

Element3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통 문화 활동들

Element4 이익의 공정한 분배

Element5 정보의 교환과 보급

Element6 요소들의 모니터링

Element7 법률 요소

실행프로그램은 마드리드 워크샵에서 인정된 것들을 바탕으로 한 <표 12>와 같이 7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며,각 요소에 따라 당사국,사무국,작업그룹에게 특별 임무 범위

가 정해졌다 (결정문 V/16,부속서).

제2차 작업그룹 회의는 2002년 2월,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고,제6차 당사국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주제별 프로그램 내에서 의제 제8조

제j항에 대한 실행프로그램의 관련 임무 통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내수 생태계와 농업 생물다양성에 관한 행동들을 결정하였다

(결정문 VI/10,para2).또한,당사국회의는 의제 제8조 제j항에 대한 실행프로그램의 우

선 임무의 이행 경과를 검토하고 제3차 작업그룹 회의를 위한 경과 보고서를 요청하였

다 (결정문 VI/10,para4).당사국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채택하였다.

․결정문 VI/10,부속서 I에 포함된 것처럼 생물다양성의 보전,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토착 및 지역사회의 지식,혁신,활동의 현황과 경향에 대한 종합 보고서의

개요.개요의 요소 1과 2를 바탕으로 한 종합보고서의 첫 단계 보고서는 제3차 작

업그룹 회의에서 논의될 것임(결정 VI/10,para9).

․토착 및 지역사회에 의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신성지역,토지,물에서의 발생

을 제안한 개발과 관련한 문화적,환경적,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권고

사항들은 결정문 VI/10의 부속서 II에 포함되었다.

토착 지역 사회의 지식,혁신,실행의 보호를 이행하는 현존 비정부,정부,국제적 기

구,지적재산권 기구의 유효성 평가와 관련하여 당사국회의는 작업 그룹이 독자적 시스

템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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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관련용어의 설명

b.현존 토착,지역적,국가적 독자 시스템들의 편집 및 평가

c.협약의 CHM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집물,평가서 제작

d.지역 수준에서 혁신의 조절과 관리를 위한 현존 시스템,그리고 지적재산권의 현

존 국가적,국제적 시스템의 연구

e.지역,국가,국제적 수준에서의 체계에 대한 향후 작업의 필요성 평가

f.독자적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고려 사항에 필요한 주요 요소 결정

g.현존 지역적,소지역,정부,국가적 발의와 상호 지지를 촉구하는 지적재산과 전

통지식,유전자원 및 민간 전승물에 관한 국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IntellectualPropertyandGeneticResources,TraditionalKnowledge

andFolklore)에 의하여 토착 및 지역 사회의 전통지식,혁신,기술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 작업에 대한 고려

제6차 당사국회의는 향후 토착 및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 기법에 관하여 그동안 습득

된 국가적 경험,사례 연구,최선의 실천 및 교육 등의 정보를 요청하였다.따라서 국가

간의 다양한 상황에 주목하여 전통지식의 보전․유지․이용과 관련한 결정문 작성과정

에 있어 토착 및 지역사회와 특히 그 지역사회의 여성을 위한 참여 방법을 정하고 장려

하기 위해 당사국과 각국 정부가 사용할 종합 정보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정문

VI/10,para20,21).또한,당사국회의는 토착 및 지역사회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안정적 기금지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결정문 VI/10,para22),당사국과 각

국 정부에게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토착․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참여,생물다양성의 관

리,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국가법 또는 국제법의 접근 등 능력 형성 지원을 위해 노력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결정문 VI/10,para23).그리고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협약 경과,프로그램,논의사항 등에 대한 토착․지역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IndigenousBiodiversityInformationNetwork와 같은 통신 체계의 개발을 촉구하였다

(결정문 VI/10,para24).제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자발

적 기금,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가별 독자적 제도(suigenerissystem),평가지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부,2006).

3)주요국 입장 및 의제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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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WIPO 체계를 존중하고,전통지식에 대한 국

제법 규범의 적용과 국제수준의 독자적 제도(suigenerissystem)개발을 주장한 반면,개

도국들은 기존 WIPO 체계에 반대하고,국가별 독자적 제도 개발을 주장하였다.EU,오

스트리아 등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독자적 제도의 개발

을 지지하며,이를 위한 토착민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설명하였다.일본은

독자적 제도에 관한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기본적 내용에 관한 논의가 선

행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또한 특허를 위한 요건에 대해 먼저 검토해야 하며 기존

지식재산권(IPR)체계와 합치성을 강조하면서 WIPO 활동 등 국제기구의 현황을 고려해

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집트,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ABS와 제8조 제j항이 상호지지적임을 지적하

고,전통지식은 기존의 WIPO 체계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들은 권고안과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며,독자적 제도 요소(elements)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였고,또한 자발적 기금을 지지하고,전통지식 관련 사회

적 영향평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유전자이용제한기술(GURTs)의 포장실험(field test)과 상업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82)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용되어 오던 전통지식의 지속적 사

용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말레이시아,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제j항과 국내법규만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EU,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관련 국제법

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고,이에 관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당사국들은 전통지식은 토착민의 고유권이며 국가적인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여 전통지식보호를 위한 독자적 제도 개발을 요구하였는데,브라질,나

미비아,IIFB(InternationalIndigenousForum onBiodiversity)는 독자적 제도가 생물다

양성협약 하에 개발되어야 하며 WIPO 산하 체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 등은 WIPO 중심의 지적재산권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 있다 (외교통상부,환경

부,2004).

제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제4차 작업반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

지하였으며,ABS논의에서의 토착민의 협상 참여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

82)유전적사용제한기술(GURTs,GeneticUseofRestrictionTechnologies)이란 외부의 물리․화학적

인 환경요건,예를 들면 화학물질이나 빛,온도 등에 의해 유전자의 기능이 발현되거나 또는 기능을

상실케하는 분자유전학적 기술이다.이 기술의 개념은 "Terminator종자"사용과 관련하여 포장에서

새로운 개체의 생성을 생산자가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주로 선진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LMO

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개도국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기술적으로 Terminator종자가 포

장에서 재배 이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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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자발적 기금 설치에 대하여 중

국,태국,세네갈 등이 지지하였으며,동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

아는 자발적 기금 수익자의 기준을 개도국 토착민 공동체 참가자와 성별 및 지역적 균

형을 고려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EU는 선진국 토착민 참가 지원에

반대하였다.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가별 독자적 제도와 관련하여 호주는 본 시스템이

지식재산권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말레이시아,인

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짐바브웨 등은 동 제도가 자발적이며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승인으로 설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환경부,2006).

4)제8차 당사국 회의 결정사항

제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전통지식의 개선 및 실용화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 증진 메커니즘 개발을 권고하였다.당사국의 전통지식 보호에 대

한 독자적 제도 개발을 권고하고,토착 및 지역공동체의 문화․지식유산 보호 윤리강령

및 전통지식 평가 지표 마련,토착 이슈 관련 유엔 상설포럼(INPFII)개최 등을 권고하

였다 (환경부,2006).이 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화를 불인정한 반면,

토착 원주민과 지역공동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결국,개도국 입장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

유의 국제레짐 협상과 함께 다루기로 합의하였으며,각국의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가

별 독자적 제도 개발 절차에 대해 합의하였다.

5)향후 전망

당사국들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함께 전통지식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제도 개발의 필요성에는 상당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

고 있으나 전통지식의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계와의 연관성,독자

적 제도 개발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방법은 WTO의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협정(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PropertyRights)의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표 13>.전통지

식은 기존의 WIPO 체제로 보호될 수 없으며,협약의 제8조 제j항과 국내법규를 포함한

국가적 수준의 독자적 제도 개발을 주장하는 개도국 측의 입장과 WIPO 체제를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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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주장
WTO/TRIPs의 주장 차 이 점

국가가 자국의 생물자

원에 대해서 자주적이

고 공개적인 권리를

가진다

생물자원은 사적인 지식 재

산권의 대상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강제적인 인가

는 제한되어야 한다.

국가 주권이라는 것은 생물자원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금지할 수 있

는 권리를 의미.TRIPs는 미생물,생

물을 이용하지 않는 공정 및 미생물

을 이용한 공정에 대한 지식재산권

조항,이에 더하여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 및 독자적인 보호를 요구함으

로써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리

를 인정하지 않음

생물자원의 이용 및 개발

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공유되어야 한다.

특허는 모든 분야의 기술에 대

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따라서

생물자원의 이용 및 개발은 지

식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서로 다른 나라에 속한

특허 보유자와 특허 발명을 가

능하게 한 물질의 제공자간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CBD는 후진국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TRIPs는 그러한 법적 권위를 인정하

지 않음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사전 에 그 국가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동의와

동참을 필요로 한다.

이후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

을 수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없다.

CBD는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남획을 줄일 수 있는 법

적 권위를 국가에 제공,반면 TRIPs

는 이러한 권위를 무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물자원의 노략질을 부추

기고 있음
국가는 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고려하여 인

류의 공통 관심사인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공공의 건강 및 영양,그리고

일반적인 공공의 관심사는

TRIPs협정의 조항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지식 재산권 소유

자의 이익에 종속된다.

CBD는 사적인 재산과 부여된 권리

보다 공공의 관심과 공공성을 우선

적으로 생각,반면 TRIPs는 이와 정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며,국제법의 규범을 적용한 국제적 수준의 독자적 제도 개발을 주장하는 선진국 측의

입장간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생물다양성협약과 세계무역기구 TRIPs의 차이점

자료 :박용하 (2001c)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

또한 본 쟁점사항은 국제 지적재산권 논의와 관련된 협약 및 국제기구들과의 영향 또

는 협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생물다양성보전과 지적재산권 문제는 CBD,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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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V(TheUnionfortheProtectionofNew VarietiesofPlants,식물신품종 보호 협

약) 등에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UNEP,FAO,UNESCO,WTO,WIPO (World

IntellectualPropertyOrganization)의 공동관심사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사적재산권을 인정하는 WTO/TRIPS에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기술개발자 간의

이익공유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세계지적재산기구(WIPO,WorldIntellectual

PropertyOrganization)는 2001년 제1차 “지적재산과 유전자원,전통 지식 및 민간전승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CommitteeonIntellectualPropertyandGenetic

Resources,TraditionalKnowledgeandFolklore)”회의에서 지적재산으로 보호될 수 있

는 전통지식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데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FAO및 FAO의 유전자

원위원회(CommissiononGeneticResources)등과 협력할 것이라 표명한 바 있어 이러

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의 입장 및 결정사항들을 주시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실제 200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 제32차 회의에서

는 제6차 CBD 당사국회의에서 요청했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관련 특허출원의 명세서

기재 요건 분석 및 검토 사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출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6)우리의 입장 또는 향후 추진과제

제8차 당사국회의까지의 논의된 내용으로 볼 때,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해

야 할 부문은 보이지 않는다.제10차 SBSTTA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인 GURTs의 LMO에

대한 위해성 문제와 IPR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는 의정서에서 다루고 있으므로,이 문

제의 확산이 필요하다면,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이전하는 것을 제안한다.회의에서 논의

가 진행되더라도,전통지식과 GURTs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보다는

동향 파악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전통지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와 이에 따라 전

통지식의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국제적 정황으로 볼 때,개도국 측의 주장대로

전통지식에 대한 독자적 제도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보호가 강화될 경우 우리에게는 국

외의 전통지식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으며,어떠한 형태로든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에 국제적인 체계가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따라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규의 마련,전통지식의 조사․발굴․평

가,가치 있는 전통지식에 대해서 DB로 구축,관리가 필요하며,동시에 전통지식을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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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생태학적 접근

1)논의배경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자연자원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멸종위기의 단일종

및 희귀종 복원사업,보호지역 지정 등과 같은 환경보호 방안들이 국제적 지지를 얻고

널리 이용되어왔다.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물종의 멸종 속도와 자연자

원이용에 대한 사회적 충돌이 날로 증가하고 생태계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어 생태계 관리에 있어 더욱 폭넓은

접근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이러한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위 관리방안들

의 접근법과 관리방안을 조화시키고자 도입된 것이 생태계적 접근법이다.

생태계적 접근법적 관점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

(UN Conferenceon theHuman Environment)에서 제정된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으로 볼 수 있다.83)본 선언에서 각국 정부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분권

화되고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통합적이고,전체적인(holistic),그리고 과학적인 관

리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포했는데 이후 이러한 통합적 관리방법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관한 합의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포함,리우 선언(1992),요하네스버그 선언(2002)

등 여러 국제 협약 및 선언문에 폭넓게 포함되어졌다.다만,1972년의 스톡홀름선언과

비교해봤을 때 생물다양성협약의 생태계적 접근법(Ecosystem Approach)은 관찰

(monitoring)데이터의 저장,이용,공유 등 생태계적 접근법의 기술적 방안(tool)과 환경

영향평가(EIA)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위와 같이 접근법과 관련된 논의

를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협약 제2조를 통해 정의하는 생태계는 “식물,동물,미생물 군집들과 이들의

비생물적 환경과의 기능적 단위로서의 역동적인 복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생태계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단계적이지 않은 불확실성을 보일

때가 많다.때문에 생태계적 접근은 이러한 가변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관리

(adaptivemanagement)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원인과 결과간의 과학적 증명이 불충

분하게 드러났을 때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생태계적

접근은 토양자원,수자원 및 생물자원의 통합관리를 시도하며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협

약의 세 가지 목표인 생물다양성의 보전,지속가능한 이용,유전자원 이용으로 얻어지는

83)“Policybasisofthe"EcosystemApproach"toFisheriesManagement",

http://www.eurogoos.org/eurogoos/publications/PolicyDriv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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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의 공평하고 공정한 분배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생태계적 접근법이 여전히 생물다양성 보전방안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전통적 접근

법(생물권보전지역,보호지역 지정,단일 생물종 복원프로그램 등)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

은 아니다.생태계적 접근은 생물(organisms)과 그 환경간의 필수적 과정,기능 및 상호

작용들을 망라하는 생물학적 조직체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적절한 과학적 방법의 이용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을 위해서는 인류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 다양성도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인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2)주요 논의내용

제2차 당사국회의.위협에 처한 생물다양성의 우선적 고려 및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논의되었다.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생태계적

접근이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의 가장 주요한 틀임을 재확인되었고,이에 따라 협약 내

여러 주제별 작업계획 및 다분야의제에 생태계적 접근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내륙수생태

계 생물다양성,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농업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

(indicators),유인조치,환경영향평가 등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4차 당사국회의."ecosystem approach",“ecosystem process-oriented approach",

"ecosystem managementapproach","ecosystem-based approach"등을 생태계적 접근

(ecosystem approach)로의 용어 통일과,SBSTTA에 구체화된 생태계적 접근법 원칙 및

기타 지침 개발하여 제5차 당사국회의에 제출을 요청하였다.

제5차 당사국회의.생태계적 접근에 대한 정의(description),12가지 생태계적 접근의 원

칙(PrinciplesofEcosystem Approach)84)을 채택하고 생태계적 접근에 관한 5가지 이행

84)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문 V/6PartB를 통해 본 생태계적 접근(PrinciplesofEcosystem

Approach)의 12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자연생태계의 이용은 사회적인 선택이므로 생태계적 접근의 핵심요소인 문화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의 측면에서 토착민과 지역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혜택을 위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관리방안(management)은 가장 낮은 단계의 관련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분권화

(decentralized)되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생태계 관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다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대한 고려하

여야 한다.

4.생태계관리로부터 얻는 이익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생태관리계획은



- 82 -

지침85)과 가이던스 실행이 논의되었다.또한,당사국,각국 정부,관련 국제기구들이 시

1)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장왜곡을 줄이고,2)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3)생태계 이용비용 및 편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5.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는 생태계적 접근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환경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태계는 자연적 생산력,생태계 구조,기능 및

다양성 등을 유지하는 본래의 그 기능적 한계가 유지되어야 한다.즉 그 환경용량 범위 내

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7.생태계적 접근은 적절한 지역에서,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8.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계 관리복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9.관리계획의 수립 시에는 생태계는 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한다.

10.생태계적 접근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간의 적절한 균형 혹은 통합을 고려하여

야 한다.

11.생태계적 접근법은 과학적․전통적 지식과 혁신적인 지식 및 방법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

어야 한다.

12.생태계적 접근법은 모든 관련 사회구성원 및 과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

85)제5차 당사국 회의에서 생태계적 접근 12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5가지 이행 지침은

다음과 같다.

1.생태계 내의 기능적 관계와 과정에 초점.생물다양성의 구성원들은 에너지의 흐름 및 저장,

그리고 생태계에 적당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교란

(perturbation)으로부터의 영향을 완화한다.따라서 생태계 기능 및 구조와 생태계 내 생물

다양성의 역할에 대한 정보는 (i)생태계 회복성(resilience)과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른 영향

(특히 종,유전적 단계에서의)및 서식지 분열,(ii)생물다양성 감소의 근본적 원인,(iii)관

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지역생물다양성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비록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기능적 생물다양성(functional

biodiversity)에 대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생태계 관리(ecosystem

management)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생태계적 접근은 관리자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이익의 공유 증대. 생물다양성의 여러 기능들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은 인류 환경의 보전

(security)과 지속가능성의 근간을 이룬다.생태계적 접근은 바로 이러한 혜택들이 유지되거

나 저장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생물다양성 관리에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

자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관리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단계에서의 역량형성,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가

치측정,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왜곡된(perverse)유인책 감소,생물다

양성협약과의 일치 및 필요한 경우 이를 지역별 유인책으로 대신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

야 한다.

3.적응관리방안의 이용.생태계 과정과 기능은 복합적이면서 가변성이 큰데 이와 같은 불확

실성은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욱 증가된다.따라서 생태계 관리에는 모니터링하

는 방법론 및 실행을 위한 학습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므로 이행프로그램은 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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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업을 시행하고,적절한 수준의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워크샵을 개최하고,CHM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인식을 높이고,생태계적 접근에 관한 지역적,국가적,지방의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SBSTTA에 요청하여 위의 시행의 사례와 그로부

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한 자료들을 제7차 당사국 회의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되

었다.

제6차 당사국회의.당사국들은 경제적 제약(constraints)때문에 생태계적 접근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였다.생태계적 접근을 각국 정책 및 법률에 포함시키고,주제별

의제 및 다분야 의제에서 생태계적 접근이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하고,기타 관련

국제협약과 생태계적 접근과의 통합을 촉진하였다.생태계적 접근 이행을 위한 지역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당사국들은 집행사무국이 UN 산림포럼(UnitedNationsForum

ofForests)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력과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계적 접근과

에 기초한 행동들보다는 불확실성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자연자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의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이와 마찬가지로 정책결

정과정과 그 이행에 있어서도 유연성(flexibility)이 요구되는데 생태계관리는 그 결과나 과

정에서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행되어야 하며,이처럼 행동과정

을 통해 학습해 나감(learning-by-doing)은 관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처음의 목표가 얼마만

큼 성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당사국들은 이

러한 감시(monitoring)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4.적절한 스케일의 관리 방안 모색.생태계적 접근은 그 이슈나 문제에 따라서 어떤 스케일

에서의 접근도 가능한 기능적 단위이다.이러한 생태계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

리방안 및 그 이행의 적절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러한 접근법은 지역

사회의 가장 낮은 단계로의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의미한다.효율적인 분권화를 위해서

는 적절한 권한이양이 필요한데,이는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책임감과 역량

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이 정책적․법적 틀을 통해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

다.특히,공공재(commonpropertyresources)와 관련이 있는 관리방안이나 행동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관리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만큼 큰 스케

일에서 이루어져하며 이러한 정책결정 및 필요한 경우에는,분쟁해결을 담당할 적절한 기

관이 관여해야 한다.생태계적 접근에서는 이처럼 적절한 스케일의 관리방안이 모색될 수

있긴 하지만 국경간 혹은 국제적 단계에서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일부 문제나 이슈들에서

는 여전히 상위단계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

5.부문간 협력(intersectoralcooperation)보장.생물다양성협약 활동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생태계적 접근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는데 있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또한 생태계적 접근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농업,어업,임업 및 기타 생산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생태계적 접근법에

따르면 정부부처,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부문간(intersectoral)의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요

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 정부 부처간 국제협의체 혹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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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SustainableForestManagement)을 비교 논의하는 전문가회

의 개최 및 통합방안을 논의하여 SBSTTA 9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또한,지역적 차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의 사례연구 및 교훈으로부터 생태계적 접근의 원칙과 이행지침을

refine하는 제안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제7차 당사국회의.생태계적 접근의 이행실현이야말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임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한 부가적인 지침들도 환영하였다 (결정문 VII/11).협약의 목적달성

을 위한 생태계 접근법의 활용을 강조하고,당사국들의 경험평가에 기초한 생태계접근법

원칙들의 이행 개선방안,생태계접근법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의 관계 및 생태계접근

법의 생물다양성협약 작업계획에의 통합 제안하였다.생태계접근법의 이행사례분석과 경

험 바탕으로 생태계접근법 실행지침을 발전시키도록 하고,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의 연

관관계의 분석을 위하여 네덜란드의 지원 하에 2003.7월에 열린 생태계접근법 전문가회

의 결과를 바탕으로 SBSTTA-9권고문을 작성하였다.생물군이나 생태지역(ecoregion)을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sourcebook를 개발하여 CHM을 통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결정문 VII/11부속서 B.이행지침과 관련된 다분야 의

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DecisionVII/11AnnexB)에서는 생태계적 접근법의 이행 지

침을 시도할 때 고려하여할 다양한 분야간 의제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생태계적 접근의 이행(Initiatingtheapproach)

․역량강화 및 단체의사(collegiatewill)86)

․정보,연구 및 개발(Information,researchanddevelopment)

․감시 및 평가(Monitoringandreview)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governance)

제8차 당사국회의.많은 당사국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생태계평가보고서가 각국의

국가전략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개도국을 중심

으로 생태계평가보고를 위한 능력형성과 재정지원 등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새천년생

태계평가(MEA)결과를 근거로 당사국과 관련기구 등이 2010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필요한 수단 채택이 권고되었으며,평가결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생물다

양성과 인간 삷에 대한 영향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혀진 요인 들(예를 들면,토지와 서식

지의 형상 변경,과도한 어로행위,건조․반건조지역의 사막화,내륙습지의 생태계 변화

86)지역사회 파트너쉽,이해관계자의 참여,정치적․제도적 의지 등을 의미 (결정문 VII/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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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생태계의 영향 과부하,위해외래종 도입,기후변화 등)에 대한 긴급성이 인식되어

야 하고,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이 논의되었다.2010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사국

과 관련 기관이 노력할 것이고 2010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 논의 및 권장되었

다.그리고 제9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2010년 이후 전략계획의 목표를 검토하기로 하였

다.

3)주요국 입장 및 이행 현황

대부분의 당사국.생태계접근법의 실행지침과 결정문(안)지지하고 개념발전보다는 실행

이 중요한 때임을 강조.또한 산림경영에 있어서 Rio산림원칙성명의 지속가능한 산림경

영의 이행이 생태계접근법의 이행이라고 보고 있다.

IUCN-CEM(CommissiononEcosystem Management).아시아,아프리카 등지에서 생태

계접근법 적용의 효용성에 관한 사례연구결과를 생물다양성협약,Ramsar,UNESCO,

WWF등과 공동으로 자료를 발간하였다.토지이용계획과 보전활동에 생태계접근법의 실

행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스위스,호주,아일랜드 등 선진국가.생태계접근의 실행적 적용을 강조하고,

여러 시범사업 소개 및 이행하고 있다.특히 아일랜드는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서 생태계

접근법이 이행되어야 하고 datasourcebook이 제작되어 의사결정자가 명쾌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개념이 너무 복잡하면 실행에 장애가 된다고 우려하고

실행을 통해 배우는 방식(learningbydoing)이 최선임을 주장하며 실천을 강조하고 있

다.

방글라데시,세네갈,페루 등.재정지원,능력배양,기술이전 등 요청하고 있다.

4)제8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제8차 당사국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첫째,생태계적 접근법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까지

가장 발전된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12가지 원칙에 대한 개정은 그 사례들에 대한 테스



- 86 -

트가 시행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둘째,생태계적 접근과 새천년생태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의 개념적

틀(conceptualframework)에 유사성 있음을 인지하였다.

셋째,산림에 대한 생태계적 접근법으로 꼽힐 만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같이 다른

협약 내에 존재하는 기타 유사한 방안들을 찾도록 요청하였다.

넷째,부속서 I당사국들의 이행 경험에 기초한 생태계적 접근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하고 발전시키도록 요청하였다.

5)향후 전망

생태계적 접근에 있어서는 방법론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개념적(conceptual)접근과 기술적(technical)접근의 2가지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대부분 당사국들은 생태계접근법의 실행지침과 결정문

(안)지지하고 개념발전보다는 실행이 중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있음에 기초할 때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지침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이와 함께 생

태계 접근법의 시행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제한과 제약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우리의 입장 또는 향후 추진 과제

생태계적 접근법은 관리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효율

적인 생태계적 접근법을 위해서는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과학자들

의 역할 확대,생태계 기능과 사회과학적 요소들과의 결합이나 새로운 제도적인

mechanism을,과학적 측면에서는 생태계 구조,기능,과정 및 시간적,공간적 역학에 대

한 보다 깊은 이해와 여러 관리방안의 영향과 생태계의 자연적 변화에 대한 지식을 축

적하는데 노력해야 한다.특히 생태적 서비스 또는 재화의 이용 측면에서 두만강 일원에

대한 개발에 대하여 본 의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즉,한 국가의 환경

문제가 다른 (인접)국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월경성 환경이슈(Transboundaryissues)

로서 이해 당사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두만강 유역 개발공동체(TumenNET)에 대한 참

여를 보다 적극적인 전환하고 생태계적 접근을 통한 관리,개발,연구,이용 그리고 거버

넌스를 선도함으로써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생태계적 접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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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두만강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사례연구로서 부각시킴으

로써 국경지역 자원의 공동 개발과 이익의 공유라는 측면에서의 리더쉽을 선점하는 전

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지구적 분류 사업

1)논의배경

분류학(taxonomy)이라 함은 지구상 생물들을 명명(naming),기재(describing),분류

(classifying)하는 것을 일컫는데,지난 250년간의 분류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류

학 사업의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어서 지구상에 서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총 5

백~3천만의 종들 중에서 약 168만종의 동․식물,미생물의 명명작업만이 이루어져 왔다.

인류활동으로 인하여 지구생물다양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리 사라지고 있는 시점

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지만 무엇을 보호해야할

지 모르면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없으며,자생종과 외래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침입외

래종과의 박멸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생물다양성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르는 개

발도상국가들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이다.이처럼 분류

학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학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시작된 활동이

전지구적 분류학 사업(GTI,GlobalTaxonomyInitiative)이다.각국은 GTI를 통해 분류학

(유전 포함)시스템에서의 지식격차,훈련된 분류학자 및 학예사(curator)부족 등 생물다

양성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분류사업의 장애요소(taxonomicimpediment)들을 없애고 생

물다양성의 혜택을 보전,이용,공유할 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없애거나 최소화하

기 위하여 전지구적 분류학 사업(GTI)를 시작하였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는 지역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3/4이상의 정보가

선진국에 보유된 실정이어서 모든 국가가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

보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다.GTI는 이와 같은 분류학 정보의 부족과 세계적으로 전문

가가 부족한 현상을 지적하고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의 공평한 분배와 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결정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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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논의내용

GTI는 분류학 역량과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 부족에 인식을 두고 생물다양

성협약 실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특히 협약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분류학적 정보와 각국이 협약을 이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우선적 분류사업

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3차 당사국회의.당사국들은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를 identify하기 위한 분류학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고 동정(identification),모니터링(monitoring),평가(assessment)하기 위한

분류학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한 특별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

다.

제4차 당사국회의.결정문 IV/1partD를 통해 당사국들은 GTI를 이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양식들을 승인하고 SBSTTA에 요청하여 지역 의제(agenda)를 설립하기

위한 지역적 활동 장려 등 targetedactions간의 조화를 통해 분류학에 있어서의 역양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였으며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하였다.

․국가,지역,세부지역 사업들이 각국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

․GTI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UNEP의 협력 요청

․특히 분류정보가 불충분한 생물체에 대한 다자간․양자간 훈련과 이에 대한 분류학자

들의 관심이 요구됨(이 분야에 대한 분류학자 고용 확대 촉구)

제5차 당사국회의.결정문 V/9를 통해 GTI관련 활동들간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사무

국의 역할을 돕기 위해 전지구적 분류학 사업 조정기구(GlobalTaxonomy Initiative

Coordination Mechanism)를 설립하였다.국가적,지역적 우선순위의 분류정보 확인

(identification),국가적 지역적 분류사업의 어려움 및 필요성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분류

능력 평가,국가,지역,국제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분류역량형성

을 촉구하였다.2000년까지 각국이 GTIfocalpoint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통해 정

보공유 및 지역네트워크개발 및 협력을 강조하였다.

제6차 당사국회의.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있어서 분류학이 우선순위임에 동의하고,

GTI실행프로그램(ProgrammeofworkfortheGlobalTaxonomyInitiative)을 승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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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7)88)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GlobalBiodiversityInformationFacility)와 같이

현존하는 국가적,지역적,세부 지역적,국제적 이니셔티브,파트너쉽,기관들과 함께 그

이행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또한 당사국 및 기타 각국 정부는 GTI사업을 장

려하고,GTI의 focalpoint를 설립하고 생물학적 표본의 정보교환에 대한 법률적 절차와

GTI로 인한 혜택의 분배 및 접근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고,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분류

학적 필요성을 도와줄 수 있는 당사국들간의 국가적,지역적 네트워크 설립하도록 촉구

하였다.GTI실행프로그램은 협약의 주요사업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분류학적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분류작업을 각국이

시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

당사국들은 결정문 VI/20부속서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이 상호간에 조화롭게 추구되

고,하나의 이행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들이 또 다른 이행목표들의 성공적 달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계획들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지역․세계적으로 요청되는 분류학적 필요성

87)제6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전지구적 분류학 사업의 실행프로그램(ProgrammeofWorkforthe

GlobalTaxonomicInitiativ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행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행 목표 1.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지역․세계적으로 요청되는 분류학적 필요성

(taxonomicneeds)과 역량을 평가.

이행 목표 2.분류 지식의 기본이 되는 생물학적 표본들을 취득,분류,관리할 때 필요한 인적

자원,시스템,인프라 건설 및 유지.

이행 목표 3.분류정보 접근을 위해 인프라/시스템 개정 및 효율성 촉진하며 특히 원산국

(countriesoforigin)이 이들 생물다양성 요소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

선순위를 두고 세계분류정보에 관한 시스템 개발.

이행 목표 4.협약의 주제별 실행프로그램(산지생물다양성,해양 및 연안생물다양성,건조 및 반습

지 지역 생물다양성,내수생태다양성,농업생물다양성)내에,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들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실현되도록 함.

이행 목표 5.협약의 다분야의제사업(접근 및 이익공유,침입외래종,영향평가,보호지역 등)내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들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

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실현되도록 함.

88)GTI실행프로그램의 이행과 효과를 검토하는 절차에 대하여 제10차 SBSTTA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다.첫째,실행프로그램의 이행 검토이다.실행프로그램의 활동결과,일정표,행위자,기

제,재정,인적자원,시설,소규모 프로젝트,각국 보고서 등 수집 계획.국가보고서는 구체적인 분류

학적 정보를 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연구내용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둘째,실행

프로그램의 효율성 검토이다.작업이나 사업의 결과가 GTI목적에 도움이 되는 가를 검토한다.또한

WSSD에서 우선 고려하는 극빈감소(povertyalleviation),건강,군집과 생명체의 유지,생태학적 네트

워크와 통로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수행과 효과를 검토․보완한다.셋째,GTI프로그램 보완이

다.주제별 실행프로그램과 다분야의제 내 분류학적 요소를 분석하고 누락된 부분을 검토하여 GTI

실행프로그램 보완하며 이때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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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onomicneeds)89)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①각국 상황을 고려한 분류학 필요성

평가 및 우선순위 활동 선정,②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분류학 필요성 평가 및 우선순위

활동 선정,③전지구적 분류학 필요성 평가,④공공교육 및 인식 향상을 시행토록 한다.

둘째,분류 지식의 기본이 되는 생물학적 표본들을 취득,분류,관리할 때 필요한 인적

자원,시스템,인프라 건설 및 유지하기 위하여,①분류학 정보의 생성(generation)및 이

에 대한 접근을 위한 전지구적,지역적 역량형성,②지역적,국제적 역량 형성,분류학에

서의 지역적 협력을 위한 현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한다.셋째,분류학 정보에 접근을 위

한 효율적이고 개선된 인프라/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국제적 분류정보체계

(taxonomyinformationsystem)를 개발한다.넷째,협약의 주제별 실행프로그램 내에,생

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들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

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①산지생물다양성 구성요

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호지역 선정이나 자원가치평가에 이용하고,②연안 및 해양생

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맹그로브 시스템의 주요 무척추동물 관리 및 자연 상

태에서 인류활동 영향으로 인해 교란되는 맹그로브 생태계 등의 관리를 돕고,③건조 및

반습윤지대(sub-humidlands)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의류(lichen)가 토양

침식 진행을 경고하는 주요 지표임을 알리고 조류(algae),무척추동물,해충 등 토양변화

를 암시하는 변화에 대한 사용하기 쉬운 지표를 개발하고,④육수생물다양성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강이나 호수의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⑤농업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분매개체(pollinator)의 자동 분류방법과 서로 다른 분류학 단계에서의 토양

생물다양성을 확인하는 표준화된 방안 및 지하생물다양성의 건강도/건전성(health)을 보

여주는 지표 작업을 돕고,⑥산지생물다양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제별 계획 활동에 필요한 분류학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다섯째,협약의

다분야의제사업 내에,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들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①접근과

이익의 공유를 돕고,②침입외래종관리에 노력하고,③생태학적 접근과 영향평가,감시,

지표 등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는 평가 활동을 돕고,④보호지역 관련 논의에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를 설립하여 중요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의 디

지털화를 원활하게 하고,이 정보들이 세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국가자원정

89)분류학적 필요성 평가(taxonomicneedsassessment)란 분류학적 정보 혹은 역량의 부족이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의 실천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밝혀내는 과정,DecisionVI/20Part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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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디지털화,이미 알려진 생물명의 전자 목록화,역량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차 당사국회의.2010목표 달성을 위한 분류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생

물자원 및 관련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교환기구를 설립하여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추

구하기로 하였다.또한,현존하는 종에 대한 동정(identification),분류체계,특징 등의 기

재를 연구하는 분류학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고자 하는 GTI작업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in-depthreview를 개발하여 SBSTTA-11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8차 당사국회의.GTI작업계획에 관해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동의하였으나,분류학적

지식에 대한 각국의 차이가 인식되었고,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배양과 재정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재원조달을 위한 이행 방안으로 BioNET및 기타 관련 기구에 대

해 GTI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그 결과를 제9차 당사국회의에 보고토

록 한 것이다.그리고 당사국에는 GTI국가의 연락관(NationalFocalPoint)을 설치하고,

자국 생물다양성의 분류 평가를 시행하며,적절한 경우 디지털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촉구되었다.

3)주요국 입장 및 이행 현황90)

아일랜드,캐나다,벨기에,일본 등 분류학 선진국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GTI의

필요성과 GTI관련 기구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 및 강조하고 있다.또한 분류학에 대한

지역별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생물다양성협약 권고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과 재정지

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그리고 적절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국가별 분류학 수준

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제시하고,병해충의 분류학적 확인을 위

한 국가,지역 및 국제적 협력을 제의하는 등,GTI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실행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일본의 경우,GTI관련 아시아 지역 워크샵 추진을 언급하였다.

GTI실행을 위해서는 지역협력이 중요하고,또한 지역 국가들의 분류학 능력배양을 위

해 정기적인 워크샵 등의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에 설립된 TheGermanGTI-NFP은 자연사박물관을 기본으로 하며,생물

다양성 연구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GTI의 세계적인 발전을 위한 과학공동

90)농촌진흥청 생물다양성협약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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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형성,GTIwebsite확립,독일의 분류전문가 그룹 형성 및 지역 워크샵 개최,분류관

련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의 국가적 지원,분류학자들간 교류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벨기에는 벨기에에 설립된 TheBelgianGTI-NFP는 다양한 자국 내 및 국제연구기관

은 물론 다른 분류연구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류수집물과 구조에 대

한 빠른 접근,분류연구 및 관리능력 강화,하향식 전략(벨기에 전문가 ->지역활동가),

상향식 전략(분류군 ->분류학자),분류학자들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벨기에는 또한

자국의 GTIfocalpoint를 통해 아프리카,아시아 등에 국가 분류학 능력배양을 위한 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나,잠비아,이디오피아,세네갈,멕시코,페루 등 아프리카지역과 남미지역의 국가들

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분류능력 부족으로 국가 생물목록 작성,보전

및 생물다양성협약의 작업계획 실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정,기술 및 전문인력 훈련

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또한 GTI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

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작업계획 환영하고 있다.근본적인 국

가 분류학 능력 부족 인정,GTI공동작업기구 운영을 위하여 선진국의 우선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전문 인력의 훈련,기술이전 및 관련 연구에 관한 협력을 강조하는 자국의

GTI능력형성을 위해 선진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는 국가 능력배양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DB개

발과 전문 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생물정보학의 필요성과 자금조성을 요

구하였다.

4)제8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제8차 당사국회의의 결정문91)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mega-diversity)에서 특히 분류의 어려움(taxonomicimpediment)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

다.둘째,산지생물다양성,침입외래종,보호지역,섬 생물다양성에 대한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을 돕기 위한 각각의 활동 계획을 제정하고 관련기술,역량 형성 등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이행을 강조한다.셋째,정부기구,과학커뮤니티,연구기관,대학,민간 부문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교환 및 협동을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한다.넷째,GTI

관련 역량형성 활동을 개발한다.

91)결정문 VIII/3GlobalTaxonomicInitiative:in-depthreview oftheimplementationofthe

programmeofworkfortheGlobalTaxonomyInitiative(GTI실행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심층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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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향후 전망

전지구적 분류학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논의배경,실행프로그램,기타 정보와의

링크 등)을 제공하는 GTI지침(guide)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이는 당사국 회의 관련

결정문들과 SBSTTA 제안서 X/12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2006년 5월~6월 중 검토될 예

정으로 진행되었다.GTI지침 초안은 SBSTTA9/INF/3092)에서 찾아볼 수 있다.

6)우리의 입장 또는 향후 추진 과제

우리나라는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2010목표달성을 위한 분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분류문헌 및 분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BiodiversityCHM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93)

92) Secretariat of the CBD (2006) http://www.biodiv.org/doc/meetings/sbstta/sbstta-09/

information/sbstta-09-inf-30-en.pdf.

93)제10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회의의 발언에서 GRI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밝

히고 있다.그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적 focalpoint지정을 통해 분류학자들의 분류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CHM

을 통한 정보제공은 GTI이용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곧 GTI는 CHM이 제공할 수 없는 진

정한 분류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며,올바른 분류정보는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성공적 이행

의 핵심이다.분류능력 향상에 걸리는 시간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길 것이며 이미 많은 모식표본들

(typespecimens)이 원산지 이외의 곳에 보관되고 있어 분류학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따라서 개발도

상국 분류학자들이 모식표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또한,인터넷을

통한 모식표본 정보의 공개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및 다분야 의제의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에 있어 생물분

류학이 다양성 확보,특이생태계의 지표로서의 역할 등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의 진도 평가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따라서 부처별 업무

분장에 따라 확보한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나아가 CHM설립을 통한 국가생물자원의

확보 및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므로 GTI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을 기초로 자원의 접근 및 공유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타국에 적극적인 대

처를 해야 함은 물론 동시에 아국의 생물다양성 파악은 시급한 과제이며,정확한 분류 및 그 역

량은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tool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워크숍,국제분류학회 등과 연계하여 분류학자들의 실제적인 정보교류와 생물다양성정보를 파

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면 한다.일차적으로는 국내 및 아시아지역의 학술지 초록만이라도

국가 또는 지역의 CHM을 통해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구축이 바람직하다.따라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CHM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외국의 유전자

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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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FocalPoint지정을 통해 분류학자들의 분류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GTI의 과학적인 정보자료제공 및 수집 등에 관한 방법에 대

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아.보호지역

1)논의배경

2003년 UN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자연보호지역은 10여만 개소(지구 표면적의

11.4%)에 이르고 있으며,이들 보호지역에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보호지역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생물종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그동안 원주민들

에 의해 보전되었던 많은 야생지역들이 개발되어 지난 20여 년간 반으로 감소되고 있다

(Chape등,2003).보호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보호

지역의 보전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보전,지속가능한 이용,인접 육지 및 바다경관의 회복과 더불어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현지 내 보전(의제 제8조)”의 핵심이다.생물다양성협약에서

는 보호지역을 “특수한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조절,관리되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IUCN에서는 “합법적 또는 다른 효과적 수단을 통

하여 관리되며,생물다양성,자연 그리고 관련 문화 자원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제공

된 육상 또는 해양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생물다양성협약에서 “현지 내 보전”이란,

생태계와 자연서식지의 보전,그리고 자연적인 환경에서 또는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거나

경작된 종들의 경우에는 그것들의 특성이 발전되어 온 그 환경에서의 종 개체군의 유지

와 회복이라 정의되고 있다.보호지역은 세계의 천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전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보호지역의 가치는 자연서식지,이와 관련된 동식물의 보호에서부

터 지역의 환경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에 달한다.보호지역은 수익을 발생시키고,일자

리를 창출하여 농촌의 발달과 불모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연구와

모니터링,보전 교육,여가와 관광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다양한 분류군에 대한 전문가의 확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대학에서의 분류 전공자의 급격한 감소는 현저 상당히 진행된 상

태이며 이러한 경우,향후 10년 내에 전문 인력의 심각한 고갈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적으로 GTI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대학 내

순수 분류 및 생태전공자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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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세계 보호지역 현황.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IUCN/WCPA카테고리

I-VI에 해당하는 지역으로,그 면적은 100,000ha이상이다.(SecretariatoftheCBD,2001.

GlobalBiodiversityOutlook)

들이 보호지역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의제 제8조 제a항과 제b항에서는 보호지역체계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국가전략

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또한 의제 제8조 제c항에서는 보호지역의 규제와 관리를

언급하고,의제 제8조 제d항에서는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호와 자연환경에서 종개

체군들의 유지를 촉구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보호지역은 당사국회의에서 핵심 분야이

며 자연보호지역체계를 유지,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협약 이행전략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2)주요논의내용

생물다양성협약은 보호지역의 지정 및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다분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지침을 발전시켰다.협약의 목표를 이행하는데 보호지역의 중요성이 당사국회의에

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이와 동시에 보호지역은 해양 및 연안,내수,건조 및 반

습지,산림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제2,3차 당사국 회의에서 의제 제8조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이 회의에서는 관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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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보급을 권고하고,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의 제안을 당사국들에

요청하였으며,지역적,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결정문 II/7,III/9).또한 긴

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로서 의제 제8조의 이행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을 돕기 위하여 재

정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결정문 I/4,II/6).

보호지역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실행프로그램(CBD PoW PA,Convention on

BiodiversityProgrammeofWorkonProtectedArea)의 Element3은 해양 및 연안 보호

지역에 대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요소 (Program Elements)의 두 가지 목표는 해양 및 연

안 보호지역 또는 해양 및 연안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

는 지역의 가치,결과와 관련된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을 촉진하는 것과 해양 및 연안 보

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결정문 IV/5,부속서).내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실행프로그램은 특히,보호지역의 이용,내수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

능한 이용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 전략을 언급하면서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에 대한 관련 정보,경험의 공유를 권고하고 있다.또한 당사국회의는 람사협약과의 공

동작업계획을 이행할 것을 장려하였다 (결정문 IV/4,부속서 1).

보호지역의 추가 이용과 지정은 건조지 및 반습지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필수

목표활동 중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결정문 V/23,부속서 1,partB,activity7(a)),결정문

VI/22에 채택되었던 산림 생물다양성에 대한 확장 프로그램은 보호지역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보호지역의 식별,감시,지표,평가(결정문 VI/7)와 생물다

양성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AddisAbaba원칙과 지침 및 관련 사항을 언급하였다.

식물보전을 위한 지구적 전략(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결정문 VI/9

부속서)에서 당사국회의는 Target4와 5를 채택하였다.이는 2010년까지 각각 i)세계의

생태적 지역의 최소 10%는 효과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과 ii)식물다양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역의 50%에 대한 보호는 보호지역을 포함,효과적인 보전 방법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제 제8조와 관련 조항들의 이행을 위하여 제4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제7차 당사국

회의의 세 가지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보호지역을 고려할 것을 결정하였다 (결정문

IV/16).보호지역 주제에 대한 준비에서 결정문 VI/30에서는 제5차 World Parks

Congress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독려하였고,협약과 일치하는 적합한 정책,전략,활동을

포함한 보호지역의 계획과 관리 방법,접근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에 대한 특별전

문가그룹(adhocTechnicalExpertGroup)을 설립하였다.2003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스웨덴 Tјӓrno에서 열린 특별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보호지역 관리와 생물다양성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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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1:

(보호지역 계획,

선정,설정 및 강

화 유지를 위한

직접적 행동)

goal1
Globalnetwork로의 통합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보호지역 설정

및 강화(육상:2010년까지,해양:2012까지)

goal2 보호지역의 광범위한 대지 및 해양경관으로의 통합

goal3
초국경적 보호지역 및 지역 네트워크 설립 및 강화와 인접국간

협력

goal4 지역별(site-based)보호지역 계획 및 관리

goal5 보호지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저감

Element2:

(관리체제, 참여,

형평 및 이익공유)

goal1 형평 및 이익공유 강화

goal2 지역사회 및 원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강화

Element3:

(여건형성 활동)

goal1 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정책,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제공

goal2 보호지역 계획,설정 및 관리를 위한 능력배양

goal3 보호지역을 위한 적절한 기술 개발,적용 및 이전

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 및 생태지역 접근과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에 동의하였다.또한 국경간 보호지역의 관리를 위한 의견과 함께 보호지역의 효과

적인 지정,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옵션과 우선 행동에 동의하였다.접근,수단,차이 등

의 검토를 바탕으로 특별전문가그룹은 보호지역에 관한 실행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을

만들었으며,제5차 World ParksCongress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World Parks

Congress에서의 검토에 따라 2003년 11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9차 SBSTTA에서는 보호

지역에 관한 실행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이 논의되었고,그 권고사항들을 제7차 당사국 회

의까지 준비하였다.

협약의 3대 목표 및 2010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7차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보호지

역에 관한 4대 실행프로그램94)은 <표 14>과 같다.이에 작업이행프로그램의 지원 및 검

토를 위한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고 2010년까지 당사국회의에서 이행경과보고에 대한 평

가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이 실행프로그램에는 2012년까지 해양지역을 광범위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해야 함이 포함되어 있다.

<표 14>보호지역에 관한 4대 실행프로그램 (외교통상부,환경부,2004)

94)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 onPA)은 당사국이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목표,실행,행위주체,이

행계획,정보,측정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국가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4대 프로그램은 각 요소의 목적과 목표,당사국 활동사항과 이를 지원․전파하는 사무국장

지원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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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4 보호지역 유지를 위한 재원확보 및 국가별,지역별 제도

goal5 커뮤니케이션,교육 및 공공인식 강화

Element4:

(표준,평가 및 모

니터링)

goal1 국별,지역별 보호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 개발 및 최적관행

goal2 보호지역 관리 실효성 평가

goal3 보호지역 현황 및 추세 평가 및 모니터링

goal4 보호지역 및 체제 확립과 실효성을 위한 과학적 지식보호의 보장

제8차 당사국회의에서는 해양보호지역(MarineProtectedAreas)의 중요성이 강조되었

고,이 지역의 관리 및 국제적인 지원문제가 논의되었다.해양지역에 국가관할 이원영역

공해상(Protectedareasbeyondnationaljurisdiction)에 보호지역의 설치 필요성이 IUCN

과 일부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었고,이에 대해 논의되었다.

3)주요국 입장 및 의제 이행 현황95)

아일슬랜드,노르웨이,EU,아일랜드,독일,호주 등은 다소 공격적으로 의제를 논의하

고 있다.아일슬랜드는 보호지역의 기능에 대해 가치 평가의 필요성,호주는 보호지역

프로그램의 목표의 명확성 등을 지적,노르웨이는 기존의 보호지역 관련 이행프로그램을

보호지역의 작업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보호지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구

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아일랜드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이행프로그램 요소들이 종

다양성 손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요 요소들임을 주장하며 작업계획 이행 계획표상의

시간목표 설정이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리고 독일은 보호지역의 통제와 관리체제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표,주기적 감시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마련 필요성을 주장하

고 있다.호주는 해양보호지역설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 논의를 위해 UN내 해양관련 논

의를 담당하고 있는 UNICPLOS(UN InformalConsultativeProcessontheLaw ofthe

Sea)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이에 대해 EU는 당사국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무국 중심으로 논의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라이베리아,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투발루 및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들은 원

주민,지역공동체가 주요 이해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보호지역

관리에 관련된 원주민들의 환경친화적인 삶을 위한 능력 배양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2010년까지의 작업계획 일정에 따른 이행의 부담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

95)생물다양성협약 제7,8차 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환경

부,2004;환경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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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작업계획 이행을 위하여 GEF등 적시의 재정지원을 통한 개별국가의 능력 배양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특히 필리핀은 해양 보호지역과 관련,국가영역을 초월

한 지역적 협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역적 협력의 예로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3국간의 해양 보호지역에 관한 MOU체결을 소개하는 등,국제적인 보호지역의 설정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러시아는 보호지역 작업계획 이행에 개별국가의 우선 사항을 고려한 융통성이 필요함

을 지적하고,극지를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자

메이카 등과 함께 보호지역에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어 있는 해양에 대한 보호지역 설

정을 공해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에 상업종(CommercialSpecies)을 포함시키는 의견을 제

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호지역은 빈곤퇴치를 위한 천년개발목표(MDG)달성에 중요한 수

단이며,해양을 포함한 생태적으로 대표적인 보호지역 네트워크 설정,효율적 관리,형평

성,능력배양에 적절한 재원제공 실현을 위한 목표들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보호지역

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원주민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단순화된

이행 경과보고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보호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보다는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보호지역 작업계획은 개별 국가의 우선사항 및 역량을 융통성 있게 고려해

야 함,심해저를 포함한 국가주권을 초월한 보호지역 설정에는 UN 해양법 등 관련 국제

법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

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해양 보호지역 지정은 WSSD 이행계획에서 확인했듯이 과학적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관련 국제법을 따라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중국은

작업계획의 이행은 201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1956년

이후 인접국가들과의 접경보호지역 지정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심해저 유전자

원 보전을 위한 해양보전구역 지정은 UN 해양법의 규정에 따른 권고문안의 원문에 충

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4)제8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제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제9차 당사국 회의 이전에 제3차 보호지역에 관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생물다양성협약의 역할을 구분하여,UN해양법협약

(UNCLOS)에 공해상 해양보호지역 관계 규정의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해상 해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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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역에 대하여 제61차 UN GeneralAssembly에서 논의할 것을 정하였다.생물다양성

협약은 공해상 해양보호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이를 위해 “생태학적 기준 및 생물 지리학적 분류 체계 제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

샵 개최”를 승인하였다 (환경부,2006).

5)향후 전망

협약의 당사국들은 자국내 또는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호지역 설

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보호지역의 관리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바,당사국회의에서 보호지역에 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관할 이원영역의 공해상에 보호지역을 설치하는 논의는 국가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며,제8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이 주제는 협약의 당사국회의가 아닌 UN이 주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에 대

한 과학적인 자료의 축적과 기술적인 자문 등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의 역할

은 인정되고 있음을 볼 때,공해상 보호지역에 관한 논의는 당사국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리고 제8차 당사국회의에서 논의된 저층트롤어업으로 인한

심해생물다양성의 훼손문제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우리의 입장 또는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습지보호협약(Ramsar협약)등에 가입하고 있으며,철새보

호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등 이동성 조류의 보호를 위한 서식지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근래에는 2008년 람사협약의 당사국회의의 국내 유치 등에

힘입어 CMS의 가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습지보호협약(Ramsar협약)등에 가입하고 있으며,철새보

호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등 이동성 조류의 보호를 위한 서식지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근래에는 2008년 람사협약의 당사국회의의 국내 유치 등에

힘입어 CMS의 가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호지역의 확충 및 추가지정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시 나타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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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문제점,보호지역 선정기준의 합리성,관리계획 등의 실효성에 따른 다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보호지역과 관련된 기존의 우리나라의 경험(접경지역

의 생태계보전,습지보전,한-러 공동철새 생태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이다.현재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우리나라

에서 경험을 보건데,보호지역의 지정(선정)기준,지정체계,보호지역 지정시의 고려사항,

지역(토착)주민과의 문제,보호지역 관리방법,국가간의 능력형성 등이 논의주제가 될 것

으로 예상되며,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호지역의 선정과 관리에 관한 그간의 다양한 경

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는 i)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한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Target

2010(해양 2012)의 마련,ii)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마련이다.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

국으로 2010년까지 육상 그리고 2012년까지 해양지역을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Target2010(해양 2012)을 수립해야 한다.이 전략계획에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목표,실행,행위주체,이행계획,정보,측정 가능한 결과 등을 포함하는 국가

실행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심해저층트롤이 공해상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가장 큰 위

협 요인임을 모든 당사국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때,이에 대한 관계정부 부처

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협약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ConventiononBiodiversity

ProgrammeofWorkonProtectedArea)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UCN의 보호지역 지정체계에 관한 다수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근래에는 2006

보호지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제워크숍(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ConventiononBiodiversityProgrammeofWorkonProtectedAreas)96)이 개최된 바

있다.또한 보호지역에 관련된 전문가 모임인 ‘보호지역포럼’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

으며,보호지역의 관리기법 및 지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화시키기 위한 연구,우리나

라 보호지역에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를 적용하는 연구 등97)이 진행되고 있다.이들

96)이 워크샵은 2006년 10월24일-10월27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환경부,해양수산부,WCPA

(WorldCommissiononProtectedArea)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우리나라와 IUCN을 포함한 각국의

전문가 약170명 정도가 참가하였으며,보호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동아시아 각국의 CBD

PoWPA이행경험과 교훈,보호지역 CBDPoWPA이행방안(한국의 사례),CBDPoWPA이행을 위한

국제 보호지역의 역할과 우수사례,동아시아 보호지역의 ActionPlan,보호지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경험과 교훈,특별주제 등으로 구분된 Session이 진행되었다.

97)환경부의 주관으로 선진외국의 보호지역 관리기법 연구,생태계 보호지역의 지정기준 객관화 연

구,국립공원관리공단 주관으로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관련 연구가

2006년 11월 현재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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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모임과 워크숍,그리고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된 역사와 현행 체

계,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련하여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98)등이 외국들과는 부분

적으로 다른 형태로 제기되고 있어,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대면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특성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이는 향후 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보호지역에 관련된 우리

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본다.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

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련하여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의 구체화,다른 국가들과의 체

계 비교 및 분석,향후 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보호지역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

영할 수 있는 목표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자.영향평가

1)논의배경

영향평가(ImpactAssessment)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과정임과 동시

에 평가도구로서 각종 사업,프로그램,정책들이 경제적 실현가능성,사회적 공평성,환

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서 정책결정 전후

혹은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또한 사회․경제․환경적 영향과,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조직적으로 대응(address)하고,평가대상 활동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이에 대

해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영향평가에는 환경영향평가(EIA,EnvironmentImpactAssessment)와 전략환경평가

(SEA,StrategicEnvironmentAssessment)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많은 국가들이 환경영

향평가(EIA)를 통해서 이 분야의 경험을 쌓고 있다.EIA는 그 폭넓은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이고,참여적인 접근을 강화하는 실질적 근간을

제공한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영향평가과정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생물다양성에 대

한 고려가 적절히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따라서 영향평가에 생물다양성 고려를

98)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i)동일한 지역을 다수 정부부

처에서 중복하여 지정,ii)보호지역의 관리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관리수단을 적용하

고 있으며,iii)보호지역 내 또는 인근주민들과의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야기되는 개인 사유지의 지가하락 등의 문제는 외국에

서 나타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이 나타나는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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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영향평가에 생물다양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는 평가를 실행할 역량,생물다양성 가치 인식,충분한 데이터,사후 모니터링

등에서 겪는 한계와 생물다양성이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전략환경평가(SEA)는 계획 및 결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지만 그 이행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2)주요논의내용

이러한 과제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들을 EIA

및 SEA의 법률화와 절차에 동화시키는 지침(결정문 VI/7PartA)을 세계영향평가학회

(IAIA,InternationalAssociationforImpactAssessment)및 기타기관들과 협력하여 만

들었으며 EIA의 초기단계인 선별/선정(screening)및 스코핑(scoping)단계에서 생물다양

성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들 가이드라인은 그 실행에 관한 사례연구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EIA와 SEA의 모든 단계에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되었다.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에 의한 수시작업그룹(Open-endedadhocworkinggroup)은 전통

사회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

지(sacredsites),전통사회와 지역사회에 의해 전통적으로 이용되던 토양자원과 물자원

개발에 관한 애공 지침안(Akwé:KonVoluntaryGuidelines)을 만들었는데 이는 생물다

양성 문제와 EIA,SEA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당사국들이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영향평가에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영향평가를

통하여 토속 및 지역사회 등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초기단계에서

부터 최소화하려는 시도이다.특히,이러한 평가 초기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한 각국의 법률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CHM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이러한 작

업들은 IAIA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새천년생태평가(MEA)와 연계하려는 작업도 논의되고 있다.

제4차 당사국회의.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18차 IAIA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제출과,

지역협력 차원에서 국경지역 관리를 위한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Commission for

Europe)의 EIA관련 협약의 효력발효에 발맞추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환경적 영향과 사회․경제적 관점을 고려한 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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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SEA)

․현 EIA관련법에 관한 보고서

․국경지역(transboundary)관리 등 thematicarea에서의 EIA와 관련한 사례연구 및 보

고서

․현 EIA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감소 완화 수단 및 이를 위한 유인책 이행에

관한 보고서

또한,생물다양성협약 각 부문 및 주제별 사업과 EIA관련 이슈들 간의 연계를 장려하

고,CHM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며,람사협약,본 협약(Bonn

Convention)의 이주종보호관련 조약,IUCN,IAIA등과 협력을 통해 전문가 의견과 정보

및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 활용하도록 장려하였다.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TA)에 생물다양성 협약 제14조 “영향평가와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의 이행을 장려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개발하여 제5차 당사국

회의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제5차 당사국회의.생물다양성 관련 이슈들을 법률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환경영향

평가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6차 당사국 회의까지 제출하도록 SBSTTA에 요청하였다.주

제별 사업 중 특히,내륙수생태계,해양 및 연안,산림,농업,건조지역의 생물다양성,외

래종,관광과 관련하여 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하고,위원회 설립 등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참여적 접근법(participatory

approach)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또한,Methodologies,techniques,procedure분야의

지역전문가 활성화 장려하기 위해 전문가회의,워크샵,세미나 및 훈련과정,교육,공공

인식 프로그램,교환과정,시범 EIA 프로젝트 등의 이행을 권고하였다.SEA가 개별프로

젝트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노력을 통해 누적(cumulative)될 수 있도록 하고,EIA에 대

한 완화정책,보상문제를 고려하며,SEA,EIA 분야 활동(practices),시스템,메커니즘 분

야의 경험을 국가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역량형성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전 예방

적 접근(precautionaryapproach)과 생태학적 접근법(ecosystem approach)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제6차 당사국회의.결정문 VI/7확인,감시,지표,평가 (Identification,monitoring,

indicatorsandassessments)를 통해 당사국들은 환경영향평가 법 혹은 그 과정과 전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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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가에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한 지침 개선안을 승인하고 당사국,각국 정부,관

련 기관들이 협약 제14조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CHM과 국가보고서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위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생태학적 접근을

고려하여 위의 지침을 발전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제7차 당사국회의.생물다양성 관련 이슈들을 EIA,SEA 과정에 접목시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협조가 부족한 당사국,정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3)주요 관련 단체의 움직임

제8차 당사국 회의에 이르기까지 영향평가에 있어 생물다양성 개념 및 방법론을 포함,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제5차 당사국 회의 이후 발전되었다.과학적 평가 (실험연구

의 분류 및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영향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

(recommendation V-5)된 SBSTTA 6차 회의(2001,Canada)의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SBSTTA 7차 회의(2001.11.Canada)에서는 ’다양성개념과 연계된 영향평가의 입법 및 절

차 그리고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VII-10)를 통하여 시행지침

(guideline)에 대한 자료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시작하였다.

제6차 당사국 회의의 결정사항(VI-7)으로 실시된 시행지침(초안)은 IAIA가 주관 연구

기관으로 계획,수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한 그룹은 네덜란드의 전문가를 주축

으로 이루어졌다.네덜란드는 현재 국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EIA)의 시행과 전략환경평

가의 개념을 잘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어 작업그룹에서 제안된 시행지

침에 대한 특정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분야는 아니다.

제6,7차 당사국 회의에서 국가 간의 정보 공유와 영향평가의 입법화에 권고가 개진되

었고 국가보고서를 통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권고된 이후,국가보고서를 통해 각국

에서 진행 중인 EIA및 SEA사례가 수집 정리되고 있다.협약의 189개국 당사국 가운데

101개국이 제출한 제3차 국가보고서 중 ‘영향평가 및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란 부문에

대한 총 9개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81개국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이 시행 중이거나 입법 중에 있다.그러나 각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

가에 시행 기준이나 지침이 다소 상이하여 일부 총회에서 제안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일부 제시되고 있다.



- 106 -

전반적으로 IAIA를 통한 전문가간 교류 활성화와 생물다양성에 기초한,즉 생태학적

접근법에 의거한 평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보의 공유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각

국가에서의 법제화(legislation)작업도 진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9)또한 제6,

7차 당사국 회의에서 국가 간의 정보 공유와 영향평가의 입법화에 권고가 개진되었고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운용이 부족한 국가에

게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AIA는 ‘생

물다양성과 영향평가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in Biodiversity and Impact

Assessment)’이라는 주제로 3개년 프로그램을 개발,이를 진행 중에 있다.이러한 프로그

램은 생물다양성과 영향평가를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진행되었으며 10여개 이상 국가의

지원으로 전문가 및 지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IAIA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 분

과에 의해 주도되는 본 프로젝트는 생물다양성협약,람사협약,이동성야생동물종에 관한

협약(CMS)과의 협력 하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IAIA분과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영향평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간의 세계적 중심

네트워크로서의 역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CBBIA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영향평가에 관

심 있는 학생 및 초급전문가(earlyprofessional)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소규모

지원(grants)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용이 국제적으로 공통된 시행

지침을 받아들이고 이를 입법화 과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제8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평가대상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있어 EIA 및 SEA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행사무국의 요청에 따

라 개정된 “생물다양성개념 지향적 영향평가 시행지침”이 상정되었다.보다 상세히 개정

된 시행지침은 EIA 및 SEA에 있어서의 연속적으로 시행되는 7개 단계(screening,

scoping,assessmentandevaluationofimpacts,reporting,review,decision-makingand

monitoring)에 있어 생태학적 개념과 접근을 보다 구체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영향평가가

새천년생태평가(MEA)의 틀 안에서 짜여질 수 있도록 IAIA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마련되었다.8차당사국 회의에서는 개정된 시행지침은 결정문 VIII-23의 부속

서100)로서 채택하였고,또한 결정문은 문화적 그리고 국가적 특수성이 있으나 생물다양

99)제3차 국가보고서 제14장 영향평가 및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부문 참조.

100)부속서 I-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에 관한 자발적 시행지침(Voluntaryguidelineson

biodiversity-inclusiveassessment)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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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보전을 위해 본 시행지침서가 국가간의 영향평가 상이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

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또한 람사협약 등과 같은 다자간 협의를 통한 시

행지침의 발전을 촉구하였다.

5)향후 전망

IAIA를 통한 영향평가의 중요성과 이에 있어서의 생물다양성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IAIA에 있어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전략 적용을 강화할 것이며 이

는 GTI와 연계하여 인접 지역 또는 인접 국가 간의 자원정보 및 생물자원의 확보를 합

리화하는 도구로 오용될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즉,본 의제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시킬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전

지구적인 적용성을 강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적용성을 내세워 일부 국가는 자국의 평가기술을 개도국에 적용

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지역적으로 집단이 현성되어 다자간 협약 등으로 발전할 수 있

는 기회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본 의제는 새천년생태평가,전지구적 분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가별로 적

용/실시하여야 할 방법론 및 각론적인 사항의 개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할 것이

다.이 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이 보다 선명하게 개진되어 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인 분석과 대응을 필요로 할 것이다.

6)우리의 입장 또는 향후 추진 과제

영향평가를 수행할 역량 부족이라든가 생물다양성 가치 인식 및 생물다양성 관련 데

이터 부족,사후 모니터링 등의 어려움 등 때문에 영향평가에 생물다양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적인 접근법 마련 필요하다.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드물게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연구기관(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의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

임.이를 위하여서는 KEI내 환경평가본부를 중심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연구단을

구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SEA나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생물다양성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국 회의연차회의에서 사례

를 통한 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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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중의 하나로 2007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IAIA국제학술대회 및 정기회의를 적극 활

용하는 단기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UN 산하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TumenNET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

가 시행하고 KEI가 주관하고 있는 “TumenNETTransboundaryEIA 교육”을 보다 구

체적으로 발전 강화시킴으로써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 5개국(한국,중국,몽골,러

시아,북한)다자간 환경영향협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CBD와 관련한 지역적인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본

의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주도권을 지니는 것은 상대적으로 역량이 뒤떨어지는 생태학

적 접근,전 지구적 분류사업 및 새천년생태평가 분야를 상쇄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및 경험 그리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2010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

1)논의배경

2002년 개최된 제6차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들이 2010년을 목표로 효율적으로 생

물다양성의 훼손을 줄일 수 있는 전략계획을 채택하였다.제7차 당사국회의에서는 각 당

사국 생물다양성보전 전략계획의 2010년까지의 이행계획을 검토하기로 하고,동 당사국

회의는 이 계획의 이행에 방해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실무자그룹회의의 수립

을 결정하고,2005년 9월5~9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실무자그룹회의에서 이 계

획의 이행에 관해 검토하였다.제7차 당사국회의는 UNEP의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의 협조를 얻어 사무국이 제8차 당사국회의 이전에 제2차 Global

BiodiversityOutlook(GBO)을 준비하고,SBSTTA에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것이다.제

2차 GBO에는 2010년 생물다양성 목표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진전 상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2010을 목표로 하는 전략수립은 생물다양성의 훼손은 최소로 하고자 하는 인

류의 요구에 있다.CBD Secretariat(2006)은 GBO2(2006)에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24가

지 주요 생태계 중에서 15개 생태계의 기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훼손된 생태계 주요기능에는 담수의 제공,해양수산물의 제공,휴양지 등의 가치 감소,

오염물질의 정화기능 감소,꽃의 화분(pollination)전달기능 감소,농업생태계의 생산성



- 109 -

<그림 5>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물다양성,생태계의 기능,생태계

서비스 및 변화요인 (SecretariatoftheCBD,2006.GlobalBiodiversityOutlook2)

감소 등이다.생물다양성의 훼손은 인류가 궁핍해지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이

러한 생물다양서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전략의 채택을 지구적 차원에서 선택한 것이

다.

2)주요논의내용

2010생물다양성 목표.당사국회의는 결정문 VI/26에서 각 당사국은 국가생물다양성 전

략 및 행동계획(NBSAPs,NationalBiodiversityStrategiesandActionPlans)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을 채택하였다.당사국들은 전 지구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의 현 손실율을 확실히 줄이기 위하여 빈곤을 경감시키고,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이롭

게 하기 위한 조치로써 협약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약

속하였다.당사국회의는 결정문 VII/30에서 2010년까지의 진행 평가와 이 평가의 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협약의 실행프로그램간 일관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목표 안에서 유연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계를 채택하였고,지

표를 정하였다.그 체계는 7가지 중점 영역(focalareas)을 포함한다.당사국회의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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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행프로그램으로 goal과 sub-target의 통합을 위한 일반적 접근과 동시에 진행 과정

을 평가하고,지구 차원에서의 2010target,각 중점 지역에서의 goal과 sub-target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표(indicator)들을 정하였다.목표와 지표들은 2003년 5월 런던에서 개

최된 “2010GlobalBiodiversityChallenge”회의 결과를 포함하여 SBSTTA와 당사국 회

의에서의 고려를 위하여 준비된 많은 문서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2010생물다양성 목표 -중점 영역.당사국회의에서는 전략계획 (StrategicPlan)과 2010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의 달성 및 진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를 만들기로

정하였다 (결정문 VII/30para1).이 체계는 다음과 같은 중점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a)생물다양성 구성요소들의 손실율 감소:(i)생물군계(biomes),서식지(habitats),생

태계(ecosystem);(ii)종과 개체군;(iii)유전적 다양성

(b)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구

(c)침입외래종,기후변화,오염,서식지 변화로 야기되는 것들을 포함한 종 생물다양

성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들의 처리

(d)인간후생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으로 얻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그리

고 생태계 본연의 모습 유지

(e)전통지식,혁신,활동의 보호

(f)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분배 보장

(g)협약과 전략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그 중에서도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경제적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자원의 원

조

협약의 실행프로그램으로 목표와 부가적인 목표 (sub-target)의 통합을 위한 일반적 접

근과 동시에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지구 차원에서의 2010목표,각 중점 지역에서의

goals와 sub-targets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표(indicator)들을 정하였으며,당사국들은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즉시 시험할 수 있는 8가지 지표(결정문 VII/30,부속서 1의 B)와

미래에 요구되는 13가지 지표들(결정문 VII/30,부속서 1의 C)에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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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점 영역 B:즉각 테스트 지표
C:SBSTTA 또는 작업그룹에 의해 개발

이 가능한 지표들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과 동향

․선발된 생물군계,생태계,

서식지 규모 경향

․선발된 종들의 충부도와

분포 경향

․보호지역의 범위

․위협종의 상태 변화

․가축동물, 재배식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어종들의 유전적 다양성 경향

지속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관리하의 산림,농업,수산

생태계의 규모

․지속가능한 공급원으로부터 획득되는

산물의 비율

생물다양성에 위협 ․질소 퇴적 ․외래 침입의 수와 손실

생태계의 성질과 생태

계의 재화와 용역

․해양 영양 지수

․수생 생태계 수질

․담수 및 기타 생태계에 적용

․생태계의 연결과 단편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 사건

․생물다양성 기반 자원 독립적 군집에

서 살아가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

전통지식,혁신,기술의

현황

․언어 다양성의 현황과 경

향,토착언어 사용자의 수
․WG-제8j조항에서 정해진 미래 지표들

접근과 이익공유의 현

황
․WG-ABS에서 정해진 지표

자원 이동 현황

․협약의 지원으로 제공되는

공식적인 개발 원조

(OECD-DAC-Statistics

Committee)

․기술 이전 지표

<표 15>2010생물다양성 목표를 향한 진행 평가를 위한 임시 지표들

3)주요국 입장 및 의제 이행 현황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제8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지구생물다양성전망(GBO)제2판 발간을 환영하였으며,제2차 이행검

토 실무그룹회의(AdhocWorkingGrouponReview ofImplementation)를 개최하는데

동조하였다.아프리카 및 남미 개도국들은 국가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

(NBSAPs)수립과 이행하기 위한 각 당사국의 우선순위 결정과 개도국의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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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8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협약 이행과 2010목표 달성 모니터링 체계를 5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결정하였다.첫

째,결정문 VI/26에서 채택된 전략계획의 4가지 goals와 19가지 objectives,둘째,전략계

획 이행의 진행과정을 평가하고,부속서 I에 제안된 기본 지표를 토대로 개발된 여러 지

표,셋째,결정문 VII/30에서 채택된 7가지 focalareas,11개 goals,21개 targets으로 구

성된 임시 체계,넷째,2010목표를 향한 진행을 평가하기 위한 결과 지향의 지표,다섯

째,GlobalBiodiversityOutlook과 국가 보고서를 포함한 보고체계 등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략에 강조되어야 함이 제시되었다.첫째,유엔환경계획 세계

보전감시센터(UNEP-WCMC, 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me-World

Conservation Monitering Centre)에 의해 조정되는 2010 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을 수립하고 SBSTTA(제안서 X/5)의 권고에 따라 지구생물다양성지표(GBI,

GlobalBiodiversityIndicator)를 개발하며,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자원과 기

술 전문가들에게 지원받는 일련의 과정들이다.둘째,개발도상국,최빈 개도국 및 군소도

서개도국들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고 목표와 목적에 대한 진행과정을 모

니터링하며,보다 나은 이행을 위한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약의 의제 16.2에 따른

기술의 접근 및 전환 능력 형성,적절한 재정 지원이다.셋째,건조 및 반습지 생물다양

성 실행프로그램을 위한 전 세계적 결과 지향 목표에 대하여는 구체화된 기술적 이론과

부속서의 건조 및 반습지 생물다양성 실행프로그램(UNEP/CBD/SBSTTA/114/Add.2)에

서 제안된 지표들이 생물다양성 국가 전략과 실행 계획의 이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지침

이 될 것이며,전지구적분류사업(GTI)의 실행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들을 설명하는 분류

학적 연구들이다.넷째,산림(forest)생물다양성의 확장된 실행프로그램을 위한 전 세계

적 결과 지향 목표에 대하여는 국가적 이행에 대한 원칙과 국가적 목표 및 지표의 개발,

적용에 있어 당사국의 경험들을 공유할 것을 권유하는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들이다.다섯째,산림(mountain)의 생물다양성 실행프로그램을 위한 전 세계적 결과

지향 목표에 대하여는 구체화된 기술적 이론과 부속서의 산악 생물 실행프로그램

(UNEP/CBD/SBSTTA/11/10)에서 제안된 지표들이 생물다양성 국가 전략과 실행 계획

의 이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내수 생물다양성 실행프로그램을 위한 전 세계적 결과 지향

목표에 대하여는 전문가 그룹 보고서(UNEP/CBD/SBSTTA10/INF/6)의 부속서 II,III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화된 기술적 이론에 주목하여,지역 어업 경영 조직(RF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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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FisheriesManagementOrganizations)과 대양 생태계(LMEs,Large Marine

Ecosystems)를 포함한 기타 관련 기구,실행 계획,단체에게 지역 차원의 목표 이행을

돕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지역 해양 협약과 프로토콜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5)향후 전망

제8차 당사국회의에 결정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실행계획(안)101)을 포함하고

있는 부속서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이 부속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사

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2010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의 보고서로,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그리고 차기 당사국회의에서는 국가별 생물다양성전략,행동계획,무역 등

다른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고려여부 등이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6)우리의 입장 또는 향후 추진과제

우리나라는 1997년 생물다양성국가전략 (NationalBiodiversityStrategy)를 수립하고,

영문본을 1998년 당사국회의에 제출한 바 있으나,이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1997년 이후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1999),자연환경보전기본계

획(2006)등이 마련되었거나 마련되고 있으나,1997년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 제시된 내용

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이행해 온 바 있는 다양한 계획과 이행사

업 등이 있다.예를 들면,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환경부,2006),야생동․식물

보호기본계획(환경부,2005)등이다.따라서 동 협약의 제2차 이행검토 실무그룹회의 등

의 적극 참여를 통해 내실 있는 국가보고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기 당사국회의에서는 국가별 생물다양성전략,행동계획,무역 등 다른 분야

에서의 생물다양성 고려여부 등이 심층 논의될 예정인 바,우리나라의 전략 및 행도계획

등에 대한 이행 상태를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부처간 유기적인 협

의 채널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101)영문명은 「ProposedVoluntaryGuidelinestoPartiesforReview ofNationalBiodiversity

StrategiesandActionPlans」이다.이 제안서는 국가전략보고서(안)를 Introduction과 Guidelines으로

구분하고 있다.Guidelines은 5개 part로 구분되어 있는데,이는 i)국가생물다양성전력과 실행계획의

현황,ii)국가생물다양성전력과 실행계획의 발전,iii)이행평가,iv)생물다양성 관련계획의 통합,v)

방법과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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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의사교환,교육 및 공공인식

1)논의배경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은 이해당사자간의 정확한 의사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생

물다양성의 개념 및 관련용어가 가진 포괄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의사교환

은 물론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과 공공인식의 증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생

물다양성협약은 교육과 공공인식에 대해 협약 제13조102)에 명시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교육과 공공인식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이에 대한

논의를 제4차 당사국회의에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하여,제6차 당사국회의에서 의사교

환,교육과 공공인식(CEPA,Communication,EducationandPublicAwareness)에 대한

국제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구성안을 채택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CEPA에 대

한 국제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3가지의 기본계획 즉,i)의사교환,교육 및 공공인식에

관한 전 세계 네트워크 구성,ii)지식 및 전문기술 교류,iii)의사교환,교육 및 공공인식

에 대한 역량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2)주요 논의내용

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CEPA)에 관한 의제는 제4차 당사국회의에서 논의가 시작

되었다.제4차 당사국회의에서는 교육과 공공인식의 문제가 생물다양성협약 프로그램의

모든 영역 및 세부주제에 통합되어야 함은 물론,동시에 핵심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결정문 IV/10,partB,para5).또한 당사국들이 동 의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

과 실행계획 개발을 명시한 협약 제13조에 큰 관심을 가져줄 것에 대해 당부103)하는 한

102)협약 제13조은 다음과 같다.협약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한다.a)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해를 촉진․증진시키고,언론매체를 통하여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을 알리고 관련 주제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한다.b)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

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공공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적절히 협력

한다(생물다양성협약 제13조).

103)제4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당사국들에 대한 당부 및 권장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a)당사국들

이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공공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 하도록 권장하고,필요시에는 협약규정들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한다(결정문 IV/10,partB,para3,4).b)당사국들이 농업,내수생태계,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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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였다(결정문 IV/10,partB,para1).

․NGO를 포함한 관련기관을 통한 생물다양성 교육 촉진

․교육 및 의사교환 수단의 이용을 위한 자원 분배

․정책개발,계획,이행,평가의 각 단계에서 교육 및 의사교환 수단의 전략적 이용을

위한 적절한 자원 배분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교육전략에 통합

․이해관계자들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의 참여를 장려하는 관련의제

지지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제4차 당사국회의의 촉구사항에 덧붙여,생물다양성협약 제8

조 제(j)항104)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인터넷 이외에 신문,전단지,라디오 등의 의사교환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과 동시에,각 지역 언어의 사용을 확대할 것도 촉구하였다(결정

문 V/16,para12(2)).

한편 당사국회의에서는 교육과 공공인식 증진을 위한 권고 및 촉구사항 등과는 별도

로 국제이니셔티브 구성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제4차 당사국회의는 유네

스코(UNESCO)를 초청,생물다양성 교육,훈련 및 공공인식을 위한 국제이니셔티브를 구

성하는 방안을 고려토록 하는 한편,사무국에게는 국제이니셔티브 구성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진행성과를 제5차 당사국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결정문 IV/10,

partB,para7).결과,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교육과 공공인식을 위한 국제이니셔티브의 우선활동을 검토 및 확인할 전문가 회의가

요청되었다 (결정문 V/17,para7(d)).105)이에 따라 CBD-UNESCO 전문가 회의는 제1차

및 연안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공공인식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도록 권장한다.c)당사국들이

재정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협약 제13조의 이행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제안하도록 권장한다(결정

문 IV/10,partB,para9).

104)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현지내 보전(In-situConservation)’중 (j)항은 다음과 같다.‘당사국은 각

국의 적절한 입법절차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인 삶의 방식

을 지닌 토착민 또는 지역민들의 지식 또는 실현방식을 존중,보전,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이

같은 지식 또는 실현방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승인 내지는 참여를 통해 이의 광범위한 적용을 증

진시켜야 하고,이로 말미암은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독려해야 한다.’

105)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2000년 5월 15일~26일,나이로비)는 결정문 V/17,para2를 통

해 생물다양성협약 집행사무국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협력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국제자연보전연맹 교육․정보위원회

(CommissionforEducationandCommunicationofIUCN),세계자연보호기금(WWF),당사국회의 대

표자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생물다양성의 교육과 공공인식에 관한 국제이니셔티브를 위한 우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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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회의(2000.7.13)106),제2차 노르웨이 베르겐 회의(2000.11.19~21.)107),제3

차 스페인 빌바오 회의(2001.11.5~7.)108)등 총 3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제1차 파리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이니셔티브를 계획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우선(priority)활동을 지정하였으며,국제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단기 전략으로는 실험(demonstration)프

로젝트와 같은 기획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며,가능하다면 제6차 당

사국회의 이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장기 전략으로는

CBD-UNESCO 전문가 그룹이 제6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되는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국제이니셔티브를 기술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다 더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것을 들 수 있다.

제2차 베르겐 회의의 주요 결론은 먼저 교육과 공공인식 문제가 생물다양성협약의 모

든 주제별 프로그램 및 공통이슈(cross-cuttingissues)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과,전문가

훈련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 공공인식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동 의제가 생물다양성의 모든 재정지원체계(fundingmechanism)와

협약의 전략적 계획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제1,2차 회의결과를 기반으로 제3차 빌바오 회의에서는 CEPA에 관한 국제이니셔티

브 프로그램 구성안이 마련되었다.마련된 CEPA 국제이니셔티브 구성안은 제6차 당사

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결정문 VI/19).또한 결정문 VI/19는 CEPA 국제이니셔티브의

근간이 되는 3가지 기본 프로그램 구성요소109)의 구체적 내용을 부속서(annex)에 명시하

였다.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채택된 CEPA 국제이니셔티브의 효율적 이행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집행사무국에 CEPA 비공식자문위원회(informaladvisorycommittee)

의 설립을 요청하였고(결정문 VII/24,para4(a)),또한 8차 당사국회의까지 국제이니셔티

브의 우선활동(priority)의 확인 및 그 이행의 진전사항을 조사,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결정문 VII/24,para4(c)).이에 집행사무국은 CEPA 비공식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제

10차,제11차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모임을 갖고 CEPA 국제이니셔티브의 이행상황 검

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06)회의결과는 문서 UNEP/CBD/GEEPA/1/1로 보고되어 있다.

107)회의결과는 문서 UNEP/CBD/GEEPA/2/3으로 보고되어 있다.

108)회의결과는 문서 UNEP/CBD-UNESCO/CWGEBDEPA-3/3으로 보고되어 있다.

109)부속서에 명시된 CEPA국제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3가지 구체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부록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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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및 우선항목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UNEP/CBD/COP/8/14).

제8차 당사국회의에서는 CEPA Intitiative작업계획 이행을 위한 중점활동 및 「2008

년 국제생물다양성의 해」 지정 등을 포함한 권고(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회의

에서는 CEPA Initiative가 협약의 이행,2010목표 및 새천년개발목표(MDG,Millennium

DevelopmentGoal)달성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주요국 입장 및 의제 이행현황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CEPA가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반적인 이행에 있어서 핵심사항임

을 인식하고 있으며,각국의 상황에 따라 CEPA 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이행수단을 선

택,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각 당사국 그룹마다 CEPA 이행에 약간의 견해 차

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주요 당사국 그룹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U및 캐나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적,재정적 한계로 CEPA의 구체적 이행이 지연

되어 왔음을 지적하고,모든 당사국이 CEPA의 이행을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CEPA의 이행에 있어서 협약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하고,사무국이 재정확보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UNESCO 등 기존의 국제기구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특히 영국은

CEPA 이행수단으로 미디어 특히 TV 프로그램을 학교나 NGO를 통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지속가능발전교육패널(Government'sSustainableDevelopmentEducation

Panel)을 설립하여 교육,홍보에 노력 중이다.

G77/China(개도국 그룹)는 CEPA이행을 위한 각국의 능력배양이 시급한 문제임을 지

적하고,이를 위해서는 먼저 특별 펀드와 같은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특히 중국은 세미나,포럼 등을 통해서 대중 인식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관련 경험을 당사국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또한 브라

질과 아르헨티나는 CEPA의 이행을 위해서는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 및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TV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또한 개도국 사이에서는 CEPA 이행 프로그

램 개발 시 개도국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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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팔라우,자메이카 등은 CEPA국제이니셔티브의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모

델(training model)과 생물다양성협약의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여 비용 효과적

(cost-effective)이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종합적인 국가전략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밝히

면서,특히 군소도서 개도국에 대한 고려 및 언어적 고려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4)제8차 당사국회의 결정사항

CEPA 국제이니셔티브의 이행촉진은 제8차 당사국회의(2006.3)에서도 지속적으로 논

의의 초점이 되었다.제8차 당사국회의는 우선활동 목록 작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

육프로그램의 목적(goals),목표(targets),이행당사자(actors),과제(tasks)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집행사무국에 요청하였다(결정문 VIII/6).제8차 당사국회의를

통해 채택된 CEPA작업계획 우선활동 목록은 다음과 같다.

CEPA작업계획 우선활동 목록

․CEPA 활동을 위한 이행체계와 절차확립:현존하는 조직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한

CEPA 활동 주무부처(focalpoint)지정,언론․교육․산업계 대표자를 국가 자문기

구에 포함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인식 증진 및 의사소통 능력 측정: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식수준 파악,언론․일반대중․청소년․학계․산업계․

정책결정자의 수준평가

․주요 메시지 개발:인간복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역할,2010목표,협약의 업적,

생태적 접근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메시지 개발

․언론과의 관계개선 전략이행:국제․국내언론과의 업무관계 개선,출판․보고자료

제공,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전파를 위한 광고

․CEPA전략개발․이행을 위한 도구 수정

․CEPA전략간 결합을 위한 워크샵 개최

․국가 및 지역적 CEPA 이행 경험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 지구적 네트워크

지원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언론에 대한 당사국회의와 SBSTTA의 가시성 증대

․생물다양성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교육강화



- 119 -

5)향후전망 및 우리의 입장

CEPA와 관련된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EPA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구성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모든 당사국들이 동 의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의도출 과정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제8차 당사국회의에서

CEPA국제이니셔티브의 이행에 관련된 비공식자문회의가 제출한 우선활동 목록을 중심

으로 이니셔티브의 이행이 향후 장려될 것이다.110)다만 제6차 당사국 회의에서 CEPA

국제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구성안이 채택된 이후,국제이니셔티브의 활동 강화를 위한 논

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시 개도국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111)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CEPA국제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이행을 중심으로 동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개도국은 지속적으로 CEPA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선진국은 UNESCO와 같은 기존 UN 교육기구와 연계한 CEPA이행을

통하여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추구 할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2008년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 지정과 새천년개발목표(MDG)달성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CEPA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CEPA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에 형성된 분위기를 십분 활용하여,생물다양성에 대

한 교육 및 인식제고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예를 들어 국내 CEPA 우수이행

사례의 개발 및 발굴을 위한 일련의 워크샵을 열어,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CEPA 이행

수단 개발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기존의 우수이행사례를 발굴하여 그 결과를 당사국회

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우리나라 사례가 CEPA 우수이행사례

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동시에 개도국에게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되어

국가의 위상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CEPA이행을 국내 관련 법,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CEPA의 이행은 독립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모든 영역에 녹아들

110)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2006.4.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참석결과 보고.

111)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말레이시아,팔라우,자메이카, 등이

CEPA국제이니셔티브의 활동 강화를 위해 훈련모델(trainingmodel)및 CBD의 여러 활동을 통합

하여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이고 중복을 회피하도록 종합적인 국가전략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밝히면서 특히 군소도서 개도국에 대한 고려 및 언어적 고려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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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이를 위해서 관련법의

제정과 관련정책 및 계획의 수립 시 CEPA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5.협약의 영향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의 당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이 협약의 진전을 바라보고 있는 각국의 입장은 일치하지 않는다.이러한

배경에는 이 협약의 둘째와 셋째 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과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의한 것이다.

이 협약의 진행에 의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들과 그러하지 않은 국

가들이 극명하기 나누어지고 있다.자국 내에 우수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

는 저개발 또는 개도국들은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선진국가로부터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또한 선진외국(또는 선진 외국의 기업)이 자국내의 생물

자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이용에 관한 최대한의 재원을 선진외국(또는 선진 외국의 기

업)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각 국가들은 지역간,선진국간,개도국간 그룹이 형성되어 그룹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제3세계 국가들이 협약 당사국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바,이들에 의하여 회의

가 이끌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반면에,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선진국 측의 의견이 상대

적으로 적게 반영됨에 따라 선진국 측의 소극적인 참여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자원

보유국이며 개도국들은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생물자원에 대한 전통지

식의 권리인정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무

역장벽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반면 선진국 측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

여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는 것

이다.이러한 선진국 vs개도국,생물자원 부국 vs빈국의 대립구도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발전단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최근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

의 자원보호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생물자원의 보유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

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협약의 분위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생물다

양성의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보다는 국제적으로 경제,사회,정책적인 쟁점사안으

로 비약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국가들의 그룹 협상력이 증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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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추진내역

필리핀

ㅇ 외국기업이 자국의 생물자원 이용을 규제하는 생물자원육성법을 1995년 제정

-이 법에서는 모든 야생자원이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는 그 처리,개발 및 이용에 대한

모든 조정과 감독권을 가진다는 필리핀의 헌법을 재차 확인

-생물 및 유전자원의 연구와 수집(채집),그리고 사용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DENR(환

경자연자원부)와 관련 연구소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 개발의 집행과정을

상세하게 제시

안데스

협약

ㅇ 라틴아메리카의 볼리비아,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가입

-이 협약의 ‘Decision391’에서 유전자원은 “...국가나 주의 상품들 또는 세습재산...”으

로 취급되며,국가는 유전자원들과 이들의 파생물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들의 규제와 파생된 이익에 대한 자격을 가지며,국가만이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를 가지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금전적 이익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규

정

코스타리카

ㅇ 코스타리카의 INBio(InstitutoNacionaldeBiodiversidad)와 다국적 제약회사인 Merck

社간 체결된 1987년 계약에서 INBio가 Merck에게 시료와 물질들을 제공하고 Merck

는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는 단순한 것이나 이를 위하여 Merck는 선행

투자,기술이전 및 제공된 자원의 산업적 응용으로 파생되는 이득에의 참여를 허용,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자료:박용하 (2002b).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기되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원칙)은 선언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으나 협약의

수개 당사국은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필리핀에서는 이를 자국의 법에 적용하였으며,

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의 생물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의 보호에 관

한 입법을 준비하거나 지역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

<표 16>필리핀과 남미 국가들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각 국가들의 입장이 다름을 감안할 때,이 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하고,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진단할 수 있다.생물

다양성협약은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거나 향

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자생 생물의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지역 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협약

은 각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기술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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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생생물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용권리 및 전

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제고하고 있으며,침입외래종으로부터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

책 및 기술의 개발을 이미 시작하였거나,향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도 이러

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행하게 될 것이고,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 생물의

보전으로 연계되고,이는 해당 지역 사회의 생물보전 사업을 촉진케 할 것이다.

둘째,이러한 자원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국

내외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이러한 내용은 협약의 주요 쟁점사항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유인조치 등에서 그 이행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

다.이를 통해 자생생물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용권리 및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

가 제고될 것이다.이는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국내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민의 의식제고이다.생물다양성협약의 첫째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성과 세계적인 흐름,그리고

이로 인해 국가별로 얻을 수 있는 것,또는 이로 인해 공유해야 하는 지식과 기술,그리

고 재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의 논의는 우리나라 국

민들이 우리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제고시키는 홍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리고 이

러한 우리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진행과정을 거치면 더욱 제고될 것

으로 전망된다.

넷째,생물다양성보전 사업의 촉진화이다.생물다양성협약에서 도출되는 논의과정과

결과는 각 국가의 고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이는 우리나라의 생

물다양성 보전 사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에,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거나 향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생물(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112)는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생

물자원의 수입에 어려움이 높아질 것이다.특히 토목,건축,가구 제조업 등의 원자재인

목재 및 농산물과 의약품 등의 개발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생물(유전)자원113)의

112)우리나라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조사․

보고된 생물종의 수는 29,916종 (국내고유종,2,446종)으로 일부 생물종만이 보고․수집되었다.우리

와 비슷한 규모와 생태계를 갖고 있는 선진 외국(예,영국,일본 등)과 비교할 때,국내 생물종의 수

는 최소 10만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의 풍부도는 비교적 낮게 평

가되고 있다.(CBD사무국(2001)이 발간한 GlobalBiodiversityOutl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물다

양성은 5단계(높음,비교적 높음,중간,비교적 낮음,낮음)중에서 비교적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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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생물다양성협약이 강화되는 정도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국내에 소요되는 각종 생물자원의 가격상승 및 수입제한이 초래될 것이고,해외의

생물자원 개발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국내 각종 개발 사업이 제한을 받게 되고 자원의 보전을 위한 투자가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규모 공장 조성 및 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국

민들의 여가시간 확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휴양시설 및 자연공원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생활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한 지역의 개발 등은 지속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물종과 보호지역의 보전 등에 관한 논의내용을 볼

때,이러한 시설의 확충도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향후에는 국토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틀에서 수행되어야 함이

제기될 수 있고,이에 따른 개발 사업의 제한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생물(유전)자원의 부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이에 따라 생물자원의 대

외의존이 큰 우리나라는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생물(유전)자원 제공

국에 대한 기술 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 지불이 예상되고 있다.결국 해외

생물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생물다양성 협약은 국내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생물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생

물자원의 국내수입 및 해외 자본개발의 제한,이로 인한 국내 각종 생물 산업의 개발 제

한 및 자원의 보전을 위한 투자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생물자원 부국에 대한 경제적 부

담이 증가될 것이다.

넷째,선진국의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의 고유

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향후 생물

및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이익은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기

술보유국이 공유하게 될 것이고,생물자원의 개발기술 보유국들은 자국의 기술 보호에

113)국내외에서 인체의 유전자연구사업,유전자치료,농업의 질과 생산성,환경보전에 관한 연구사

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데,이들 사업에서 사용되는 유전자원은 인간이 새롭게 창출한 것

이 아니라 기존의 생물자원으로부터 찾아낸 것이다.1970년대 국내 쌀의 생산량을 급격히 향상시킨

통일벼 품종의 유전자는 야생벼에서 분리하여 도입한 것이었으며,1940년대 이후 수많은 사람의 생

명을 구한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테라마이신 등은 토양에 존재하는 Penicilliumsp.등에서 추출

한 것이다.키니네,몰핀,아스피린 등도 처음에는 식물에서 분리된 것이며,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

고 있는 치료약도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발견된 ‘빙카’에서 추출된 것으로 이는 백혈병 어린이의 생존

율을 20%에서 80%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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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기회(Opportunities) 부정적 영향:위협(Threats)

-자생 생물의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우리나

라 지역 산업을 촉진

-이러한 자원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국내

외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증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민의 의식제고

-생물다양성보전 사업의 촉진화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생물자원의

수입에 어려움이 높아질 것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이 제한을 받게 되고

자원의 보전을 위한 투자가 증대될 것

-생물(유전)자원의 부국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될 것이다.이에 따라 생물자원의 대외의

존이 큰 우리나라는 재정부담이 증가

-선진국의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움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의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날 것

더욱 큰 장벽을 두게 될 것이다.해외 생물(유전)자원의 국내수입 및 해외 자본개발의

제한으로 인한 국내 각종 생물 산업의 개발 제한 및 자원의 보전을 위한 투자의 증대가

예상된다.이는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표 17>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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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국내외 대응 현황 분석 및

평가

1.생물다양성협약과 연계된 국내외 여건 변화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이에

당사국들은 생물자원이 재생될 수 없을 정도의 소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LMO의 이용 및 관리 조치로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한 의정서를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동년 10월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최초 가입 후,2003년 6월 팔라우가 50번

째로 가입하면서 20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2006년 7월 현재 미국,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LMO주요 수출국을 제외한 133개국에서 의정서를 채택하고 비준한 바

있다 (SecretariatoftheCBD,2006).

<그림 6>세계의 생물다양성 현황(SecretariatoftheCBD,2001.GlobalBiodiversity

Outlook).그림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풍부도는 몽골,사우디아라비아,

다수의 북아프리카 국가,유럽국가 들과 같은 등급으로,세계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에

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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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구분 분석자료의 질2)

생물다양성 주요요소의 현황 및 동향
î 선택된 biomass,생태계 및 서식처 동향 ☆☆☆3)

î 선택된 생물종 풍부도 및 분포 동향 ☆☆☆
î 위협생물종의 상태변화 ☆☆☆
æ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축,재배식물,어류 유전적 다양성 동향 ☆
ö 보호지역 면적 ☆☆☆

생태계 통합성,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
î 열대 해양 지표 ☆☆☆
î 연결성-생태계의 단편화 ☆☆
ê ⇧ 수질 및 수생태계 ☆☆☆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î 질소 축적 ☆☆☆
î 침입외래종의 동향 ☆

지속가능한 이용
æ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하에 있는 산림,농업 및 해양생태계 지역 ☆
ì 생태계의 변화 및 연계 개념 ☆☆☆

전통지식,혁신성 및 현장적용의 현황
æ 언어의 다양성,토착민 언어 사용자 수에 대한 현황 및 동향 ☆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ABS)상태
? ABS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표

자원 이전 현황
æ CBD의 지원하에 제공되는 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 ☆

1)화살표는 동향을 나타낸다.굵은 화살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크고,가는 화살표는 낮다.
î,î,ê,ã,æ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ö,ñ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2)별표 세 개(☆☆☆)는 시기별로 일관성 있는 우수지표;두개(☆☆)는 시기별로 일관성은 없
으나 좋은 지표;한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제한적인 자료이다.
2)산림자료임/지구상의 모든 biomes,생태계,서식처에 관한 자료는 없다.

자료출처:SecretariatoftheCBD,2006.GlobalBiodiversityOutlook2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물다양성의 역할의 중요성 확인의 인식을 근거로 2002년 협약

의 당사국회의에서는 2010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별 전략계획(StrategicPlan)마련을 결

정하였다.이 전략계획에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지구적 차원에서 방지하거나 급격히 저

감하고,인류의 빈곤을 퇴치하는데 일임하며 지구의 모든 생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더욱이 이러한 2010목표는 2002년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WSSD)

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며,2005년 UN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목표는 재확인될 정

도로 세계 각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표 18>2010년을 목표로 한 세계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지표들의 현황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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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생물다양성의 무분별한 훼손을 지적하고

있다.2002년과 2005년 8월에 발생한 중부 유럽의 주요 원인이 수서생태계의 파괴로 인

한 수서 생물다양성의 훼손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되어 있다.자연적인 수변 구역의

생물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해의 손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2004년

카리브해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Jeanne에 의해 하이티(Haiti)섬 주민 3,000명 정도가 사

망하였고,도미니카공화국 주민의 18명이 사망하였는데,두 지역간 사망한 주민의 차이

는 두 지역간 산림다양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2004년 12월 아시아에 발생

한 쓰나미에 의한 피해가 큰 원인에는 해안지역의 있었던 맹그로브 산림을 사람들이 무

분별하게 제거했기 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최소한 맹그로브 숲이 해안

가에 남아있었다면,2004년 당시 발생한 인명과 생태계 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Katrina의 경우에

도,미국 남부 해변지역 습지와 삼림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았다면,그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BD,2006).이러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발생하였

던 다양한 사건들과 이들의 원인분석 자료 등을 볼 때,세계 각국에서 느끼고 있는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생태계의 존재가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평가 자료에서도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캐나다의 습지는 보존될 경우 연간 1헥타르 당

6천 USD,경작지로 사용될 경우에는 2천 USD의 가치를 갖는다.또한 카메룬의 열대림

은 잘 관리될 경우 4천 USD,농경지로 사용될 경우 2천 USD정도가 되고,태국의 맹그

로브(mangrove,열대 강,해변에 생기는 숲)는 보존될 경우 1천 USD,새우 양식지로 사

용될 경우 2백 USD의 가치를 갖는다.<그림 7>에서의 각 항목당 가치는 각 생태계를

이용 목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얻어지는 경제적 가치와 비교한 것으로,현재 상태로 생

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용을 위해 생태계를 전환하는 것보다 경제적 가치가 큼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2005).

국내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있었다.1970년대 이후 발생

한 도시지역의 확장 등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국토의 생태계 훼손 및 생물다

양성의 감소에 대해서 자연환경과 귀중한 생태계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

으며,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의 수요가 점증하면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반면에 인구의 노령화에 의한 자연친화형 주거공간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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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생태계의 이용방법에 따른 경제적 가치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2005에서 인용)

양시설의 수용 증가,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등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

역을 개발․이용하려는 욕구를 있으나114),산지,내륙습지 및 갯벌을 개발하여 다른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 나타나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며,이러한 우려

는 민간 환경단체 또는 국민 개인의 의견으로 다양한 경로를 거쳐 표출되고 있다.또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요한 위협 요인인 밀렵․밀거래,불법채취,자생지 훼손에 대해

서도 국민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지구환경에 대한 훼손이 점증하

면서 단순한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크

게 증가하고 있으며,생물의 서식환경과 유전자 다양성 보존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가치($/ha)

114)주5일 근무제의 확대실시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실태조사 결과(대한상공회의소,2004)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30.1%가 주말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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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자연생태계와 풍부한 생물종을 포함한 자연환경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생물자원이 곧 국가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이러한 국민

의식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야생동식

물보호법’,‘습지보전법’,‘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유전자변형생

물체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

동 등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국내 법․제도의 변화 뿐 아니라,대규모 국제회의 유

치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상남도는 2008년 람사협약의 당사국회의 유치

에 이미 성공했으며,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국내 유치와 이

주성야생동물종 보전협약(CMS)115)가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2.생물다양성협약 주요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분석 및 평가

그간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회의 및 관련 회의에 대응하여 온 우리나라의 이행과정

등을 볼 때,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협약의 이행체계 미흡

생물다양성협약의 주관부서는 환경부이고 관련부서는 산업자원부,농림부,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이다.외교통상부는 연락부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

부,1997).따라서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이용 등에 관한 관련부처의 역할과 업무를

아우르는 협약 책임부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115)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롬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플랜의 32호 권고에 따라 1974년부터 1979년까

지 6년간의 회의를 거쳐서 1979년 6월에 체결된 이주성 야생동물종 보전에 관한 협약(CMS)이다.이

협약은 이주성야생동물종보호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이동성 동물(철새․어류․해양포유류 등)의 보

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1983년에 발효하였고 ‘06년 5월 현재 9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UNEP/CMSSecretariat2006).본 협약은 멸종의 위기에 처한 이주성 종을 제1부속서로 지정하여

이에 속한 종이 이주하는 경로의 국가들은 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종의 악영향을 예방하고 감소시

켜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다.보전적인 면에서 우려되는 종은 제2부속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속한 종에 대하여 경로국가들은 종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박용하,

2001).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입의 검토를 계획 중에 있다 (환경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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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서 수행업무

과학기술부 생물다양성 보전기술 개발

외교통상부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FocalPoint로서의 역할 수

행

산업자원부/

특허청

생물자원 이용 전통기술의 발굴 및 육성

생물자원의 지적재산권 관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자원(식품,의약품 등)의 인체 안전성 확보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생물자원을 이용한 농산물의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외국의 농림자원 조사 및 확보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지역의 관리

해양 수자원의 안전성확보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생물자원)의 보호

생태관광

환경부

생물다양성협약의 주관부서

국립공원을 포함한 연악 해역 및 육상 보호지역의 관리

멸종위기동식물종의 보호 및 관리

생물다양성국가전략(1997)등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및 대책수립

외국의 생물자원 조사 및 확보

<표 19>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부처별 담당업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국가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 당

사국회의에 제출해야 할 국가보고서로 생물다양성국가전략(환경부,1997)을 1997년 당시

외무부,교육부,내무부,농림부,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처,산림

청,문화재관리국 등과 공동으로 작성․마련하였다.116)그리고 생물다양성보전방침(환경

부,2002)등 여러 건의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하였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생물다양성협의회’를 마련하여 생물다양성협약(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국가적

이행체계를 구성하였다.117)생물다양성협의회는 2000년 3월6일 한차례의 협의회의를 개

최하여 10여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한 바 있으나,이후 이 협의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 기구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18)

116)생물양성국가전략(1997)의 영문판은 1998년 개최된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 제출되

었다.

117)이 조항은 1997년 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이었다.

118)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생물다양성협의회)는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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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관련부처의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구분 및 조정하고,협약의 주요 의제에 대해

정부 부서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국가의 입장을 마련하여 회의에 반영하며,협약

당사국회의의 결정사항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차원에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의 역

할 이행이 추진되지 못하였다.생물다양성협의회를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이행 및 대응

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기구인 틀로 간주하더라도,이 기구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구체

적인 임무와 역할이 지정․분담되지 않았다.종합하건데,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협

약 책임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국가의 전략 부재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의 부재이다.119)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고 있

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논의의제는 자연환경과 경제․사회․

과학․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안으로 다수의 정부 부처

와 관련이 있다.또한 매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대 이후 매년 40건 정도의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국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120)이는 매달 평균 3-4건의 생물다양성에 관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대륙별 또는 지역 국가

별 회의까지 포함하게 되면,이보다도 더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각 회의별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참여해야 할 회의의 논의 깊이도 심화되고

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협의회는 환경부차관을 의장으로 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

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이 생물다양성협의회의 기능은 동법의 시행규칙 제17조(생물다양성협의회

의 기능)에 ”1.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의 수립·시행에 관

한 사항,2.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3.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의 보전대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119)이 문제는 첫째 문제점으로 제시한 협약의 이행체계에 관련된 것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하나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이를 독립적인 문제로 구분하였다.

120)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협약관련 국제회의는 1991년 2건,1992년 1건,1993

년 1건,1994년,1건,1995년 2건,1996년 3건,1997년 10건,1998년 6건,1999년 12건,2000년 19건,

2001년 43건,2002년,40건,2003년 37건,2004년 23건,2005년 49건,2006년 18건(2006년 3월 현재)을

기록하고 있다.그 외 지역 국가별 회의 및 관련회의를 포함하면 연도별 회의 수는 제시된 수치보다

크다 <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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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Notification번호
제목 내용

2006-089
생물다양성협약 분기별

보고서

CBD 당사국총회 결정문 이행을 위한 주요 활

동,사무국장 활동현황,고용 및 재정 등 사무국

행정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분포

2006-091
2007국제생물다양성의날(5.22)

주제 선정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Biodiversity and

ClimateChange)’로 선정

2006-093
재정메카니즘에 관한 결정

VIII/18

제7차 당사국총회 결정(VII/30:전략계획-향후

진전 평가)상의 목적(Goals)및 목표(Targets),그

리고 2010년 목표 달성에 대한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indicators)를 고려하여 GEF(CBD의

재정메카니즘)에 제공되는 가이던스를 간소화하

기 위한 방안 논의

2006-094 바이오안전성관련 기관 목록

사무국은 최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 :

BiosafetyClearing-House)심사기간동안 제기된

요청에 따라,바이오안전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

는 기관(Organizations)의 목록

2006-095

생물다양성협약 및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회의일정(안)

제8차 생물다양성 당사국회의(COP8)및 제3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3)의

결정(VIII/31와 BS-III/7)에 기초한 2007년 및

2008년 회의일정(안)

2006-096 재정 및 재원메카니즘
제9차 당사국회의에서의 재원 및 재정메카니즘

에 대한 심층검토

2006-097
GEF제4기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국가별 재원배분(안)

제4기(2006-2010)기간동안 생물다양성분야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재원배분 RAF(Resource

AllocationFramework)

2006-098
지구식물보전전략 Liaison

Group회의 참석

식물보전을 위한 지구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forPlantConservation)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LiaisonGroup회의 내용

2006-099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Liaison

Group제5차 회의

Liaison Group 제5차 회의(2006.9.14,스위스

Gland)내용

2006-100
HeadsofAgenciesTask

Force제1차 회의개최

HeadsofAgenciesTaskForce의 제1차 회의개

최 주제인 전략계획/2010년 생물다양성 목표

2006-101 BCH 새로운 특징
제3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

(BS-III/2) 및 제2차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된

있다.2006년 후반기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통보되고 있는 내용만을 보더라도,

협약 사무국과 관련된 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논제들에 대해 많은 경험과 깊은 전문

지식이 없이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표 20>.

<표 20>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2006년 후반기 통보하고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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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의 접근성 개선

2006-102
과학파트너 컨소시엄의 제1차

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Kew왕립식물원

(RoyalBotanicGardensKew,2006.9.8-9)에서

의 회의내용

2006-104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결정(VIII/4

C,paragraph1)관련하여 원산지/출처/법적기원

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Certificate의 형식,기

능 등에 대한 Options및 실용성,실행가능성,

비용 및 효과

물론 생물다양성협약에 관련된 모든 국제회의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필요성은 없을 것

이다.그러나 협약에 관련된 주요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본 전략에 입각한 입장을 표

명하고,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보탬이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그럼에

도 불구하고,현재까지는 생물다양성협약에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의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된 의제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실무자 및 전문가회

의 등을 거쳐 우리나라의 국가의견으로 제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입장 또는 의견을 발

표하기까지에는 각 부처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에 의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발표의견에 대한 철저한 검증단계는 없이 소극적으로 부처별 의견을 간헐적으로 종합하

여 협약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

한 이용이라는 명제하여 기본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부처의 의견 및 입장을 통합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생물다양성협약에 대

한 우리나라의 철학과 논리를 설정하고,관련 부처간 고유 업무의 영역과 부처별 대응

논리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 부재하여,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역할을 제시함에 있어 부처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다.회의 참여자 및 전담인력의 지식 및 경험 미흡

협약의 당사국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회의의 전문가 및 전담인력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11월 바하마 낫소에서 개최된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

회의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정보교환체계(CHM),의정서 관련 회

의,특정의제별 전문가 그룹회의121)등에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환경부,과학기술부,

121)이에 해당하는 회의로는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에 관한 회의인 Meetingsofadhoc
Open-EndedWorkingGrouponAccessandBenefit-Sharing,전통지식의 보호 및 이익공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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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차

'94.11.28～

12.9/바하

마 낫소

2차

'95.11.6～1

7/인도네시

아자카르타

3차

'96.11.4～1

5/아르헨티

나브에노스

아이레스

4차

'98.5.4～15

슬로바키아

블라티슬라

바

5차

'00.5.15

～26/케냐

나이로비

6차

'02.4.7～19

/네덜란드

헤이그

7차

'04.2.9~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르

8차

'06.3.20~30

/브라질

꾸리찌바

계 97 9 9 9 6 9 14 14 25

외교통상부 23 3 5 4 2 4 2 1 2

환경부 22 1 2 1 1 2 3 4 8

과학기술부 - - - - - - - - -

보건복지부 - - - - - - - - -

산업자원부 1 - - 1 - - - - -

농림부 29 2 1 2 2 3 6 5 8

해양수산부 6 - - - - - 1 3 2

연구기관 등 16 3 1 1 1 2 2 1 5

보건복지부,농림부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담당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제4차 당사국 회의의 경우 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제7차 당사국회의에서는

14명,제8차 당사국회의에서는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21>.

<표 21>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COP)참가 인원

그간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회의에 참가한 인력 중에서 동 협약 당사국회의에 대한

사전 경험을 갖고 참가한 인력은 극히 소수이다.제1차 협약의 당사국회의 이후 8차례에

걸친 회의 중에서 당사국회의에 4회 이상 참여한 인력은 1명이다.2회 참여한 인력은 2

명이다.즉 2회 이상 협약의 당사국회의에 참여한 인력은 3인에 불과하다.협약의 당사

국회의에 참여한 대부분이 1회에 불과하다 <표 22>.

<표 22>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참가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인원 89명 2명 - 1명

소속 환경부,농림부 - 정부출연연구기관

MeetingsofadhocOpen-EndedInter-SessionalWorkingGrouponArticle8(j)등이다.상기의 각
각 전문가 그룹회의는 2006년 1월 현재까지 각 4회씩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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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의정서 마련 및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

다.의정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실무그룹회의(BSWG)시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참

여하여 왔으며,최근 당사국회의(COP-MOP)에는 1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표 23>.

<표 23>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 회의 참가 인원

계
BSWG

ExCOP
ICCP COP-MOP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계 127 6 4 5 6 10 8 12 7 9 11 15 19 15
외교통상부 29 1 1 2 2 3 2 2 2 4 2 4 3 1
환경부 15 1 - - - 1 1 4 1 1 - 2 3 1
과학기술부 2 - - - - - 1 1 - - - - - -
보건복지부 6 - - - - 2 1 - - - 1 - 1 1
산업자원부 6 - - - - - - - 1 1 1 1 1 1
농림부 24 2 1 - 1 1 1 - 1 - 3 4 5 5
해양수산부 10 - - - 1 1 1 - - - 1 1 2 3
연구기관 35 2 2 3 2 2 1 5 2 3 3 3 4 3
-BSWG(Open-EndedadhocWorkingGrouponBiosafety)1차:1996.7.22～7.26/덴마크 오르후스
-BSWG2차:1997.5.12～5.16/캐나다 몬트리올
-BSWG3차:1997.10.13～10.17/캐나다 몬트리올
-BSWG4차:1998.2.5～2.13/캐나다 몬트리올
-BSWG5차:1998.8.17～28/캐나다 몬트리올
-BSWG6차:1999.2.14～2.19/콜롬비아 카르타헤나
-ExCOP:2000.1.24～1.28/캐나다 몬트리올
-ICCP1차:2000.12.11～12.15/프랑스 몽펠리에
-ICCP2차:2001.10.1～10.5/케냐 나이로비
-ICCP3차:2002.4.22～4.26/네덜란드 헤이그
-COP-MOP1차:2004.2.23～2.27/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COP-MOP2차:2005.5.30～6.3/캐나다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회의에 3회 참여한 사람은 10명이다.1회 참여한 인원은 56인,2회는 15

인이다.의정서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인력은 당사국 회의에 참여한 사람보다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이하 참여한 인원이 전체 88%에 달하고

있다 <표 24>.

<표 24>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 회의의 참가자별 참가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인원 56 15 5 2 1 1 1

소속

환경부,농림부,

해양수산부(2),

생명공학연구

원

외교통상부,

환경부

생명공학연구

원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생명공학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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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차

‘95.9.4

～8/프

랑스

파리

2차

‘96.9.2

～6/캐

나다

몬트리

올

3차

‘97.9.1

～5/캐

나다

몬트리

올

4차

‘99.6.21

～25/캐

나다

몬트리

올

5차

‘00.1.31

~2./

캐나다

몬트리

올

6차

‘01.3.12

~16/캐

나다

몬트리

올

7차

‘01.11.1

2~16/

캐나다

몬트리

올

8차

‘03.3.10

~14/캐

나다

몬트리

올

9차

‘03.11.1

0~14/

캐나다

몬트리

올

10차

‘05.2.7~

11/

태국

방콕

11차

‘05.11.2

8~12.2/

캐나다

몬트리

올

계 53 8 8 4 4 3 1 2 6 6 5 6

외교통상부 14 3 2 2 2 1 - - 2 2 - -

환경부 14 1 1 1 1 1 - 1 2 3 1 2

과학기술부 - - - - - - - - - - - -

보건복지부 - - - - - - - - - - - -

산업자원부 - - - - - - - - - - - -

농림부 19 2 3 1 1 1 - 1 2 1 4 3

해양수산부 1 - - - - - - - - - - 1

학교/연구

기관
5 2 2 - - - 1 - - - - -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TA)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6차 회의에 1명을 제외하고는 매회 2명 이상이 참여하였다.회의에 인력을 참여시킨

주요부서는 외교통상부,환경부와 농림부이다 <표 25>.

<표 25>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회의 참가 인원

그간 각 회의에 참가하는 전문가 및 담당실무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략

하게 제시할 수 있다.i)각 부처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해당하는 회의 의제를 검토하고,각 부서의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한다.ii)외교통상부에서는 각 부서의 의제별 의견을 종합 또는 조정하여 우리나라

의 입장 등에 관한 지침을 훈령으로 작성한다.iii)이 훈령을 근본으로 회의에 임하며,

각 부서의 담당실무자 및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전문 인력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로 각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의제의 검토 및 회

의 참가자들이 자주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협약의 의제에 대해서 수년 동안 일관성 있

게 검토하고 이에 대해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회의의 진행 및 의제에 대

해 경험이 있는 인력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이로 인하여 협약회의의 의제검토 내용이

미흡하고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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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다수 참여한 것이 반드시 회의의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의 의제 등에는 생물다양성

에 대한 과학적 지식,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국제협

상,홍보 및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수립은 생물다양성 관련된 과학․기

술적 측면,환경적 측면,경제적 측면,경제적 측면,제도적 측면,사회적 측면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이를 볼 때,회의의 경험이 일천한 인력이 의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회의에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어렵다.

협약 회의 내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와 경험 등을 축적하고 있는 행정담당이

부재 또는 업무의 집행이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있지 못하고,이러한 현상은 부처내의 전

문가 부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122)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중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중앙 정부부서 및 외청 뿐 아니라 정부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자

도 유사한 상태라 할 수 있다.즉,담당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조직 관리의

문제라 할 수 있다.더불어 협약 관련 내용을 숙지 또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학교 및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도 대단히 적다.

라.주요 논제에 대한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 미흡

그간 개최된 당사국회의 또는 SBSTTA등 협약에 관련된 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의견 및 훈령 등을 볼 때,우리나라에서는 회의의 주요 이슈에 대해 깊은 연구를 통한

우리의 입장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미흡하였다.123)심층적인 연구 또는 전문가들간

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하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

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다.더불어,협약에서 도출되는 이행의제와 국내

정책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협약이 창설되고,국제사회에서 논의될 1990년대 초․중반에는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에

122)외교통상부는 환경과학심의관실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 부서에서는 수

명으로 생물다양성협약,기후변화협약 등을 포함한 18개의 국제환경협약을 담당하고 있다.관련된 각

부처의 환경협약 관련 업무의 담당인력은 외교통상부와 유사하다.

123)이러한 문제점은 셋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회의의 전문가 및 전담인력에 관한 것과 직접 연계되

어 있다.따라서 셋째 문제점과 연계하여 지적할 수도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의제에 대한 연구․검

토의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이를 독립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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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국내 학교,연구기관에서 수건의 연구가 추진되었으나,이후 지난 10여 년간 협

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황 및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다.예를 들면,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ABS)는 협약의 발생시기부터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이었고,현재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그리고 이 이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같이 협약의 독립기구에서 다

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즉 이 이슈는 협약이 채택된 이후 십 수 년 동안 가장 중요하였

고,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이슈는 생

물자원의 지적재산권 및 전통지식의 인정문제와 연계되어 향후 국내 다양한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이슈에 관한 국내외 현황 분석과 대

응방안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분

석 및 우리의 입장,대응방안은 ABS뿐 아니라,침입외래종,보호지역,유인조치,원주민

의 전통지식 등 모든 논의 이슈에 대해 미흡하다.124)이러한 현상은 그간 협약의 중요성

에 대해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학교와 연구기관의 전문가,환경단체 등의 잘

못도 있으며,특히 전문가들이 협약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이행하기 위한 정

부의 구조적인 이행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3.주요 외국의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체계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대상국가로 영국,일본,캐나다,뉴질랜

드,중국을 선택하였다.중국,일본은 우리나라에 인접한 동북아시아 국가들로서 생물다

양성협약의 관련 이슈에 대해 수차례 당사국회의에서 참가자들간 그간 많은 공감대가

있었던 국가들로,협약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대응체계로부터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영국,캐나다,뉴질랜드는 영연방국가들로 당사국

회의에서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많은 국가들에게 협약의 다양한 이슈를 해

결해나가는 협상능력을 보여준 국가들이다.특히,뉴질랜드는 자국내의 생물다양성 보전

을 국가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국가로,우리나라로서는 생물다양성의 체계

124)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는 주요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모호한 것은,우리나라의 위치가

생물(유전)자원이 풍부한 국가도 아니고 기술선진국이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그러나 각 이슈에 대한 우리의 현황자료가 좀 더 광범위한 상태에서 수집되

고 심층적으로 분석될 경우,각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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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보전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가.영국

1)인문,경제,지리적 여건

영국은 GreatBritain,NorthernIreland,Anglesey섬과 Wight의 작은 섬,Hebrides,

Orkney,Shetland군도와 Scilly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면적은 242,910㎢이다.

영국은 가장 긴 세로의 길이가 1000km,가로의 길이는 500km이며,England,Scotland,

Wales로 구성된다.영국의 인구는 5천8백만명 정도로,세계에서 19번째로 많으며 유럽에

서는 러시아와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영국의 인구는 2031년까지 6천2백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표 26>영국(UnitedKingdom)의 구분

면적 (km2) 인구 (백만명) 인구 밀도 (명/km2)

England 130,422 49.1 376

Scotland 78,133 5.1 66

Wales 20,779 2.9 140

NorthernIreland 13,576 1.7 125

UK 242,910 58.8 242

출처 :StationeryOffice(2002)

2000년 영국의 국내 총 생산(GDP,GrossDomesticProduct)은 £9천434억으로 전 세계

경제에서 다섯 번째로 높으며,장기성장률은 연평균 약 2.25%이다(2002년은 약 1.6%).서

비스업이 주된 산업으로 제조업은 전체 GDP의 약 16%에 기여하며,서비스업이 지속적

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 기여도는 점차 낮아질 것이다 (StationeryOffice,2002).

2)생물다양성 현황

영국의 하등식물,특히 선태류(bryophytes)와 지의류(lichens)는 유럽에서 매우 중요하

다.영국의 지의류는 해양 생물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서부와 북부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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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우량,시원한 여름,온난한 겨울,낮은 오염 수준의 파트너쉽으로,계곡의 산림지대

와 저산지대의 서식처에 풍부한 군락으로 나타난다 <표 27>.

<표 27>영국과 전 세계의 육상 및 담수 생물종의 수 비교

Group 종 수 (영국) 종 수 (세계)

Viruses >1,600 >5,000
Bacteria >1,600 >4,000
Protozoa >20,000 >40,000
Algae >20,000 >40,000
Fungi >15,000 >70,000
Ferns 80 >12,000

Bryophytes 1,000 >14,000
Lichens 1,500 >7,000

Floweringplants 1,400 >250,000
Non-arthropodinvertebrates >3,000 >90,000

Insects 22,500 >1,000,000
Arthropodsotherthaninsects >3,000 >190,000

Freshwaterfish 38 >8,500
Amphibians 6 >4,000
Reptiles 6 >6,500

Breedingbirds 210 9881
Winteringbirds 180 -
Mammals 48 4,327

Total c90,600 c1,770,000

출처 :DEFRA(1994)

영국의 해양 생물다양성은 온대 국가들 중 이례적인 특성을 가지며,해수는 중요 수산

업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영국에는 전 세계 45%의 회색 바다표범(Halichoerus

grypha)과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바다표범(Phocavitulina)이 있으며,고래류의 2종이 영국

주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영국의 해안선은 조류(seabird)의 육종에 특히 중요

한 역할을 하는데 24종이 주기적으로 번식(전 세계 gannets,Morusbassanus)의 약 70%

를 포함,유럽에서 번식하는 Leach'sPetrels(Oceanodromaleucorhoa)의 상당비율)하고,이

는 유럽에서 매우 월등한 군락이다.또한,해안선은 EastAtlantic철새경로에 있는 수백

만의 철새들이 겨울을 나고 쉬어가는 많은 하구로 이루어져있다.예를 들어,50만 마리

의 민물도요(Dunlin,Calidrisalpina)가 영국의 하구에서 겨울을 나고,민물도요 alphina

아종의 EastAtlantic개체군의 30% 정도가 출현한다 <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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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영국의 해양 생물체

Group 종 수

Viruses 2,300

Bacteria 1,700

Protozoa 27,000

Macro-algae 840

Micro-algae 1,360

Invertebratesestimated 6,500

Fish 300

Birds 188

Mammals 33

Total ca40,200

출처 :DEFRA(1994)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토착종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영국의 생물다양성은 많은 토착

종내 형태의 존재에 따라 증가한다(특히, 포유류와 나비류). 예를 들어, Bank

vole(Clethrionomysglareolus)은 몇몇 섬에서 분리된 아종(subspecies)으로 나타나고,Mull

섬의 C.glareolusalstoni,Skomer섬의 C.glareolusskomerensis,Jersey섬의 C.glareolus

caesarius,Raasay섬의 C.glareoluserica,LargeHeathbutterfly(Coenonymphatullia)는 영

국 작은 섬의 다른 곳과 구별되는 형태적 다양성을 가진다 <표 29>.

<표 29>영국의 토착종들

Group 토착종 수

Lowerplants About20bryophytespecies

Higherplants About43(excludingmicrospecies)

Invertebrates About9

Vertebrates One:(ScottishcrossbillLoxiascotica)

출처 :DEFRA(1994)

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의 이행체계

영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목표는 첫째,(a)총 개체수와 토착종의 자연 한계,야

생동물 서식지와 생태계의 특성과 한계,(b)국제적으로 중요하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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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서식처,생태계,(c)지역적 특성이 있는 종,서식처,자연 생태계,관리되고 있는 생

태계,(d)지난 수 십 년 동안 감소되고 있는 자연 또는 반자연 서식지 등의 생물다양성

을 보전,향상시키며,둘째,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공공 인식과 관련성을 증대시키고,

셋째,유럽 및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것이다.이를 위한 원칙으로 첫째,

생물자원이 이용되는 곳에서는 그 이용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둘째,재생가능하지 않은

자원들의 현명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셋째,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정부를 비롯하여

개인,단체의 관심과 관련성이 요구된다.넷째,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정부 프로그램,정

책,실천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다섯째,보전 업무와 정책은 견고한 지식기반을 바

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여섯째,결정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은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에 비준하였으며, 환경식품지역개발부(DEFRA,

Departmentfor Environment,Food and RuralAffairs)의 환경보호국제부(EPINT,

EnvironmentalProtectionInternationalDivision)에서 협약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이

부처는 정부의 정책,계획,프로그램에서 생물다양성의 통합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또한 1994년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의 보전 업무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영국 생물다

양성 실행 계획(UKBAP,UKBiodiversityActionPlan)에 착수하였으며,미래 생물다양

성 보전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다.그 후,391종의 생물종과 45곳의 서식처를 보전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실행 계획(BAPs,BiodiversityActionPlans)을 발표하였다.또한 지방

생물다양성 실행 계획(LBAPs,LocalBiodiversityActionPlans)도 전략의 이행과 현재

발전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DEFRA는 UKBAP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생물다

양성 사무국의 주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국가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이슈들을 다루기 위

하여 2002년 말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각각의 생물다양성 전략이 발표되었고,스코

틀랜드와 웨일즈의 생물다양성 전략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UKCHM,2006).

UK BAP는 다양한 그룹들에 의해 이행되고 있으며 LeadPartner와 LBAP임원들은

이러한 실행계획에 따라 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UKBAP,2006).영국 생물다양성

파트너쉽(UK Biodiversity Partnership)은 2002년부터 영국 생물다양성 그룹(UK

BiodiversityGroup)을 대신하고 있으며,UKBAP에 대한 관심,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책,

영국 차원에서의 향후 조정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너들을 함께 이끌기 위한 목적

으로 새천년 생물다양성 대한 정부 대응 보고서(Government's response to the

Millennium BiodiversityReport)를 발표하였다.영국 생물다양성 파트너쉽은 투자자를

비롯하여 영국의 풍부한 야생동물과 자연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와 전문가들까

지 광범위하여 개인,기업,정부,비정부대표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2003년부터 매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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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갖고 있으며,생물다양성 파트너쉽 상설 위원회(UK Biodiversity Partnership

StandingCommittee)가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 위원회는 DEFRA의 야생동물,농

촌,홍수관리국장(DirectorofWildlife,CountrysideandFloodManagement)이 의장을

맡게 되며 4개의 지역 생물다양성 그룹(CountryBiodiversityGroup)125)의 장,4개의 지

역 자연보전기구의 대표,NGO단체의 대표들이 고정 멤버이며,위원회 참석자들의 소속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0>과 같다.

<표 30>영국 생물다양성 파트너쉽 상설 위원회 참석자

구분 소 속

제1회 DEFRA,WAG,CCW,SE,SNH,DOENI,EHS,WCL

제2회 DEFRA,SE,NAW,SNH,EN,DOENI,RSPB,JNCC,CCW

제3회 DEFRA,EHS,NAW,JNCC,EN,Plantlife,RSPB,CCW,SE,DOENI,SNH,NAW

제4회 DEFRA,EN,RSPB,WAG,SE,CCW,NIBG,DOENI,JNCC,MCS,SNH

제5회 DEFRA,JNCC,HCT,NIBG,DOENI,SE,CCW,EN,WAG,RSPB,SNH

제6회 DEFRA,RSPB,NIBG,CCW,SE,SNH,DOENI,WAG,EN,JNCC

제7회 DEFRA,RSPB,WCL,SNH,CCW,EN,JNCC,NIBG,DOENI,NRRASU,SE,NAWAD

자료 :UKBiodiversityPartnershipStandingCommittee(2002-2005)

상설위원회의 역할은 UK BAP이행시 영국 생물다양성 파트너쉽의 지침 및 지원을

담당하며,지역 생물다양성 그룹간 정보의 교환을 돕고 영국 서식지,종 생물다양성 실

행 계획(HabitatandSpeciesActionPlans)에 관한 지원과 보고를 위한 체계의 유지를

감독하는 것이다.상설위원회의 위임사항(TOR,termsofreference)은 다음과 같다 (UK

BiodiversityPartnershipStandingCommittee,2002).

UKBiodiversityPartnershipStandingCommittee의 위임사항

․UKBAP이행시 전체 파트너쉽을 인도하고 지원함

․지역 생물다양성 그룹이 정보,경험,지침,선례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

․필요에 따라서 서브 그룹을 구성하여 종 및 서식지 실행 계획에 대한 보고와 지원

을 위한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감독함

125)스코틀랜드,웨일즈,아일랜드 내각에 정권이 생기면서 지역 수준에서 실행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명령과 정책을 인정하는 4개의 지역 생물다양성그룹(EnglandBiodiversityGroup,Scotland

BiodiversityCommittee,NorthernIrelandBiodiversityGroup,WalesBiodiversityPartnership)이 정

해졌다.이들 그룹은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의 독특한 요소들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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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연구 플랫폼(UKBiodiversityResearchPlatform)의 업무를 조정함

․매년 파트너쉽 회의에서의 고려사항들을 준비함

생물다양성 보고․정보그룹과 생물다양성 연구자문그룹이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을 지

원하고 있다.생물다양성 보고․정보그룹(UK BRIG,UK Biodiversity Reporting and

InformationGroup)의 역할은 정보와 정책의 개발,지역 생물다양성 그룹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종 실행계획(SAPs,SpeciesActionPlans)과 서식처 실행계획(HAPs,Habitat

ActionPlans)의 관련 목록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UKBRIG는 상설위원회에 생

물다양성 실행 계획 이행시 필요한 생물다양성 정보,과정,표준에 대한 기술적,과학적

조언을 하게 된다.이러한 UKBRIG의 목적(objectives)은 다음과 같다 (UKBiodiversity

ReportingandInformationGroup,2002).

UKBiodiversityReportingandInformationGroup의 목적

․정보와 정책의 개발,지역 생물다양성 그룹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종 실행계획

(SAPs,SpeciesActionPlans)과 서식처 실행계획(HAPs,HabitatActionPlans)의 관

련 목록을 계속적으로 관리함

․우선순위의 종,서식지에 대한 목표 검토,유지,실행 계획 등을 감독함

․HAPs,SAPs지방 생물다양성 실행 계획과 보다 넓은 정책 분야들을 통합하기 위한

웹기반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이행을 조정하고,UKBAP의 보고 절차들을 개발함

․파트너쉽과 일반인들에게 생물다양성 정보를 널리 홍보하도록 돕고,정확한 형식으

로 UKBAP이행 활동에 피드백이 주어지도록 보장함

․HAPs,SAPs,기타 생물다양성을 지원하는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개발,조정함

․UKBiodiversityIndicatorsForum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UK Biodiversitywebsite의 개발,관리를 감독하고,관련 지역 생물다양성 웹사이트

와 조화를 이룸

․기타 관련 생물다양성 조직,NBN과 BRAG와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그들의 정보 요

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추천함

․상설위원회의 지시 사항이나 일치된 활동 등을 수행함

그간 UK BRIG 회의에는 CCW,DEFRA,DOENI,EHS,EN,JNCC,NBN,SE,SNH,

WA,WCL 등이 참가하고 있다126).BRIG의 Sub-Group으로 TargetGroup,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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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Working Group,2005 Reporting Working Group,Priority Species&

HabitatsReview WorkingGroup등이 있다.

생물다양성 연구자문그룹(UK BRAG,UK BiodiversityResearchAdvisoryGroup)의

역할은 생물다양성 연구 재단,연구 이용자들,연구기관들에게 생물다양성 연구의 선행

사항과 조정 사항들을 자문하고,UKBAP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연구들과 종 및 서식지

실행 계획,쟁점 이슈들을 포함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이다.이러한

UKBRAG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 (UKBiodiversity

ResearchAdvisoryGroup,2004).

UKBiodiversityResearchAdvisoryGroup의 활동

․CoBRA SLA(Service Level Agreement to Co-ordinate Biodiversity Research

Activity)의 업무에 대하여 조언함

․생물다양성 연구에 대한 의견과 정보 공유를 위한 포럼을 마련하고,관련 정보 시스

템 개발에 대하여 조언함

․BRWG의 6가지 연구 주제의 이행을 돕고,필요한 새 주제를 파악함

․조정과 협력을 위한 적절한 메카니즘에 대하여 조언함

　․유럽 및 국제적 생물다양성 연구 이슈들에 대한 영국의 이행 계약을 고려,조언함

․BRAG의 업무를 가능한 폭넓게 추진함

UKBRIG 회의에는 CCW,CSL,DEFRA,DOENI,EN,FC,FR,JNCC,RBGE,RBGK,

SE,SEPA,SNH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127),BRAG의 Sub-Group으로 Non-nativespecies,

Socio-economicissues,Management,Monitoring등이 있다.이들 UKBRIG과 BRAG은

126)CCW(CountrysideCouncilforWales),DEFRA(DepartmentforEnvironmentFoodand

Rural Affairs), DOENI(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in Northern Ireland),

EHS(EnvironmentandHeritageService),EN(EnglishNature),JNCC(JointNatureConservation

Committee), NBN(National Biodiversity Network), SE(Scottish Executive), SNH(Scottish

NaturalHeritage),WA(WekshAssembly),WCL(WildlifeandCountrysideLink).

127) CCW(Countryside Council for Wales), CSL(Central Science Laboratory),

DEFRA(DepartmentforEnvironmentFood and RuralAffairs),DOENI(Departmentofthe

EnvironmentinNorthernIreland),EN(EnglishNature),FC(ForestryCommission),FR(Forest

Research), JNCC(Joint Nature Conservation Committee), RBGE(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RBGK(Royal Botanic Gardens Kew), SE(Scottish Executive), SEPA(Scottish

EnvironmentProtectionAgency),SNH(ScottishNatural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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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BiodiversityGroups Members

EnglandBiodiversityGroup

-AssociationofLocalGovernmentEcologists(ALGE)

-BritishTrustforConservationVolunteers(BTCV)

-CountrysideAgency(CA)

-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DEFRA)

-EnglishNature(EN)

-EnvironmentAgency(EA)

-ForestryCommission(FC)

-LocalGovernmentAssociation(LGA)

-MinistryofDefenceConservationOffice(MOD)

-NationalFarmersUnion(NFU)

-CountryLandandBusinessAssociation(CLA)

-NationalTrust(NT)

-Plantlife

-RoyalSocietyfortheProtectionofBirds(RSPB)

-WildlifeTrusts(WT)

-ChairsofEnglandBiodiversityStrategyImplementationGroups

ScotlandBiodiversityCommittee

-AberdeenCityCouncil

-CBIScotland

-CommunityLearningScotland

-ConventionofScottishLocalAuthorities

-CroftersCommission

-DefenceEstates(Lands)

-FalkirkCollege

-FarmingandWildlifeAdvisoryGroup(FWAG)

-ForestryAuthority/Commission

-LearningandTeachingScotland

-NationalFarmers'UnionofScotland(NFUScotland)

-Plantlife

-RoyalBotanicGardens,Edinburgh(RBG)

-RSPBScotland

-ScotchWhiskyAssociation

-ScottishAgriculturalCollege

-ScottishAirports

-ScottishAssociationofMarineScience

-ScottishCroftersUnion

-ScottishEnvironmentProtectionAgency(SEPA)

지역 생물다양성 그룹(Country Biodiversity Groups)과 함께 매년 모임을 갖고 UK

BiodiversityPartnership을 이루게 된다.현재,지역 생물다양성 그룹의 구성 멤버는 <표

31>과 같다.

<표 31>영국의 지역 생물다양성 그룹(CountryBiodiversityGroups)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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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ishExecutive(SE)

-ScottishFishermans'Federation

-ScottishLandowners'Federation

-ScottishNaturalHeritage(SNH)

-ScottishPower

-ScottishWildlifeTrust(SWT)

-ShanksLtd

-SouthLanarkshireCouncil

-SportScotland

-TheWildlifeTrusts(WT)

-UnitedDistillersandVintnersBrandTechnicalCentre

-UniversityofAberdeen

-UniversityofEdinburgh

-YoungsCharteredSurveyors

NorthernIrelandBiodiversity

Group

-Anglo-NorthIrishFishProducers

-BombardierAerospace

-CouncilforNatureConservationintheCountryside(CNCC)

․TheWoodlandsTrust

-CraigavonBoroughCouncil

․Officer

-CuanOystersLtd

-EnvironmentalNon-GovernmentalOrganisations(NGO’s)

․WildfowlandWetlandTrust(WWT)

․NationalTrust

․RoyalSocietyfortheProtectionofBirds(RSPB)

-EstateManagement

-MagherafeltDistrictCouncil

․Councillor

-NorthernIrelandAgriculturalProducersAssociation

-NorthernIrelandCouncilfortheCurriculum,Examinationsand

Assessment

-QuarryProductsAssociationNorthernIreland(QPANI)

-Translink

-UlsterFarmersUnion(UFU)

-arepresentativefrom theRepublicofIreland’sDepartmentof

Environment,HeritageandLocalGovernment

WalesBiodiversityPartnership

- British Trust for Conservation Volunteers Cymru (BTCV

Cymru)

-CountryLandownersAssociationWales(CLA)

-CountrysideCouncilforWales(CCW)

-EnvironmentAgency(EA)

-Farmers'UnionofWales

-ForestryCommissionWales(FCWales)

-FarmingandRuralConservationAgency(FRCA)

-GlamorganWildlife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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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ofDefence(MOD)

-NationalAssemblyforWales(NAW)

-NationalBotanicGardenofWales

-NationalFarmersUnionWales(NFUWales)

-NationalMuseumsandGalleriesofWales(NMGW)

-NationalTrust(NT)

-NorthWesternandNorthWalesSeaFisheriesCommittee

-SnowdoniaNationalParkAuthority

-SouthWalesSeaFisheriesCommittee(SWFSC)

-TrinityCollege

-WalesWildlifeandCountrysideLink/RSPB(LINK/RSPB)

-WelshLocalGovernmentAssociation(WLGA)

-WelshWater
자료 :UKBAP(2006)

구분
지출액 (단위:백만 파운드)

UKBAP HAPs SAPs

England 200.8 173.7 27.1

NorthernIreland 10.7 8.6 2.1

Scotland 92.6 81.3 11.3

Wales 35.0 30.4 4.6

UK 339.1 294.0 45.1

자료 :GHKConsultingLtdinassociationwithRPSEcology(2003)129)

2003년 현재 영국의 생물다양성 실행 계획(BAP)지출 평가 보고서128)에 따르면 UK

BAP와 관련된 지출액은 총 339백만 파운드였으며,이 중 87%인 294백만 파운드는 서

식지 실행 계획(HAP)에 지출되었고,나머지 13%인 45백만 파운드는 종 실행 계획(SAP)

에 지출되었다.지역별 세부사항은 <표 32>와 같으며,주요 부처,기관,단체의 BAP관

련 지출 규모와 내역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표 32>영국 생물다양성 실행 계획 관련 지출 평가

당사국들에 대한 영국의 지원.영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128)보고서 원제목은 UK BiodiversityActionPlan:PreparingCostingsforSpeciesandHabitat

ActionPlans(EstimatingCurrentBAPExpendituresintheUK -FinalReporttoDEFRA and

Partners)이다.

129)GHK ConsultingLtd와 RPSEcologyLtd가 DEFRA,EnglishNature,Departmentofthe

EnvironmentinNorthernIreland,ScottishExecutive,WelshAssembly에 자료를 제공받아 산출한

자료로 BAP관련 자금의 준비(provision)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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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기술적,과학적 자문의견을 제공하고,현지 외 유전자원

의 수집을 보전하는 등 여러 체계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에 대한 지원을 하

고 있다.

-재정적 지원

․유럽연합 재정원(EuropeanUnionFundingSources)

․국제 재정원(InternationalFundingSources)

․영국 재정원(UK FundingSources):영국 정부와 공공 부문의 재원은 CBD의 목표

달성과 영국의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생물다양성 관련 NGOs와 HeritageLotteryFund로 충당된다.종의 보전을 위

한 다윈 이니셔티브는 지구정상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되어 DEFRA에 의해 지원

된다.또한 영국은 국제개발부(DFID,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에

서 관리되는 지구환경원조예산 경로인 GEF에 재정 지원을 한다.영국은 1999년까지

£1억2500만을 GEF에 맡겼다.

․영국 내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원(UKFundingSourcesforProjectswithintheUK)

-과학․기술적 협력 이니셔티브(Scientificandtechnicalco-operationinitiatives)

-다윈 이니셔티브(DarwinInitiative).영국 정부는 생물다양성은 풍부하지만 재정적으

로 빈곤한 나라들을 원조하고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승인

한다.다윈 이니셔티브가 1992년에 마련된 이후 주관 국가들의 재정 협동 프로젝트

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촉진되었다.모든 프로젝트는

영국 기관과 정부,비정부기구 간의 파트너쉽을 수반한다.프로젝트는 다양하며

CBD 이행을 위한 제도상의 능력형성,훈련,연구,작업,그리고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다윈 이니셔티브는 DEFRA에 의해 지원받고 관리되며,1992년

부터 100개 국가 350개 이상의 생물다양성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해왔다.

-전문지식(UKExpertise).영국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하여 주제별 프로그램과 생태계

별로 광범위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많은 전문가들이 UKCHM을 통한 정보 접

근이나 과학,기술적인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 부처(GovernmentDepartments):과학과 자연보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정

부 부처

․비정부 기관(Non-GovernmentalOrganizations):영국에는 향후 보전 목표를 위한 정

보 제공,연구 실행,계획 실천을 제공하는 많은 수의 비정부기관(NGO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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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경단체(Publicenvironmentalbodies)

․일반 자연보전단체(Publicnatureconservationbodies)

․과학 기구-연구기관(Scientificorganisations-Researchorganisations):자연보전과 관

련된 연구를 수행하며,대학이나 독립기관 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과학 기구-대학(Scientificorganisations-Universities):생물,환경과학에서의 연구

기회들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과 많은 수의 대학으로 학문의 우수성이 오랜 역사

가 있다.

․현지 외 LivingCollections(UKEx-situLivingCollections):보전된 표본과 현지 외

생물의 수집물들이 많이 있다.이 수집물들은 국가의 과학기반에 토대가 되는 자원

이며 수세기동안의 연구와 보전 활동의 산물이 된다.

․보전된 Collections와 분류 전문 센터(UK Preserved Collectionsand Centresof

TaxonomicExpertise):영국은 분류학에 전통적으로 강하며,과학적,역사적 중요성

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 되지 않을 정도로 총 1억 개 이상의 생물학적 표본이

보전되어 있다.

나.일본

1)지리․지형적 여건 등

일본은 동아시아,북 태평양과 동해 사이에 있는 섬나라로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전체면적은 377,835km2로,육지가 374,744km2하천과 호소 등이 3,091km2를 차지

하고 있다.전체면적에는 보닌제도(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다이토쇼토섬(大東諸島),마

나미토리섬(南鳥島),오끼노토리섬(沖ノ鳥島),류큐(琉球)열도(난세이쇼토;南西諸島),및

화산 열도 (Kazan-retto)등 3,900개 도서를 포함하고 있다.이는 남북한의 면적(219,020

km2)의 약 1.7배이고 해안선의 길이는 29,751km에 달하고 있다.

기후는 남쪽의 열대성에서 북쪽의 선선한 온대성까지 다양하다.지형은 대부분 험한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가장 낮은 지점은 하치로가타(Hachiro-gata)가 해발 -4m

이고,가장 높은 지점은 후지(富士)산으로 3,776m이다.

인구는 127,417,244명,인구 증가율은 0.05% (2005년 7월 현재)이다.육지면적의 67%가

산림지역이고,농경지는 국토의 14%이다.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경

제․사회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으며,전체 인구의 70%가 도시화된 지역(인구밀도,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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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군 종수
멸종된

종

야생에

서의

멸종수

위협종
거의

멸종된

종

자료

미흡종

멸종위

기종

위협종 I
위협종

II
거의

멸종

멸종위

기종
동물 포유류 ca.200 4 0 11 20 16 16 9 47

鳥類 ca.700 13 1 17 25 48 16 15 90
양서류 97 0 0 2 5 11 9 1 18
파충류 64 0 0 1 4 9 5 0 14

민물어류등 ca.300 3 0 29 29 18 12 5 76
식물 도관식물 7087 17 12 471 410 518 108 365 1399

선태류 ca.1,800 0 0 110 70 4 54 180
藻類 ca.5,500 5 2 34 6 24 0 40
지의류 ca.1,000 3 0 22 23 17 17 45
균류 ca.16,500 28 1 51 11 0 0 62

-IUCN의 RedDataBookCategory의 용어를 이용(IUCN,1996)
위협종 I:ThreatenedI
위협종 II:ThreatenedII
거의 멸종수준의 종:CriticallyEndangered(CR)
멸종위기종:Endangered(EN)
거의 멸종된 종:NearThreatened
자료미흡종:DataDeficient

/km2)에 거주하고 있다.

2)생물다양성 현황

식물.동서와 남북으로 이어진 산림지역에 침엽수,활엽수와 상록수 등 식물 6,000여종의

고등식물이 보고되어 있는 등,다양한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동물.포유류 188종,조류 665종,양서류 59종,파충류 87종,민물어류 200종,곤충

100,000종 이상 등 다양한 동물이 보고되어 있다.이중에서 일본 고유종인 600종 이상의

포유류와 조류종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또한 멸

종위기의 야생동식물종 보전법률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종,CITES에 의해

CITES부속서I에 제시되어 있는 생물종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일본 환경청이 발간

한 ‘RedDataBookofJapan(1992)'에는 포유류 47종,조류(鳥類)90종,파충류 18종,양

서류 14종,민물어류 76종,도관식물 1,399종,선태류(蘚苔類)180종,조류(藻類)40종,지

의류 45종,균류(菌類)62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의 발달,2002).

<표 33>일본의 멸종 위기 동식물,균류 (1999년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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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일본의 생물다양성 위기에 따른 대응 방안

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의 이행체계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1995년 10월에 마련하였으며,2002년 3월27일에는 이를 수정

한 ‘일본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의 발달(Developmentofthe NationalBiodiversity of

Japan)’을 지구환경보전장관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for Global Environment

Conservation)130)에서 채택하였다.

‘일본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의 발달(2002)’에서는 일본 생물다양성 현황을 3가지 국가적

인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첫째는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수확 등 인간의 무분별한 행

위에 의한 생태계 및 생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둘째는 필요한 인간행위의 감

소와 변화가 농촌 등에 미치는 영향이다.이러한 인자로는 기존 농경지의 변화와 인공

조림지역 등이 대상이다.셋째는 외래종에 의한 영향이다 <그림 8>.

일본은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일본생물다양성센터

(BiodiversityCenterofJapan)를 환경성 자연보전국에 마련하고 있다.이 기구는 1998년

4월에 발족한 것으로,역할은 생물종의 확인 및 모니터링 등과 생물다양성보전 등 국제

협력에 관한 일본의 정보교환기구(CHM,ClearingHouseMechanism)역할을 수행하고

130)지구환경보전장관위원회는 지구환경보전에 관련된 모든 정부 부서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지구환경보전 문제의 도출 및 수단을 마련하는 일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일

본 환경성,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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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1)

생물다양성협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주관부서(NationalFocalPoint)는

일본생물다양성협약센터이다.즉 일본생물다양성협약센터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논쟁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국가의 의견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관련 부

서간 세부적인 이행체계가 보고되어 있지 않으나,이 조직의 일본생물다양성협약센터가

CHM 기능을 이행하고 있음을 볼 때,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해 환경성에서 총괄 대응하고

있음이 사료된다.132)

다.캐나다

1)인문,경제,지리적 여건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AmericanFreeTrade

Agreement)의 파트너이다.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면적은 990만㎢

이며 경관,수경,생태계가 광대하고 다양하여,세계의 툰드라와 온대림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초지와 산림생태계는 팽창하고 있다.캐나다의 절반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세계 온대림의 10%,세계 아한대림의 30%를 차지한다.캐나다의 북극 지역은 세계

극지방의 20%로 구성된다.캐나다의 수생태계인 강과 호수는 세계 담수 공급의 최소

7.6%를 구성하며,세계의 습지 중 25%가 캐나다에서 발견되었다.세 개의 바다로 접한

캐나다는 해안선이 224,000㎞이고,대륙붕 면적이 3.7㎢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2)생물다양성 현황

캐나다의 다양한 경관과 수경은 풍부한 동물상과 식물상의 서식지를 제공한다.캐나다

의 생물다양성(생물의 다양성,지위,경제적 이익,보전 비용 등)은 1995년 완성되었다.

이 분류학적 센서스(census)는 문서화되었고,과학자들에 의해 약 71,000종의 미생물,균

류,식물,동물이 발견되어 보고되었다.과학자들은 기록종 외에도 68,000이상의 아직 보

고되거나 동정되지 않은 다른 종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이는 캐나다의 생물

다양성이 140,000종 이상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캐나다의 기록종에서 최소한 54

131)www.biodic.go.jp

132)www.biodic.go.jp/index_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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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유관속식물,포유동물,담수어류,연체동물류가 고유종으로,이것은 세계의 어떤 다

른 곳에서도 발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밴쿠버 섬의 marmot,몬트리올 지방에서 발견

되는 Copperredhorse,NovaScotia남부의 Acadianwhitefish가 그 예이다.

캐나다는 일부 대형 방목 Caribou떼와 일부 대형동물 개체군(곰,늑대,martin,비버,

스라소니 등 다른 포유류)의 자생지이다.캐나다의 해양생태계는 해양 포유동물,조류

(birds),무척추동물의 큰 개체군을 포함하고 있으며,어류의 비축량(stock)또한 다양하

여,상업적인 생계수단과 휴양 등의 어업을 유지할 수 있다.

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 또는 이행체계

UN 생물다양성협약과의 협상에서 캐나다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1991년

9월 EnvironmentCanada의 EnvironmentConservationService내에 캐나다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소(BCO,BiodiversityConventionOffice)가 마련되었다.생물다양성협약의 비

준 후,BCO의 지침에 따라 공원,환경,야생동물,임업부 대표들과 함께 캐나다 생물다

양성 전략을 만들기 위하여 연방-주(州)-지방 생물다양성 작업 그룹(Federal-Provincial-

TerritorialBiodiversityWorkingGroup)이 설립되었다.또한,기업,과학단체,보전단체,

학계,토착기구들의 대표로 구성된 국가 생물다양성 자문그룹(NationalBiodiversity

AdvisoryGroup)이 조직되어 작업 그룹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6년 캐나다 생물다양성 전략(CanadianBiodiversityStrategy)이 완성되면서 협약

이행의 지침이 되고 있다.BCO는 정책의 조정,유인,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이는

정부 내외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연방정부의 차원에서 생물다

양성 부처간 위원회(InterdepartmentalCommittee)는 국내 및 국제적 정책 이슈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Federal/Provincial/TerritorialBiodiversity Working

Group은 국가 생물다양성 이슈들에 중점을 두는 반면,캐나다 생물다양성 포럼

(CanadianBiodiversityForum)은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에 조언하도록 허용

하고 있다.또한,BCO는 토착민 사무국(IndigenousPeoples'sSecretariat)을 통하여 이들

과 관련된 협약 이슈들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토착 그룹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생물다양

성협약에 대한 캐나다의 정보교환기구(CHM, Clearing House Mechanism)는

CBIN(CanadianBiodiversityInformationNetwork)으로 과학,기술적 협력과 관련된 문

제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CBIN,2006).

캐나다 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정부가 정책과 연구 여건들을 확립하여야 하며,생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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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선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일반인들과 이

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방,주(州),연방정부는 전략에 포함된 전략적 지시들을 정책,

계획,선행 사항,재정 능력에 따라 이행해 나가야 한다.그러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독적으로 실행해 나

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전략적인 지원으로써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캐나다 생물다양성 전략은 실행 체계를 제공하여 자연계의 생산성,다양성,

완전성을 확보하는 능력의 향상과 이로 인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능력 향상을 기대하

고 있다.또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구하며 생물다양성협

약을 이행하려는 국제적인 노력들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나타내고 있다

(BiodiversityWorkingGroup,2006).

캐나다 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삶의 행태를 지니

고 있는 자연을 남겨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회의 비전133)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5가지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표 34>.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자원관리능력의 향상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유인조치 및 법률 마련

․ 생물다양성 보전,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

이와 함께 캐나다 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들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 모든 관련부처들이 전략의 이행을 위해 진행 중이거나 맡게 되는 정책,선행 사항

들,그리고 모든 계획 및 행동들에 대하여 매년 보고할 것

․ 전략의 국가 및 국제적 요소의 이행에 협조할 것

․ 전략의 이행시 비정부 관계자들을 받아들이고 독려하는 체계를 보장할 것

․ State-of-the-environmentreport또는 다른 방법으로 생물다양성 현황을 보고할 것

133)비전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Asocietythatlivesanddevelops

asapartofnature,valuingalllife,takingnomorethannaturecanreplenishandleavingto

futuregenerationsanurturinganddynamicworld,richinitsdiversityo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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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1:ConservationandSustainableUse

A.WildFloraandFaunaand

OtherWildOrganisms

B.ProtectedAreas

C.RestorationandRehabilitation
-SpeciesRecovery

-Ecosystem RestorationandRehabilitation

D.SustainableUseofBiological

Resources

-AgriculturalAreas

-AquaticAreas

-ForestedAreas

E.BiosafetyofAlienOrganisms

andLivingModified

Organisms

-HarmfulAlienOrganisms

-LivingModifiedOrganisms

F.Atmosphere

G.HumanPopulationand

Settlement

Goal2:EcologicalManagement

A.DevelopingOurEcological

ManagementCapability

-Research

-TraditionalKnowledge

-Inventories:Landscape,SpeciesandGeneticLevels

B.EnhancingResource

ManagementCapability

-DataandInformationManagement

-IntegratedPlanningandManagement

-EnvironmentalAssessmentsandEmergencyPlanning

-Training

C.Monitoring

Goal3:EducationandAwareness

Goal4:LegislationandIncentives

Incentives
Legislation

Goal5:InternationalCooperation

<표 34>캐나다 생물다양성 전략의 5가지 목표



- 157 -

라.뉴질랜드

1)인문,경제,지리적 여건

뉴질랜드는 남태평양,남위 34°와 47°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뉴질랜드는 북에서 남으

로 길게 뻗어있으며,그 길이만큼 산맥이 흐르고 있다.두개의 주요 섬들 (북섬과 남섬)

의 면적은 266,200㎢에 달하고 있다.그 크기는 한반도보다 약간 크다.

뉴질랜드 북부지역은 아열대성 기후이고 남부지역은 온대기후이다.가장 더운 시기는

12~2월이며,가장 추울 때는 6~8월이다.여름에는 평균 최고 온도가 20~30℃이고,겨울

에는 10~15℃ 정도이다.

비교적 역사가 짧다.약 1,000년 전,마오리족은 최초의 뉴질랜드 이주민들이었고,그

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정착해 왔다.뉴질랜드는 독립적인 국가이

며 영연방의 일원입니다.뉴질랜드에는 약 380만명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민족은 영국계의 후손들입니다.뉴질랜드의 원주

민인 마오리족은 전체 인구의 약 14%를 형성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대륙과 분리된 것은 약 1억년전의 일이다.이로 인하여 많은 고대 식물과

동물들이 고립되어 진화되었다.따라서 다른 대륙에서와 다른 독특한 식물군과 동물군으

로 진화되어 왔다.인간이 뉴질랜드에 정착한 후 많은 수의 토착종들이 사라졌다.최근

들어 현재 남아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이러한 노력들로는 야생 동

물 보호원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온 해충들을 제거하는 작업과,13개의 국립공원의 설

립,3곳의 해양 공원의 설립,두개의 세계 자연유산지역의 설립,수백개의 자연 보호지구

및 생태학적 지역의 설립 그리고 특별한 강과 호수의 보호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뉴질랜

드 땅의 약 30%가 보호지역이다.

2)생물다양성 현황

최소한 80,000종의 토착 동물,식물,균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지금까지는 이 중

에서 약 30,000종만 기술,명명,분류되었다.개화식물과 척추동물의 수는 열대지방이나

대륙의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육지 생물다양성.토착 생물다양성과 도입외래종의 생물다양성으로 나눌 수 있다.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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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물다양성

육상

토착종

-식물 3,080종

-균류 5,800종

-곤충 10,000종

-거미류 2,600종

-파충류 61종

-조류 88종 (육상 및 담수)

도입외래종

-포유류 33종

-조류 33종

-도마뱀 1종

-개구리 3종

-담수어 20종

-무척추동물 1,000종

-식물 6,000종

담수 어류

-토착 담수어류 29종

․10종의 담수어종이 위협종으로 간주됨

․담수어류의 거의 90%가 토착종

-외래 담수어류 20종

랜드에는 토착 육지생물(nativeland-basedspecies)이 70,000종으로 지금까지 30,000종이

기술되었다.뉴질랜드의 토착 생물다양성은 개화식물과 포유동물이 있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원시적이다.대신 뉴질랜드의 주요 종 그룹은 곤충과 균류로 이들은 각각

20,000종 정도로 보인다.식물과 대형동물은 3,700종이며,두 종의 토착 포유동물은 작은

박쥐들뿐이다.과거 수 백 년 동안 뉴질랜드에서는 토착 대형동물이 사라졌으며,거의

1,000종의 동물,식물,균류가 위협종으로 간주되고 있다.뉴질랜드는 다른 어떤 나라보

다 토착 조류의 멸종 위협이 크다.50종 중에서 37종이 위협종이다.다른 나라에서 유입

된 많은 도입외래종들은 뉴질랜드 전체의 생물다양성을 증가시켰다.33종의 포유류,33

종의 조류,1종의 도마뱀과 3종의 개구리,20종의 담수어,약 1,000종의 무척추동물과

6,000종의 식물이 그것이다.거의 2,000종의 외래식물이 야생에서 번성하고 있다.뉴질랜

드의 일차 생산은 전체적으로 도입외래종들에 거의 의존하며,농업,원예,임업에서 약

25종의 동물과 120종의 식물이 상업적으로 사육 또는 재배되고 있다.뉴질랜드는 전 세

계에서 도입 포유동물의 수가 가장 많고,도입 조류의 수가 두 번째로 많으며,야생 상

태에서 본래의 토착 유관속 식물의 종보다 도입된 외래종의 수가 더 많다.일부 도입외

래종들이 현재,그리고 앞으로 해충이나 잡초가 될 위험이 있는 반면,다른 종들은 변화

하거나 토착종들이 사라져가는 생태계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한다.

<표 35>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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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추동물
-곤충류 450종

-무척추동물 최소 200종

해안 및 해양

-조류(seabirds)61종

-포유류(marinemammals)41종

-어류 964종(토착 어류 108종)

-연체동물(molluscs)2,000종

-해면동물(sponge)350종

-극피동물(echinoderms)400종

-해조류(seaweeds)900종

-미세조류(micro-algae)700종

담수 생물다양성.29종의 토착 어류의 대부분은 하상에 가깝게 서식하며,작고,위장에

능하다.오직 3종(뱀장어 2종,giantkokopu1종,grayling은 멸종)만으로도 무게가 2kg이

넘는다.주로 8개의 토착종(ls,torrentfish,bullyspecies,commonrivergalaxiids)이 흔히

발견된다.이 어류들은 담수에 살지만,많은 토착 어류들이 해양을 거치는 생활사를 가

지고 있다.유럽인의 정착으로 약 20종의 외래 담수어류(송어,연어,잉어,메기,농어 등)

가 도입되었고,이 종들은 어류 군집에서 우점하고 있다.또한,공식적으로 약 450종의

동정된 곤충과,적어도 200종의 기타 무척추동물이 있다.

연안,해양 지역.뉴질랜드의 연안,해양 지역에서는 약 8,000종이 공식적으로 동정되었

으며,여기에는 식물,하천저서생물,어류,포유동물,조류 및 기타 생물이 포함된다.

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 또는 이행체계

국가의 전략.뉴질랜드는 1993년에 생물다양성협약에 비준하였고,2000년 뉴질랜드 생물

다양성 전략(NZBS,New ZealandBiodiversityStrategy)을 완성하였다.NZBS(2000)의 개

발은 보전부(DepartmentofConservation)와 환경부(MinistryfortheEnvironment)가 주

도하였으며 이에 13개 정부기관이 포함되었다.134)뉴질랜드 생물다양성 전략은 뉴질랜드

134)NZBS(2000)를 마련한 13개 정부기관은 농림부(MinistryofAgricultureandForestry),수산부

(MinistryofFisheries),통상부(MinistryofCommerce),마오리족 개발부(TePuniKokiri/Ministryof

MaoriDevelopement),연구․과학기술부(MinistryofResearch,ScienceandTechnology),연구․과학

기술재단(FoundationofResearch,ScienceandTechnology),국가인사위원회,외교통상부(Ministryof

ForeignAffairsandTrade),OfficeofTreatySettlements,수상내각부(DepartmentofthePrime

MinisterandCabinet),여성사업부(DepartmentofWomen'sAffairs),내무부(DepartmentofInternal

Affairs),재무부(TheTreasu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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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모든 뉴질랜드 국민이 고유의 생물다양성의 범주를 유지하도록 돕고,이익을 공

유하고,중요한 도입외래종들의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미래

목표

1.지역사회와 개인

의 활동,책임,이

익

-생물다양성에 대해 지역사회와 개인에게 알려주고,이해를

높인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광범위하

고 조화된 지역사회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개인이 동등하게 책임과 이익을 나누고,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Waitangi조약

-고유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족(iwi)과 소부족(hapu)의 관

심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확립하

고 강화해야 한다

3.뉴질랜드의 토착

생물다양성 감소

억제

-자연 서식지와 생태계의 모든 범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

하고 복원하며,희귀한 서식지의 질을 높인다.그리고 생

산과 도시환경에서 더 수정된 생태계를 지속하며,모든

고유종과 아종들의 성장하는 개체군과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복원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한다

4.도입외래종의 유

전자원

-도입외래종들의 유전적 자원을 보존함으로서 경제적,생물

적,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입외래종들의 유전자원을 유지

한다

원칙

1.국정운영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국가의 중요성에 따라 뉴질랜드

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사용을 안전하게 통솔

할 책임이 있다

2.Waitangi조약

-Waitangi조약에서 반영된 것처럼 Crown과 Maori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사용,보전을 위해

승인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3.공동의 윤리적 책

임

-모든 뉴질랜드 국민은 생물다양성에 의존하고,자신의 필

요를 넘어서 그것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책임

이 있다

의 토착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되었다.전략의 목적은 실천을 위한 전략

적 체계를 수립하고,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지속가능한 이용,관리하는 것이다.

제일 중점적인 대상은 뉴질랜드의 토착 생물다양성이지만 많은 도입외래종의 생물다양

성 가치와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중요한 도입외래종의 유전자원 보전도 함께 다루어지

고 있다 (BIO,2006).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비전,목표,원칙들은 <표 36>

과 같다.

<표 36>뉴질랜드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비전,목표,원칙 (DoCandMf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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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동작업

-뉴질랜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사용은 지식,비

용,이익을 나누며 각각 다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개인과 공공기관을 필요로

한다

5.소유권 존중

-소유권은 물론,그 범위와 소유권에 연관된 책임은 생물다

양성을 유지․지속하기 위한 자원소유자 및 사용자와 공

공기관 사이의 발전된 공동협력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

수적이다

6.다양한 수용력 승

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원하기위한 메커니즘을 디자인할 때,

관리기관은 이 메커니즘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과 지역사

회의 다양한 수용력을 인정해야 한다

7.환경비용의 내부

화

-어떤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역효과를 낼 때,이러한 영향을

감축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은 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부터 부담되어야 한다

8.현지 내 보전

-생물다양성은 현지 내에서 생태계와 그들의 자연적인 서

식처 안에서 종을 유지하는 생태적 과정을 보전함에 의하

여 가장 잘 보전된다.현지 외 보전은 일부 종의 보전에

서 중요할 수 있다

9.토착 생물다양성

우선권
-관리를 결정할 때 도입외래종보다는 토착종 보전에 우선

10.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보전을 우선으로 하며,생물다양성이 장기적으

로 감소하지 않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11.관리 활동
-생물다양성 관리는 유전자,종,생태계 수준의 생물다양성

을 인정하는 폭넓은 접근을 요함

12.사전예방 의사결

정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활동

은 지식의 부족으로 연기되어서는 안됨.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은 토착종 멸종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13.미래중시

-과거의 활동은 그 시대의 이해와 상황을 반영한다.우리가

실수로 부터 배울 수 있는 반면 과거의 지속가능하지 않

은 경험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미래 지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NZBS(2000)는 10개의 생물다양성 주제(Themes)135)영역을 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

135)NZBS(2000)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제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목표와 실천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1.Biodiversity on Land,2.FreshwaterBiodiversity,3.Coastaland Marine

Biodiversity,4.ConservationandUseofGeneticResources,5.BiosecurityandBiodiversit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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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와 실천 사항(actions)을 제시하고 있다.또한,목표와 실천사항에 대한 실천

계획(actionplan)은 현존 제도 체계에서의 격차와 부적합성,생물다양성 관리에서의 체

계와 노력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각각의 실천 계획 중 i)5년 동안 생물다양성 목표 수

행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게 될 사항,ii)다른 행동보다 먼저 실행되어야 할 사항을 우

선 실천 사항(priorityaction)으로 정하고 있다.NZBS(2000)에는 향후 20년에 걸쳐 생물

다양성 전략의 이행에 필요한 총 147개의 실천 사항 중 단기간(향후 5년)을 목표로 하는

43개 항목이 우선 실천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9개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림 9>.

<그림 9>뉴질랜드 생물다양성 전략을 위한 전략적 체계 (DoC

andMfE.,2000)

Governance,7.MaoriandBiodiversity,8.CommunityParticipationandAwareness,9.Information,

KnowledgeandCapacity,10.NewZealand'sInternational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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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government

LAs
LocalAuthoritiesie,allcouncils-city,districtandregionalcouncilsandunitory

authorities

RCs RegionalCouncils

TLAs TerritorialLocalAuthoritiesie,cityanddistrictcouncils

Governmentagenciesandorganisations

BC BiosecurityCouncil

CRIs CrownResearchInstitutes

DIA DepartmentofInternalAffairs

DoC DepartmentofConservation

DPMC DepartmentofPrimeMinisterandCabinet

ERMANZ EnvironmentalRiskManagementAgencyofNew Zealand

F&GNZ FishandGameNew Zealand

FRST FoundationforResearch,ScienceandTechnology

LGNZ LocalGovernmentNew Zealand

LINZ LocalInformationNew Zealand

MAF MinistryofAgricultureandForestry

Mfish MinistryofFisheries

MfE MinistryfortheEnvironment

MFAT MinistryofForeignAffairsandTrade

MoC MinistryofCommerce

MoEd MinistryofEducation

MoH MinistryofHealth

MoRST MinistryofResearch,ScienceandTechnology

MSA MaritimeSafetyAuthority

NIWA NationalInstituteofWaterandAtmosphericResearch

NZCA New ZealandConservationAuthority

NZQA New ZealandQualificationsAuthority

OTS OfficeofTreatySettlements

SSC StateServicesCommission

TPK TePuniKokiriorMinistryofMaoriDevelopment

Otherorganisations

ARAZPA AustralasianRegionalAssociationofZoos,ParksandAquaria

NGOs NonGovernmentOrganisations

QEIITrust QueenElizabethIINationalTrust

출처 :DoCandMfE.2000

<표 37>뉴질랜드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을 위한 핵심 주체 (DoCandMf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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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생물다양성 전략(2000)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간 협조 노력과 민간영역,지역사회,토지소유자 그리고 부족(iwi),소부족

(hapu)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중앙정부기관은 실행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 활동을 법인으로 만들고 정부를 통해 조

정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증가되

고 지원,조정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관리 접근은 정보수집,연구결과,정책개발,관리활동,생물다양성 결과의 모니

터링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현존 관리 경험의 지속적 개선을 목표로 하면서

착수될 필요가 있다.

전략의 이행은 목적과 목표를 향한 과정의 평가로 모니터링 될 수 있으며,전략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고,변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 후 재검토 된다 <그림 10>.

<그림 10>뉴질랜드 생물다양성 전략의 모니터링과 재검토

(BIO,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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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리 구조와 이행체계.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을 위한 주요 책임은 정부기관에

있다.활동을 지휘하는 기관은 각 활동의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적절한 수단과 예

정된 결과물을 정하는 프로그램들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관리 구조와 체계는 활동의 이

행을 조절하고,생물다양성 우선권리를 재평가하고,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고,모니터

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총체적인 전략 이행의 책임은 보전부(Ministerof

Conservation)와 환경부(Minister for the Environment), 생물안보부(Minister of

Biosecurity),수산부(MinisterofFisheries)등의 부처들을 이끄는 지방정부에게 있다.이

들 지방정부는 각 기관들의 장(chiefexecutives)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조정그룹(Central

governmentcoordinatinggroup)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부처들과 소속기관은 중앙정부

의 범위 내에서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다.

부처들과 관련기관들의 두 번째 그룹은 비록 정부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생물다양성 관리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여기에는 재무부(Treasurer),마

오리족 사업부(MinistersofMaoriAffairs),농업부(MinistersofAgriculture)와 외교통상

부(MinistersofForeignAffairsandTrade),임업부(MinisterofForestry),연구․과학 기

술부(MinisterofResearch,ScienceandTechnology)가 포함된다.생물다양성 전략을 이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앙정부와 그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보전부(DoC,DepartmentofConservation).보전부는 뉴질랜드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

익을 위하여 자연적․역사적 유산을 보전할 책임이 있으며 뉴질랜드 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을 조정하고 있다.국립공원과 보전공원(nationalparksandconservationparks),내

수,야생지역,경관이 수려한 강(inlandwatersandwildandscenicrivers)등의 보호지

역, 토착 야생생물(native wildlife), 비상업적 담수어장(non-commercial freshwater

fisheries),해양보호지역(marine reserves),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근해의 섬(offshore

islands)등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보전부는 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 전략에서 12개

의 프로그램에 대해 조정할 책임을 맡고 있다.

수산부(MFish,MinistryofFisheries).수산부는 뉴질랜드의 건강한 수생태계의 수산자원

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수산부는 모든 사용자그룹의 자문과 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관심과 이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공개적이

고 협력적으로 접근하며 연안과 해양환경에서 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4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조정할 책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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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MfE,MinistryfortheEnvironment).환경부는 뉴질랜드의 환경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 수행한다.중점사항 중 하나는 토착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포

함하여 육지와 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장려하는 것이다.또한 정부에게 뉴질랜드의 환경

법,정책,기준과 지침을 조언하고,이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며,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한다.환경부는 뉴질랜드의 환경의 상태,환경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와 환경위해성관리국(EnvironmentalRiskManagementAuthority)

과 에너지효율 및 보전국(EnergyEfficiencyandConservationAuthority)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며 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2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조정할 책임을 맡고

있다.

농림부(MAF,MinistryofAgricultureandForestry).농림부는 뉴질랜드의 농업,원예,

산림을 개선하고,안전한 식품,환경 보호,토지의 적절한 사용,청정 농산물의 생산 및

경제적 이득과 같은 광범위한 역할에 연관되어 있다.이러한 역할들 중에서 도입된 병해

충으로부터 뉴질랜드의 농작물과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또한,뉴질랜드로

유입되는 외래 병해충을 최소화하고,병해충 도입시 이를 근절하고 피해를 최소화 한다.

농림부는 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2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책임이 있다.

연구,과학 기술부(MinistryofResearch,ScienceandTechnology).뉴질랜드의 생물다양

성에 관한 연구는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생물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도록 한다.많은 뉴

질랜드의 동식물은 오직 뉴질랜드에서만 발견되며,해외 연구들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

니다.연구를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더 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행정자문위원회(MAC,MinisterialAdvisoryCommittee).보전지구 외부의 생물다양성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1999년 초 환경부에 의해 설립되었다.행

정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전략에서 몇 가지의 선행 활동을 이행

하며,생물다양성 전략은 행정자문위원회의 임무보다 더 넓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는 왕실소유지,사유지,수생지역과 해양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행정자문위

원회는 국가의 현재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 실태조사를 위탁하고,토착 생물다양성에서

사유지 관리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제안을 발전시키며,Bio-What?보고서의 초안을 작

성하게 된다.행정자문위원회의 업무는 자원관리법(RMA,ResourceManagementAc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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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지역기관(localauthority)기능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원하는 방식에 중

점을 둔다.영향을 받는 주된 기능은 지방의회(RegionalCouncil)의 토지사용,발전 조절

기능,지구의회(DistrictCouncil)의 토지사용 조절 기능이다.또한 자원관리법 하에서 효

율적인 생물다양성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는 다른 문제에도 광범위

하게 기여한다.

예산.보전부,환경부,수산부,농림부 등 4개의 중앙정부기관은 2000년부터 5년간 20개

프로그램에 1억 8700만NZD136)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38>.4개의 기관은 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조정하는데 주도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8>뉴질랜드 ‘00~’05생물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예산 (BIO,2006)

백만 NZD,부가세 포함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합계

$18 $28 $38 $48 $55 $187

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

고 있는 20개의 프로그램은 육지 및 담수(extent),육지 및 담수(condition),해양생물다양

성 및 생물보안,육상생물보안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으며 <표 39>,각 프로그

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운영(Governance)과 조정(Co-ordination)프로그램. 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 전략 이

행,모니터링,재검토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한다.이것은 보전

부에 있는 사무국에 의해 조정된다.

육상,담수 생물다양성 정보 시스템(TFBIS,Terrestrialand freshwaterbiodiversity

informationsystem). 육상,담수 생물다양성 정보 시스템은 육상과 담수의 생물다양성

에 관해 현존하는 정보의 사용을 개선하고,새로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

다.이것은 보전부에 의해 조정된다.

136)NZD=623.15원임(2006년11월1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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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뉴질랜드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을 위한 항목별 예산 (단위:백만 NZD,부가세 포함)(BIO,

주관부서 사업 2000/1 2001/2 2002/3

육지 및 담수

(extent)

보전부 조정과 운영 0.300 0.375 0.450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정보 시스템 0.808 1.458 2.078

생물다양성 안내(advice) 0.000 0.404 0.811
마오리족의 지식 기반 및 참가 0.040 0.315 0.665

환경부 개선된 조절 체계와 국가적 일치 0.788 0.450 0.255

보전부 사유지 대상 보호지역의 증대 2.215 3.140 5.155
소계: 4.151 6.142 9.414

육지 및 담수

(condition)

보전부 키위 새 보호지역 2.336 1.789 1.770
잡초 1.315 3.249 4.629

동물 해충 2.444 5.743 6.959
인근 섬에서의 박멸 0.776 0.484 1.184

본토 섬과 기타 종 복원 작업 1.306 1.918 3.875

사유지 대상 생물다양성 상태 개선 0.000 0.250 1.500
소계: 8.177 13.433 19.917

해양 생물다양성

및 생물보안

해양부 해양 정보 1.475 2.420 2.870
해양 생물보안 1.676 2.178 1.998

뉴질랜드 통합 해양 관리 전략 개발 0.844 1.125 0.563
보전부 해양 보호 1.205 1.605 1.930

해양부 해양 생물다양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정책 0.000 0.096 0.096

환경부 지역차원에서 해양 생물다양성 목표 지원 수행 0.187 0.608 0.664
소계: 5.387 8.032 8.121

육상 생물보안
생물보안부 도입 외래 동식물의 생물보안 위험성 평가 0.060 0.169 0.338

뉴질랜드의 포괄적 생물보안 개발 0.225 0.225 0.210

소계: 0.285 0.394 0.548

합계(백만 NZD,부가세 포함) 18 2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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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리족의 지식기반과 참여(Maoriknowledgebaseand participation).Matauranga

Maori프로그램은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지식을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한 수용력을 증가

시키고,생물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angatawhenua이니셔티브를 지원할 펀드를 마

련한다.보전지역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은 보전부에 의해 조정된다.

Kiwi 보호지역(sanctuaries). Kiwi 보호지역 프로그램은 Northland, Coromandel,

Tongariro,Okarito,Haast에 위치한 5개의 새로운 보호지역에 대해 관리 강화를 위한 접

근을 시험하여,New ZealandKiwiRecovery은행의 업무 향상을 추구한다.

잡초(Weeds).잡초 프로그램은 2004년 5월까지 잡초중심,부지중심의 방제 기관을 창설

하고,필드 감독과 부지목록을 통하여 침입 잡초의 위협으로부터 토착 생물다양성 보호

를 추구한다.

동물해충(AnimalPest).동물해충프로그램은 토착 생물다양성을 위해 중요한 자연서식처

와 생태계의 상태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을 추구한다.프로그램 측정은 중요한 보전지

역의 중요한 동물 해충의 추가적인 방제와 담수어 해충 관리의 계량을 포함한다.

섬에서의 박멸(Island Eradications).이 프로그램은 Campbell,Raoul,Tuhua(Mayor),

Hauturu섬에서 특정한 해충의 박멸에 의해 섬 생태계의 상태 개선과,7개의 보전부 관

리위원회(DepartmentofConservationconservancies)에서 설치류가 없는 상태 유지를

목표로 한다.

개선된 조절 구조(Improvedregulatoryframework).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에 의해 조정

되며,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991년 자원관리법 하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가정책보고서(NPS,NationalPolicy

Statement)개발

․국가정책보고서는 육지와 담수의 생물다양성을 강조

․국가정책보고서와 다른 방법들을 보증하는 것은 뉴질랜드의 지방정부에 의해 관리

되는 ‘ActionBio-Community’프로젝트 같은 지속가능한 관리 펀드를 포함하는 다

른 정책 이니셔티브들과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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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의 보호지역 증가(Increasingprotectedareasonprivateland).이 프로그램은

보호지역의 네트워크 안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사유지나 마오리족 토지의 고유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NatureHeritageFund,QueenElizabethIINationalTrustandNga

WhenuaRahui의 펀드를 늘린다.이것은 보전부에 의해 관리된다.

생물다양성 권고 업무 펀드(BiodiversityAdviceServiceFund).생물다양성 권고 업무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와 조언,사유지 관리인에게 가능한 관리 옵션을 제

공한다.이것은 보전부에 의해 관리된다.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은 2001년 2월부터 시

작되었다.

생물다양성 상태 기금(BiodiversityConditionFund).새로운 자금이 진행 중인 해충과

잡초의 관리를 통하여 사유지에서의 생물다양성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할당되었다.이

기금은 보전부에 의해 관리된다.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은 2001년 2월부터 시작되었

다.

토지기반 생물안보 프로그램은 두개의 생물안보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수립된다.

․뉴질랜드의 토착 식물상,동물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생물에 대한 위험을 평가한다.

․뉴질랜드의 생물안보 전략을 발전시킨다.

토착 동식물상의 생물안보 위험 평가(Assessmentofbiosecurityriskstoindigenous

floraandfauna).이 프로그램은 해충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위해 상품과 연관된 바람직

하지 않은 생물에 초점을 맞춘다.이 프로그램은 농림부가 주도한다.

뉴질랜드의 생물안보 전략(BiosecurityStrategyforNew Zealand).이 프로그램은 생물

안보 전략의 준비를 감독한다.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뉴질랜드의 생물안보 프로그램에서

목표,목적,측정 가능한 대상에 관한 동의를 얻는 것이다.이 프로그램은 농림부가 주도

한다.

해양 생물다양성 정보.수산부가 주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체 생태계를 기초로 해양 생

물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기반을 제공할 세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그 프로젝

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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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생 생물다양성 정보 시스템(NABIS, National Aquatic Biodiversity

InformationSystem)

․해양군집의 다양성에 관한 기초정보(Bio-info)

․RossSea의 생물다양성(BioRoss)

해양생물안보 위협 관리(ManagingthreatstoMarineBiosecurity).수산부가 주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섯 세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국경 통제를 지원하는 기초정보(BioPort)

․뉴질랜드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해양 생물들의 위험에 대한 방침(BioRisk)

․밸러스트 수 교환(ballastwaterexchange)수락(Compliance)에 대한 모니터링

․벡터(vector)의 위협에 대한 대안적인 관리 도구

․해양 해충의 감시

․해양환경에서 유입반응 옵션/시스템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위협(Threatstocoastalandmarinebiodiversity).이 프로그

램은 의사결정(decisionmaking)과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현재와 잠재적인 인간의 위협을 평가․동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산부가 주도한다.

해양 보호지역(MarineReserves). 해양보호지역 프로그램은 새로운 해양 보호지역에 대

해 기존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해양 보호지역의 관리를 지원하며,공유지와 마오리족

으로부터의 지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 프로그램은 보전부가 주도한다.

생물다양성 교육과 인식 프로그램(Marine biodiversity education and awareness

programme).이 프로그램은 뉴질랜드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 전략 이니셔티브에 책임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해양 생물다양성 관리(ManagingMarineBiodiversityataregional

level).이 프로그램은 환경부가 주도하며,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의사결정 도구로서 지역기반의 해양 정보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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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을 증진을 위한 기관,부족(iwi),지역사회의 조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BanksPeninsula와 theFirthofThames의 사안 연구를 이용한다.

․NgaiTahu,수산부와 연합하여 통상적인 사안을 연구한다.

마.중국

1)인문,경제,지리적 여건

면적 약960만㎢.인구 12억 8421만 명(2002).인구밀도 132명/㎢(2002)이다.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국토 범역은 북위 4̊31'에서부터 북위 53̊52'까지 남북 5,500km,동

경 135̊ 2'인 우수리강(江)과 헤이룽강의 합류점에서부터 파미르고원까지 동서 5,200km

에 달한다.북동쪽으로 한국·러시아연방,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

탄,남서쪽은 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남쪽은 미얀마·베트남·라오스,북쪽은 몽골·러시

아연방과 각각 국경을 이루는데 그 국경선의 총길이는 20,280km에 달한다.

2)생물다양성 현황

중국은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30,000종 이상의 고등식물

(higherplants)과 6,347종 이상의 척추동물이 있으며 이는 각각 전 세계의 약 10%와

14%에 이른다.중국의 육상생태계는 599개에 이르고,생물다양성은 종의 수뿐만 아니라

풍토성(endemism)의 수준에서도 높다.몇몇은 고대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구조가 복잡

하고,희귀종의 흔적도 많다.광대한 육지,다양한 기후조건,복잡한 지리적 자연조건은

숲,초지,사막,습지,바다,연안지역,다양한 농업 생태계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생태계만큼이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갖게 된다.7,000년

에 이르는 농경 활동의 결과로 농작물과 가축의 풍부한 유전자원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

고 있으며,여기에 다양한 경작 시스템,자연조건,인간의 활동과 더불어 자연에 대한 오

랜 적응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높다.그러나 중국의 생물 다양성은 거대한 인구,경제

발전의 부족,보전과 개발 사이의 대립,생물자원의 이용 초과,자연 서식처의 단편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다 (NEPA,1997).

높은 종 풍부도.중국에는 30,000종 이상의 고등식물이 있다.2,200종 이상의 선태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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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ophytes)이 있으며,이는 전 세계의 9.1%를 차지한다.중국에는 2,200~2,600종을 포함

하는 53과(family)의 양치식물이 있으며 과의 수로는 전 세계의 80%,종의 수로는 전 세

계의 22%를 차지한다.전 세계의 겉씨식물(gymnosperm)은 15과 79속 약 850종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중국은 10과 34속 250종이 분포한다.이는 중국이 겉씨식물에서 가장 종

풍부도가 높은 나라임을 의미한다.중국의 동물상 역시 다양하여 척추동물은 6,347종으

로 이는 전 세계의 13.97%에 이른다.중국의 조류(鳥類)역시 다양하여 1,244종으로 전

세계의 13.1%를 구성한다.중국의 어류는 3,862종이며 이는 전 세계의 20.3% 이른다

(ChinaCHM,2006).

풍부한 생태계.육상생태계의 대표적인 형태(산림,관목지대,대초원지대,목초지,사바

나,사막,고산지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타나며,각각의 형태들은 기후나 토양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이전 통계에 따르며,212곳의 숲에서 교목이 우세종,준우세종,고유종

등으로 나타났으며,36곳이 대나무림,113곳이 관목지대,77곳이 목초지(27typical,20

salinized,9marshy,21cold),19곳이 소택지(14herbaceous,4woody,1peaty),18곳이

맹그로브,5곳이 대초원지대,52곳이 사막,17곳이 고산의 툰드라와 alpine-cushionlike식

생과 고산퇴적지대(alpinetalus)식생으로 나타났다.담수와 해수생태계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ChinaCHM,2006).

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 또는 이행체계

중국은 1994년에 “생물다양성 보전 행동계획(ChinaBiodiversityConservationAction

Plan)”을 세우고,생물다양성을 위한 생태계 및 보호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7개 분

야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26가지 선행 프로그램과 즉각적인 이행을 요하는 18개 선행

계획을 마련하였다.1997년말,주 의회는 “중국 생물 다양성:국정 연구보고”를 비준하여

중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능력 형성 목표들을

정하였다.그것은 법률,기구 설립,인적 자원,정책 체계,보호 시설,과학기술,교육과

대중의 참여,국제협력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1999년 중국은 “국가 바이오안전성 체계

(NationalBiosafetyFrameworkofChina)”를 완성하여,국가적 바이오안전성 관리,유전

자변형생물체(GMOs,GeneticallyModifiedOrganisms)및 부산물의 위해성 평가,관리

를 위한 기술적 원칙 체계,바이오안전성 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 형성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다 (ChinaCH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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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ChinaTrans-CenturyGreenEngineeringPlan”,“국가생태환경건설계획

(NationalEcologicalEnvironmentConstructionPlan)”,“국가생태보전개요(Compendium

ofNationalEcologicalConservations)”등을 선포하였으며, “중국 자연보호지역 발전

계획개요(Compendium of Development Plan for Nature Reserves in China

(1996-2010))”을 제정하여,전국적인 자연보호지역의 계획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프로

그램을 정하였다.또한 “중국 임업분야 생물다양성 보전 행동계획(ChinaBiodiversity

Conservation Action PlanforForestry)”,“중국 농업부문 생물다양성 보전 행동계획

(ChinaBiodiversityConservationActionPlaninAgriculturalSectors)”,“중국 해양 생

물다양성 보전 행동 계획(ChinaMarineBiodiversityConservationActionPlan)”,“중국

습지 보전 행동계획(ChinaNationalWetlandsConservationActionPlan)”,“자이언트

판다의 현지외 보호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Ex situ Protection ofGiant

Panda)”등을 만들어 이것들이 국가 행동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도록 하였다.중

국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NationalCoordination Committee forImplementation ofthe

CBD)”137)를 설립하였다.여기에는 환경보호국을 비롯하여 22개 내각 및 부서들이 포함

된다 (ChinaCHM,2006).

4.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그간 생물다양성협약이 진행되어 온 경과 및 주요논점을 볼 때,우리나라가 노력을 기

울여야 하는 정책개발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강조되어야 한다.138)그중에서도

137)“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에는 Ministry ofForeign Affairs,State

DevelopmentandReformCommission,MinistryofEducation,MinistryofScienceandTechnology,

MinistryofPublicSecurity,MinistryofFinance,MinistryofConstruction,MinistryofAgriculture,

MinistryofCommerce,GeneralAdministrationofQualitySupervision,InspectionandQuarantine,

StateForestryAdministration,StateAdministrationofRadio,Film andTV,StateAdministrationof

Industry and Commerce,GeneralCustoms Administration,Xinhua News Agency,Chinese

Academy ofSciences,State IntellectualProperty Office,StateOceanicAdministration,State

TraditionalChineseMedicineAdministration,People'sDaily,andGuangmingDaily등이 포함된다

(OfficeofCBDImplementationofChina2006).

138)첫째,국내 고유 생물자원에 대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절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

대책이 마련이다.생물다양성협약은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국내에 도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

당히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국내 고유종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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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 관

련된 외국의 이행체계를 인터넷자료와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존의 자료 등을 대상

으로 검토한 결과,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사례연구 대상인 영국,일본,캐나다,뉴질랜드,중국의 경우 각 국가별로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별 정치․경제적인 목표,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체제가 상이한 것을 비추어 볼

때,어떠한 국가의 대응체제가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체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용이하지 않다.더욱이 이러한 판단은 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관한 국가별 다양한 정책 이행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가 없을 수 있다.그

럼에도 불구하고,다음과 같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을 위한 전문기구,책임 정부부처

의 지정,관련부처의 역할 분담 등이 효율적인 체제의 중요 구성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인터넷자료와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존의 자료들로서는 각 국가의 생물다양

성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영국,일본,캐나다의 협약 국가이

행체계가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구체적이고 짜임새가 있었다.영국은 생물다양성 파트

너쉽 상설 위원회(UKBiodiversityPartnershipStandingCommittee),일본은 일본생물다

양성센터(Biodiversity Center of Japan), 캐나다는 CBIN(Canadian Biodiversity

InformationNetwork)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립기구를 마련하고,자국의 국

내외적인 생물다양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국내 생물종이 있다고 해서,이들이 우리의 고유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들 생물종들이 우리의 고유한 생물자원임을 보여주고,이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생물종에 관한 연구 자료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파악 및 보유,관리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적재산권 문제는 생물다양성협약,TRIPS,UPOV 등에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UNEP,FAO,UNESCO,WTO,WIPO의 공동관심사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선진 외국

인 미국,캐나다,호주,일본,EU국가에서는 자국의 생물자원과 지적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

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국내 생물다양성 조사 사업의 확대․활성화 및 국가정보기

반체계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국내 고유 생물자원의 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유출된 국내 고유생물종의 정보관리가

필요하다.국내 생물종의 국외 반출을 위해서는 환경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신고

대상 생물종의 범위와 위반사항에 규제 등이 미흡한 것이다.따라서 국내 고유 생물종의 국외

반출 제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이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국내 생물종을 보전할 수 있는 시설 (In-situ와 Ex-situ보전시설)확충이다.

넷째,생물자원의 확보 및 보전을 위한 첨단기술의 확보 및 보급이다.

다섯째,생물자원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유체계 마련이다.

여섯째,국제협력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적극 참여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제도의 보강 및 예산 확대이다 (박용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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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국 파트너쉽 상설 위원회의 역할과 구조,담당하고 있는 임무는 우리나라의 생

물다양성협약의 이행 전문기구를 마련함에 있어 benchmarking할 수 있는 체계로 보인

다.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고․정보그룹(UKBRIG)과 생물다양성 연

구자문그룹(UK BRAG)의 역할과 구조,임무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는 이들 국가들의 체계는 수준과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가 관련 전문가,기존의 생물다양성 관련 조직 등에 의하여 자문을 받는 형태는

모든 국가 조직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은 각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또는 인터넷에 나타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국가간에 비교를 한다는 것이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또한 영국,뉴질랜드,캐나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영연방국가들이

고,일본과 중국은 그러하지 않은 국가들이라 자료의 국가간 비교를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각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약에 대한 국가의 이행

관리체계와 내용을 볼 때,영국과 뉴질랜드의 협약 이행체계는 분명하고,국가 관련 부

처간 잘 연계되어 있는 짜임새가 있다.

둘째,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대한 책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 또는 관

련 기관이 정해져 있다.영국은 환경식품지역개발부(DEFRA)의 환경보호국제부(EPINT,

EnvironmentalProtectionInternationalDivision),일본은 환경성 자연보전국 일본생물다

양성센터,캐나다는 환경부 환경보전청 내 생물다양성협약센터(BCO),뉴질랜드는 보전부

(Minister of Conservation), 중국은 국가환경보호국(SEPA,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Administration)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주관(책임)부서이다.

셋째,각국의 주관부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영국 DEFRA/EPINT는 ①협

약에 대한 책임,②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계획,프로그램 통합,③생물다양성 사무국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일본 환경성 자연보전국 일본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종의 확인

및 모니터링 등과 생물다양성보전 등 국제협력에 관한 일본의 정보교환기구(CHM,

Clearing HouseMechanism)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캐나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소

(BCO)는 ①UN CBD와의 협상에서 캐다나 관련 문제 조정,②정책의 조정,유인,촉진,

③토착민 사무국을 통하여 이들과 관련된 협약 이슈 다루고 있다.뉴질랜드의 보전부

(MoC)는 ①실행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 활동 법인으로 정하고 조정하는 역할,②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계획,프로그램 통합하는 기능이 있다.중국의 SEPA는 ①자연보전관리

를 위한 국가정책과 관련 경제정책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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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관(책임)부서 기능

영국 DEFRA/EPINT
①협약에 대한 책임,②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계획,프로

그램 통합,③생물다양성 사무국의 기능

일본
환경성 자연보전국

일본생물다양성센터

생물종의 확인 및 모니터링 등과 생물다양성보전 등 국제

협력에 관한 일본의 정보교환기구(CHM)역할

캐나다
생물다양성협약

센터(BCO)

①UN CBD와의 협상에서 캐다나 관련 문제 조정,②정책의

조정,유인,촉진,③토착민 사무국을 통하여 이들과 관련된

협약 이슈 다룸

뉴질랜드 보전부(MoC)
①실행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 활동 법인으로 정하고 조정

하는 역할,②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계획,프로그램 통합

중국 SEPA 자연보전관리를 위한 국가정책과 관련 경제정책

<표 40>사례연구 대상국가의 생물다양성협약 주관(책임)부서 및 기능

넷째,각국은 생물다양성협약(생물다양성 보전)이행을 위한 국가 비전,목표,원칙이

제시되어 있는 국가 전략 보고서(Strategyreport)또는 국가 실행 계획(ActionPlan)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국가생물다양성보전계획의 이행 상황 평가(보고서)및 장기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하고 있다.

여섯째,각국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주무부서(FocalPoint)에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

응하기 위한 자문 또는 전담이행조직(정부부처,정부기관,상설 위원회)을 갖고 있다.영

국 DEFRA는 UKCHM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정보 접근이나 과학,기술적인 협력 이니

셔티브를 제공하고,DEFRA가 지원하는 UKBRAG(UK BiodiversityResearchAdvisory

Group)은 생물다양성 연구에 대한 의견과 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DEFRA를 지원하고 있다.영국 DEFRA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직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UK BRAG에서 수행

되고 있는 사업내용 등을 볼 때,생물다양성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일본 환경성 자연보전국 일본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논쟁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국가의 의견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일

본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과학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업무,그리고 국제협력에 관한

일본의 정보교환기구(CHM)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곱째,영국,뉴질랜드,캐나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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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독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인식하여,정부의 정책 이행을 돕고,자문,감시하

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및 비정부단체 그룹을 정책이행 수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영국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하여 주제별 프로그램과 생태계별로 광범위

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민간단체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UKCHM을 통한 정

보 접근이나 과학,기술적인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놓은 것이다.이 제도를 이용하여 영국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및 대외협상에 대

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협상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여덟째,영국과 캐나다,뉴질랜드는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및 보전해야 할 정책의 우

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으며,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간 추진을 계획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생물다양성의 협약의 주관부서에 대한 기능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

지 않아서,이에 대한 연간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CHM의 지정도 명확하지 않고,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도 없는 것이

다.즉,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한 직접예산이 없는 것이다.

아홉째,생물다양성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기구의 필요성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생물다양성 부문의 업무에 관련하여,관련 부처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부처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중앙정부조정그룹(Centralgovernmentcoordinating

group)이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환경부와 농림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이 생

물다양성 관련 업무가 충돌할 경우 발생한다.예를 들면,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

나의정서의 책임부서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부처간에 업무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이에

대해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조정하였다.생물다양성에 관련된 부처의 충돌업무는 이

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생물다양성협약의 주관(책임)부

서는 이미 환경부로 지정되어 있으며,환경부에는 생물다양성협의회라는 법적인 기구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생물다양성에 분쟁조정기능을 이곳에 두고,분쟁의 해결점을 찾도

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열째,이들 국가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와 SBSTTA 등 관련회의에 전문가

를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이에 대한 내용은 각국의 인터넷 자료와 정부

발간에 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것은 십수 년간 당사국회의에 참

가한 바 있는 연구자의 경험과 자문위원들의 공통적인 자문의견에 의한 것이다.따라서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그간 연구자의 십수 년간 당사국 회의

참여 경험에 의하면 영국,일본,캐나다 등에서는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회의내용에

이를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다수의 전문가를 일관성 있게 회의에 참석시키고 있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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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당사국회의 등에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

인된 것이다.이와 같은 사실은 2회 이상 당사국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단히 적은

우리나라와는 비교된다 <표 2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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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생물다양성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대응체계 구축

1.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지구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전과,지속가능한 이용,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

으로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

다.특히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논의되는 주요 내용들은 국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

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익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논의사항은 단순하게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 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변화,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경제,사회,심지어는 에너지 대책 등을 포함하는 모든 변화

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이러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부처간 기구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체계 마련에 있어 원칙 및 기본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

다.

첫째,우리나라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 체계 (구성,연계 등)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다.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사항을 단지 국가보고서 또는 특정 정부부서의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소극․단기적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이러한 철학을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중․장기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논제중의 하나는 현재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당면과제인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며,이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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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정책수단인 생물다양성보전 기술의 이전,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한 원주민들의 지원,교육의 기회제공 및 홍보 등이 연계되어 있다.빈곤한 원주민

들의 지원에는 단순하게 빈곤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이들 계층의 공정

한 소득 획득,건강한 삶의 유지,교육의 기회 제공,각종 의사 결정과제에의 주민참여

등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

은 빈곤계층의 주 소득원인 농업,산림,해양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이 가장 취

약하기 때문이다.생물다양성협약의 논제는 인류의 식량,수자원,주거지,산업발전 등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에 연계되어 있으므로,단순한 환경문제 뿐 아니라 국가의 지

속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현재의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정부 부처 및 관련연구기관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

하여 참여시키는 것이다 <표 41참조>.생물다양성 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정부,지자체,산업계,환경단체,일반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따라서 생물다양성

협약의 대응체계는 정부의 주도하에,정부의 관련된 부서가 참여하고,참여한 구성원의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되는 체계의 구상이 요구된다.생물다양성이 마련되는 과정과 협약

의 당사국 회의 등이 진행되어 온 과정에 참여한 관련 부처 등의 업무와 연계성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고,동 협약 대응의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

셋째,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의 관련 법률․제도를 최대한 활용

하는 것이다.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체계 구축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를 제안하는 것보

다는 기존의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이를 기초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체계를 제안

하는 것이다.그러나 새로운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체계 구축을 완전하게 배제하지는 않

는다.기존의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체계가 현재 및 미래의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

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체계를 제안할 수 있다.

넷째,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 맞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은 세계에서 상위 11위권에 있으며,국민총소득 측

면에서 세계 국가들의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다(통계정보시스템,2005139)).국민총소득이

세계 국가들의 상위권에 있다고 해서,국가의 위상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닐 것이나,최

소한 우리의 국가 경제력을 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 국가들이 예전보다 더욱 주시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우리의 위상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대

응체계 마련해야 한다.

139)http://ko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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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 환경부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산자부 특허청 과기부 복지

2010년 목표의 전략계획 √ √ √ √ √ √ √ √

도서생물다양성 √
건조 및 반건조지역 생물다양성 √ √

산림생태계 생물다양성 √ √ √
내수생태계 생물다양성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농업 생물다양성 √ √ √ √

생명공학의 안전성 √ √ √ √ √ √ √ √

보호지역 √
외래종 √ √ √ √

영향평가 √
새천년생태계평가(MEA) √

범지구적분류체계(GTI) √ √

유인조치 √ √ √ √ √
지적소유권 √ √ √ √ √ √

책임 및 구제 √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ABS) √ √ √ √ √ √

전통지식 보호 (제8조제j항) √ √ √ √ √
의사소통,교육 및 공공인식(CEPA) √ √ √ √

정보공유체계(CHM) √ √ √ √ √ √ √ √

기술이전 및 협력 √ √
재정재원 및 체계 √

WTO,FAO,람사,CMS등 타 협약과의 관계 √ √ √ √ √ √ √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 √ √ √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여한 환경부,농림부,농촌진흥청,해양수산부,해양연구원,외교통상부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도움

<표 41>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주요 의제에 관련된 우리나라 정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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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체계의 설계(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태동과 전개되는 과정을 볼 때,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을 보전하고,국내외 생물(유

전)자원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그럼에도 불구

하고,현재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체제는 생물다양성협

약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

행체계가 미비,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기본전략이 부재,전문가 및 전담인력이 미흡,그

리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 등이 미흡하다.이로 인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일관된 정부의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더욱이 생물다

양성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논제들이 여러 부처의 업무와 상호 연관된 이슈

(ThematicprogrammesandCross-cuttingissues)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지속가능한 이

용,이익의 공유,과학기술개발,경제․사회 발전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이러한 생물다양성협약에 업무의 특성을 비추어 볼 때,각 부처에서 단기적으

로 의제를 검토하여 각 부처와 국가의 의견을 결정하고 우리의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체제로는 협약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 및 추진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대외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체계 마련에 있어 원칙 및 기본요건을 고

려할 때,i)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명시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의회」를 생

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총괄 및 심의 의결기구로 그 기능을 활성화하며140),ii)

140)「생물다양성협의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이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

장,각 위원으로는 관련부처의 장관들이 될 것이다.이러한 예로는 1998년 4월 설치된 기후변화협약

의 범정부대책기구가 있다.이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관계 장관회의,관계 차관회의,실무대

책회의의 3단계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다.「생물다양성협의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협의회의

위상에 올라가고,이에 결정사항의 효력이 높아질 수 있다.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 이후 협약

에서 논의되는 의제의 종류 및 내용,우리나라가 참여해 온 그간의 경과 등을 볼 때,현행과 같이 이

기구를 환경부 차원에서 운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향후 「생물다양성협의

회」에서 논의 및 결정하는 사항들의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사회적 비중이 높아지고,부처간의 분쟁

에 따른 상위기구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경우,국무총리실로의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생물다양성협의회」의 위치와 협의회의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 등을 고려

하여,현행 법․제도외의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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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안: 제2안

구분

i)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명시하고 있

는 「생물다양성협의회」를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총괄 및 심의 의결기구로 그 기

능을 활성화하며,

ii)상설기구인 「(가칭)대한민국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을 생물다양성협의회의 하부기구로 정

부 부서(예,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내

에 설치

제1안 ii)에서 생물다양성협의회의 사

무국을 정부부서가 아닌 정부출연기

관에 두는 것임.다른 내용은 동일.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논제를 파악하고,논제별 주요 이슈를 조사․검토하며,생물다양

성 협약의 당사국회의를 포함한 관련 회의 논제의 전문적 검토와 회의를 전담할 수 있

는 상설기구인 「(가칭)대한민국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하 ‘사무국’으로 칭함)」을 생

물다양성협의회의 하부기구로 정부 부서(예,환경부 본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1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이 안은 생물다양성협의회를 환경부가 운영

하되,정부의 관련 부처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사무국은

생물다양성협약의 각 논제를 파악․연구․검토하고,이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또는 1차 조정하며,국가의 입장 또는 의견(안)을 마련하며,협약의 당사국 회의 등을 주

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영국과 일본,캐나다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고 체계와 유사한 형

태이다.제1안의 생물다양성협의회는 영국의 파트너쉽 상설위원회(UK Biodiversity

PartnershipStandingCommittee)의 기능과 역할과 비슷하다.협약의 사무국은 생물다양

성 보고․정보그룹(UKBRIG,UKBiodiversityReportingandInformationGroup)과 생

물다양성 연구자문그룹(UK BiodiversityResearchAdvisoryGroup)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일본 환경성 자연보전국내에 있는 일본생물다양성센터(BiodiversityCenter

ofJapan),캐나다는 연방정부의 차원에서의 생물다양성 부처간 위원회 CBIN(Canadian

BiodiversityInformationNetwork)도 제1안의 생물다양성협의회 기능과 유사한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2안은 제1안에서 제기되어 있는 생물다양성협의회의 사무국을 정부부서가 아닌 정

부출연기관에 두는 것이다.다른 내용은 동일하다.정부출연기관이라 함은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환경관리공단,또는 제3의 정부출연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2>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체계 제1,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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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체계 (안).각 부처의 역할은 <표 41>을 참조.

제1안으로 제시된 경우와 같이,협약의 대한민국 사무국을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

원내에 설치하게 될 경우,정부조직의 일환으로 사무국이 마련되기 때문에 예산 및 인력

유지 등,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사무국에서 결

정된 사항은 정부의 추진 정책으로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대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배제한 이유는 사업의 성격이 공익성에 있으며,

학교의 조직력으로는 이 기구의 임무와 역할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현행 제도에 지적된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문가의 부재라는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141)그간 정부 조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환경부 뿐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가 중장기적으로 고도의 전

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없으며,이는 행정담당의 부재 또는 업무의 지속적 연계 미흡으

141)정부의 인사체계에서 한가지 일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높이 평가받기

어렵다는 정부의 조직 관리체계가 당분간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에 따라,정부조직에서 특정

행정인력이 중장기간 이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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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것이다.공무원조직의 특성상 국제협력 등에 관한 행정지원업무,회의참여

등을 할 수 있겠으나,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의안건에 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및 파악,회의에서의 입장정립 등에 관한 유연하고 역동적이며,체계적으로 조직적

인 검토는 어려울 것이다.142)이러한 업무의 전문성 미흡은 또 다른 전문가로 구성된 이

행전담자(또는 조직)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담당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조직 관리의 문제로 인하여 협약 당사국 회의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

고,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제2안인 협약의 대한민국 사무국을 정부출연기관에 마련할 경우,제1안에서 제시된 단

점을 크게 보완할 수 있다.143)정부출연기관의 (연구)직원도 보직의 이동이 있으나,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연구(직원)들의 근무기간 동안 지속적으

로 연구(근무)하는 것이다.또한 정부출연기관은 조직력과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으며,또

한 공익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정부사업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더욱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우,생물다양성협약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고,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검토 등 이미 수행되고 있는 등 정부의 다양한 공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하고 있어,생물다양성협약의 사무국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당 부문 갖추어져 있다.144)또한 바이오안전성 확보에 관한 카르타헤나의

142)'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사무국은

협약의 제8차 당사국회의에서의 핵심 논의내용인 유전자원의 원산지/출처/법적기원 등에 대한 인증

제도 연구를 위해 기술전문가그룹(GroupofTechnicalExperts)을 구성(전문가 25명,참관자 7명)하였

고, 인증제도에 대한 각국의 의견(submission)을 받은 바 있으며, 기술전문가 그룹회의를

2007.1.22-1.25일(페루 리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ABS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주요한 핵심주제임

에도 불구하고 기술전문가 그룹에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기술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은 차기인 제5차 ABSWorkshop에서 제기되겠으나,기술전문가그룹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그만큼 우리나라라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물

다양성협약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일례라 할 수 있다.

143)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협약의 이행체계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영국과 일본,캐나

다,뉴질랜드 등에서는 정부 조직 내에 협약의 대응 업무를 맡는 조직을 상시조직으로 두고,이 조직

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조직은 정부조직이면서 직원이 일관성 있

게 협약의 대응 업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우리나라의 대응체계에서 나타나

고 있는 업무의 지속성,일관성과 전문성 미흡 등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그리고 우리나라의 정

부출연기구와 같은 조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이러한 대응체계가 외국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

지 않는 것이다.

14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992년 12월28일 설립된 정부의 출연 연구기관으로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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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안 제2안

장점

-예산 및 인력 유지 등,조직을 지속적으로 유

지․운영

-사무국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의 추진 정책

으로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

-전문인력에 의한 협약 안건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

련

-전문인력에 의한 관련 회의의 지속

적 참여

단점

-현행 제도에 지적된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문

가의 부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

-협약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

하고,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

체적인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움

정서의 바이오안전성정보관리 및 교환에 관한 업무 등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

전성정보센터(KBCH,KoreaBiosafetyClearingHouse)145)에서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정부의 출연연구기관이 생물다양성협약의 대한민국 사무국 기능을 맡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체계

로 제2안을 제안한다.

<표 43>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체계(안)의 장단점

3.대한민국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가칭)의 구성 및 역할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가칭,이하 사무국으로 칭함)은 상설기구로 생물다양성협약 관

에 기여함을 기관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자연환경 부문과 지구환경부문을 포함하는 환경정책연구

와 환경영향평가검토가 주요 업무이다 (http://www.kei.re.kr).

145)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는 바이오안전성 확보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

서의 책임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의해 2002년 구축된 기구이다.이 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바이오안전

성정보센터(CBD-BCH,ConventiononBiodiversity-BiosafetyClearingHouse)및 다른 국가 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국가책임부서(산업자원부),국가연락부서(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 행정기관간의 유전

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바이오안전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정부 부서의 실무

담당자,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범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이 기구는 2006년

CBD BCH의 KoreaBiosafetyClearingHouseFocalPoint(BCHFP)로 지정되었으며,현재 National

BCH(www.bch.or.kr/NationalBCH.htm),관련부처통합정보망(www.bchnetwork.or.kr),바이오안전성

포탈(www.biosafety.or.kr)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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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국내외 변화에 유연하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입안,지자체 및 국민과의 파트너쉽

형성,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주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분석,홍보,국가

보고서 작성 등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하였다.사무국에서의 구성 및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사무국(가칭)의 체계 및 역할

생물다양성협약 의제 파악 및 분석.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되고 있는 주요 논제 및 향

후 예상되는 의제를 파악 및 분석하고,이들 의제가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분석

한다.의제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 분야로는 환경(도시 및 자연생태,생물다양성,대기 및

수자원 등),사회․경제분야(농림,해양수산,에너지,산업 등),인간의 건강 등을 포함한

다.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논리 개발 등.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SBSTTA등에 대한 우

리나라 대외협상 전략 수립,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동향 파악,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 등 생물다양성협약 논제에 관한 연구,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입장(안)제시,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한다.이 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논의되는 단편적

인 의제 검토에 의한 우리의 일반적인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히는 것 뿐 아니라,안건의

진행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존입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제시,국제회의의 유연하

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조문 등의 상세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포함한다.의제의 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에 국내외 전문가 및 담당실무자,그리고 국민

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항시 고려하도록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논의사항과 국내 정책의 연계방안 제시.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제기

또는 요청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훼손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정책의 연

구 및 제안이다.국제협약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학술지식을 우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꾀할 수 있을 수 있다.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기 또는 요청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훼손문제 및 각국의 목표 이행 등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전방안을 제시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정보교환기구 역할 수행.우리나라 생물다양성협약의 정보교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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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고

목표
생물다양성협약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반

영하기 위한 전문기구

주요

기능

생물다양성협약을 대응하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의회의 조정기구

(coordinator)및 관련 공익사업의 수행

정부 관련조직과의 업

무 연계

역할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생물다양성협약 CHM과의 국제정보교류

-교육 및 홍보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정보 조사 및 연구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및 개발,

생물자원의 유통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 생물다양성협약 대응논리 개발

․ 생물다양성협약 논의사항과 국내 정책의 연계방안

-국제협력

․ 생물다양성 정보 수집․처리․관리․보급기술 표준화 등

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대응

(CHM,ClearingHouseMechanisms)로 생물다양성협약 정보교환기구(CBD CHM)와의

연동체계 구축 및 다른 국가 CHM과의 정보 교환,생물다양성협약의 국가책임부서(환경

부),국가연락부서(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 행정기관간의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정보(통계자료 포함)의 수집,교환 및 공유,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

정부 부서의 실무담당자,전문가들에게 제공한다.생물다양성협약의 정보교환기구와 직

접 연결되는 CHM FocalPoint의 구축과 관련 정보를 교환 및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포함한다.

생물다양성협약 홍보협력.생물다양성협약 논제에 대한 국가전략 등을 관련 이행당사자

들에게 전파하고,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이중 목적으로 수행한다.

<표 44>생물다양성협약 대한민국 사무국(가칭)의 전략체계

나.사무국(가칭)의 구성



- 190 -

구분 내용 비고

임무

-생물다양성협약 의제 파악 및 분석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논리 개발 등

-생물다양성협약 논의사항과 국내 정책의 연계방안 제시

-생물다양성협약의 정보교환기구 역할 수행

-생물다양성협약 홍보협력

인력

-전문가 5인,보조전문 인력 5인 및 행정인력 1인

․ 환경(국제)법,자원경제학,환경계획,생태학,정보관리,행

정관리부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그 이상 직급)5인과 연

구원급 5인,행정인력 1

인에 해당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제 내용과 국가 이행사항 등을 고려할 때,사무국에는 생태학,국

제(환경)법,식물학,미생물학,경제․사회학,보전생물학,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 확보가 필요하다.외부전문가의 outsourcing등을 고려하더라도,주요 논의분야를 담

당할 수 있는 전문가 5인,보조전문인력 5인 및 행정인력 1인의 최소인력이 필요할 것이

다.146) 전문분야로는 환경(국제)법,자원경제학,환경계획,생태학,보전생물학 부문이

다147).협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제의 내용과 빈도 등을 감안할 때,각 부문별 1인의

전문가,그리고 보조 전문 인력과 정보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고려한 것이다.

<표 45>생물다양성협약의 우리나라 사무국의 임무와 인력구성(안)

전문가의 직위는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선발기준에

더하여 국제협약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해 다음의 사항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표 46,표 47>.

146)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무국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둔다면,책임연구

원급 (또는 그 이상 직급)5인과 연구원급 5인,행정인력 1인에 해당한다.

147)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의제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분야는 동․식물․미생물 생

태학,생리학,유전학,환경계획학 등을 포함하는 자연과학 및 농학 분야,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이

미치는 영향 및 협약 이행에 관한 재정메카니즘 연구․분석 등에 관한 경제․사회․문화 분야,이들

각 의제들의 내용을 국제법 및 제도로 구체화하고 다른 국제법 및 협약과의 관계 등을 연구․분석하

기 위한 국제법 분야 등 다양하다.그중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외부의 전문 인력을 outsourcing

하더라도,환경(국제)법,자원경제(사회 경제 또는 재정)학,환경계획,생태학,보전생물학 분야의 인력

은 사무국에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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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통

-박사학위 소지자로 동 분야의 경험이 2년 이상일 것

-외국박사학위*소지자가 아닌 경우 외국에서의 경력이 적어도 2년 이상일 것

-학위 논문은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

-영어로 발표 및 협상이 가능할 것

*외국이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공식 언어로 쓰이는 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

는 국가를 지칭함

환경(국제)법

-환경법,국제법,비교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전공자

-생물다양성협약 분야에서의 환경(국제)법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자

-생물다양성협약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을 이해하고 있는 자

자원(사회)

경제학

-환경자원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전공자

-생물다양성협약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자

-생물자원의 미래자원으로서 가치를 이해하는 있는 자

환경계획

-환경계획 및 정책관련 전공자

-환경관련 분야의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자

-국제협약 절차 및 국내이행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자

생태학

-동물,식물,또는 미생물학 관련 분야의 전공자

-생물다양성협약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주제 분야의 메카니즘을 이해

하는 자

-국제협약 절차 및 국내이행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자

보전생물학

-보전생물학 관련 분야의 전공자

-생물다양성협약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주제 분야의 메카니즘을 이해

하는 자

-국제협약 절차 및 국내이행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자

내용

정보관리

-웹베이스 홈페이지 설계 및 관리분야 3년 이상 근무자

-웹베이스 홈페이지 단독 설계 경험자

-컴퓨터보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자

영문 에디터 -영·미권 대학 졸업자 (외국인 가능)

<표 46>생물다양성협약 우리나라 사무국의 책임연구원급 인력(안)

연구원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상기 책임연구원급과 동일하나,공통사항에서 외국석사

학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다만,정보관리,영문 에디터 및 행정관리의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7>.

<표 47>생물다양성협약 우리나라 사무국의 연구원급 인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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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ffice사용이 자유로운 자

행정관리

-회계학 또는 경영학 전공자

-각종 문서 작성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다.사무국(가칭)의 예산 및 예산조달 방안

예산.생물다양성협약의 우리나라 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약 16억8

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건비.사무국의 사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급(또는 그 이상)5인과 연구원

급 5인,행정인력 1인의 인건비이다.책임급 이상의 전문분야는 환경(국제)법,자원경제

학,환경계획,생태학 등이다.연구원급으로는 책임급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 및 정보

관리 분야로 5인이다.

사업비.

i)연구사업비: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생물다양성 주요의제에 대한 사업으로는 주요 의제별 다양한 연구사업이 요구되고

있다.예를 들면,주요 의제의 결과 또는 논의 자체 등이 우리나라 및 세계의 경제․사

회에 미치는 영향이다.그리고 이들 영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체계 구축이다.이는

각 논의 의제별로 진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들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도 고려할만 하다.예를 들면,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에 관한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물(유

전)자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대상국가와의 관련법,제도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생물(유

전)자원 수집 등에 따른 문제의 사전 해결 방안 모색과 궁극적으로는 국가간 협력을 이

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정보를 전달받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금이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CHM과의 자료를 전달받고 제공하

기 위한 정보관리체계가 미흡하다.본 연구보고서 ‘제III장 1.생물다양성협약과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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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천원) 내역 비고

계 1,680,000

인건비 430,000

-책임급 50,000천원/인 x5인 =250,000천원

-연구원급 30,000천원/인 x5인 =150,000천원

-행정원 30,000천원/인 x1인 =30,000원

한국환경정

책․평가연

구원 기준

사업비 1,130,000

-연구 및 사업비 550,000천원

․생물다양성 주요의제에 대한 연구사업 50,000천원/건

x10건 =500,000천원

․우리나라 생물다양성협약의 정보교환기구 체계 구축

및 운영 300,000천원

-여비 130,000천원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제시되고 있는 <그림 6>에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풍부도는 몽

골,사우디아라비아,북아프리카 국가,유럽국가 들과 같이 세계에서 비교적 단계의 생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이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이 실제로 세계적으

로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시될 수도 있으며,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현황

에 관한 과학적인 결과자료를 정확하게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

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현재로서는 어느 요인에 의해 이러한 우리나라 생물다양

성의 등급이 매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정기적이고 공식적

으로 제공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자료의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국가와 국가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우리나라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의 정보전

달시스템이 시급히 구축해야 하며,이러한 체계에 매년 정보 자료를 추가 및 보강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ii)여비: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회의 및 SBSTTA회의 등 우리나라의 입장을 논리적으

로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회의 참여를 위한 여비 등

을 포함하는 출장비이다.

iii)공청회 개최 등 연구부대사업비: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

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비용이다.

경상운영비.사무국(50평 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공과금,자산관리유지

비,일반운영비 등이다.

<표 48>생물다양성협약 우리나라 사무국의 임무 수행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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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회의 참여 100,000천원(책임급 5인 5회,유럽

기준,8박9일 기준)

․국내여비 30,000천원(책임급,서울 대전,2박3일 기준,

5인,10회;연구원급,서울 대전,2박3일 기준,5인,10

회)

-공청회 개최 등 연구부대사업 200,000천원

경상운영비 120,000

-기본공과금 20,000천원

-자산관리유지비 500,000천원

-일반운영비 500,000천원

시설 50평

기준

*2006년 12월 기준가격임

예산조달.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제

시하기 위한 기본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사무국에 주어지는 임무는 국가가 기본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이다.따라서 사무국

의 설치 및 운영이 결정될 경우,예산을 조달하는 방법과 과정은 명확하다.생물다양성

협약 우리나라 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출연되어야

한다.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의 예산으로 설정되어 생물다양성협약의 우리나라 사무국

의 마련 및 운영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4.대한민국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가칭)의 마련을 위한 법․제도의 개정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부처가 다수이고,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을 생물다양성협의회의

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관련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조직의 운영에 각 관련부처의

업무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고리를 두어야 하며,각 관련부처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반드

시 얻어야 한다.생물다양성협의회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마련된 기구이므로,이를

활용하여 각 관련부처로부터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신설에 대한 합의를 얻어야 한다.

사무국의 기능이 생물다양성협약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 부처간 생물다양성에 관한 업무

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관련 정부부처조직과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연계하고 이행하기 위한 상호간에 도움을 주기위한 기구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또

한 이 기구의 이행단계에서 각 관련부처에서 추천하는 전문 인력들이 공동의 목표를 두

고 함께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이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법의 개정이다.대상되는 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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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1(가칭,대한민국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①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대응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가칭,대한민국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정보의 수집․관리․제공․홍보 및 교류 확

대를 위한 업무를 행한다.

1.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된 국제 협약에 관한 정보

3.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정보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4.생물다양성협약과의 정보교환기구 역할

5.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생물다양성 정보 수집․처리․관리․보급기술 표준화 등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

회의 대응

7.그 밖에 생물다양성협약 관련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에서 추천하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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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1.요약 및 결론

역동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

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의제,우리나라에서 협약의 효율적 이

행을 위해 주어진 여건과 기본원칙을 확인하고,현재 및 향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

되고 있는 주요 의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세가지이다.첫째,생물다양성의 보전:둘째,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셋째,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이

다.1994년 11월 바하마의 낫소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회의 이후 2006년 3월까지 8차

례의 당사국회의가 진행되었다.협약에서 논의되는 주요의제는 7개의 주제별 프로그램

(ThematicProgrammes)과 그 외 다수의 교차이슈(Cross-cuttingIssues),그리고 기타 전

략이슈(StrategicIssuesforEvaluatingProgressorSupportingImplementation)들로 구

분된다.이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각 주제에 대한 논의의

배경,주요논의내용,주요국의 입장 및 의제의 이행현황,제8차 당사국 회의의 결정사항,

향후전망,그리고 우리의 입장 또는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본 연구에서

선택한 11개의 주요 주제는 i)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ii)침입외래종,iii)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iv)유인조치,v)생물자원에 관한 원주민의 전통지식,vi)생태

학적 접근,vii)전지구적 분류 사업,viii)보호지역,ix)영향평가,x)2010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xi)의사교환,교육 및 공공인식이다.

주요 의제의 분석결과,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의 당위성이 국제

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협약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입장은 일치하지

않는다.이러한 배경에는 이 협약의 둘째와 셋째 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지

속가능한 이용과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협약의 진행에 의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들과



- 197 -

그러하지 않은 국가들이 때로는 극명하기 나누어지고 있다.각 국가들은 지역간,선진국

간,개도국간 그룹이 형성되어 그룹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제3세계 국가들이 협

약 당사국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바,이들에 의하여 회의가 이끌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선진국 측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됨에 따라 선진

국 측의 소극적인 참여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자원보유국이며 개도국들은 생물자원

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생물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등의 주장을 통하

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반면 선진국 측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이러한 선진국 vs개도국,

생물자원 부국 vs빈국의 대립구도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발전단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

이 지속되고 있다.최근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의 자원보호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생물자원의 보유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협약의 분위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생물다

양성의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보다는 국제적으로 경제,사회,정책적인 쟁점사안으

로 비약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국가들의 그룹 협상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

거나 향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첫째,자생 생물의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지역 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둘째,이러한 자원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전통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국내외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셋째,생물다

양성 보전을 위한 국민의 의식제고이다.넷째,생물다양성보전 사업의 촉진화이다.

반면에,협약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거나 향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첫째,생물(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식주에 필

요로 하는 생물자원의 수입에 어려움이 높아질 것이다.둘째,국내 각종 개발 사업이 제

한을 받게 되고 자원의 보전을 위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셋째,생물(유전)자

원의 부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이에 따라 생물자원의 대외의존이 큰 우리나라

는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넷째,선진국의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움

직임은 해외의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의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추가적

인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으나 그간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

국회의 및 관련 회의에 대응하여 온 우리나라의 이행과정 등을 볼 때,다음과 같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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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적할 수 있다.첫째,협약의 이행체계 미흡이다.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이용

등에 관한 관련부처의 역할과 업무를 아우르는 협약 책임부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행

해야 할 책임이 있다.환경부는 생물다양성국가전략,생물다양성보전방침을 마련하였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국가적 이행체계인 ‘생물다양성협의회’를 마련하였으나,

이 기구의 실질적인 기능이 수행하지 못하였다.종합하건데,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협약 책임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둘째,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의 부재이다.셋째,협약의 당사국 회의 등 관련회의 참여자 및 전담

인력의 지식 및 경험 미흡이다.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고 있으나,의제의 검토 및 회의 참가자들이 자주 바뀌고 있다.협약의 의제에 대해서

수년 동안 일관성 있게 검토하고 이에 대해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회의

의 진행 및 의제에 대해 경험이 있는 인력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이로 인하여 협약회

의의 의제검토 내용이 미흡하고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낮은 것이다.넷째,주요 논제에

대한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대상국가로 영국,일본,캐나다,뉴질랜

드,중국을 선택하였다.이들 국가들의 대응체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첫째,인터넷자료와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존의 자료들로서는 각 국가의 생

물다양성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영국,일본,캐나다의 협약

국가이행체계가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구체적이고 짜임새가 있었다.둘째,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에 대한 책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 또는 관련 기관이 정해져

있다.셋째,각국의 주관부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넷째,각국은 생물다양성

협약(생물다양성 보전)이행을 위한 국가 비전,목표,원칙이 제시되어 있는 국가 전략

보고서(strategyreport)또는 국가 실행 계획(actionplan)을 마련하고 있다.다섯째,국가

생물다양성보전계획의 이행 상황 평가(보고서)및 장기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하고 있다.

여섯째,각국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주무부서(focalpoint)에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응하

기 위한 자문 또는 전담이행조직(정부부처,정부기관,상설 위원회)을 갖고 있다.일곱째,

영국,뉴질랜드,캐나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단

독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인식하여,정부의 정책 이행을 돕고,자문,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및 비정부단체 그룹을 정책이행 수단에 포함시키고 있다.여덟째,영국과

캐나다,뉴질랜드는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및 보전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으며,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간 추진을 계획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아홉째,생물다

양성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기구의 필요성이다.뉴질랜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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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부문의 업무에 관련하여,관련 부처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부처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중앙정부조정그룹(centralgovernmentcoordinatinggroup)이 있다.

열째,이들 국가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와 SBSTTA 등 관련회의에 전문가를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체계 마련에 있어 원칙 및 기본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

다.첫째,우리나라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 체계 (구성,연계 등)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다.둘째,현재의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정부 부처 및 관련연구기관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참여시키는 것이다.셋째,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의 관련 법률․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넷째,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

에 걸 맞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태동과 전개되는 과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체계 마련에 있어

원칙 및 기본요건을 고려할 때,i)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명시하고 있는 「생

물다양성협의회」를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총괄 및 심의 의결기구로 그 기

능을 활성화하며,ii)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논제를 파악하고,논제별 주요 이슈를 조

사․검토하며,생물다양성 협약의 당사국회의를 포함한 관련 회의 논제의 전문적 검토와

회의를 전담할 수 있는 상설기구인 「(가칭)대한민국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하 ‘사무

국’으로 칭함)」을 생물다양성협의회의 하부기구로 정부 부서(예,환경부 본부 또는 국립

환경과학원 등)내에 설치하는 방안과 생물다양성협의회의 사무국을 정부부서가 아닌 정

부출연기관에 두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였다.협약의 대한민국 사무국을 환경부 또는 국

립환경과학원 등에 설치하게 될 경우,정부조직의 일환으로 사무국이 마련되기 때문에

예산 및 인력 유지 등,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현행

제도의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문가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없을 것이다.협약의 대한민국 사무국을 정부출연기관에 마련할 경우,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정부출연기관은 조직력과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으

며,또한 공익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정부사업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더욱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우,생물다양성협약에 관련된 다수의 연

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고,다수의 전문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환경영향평가검토

등 정부의 다양한 공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어,생물다양성협약의 사무국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당 부문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생물다양성협약의 사무국을 한국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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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연구원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가칭,이하 사무국으로 칭함)의 기능 및 임무 등을 고려할 때,

사무국에는 생태학,국제(환경)법,식물학,미생물학,경제․사회학,보전생물학,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외부전문가의 outsourcing등을 고려하더라도,

주요 논의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5인,보조전문인력 5인 및 행정인력 1인의 최소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생물다양성협약의 우리나라 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은 매년 약 16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생물다양성협약 우리나라 사무

국의 임무와 업무는 국가가 기본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사무국의 예산은 정부의 일

반예산에서 출연되어야 한다.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의 예산으로 설정되어 생물다양성

협약의 우리나라 사무국의 마련 및 운영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부처가 다수이고,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을 생물다양성협의회의

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첫

째,관련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조직의 운영에 각 관련부처의 업

무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고리를 두어야 하며,각 관련부처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둘째,이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법의 개정이다.대상되는 법은 자연환경보

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어 질 논의내용 들은 점점 그 범위가 확산되고 전문적인 내

용들로 구성될 것이다.더욱이 기후변화협약에서의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

향 등을 포함하는 생태계 적응문제가 주요 논제로 전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이러한

지구적인 이슈로 인하여 창설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산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이미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주관되고 있는 국제회의는 연간 수

십건에 달하고 있는 것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또한 각 회의별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과 참여해야 할 회의의 논의 깊이도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의제의 내용과 과정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인력으로 구성된

팀에 의한 간헐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

는 사항은 우리나라의 환경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주관되는 회의의 논의 동향을 볼 때,더욱이 이러한 경

향은 더욱 빨라지고,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국가와

국간의 협상테이블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고,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국제동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해 깊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의제

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이에 대한 문제를 유리한 조건으로 타협하기 위한 깊고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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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을 갖고,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해야 한다.그것이 향후 우리의 생물다양성

을 보전하고,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2.연구과제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역동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대응체계

구축하기 위해 수행한 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첫째,제안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체계는 협약업무의 실제적인 이행과정에서 이행체계(안)적

용에 따른 부분적인 수정은 필요할 것이다.제안하고 있는 이행체계는 생물다양성협약에

관련된 국내외 현황과 관련 국제 협약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초석으로 하여 가장 적절

한 것으로 예산되는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따라서 제안체계를 현장에서 시뮬레이션 한

바 없다.따라서 제안하고 있는 이행체계(안)는 협약업무의 실제적인 이행과정에서 부분

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생물다양성협약 이행조직으로 제안하고 있는 가칭,생물다양성협약 대한민국 사

무국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의 Roadmap및 주요 우선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제안서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사무국이 추진해야 할 업무의 방향을 큰 틀에서

제공하고 있다.세부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의 Roadmap및 주요

우선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 제안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논의 의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주요 논제에 대한 구체적인 외국의 대응 및 동향 분석

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의 미흡이다.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협약의 주요 논의

주제는 11가지이다.그 외 주요 논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과제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본

연구에서 선택한 11개의 주요 주제는 국가와 환경부의 입장과 연구진의 전문부문을 고

려하고,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할 협약의 이행조직 등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의 파악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협약의 다른 주요 주제가 다수

있을 수 있다.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그

리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11개 주제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그리고 연

구기간 및 참여인력 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부문이 있다.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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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Cancun선언문

1.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관심과 우선권을 촉구하기 위한 자문

과 협력의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로 “Group of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를 결성한다.

a.생물다양성을 다루는 국제적 포럼에서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

들을 조정한다.

b.원산국에서의 현지내 및 현지외 보전을 장려하고,그 지역 수준에서 유전 물질의 보

전과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통기술의 이용과 개발에 투자하

고,자원을 목록화 하는 연대 계획을 개발한다.

c.재화와 용역 그리고 이익들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는 생물학적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부터 비롯되며,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

치는 건강 문제를 극복하며,우리의 문화적 온전성을 보전하는 목표들 사이에서 찾아

가는 것이 확실하다.

d.정보를 교환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저마다의 국가법과 규제들이 조화를 이

루게 하는 공동의 조사 방법은 생물학적,유전적 자원으로의 접근과 그것들의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부터 비롯되는 이익의 공유는 물론 관련 지식을 포함한다.

e.소지역들의 노력과 발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생물학적 자원들의 보전과 지

속가능한 이용의 동기유발을 위한 규제 구조를 설립한다.

f.생명공학의 발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로부터 발생되는 재화와 용

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문가 교환,인력자원 양성,연구 지향적인 제도적

수용력의 개발을 포함 훨씬 더 과학적이고,기술적인 그리고 생명공학적인 협력을 발

전시킨다.

g.전략적 기회와 동맹 형성을 위한 중요 요소로서 여기에서 맡겨진 협력 목표들에 도

달하기 위한 서로의 적절한 정보와 가능한 재원은 물론 국가적 경험,합의,진행 중

인 프로젝트를 수반하는 연구 센터들을 위해 생물학적 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하는 정보 체계를 수립한다.

h.생물다양성과 구성요소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효과적으로 장려

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 체계의 수립을 모색한다.

i.보다 효과적인 남-남 협력의 틀에서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존,지속가능한 이용

을 위하여 전략적인 계획과 양자간 협정,지역적이고 국제적인 동의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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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된 계획에 따라 협력의 규모를 확대하려 노력하는

megadiverse국가들,국제적인 재정 기구와 기관,재단 그리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기증을 통한 특별기금을 만드는 편의와 실행가능성 검토한다.

k.다른 국가들,민간 부문 그리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협력의 정신으로 상호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megadiverse국가들의 자연 유산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 그리고 유전자원의 보존,지속가능한 이용,이익의 공유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l.공공정책들과 전통 사회,지역적 사회를 위한 융자를 통하여 그들의 혁신기술들을 그

사회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적으로의 실용 가능한 계획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상표 및 본래의 명칭 등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여 전통지식의 개발을 강화

한다.

m.다른 특징의 기구와 체계에 기반을 둔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제도의 개발

을 촉구한다.

o.민간 기관 또는 학회로 부정적인 관습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유전자원의 비합

법적 취득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고 원시 국가들의 유전자원에 대한 최종적인 이

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구를 만든다.

2.우리는 아직 생물다양성협약,바이오안전성을 위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기후변화에 관

한 교토의정서 비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당사국이 될 것을 요청한다.

3.우리는 정부 그리고 전문가 수준에서 정기적인 모임에 동의하고 매년 정부 회의의 결

과를 정할 것을 동의한다.모임의 영속성과 국가간 협력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차후 여기에서 부과된 합의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 주체국이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4.마지막으로 Like-MindedMegadiversityCountries의 이번 첫 모임을 성공적으로 개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Mexico국민과 정부에 사의를 표한다.



- 210 -

<부록 2>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한 생태계,서식지 혹은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 유입 방지 및 영향 저감 지침

<VI/23Annex>생태계,서식지 혹은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 유입 방지 및 영향 저

감 지침(GuidingPrinciplesforthePrevention,Introduction and Mitigation of

ImpactsofAlienSpeciesthatThreatenEcosystems,HabitatsorSpecies)

A.General

1.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Approach)원칙:1992년 리우회의 원칙15와 생물

다양성협약 전문에 기초하여 작성.외래종의 위협148)에 관한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침입외래종의 박멸,억제(containment),관리(control)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2.3단계 원칙(Three-stageHierarchicalPrinciples):우선적으로 침입외래종의 유입

을 차단하고,이후에는 조기 발견과 빠른 대응(earlyactions)에 주력하며,박멸할

필요성에 따라 외래종의 박멸(원칙 14참조)혹은 억제(원칙 15참조)실시

3.생태계 접근법(Ecosystem Approach)원칙 :제5차 당사국 회의 결정문 6항과 같

이 생태계 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침입외래종에 대한 방법 논의

4.각국의 역할(RoleofStates):침입외래종의 이동,의도적 유입에 따른 위해 확산

우려,의도적 유입이 위해는 없을 지라도 비의도적 유입으로 이어질 우려 등에

관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적절한 개별적․협력

적 방안 모색

5.연구 및 모니터링(ResearchandMonitoring):생물다양성의 기본 분류학(baseline

taxonomicstudy)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침입외래종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침입종의 역사 및 생태학,침입외래종의 생물학적 특성 및 생태계,종,유전

자 단계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6.교육 및 공공인식(EducationandPublicAwareness):침입외래종의 관리를 위해

서는 교육 및 공공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이를 통해 완화(mitigation)방안에

148)결정문 VI/23부속서 각주 中 -(vii)"위해성 분석(riskanalysis)"는 다음을 지칭한다:(1)과학

적 정보(예,위해성평가)를 이용한 위해종 유입의 결과 및 토착화(establishment)가능성 평가

(assessment),(2)이러한 위해 요소를 감소 혹은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방안들을 사회․경제

및 문화를 고려하여 모색(identification).“위해성 분석”에 대한 지침 1,10및 위 각주의 정의에 대하

여 제6차 당사국회의에서 호주가 정의의 모호성(unclearlanguage)을 이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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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역 사회 및 관련 그룹의 참여유도 가능

B.Prevention

7.국경관리 및 격리방안(Bordercontrolandquarantinemeasures):법률제정과 정

책을 통해 국가가 관리

8.정보 교환(Exchangeofinformation):정보교환체계(CHM)를 통해 유입 일지,이

웃 국가에 대한 위해도,분류정보,침입외래종의 생태 및 유전적 특성과 관리 방

안 등 관련 정보 교환

9.능력배양 등 협력활동(Cooperation,includingcapacity-building):인접국가,거래

국(tradingpartners),생태계 및 침입의 역사가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정보교환,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약을 통한 외래종 거래 관리,기술이전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협동 연구 등을 통해 역량 형성의 방법으로 협력 구축

C.IntroductionofSpecies

10.의도적 도입(InternationalIntroduction):외래종의 의도적 도입 혹은 결과적인

의도적 도입이 처음 시도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위해성 검토 없이 이루어

수 없으며 생물다양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입증 책임(burdenofproof)이 있어

야 함.의도적 도입에 관한 결정은 또한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approach)에

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적 근거의 불충분함이 의도적 외래종의 도입을 봉쇄하는

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됨

11.비의도적 도입(UnintentionalIntroductions):각국은 비의도적 외래종 도입에 관

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비의도적 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 적절한 위해성 검토를 실시해야 함

D.MitigationofImpacts

12.영향 저감(MitigationofImpacts):침입외래종이 정착(establishment)하면 박멸,

억제,완화하려는 방안들이 취해져야 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인간,환경,농업에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예방적 측면에서 완화정책은 초기 단계

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각국 법과 정책 하에,외래종 유입을 초래한 개인 혹은 단

체가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복원에 필요한 재정에 책임을 져야 함

13.박멸(Eradication):대개의 경우 박멸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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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필수적.자문 등에 있어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1차적 박멸뿐만 아니

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간접영향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함

14.억제(Containment):생물체(organisms)의 종류나 수(population)가 많지 않아 박

멸하려는 노력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경우 정기적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개체의 유입은 근절하는 억제가 적절함

15.관리(Control):침입외래종의 수와 영향을 줄이는데 초점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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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부속서에 명시된 의사교환,교육 및 공공인식(CEPA,Communication,

Education& PublicAwareness)국제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3가지 구성요소

CEPA국제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구성요소 1:CEPA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 수립

이행목적

․새로운 정보기술과 전통적 의사교환 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

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를 설립 및 관리한다.

․국가,지역,지방의 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을 위한 네트워크 설립을 촉진한다.

․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과 관련된 현 네트워크간의 시너지(synergy)효과를 제고한

다.

제안활동

․가능하다면 현 이니셔티브의 바탕위에 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에 관한 국제 네트워

크 설립을 위한 전자포탈(electronicportal)과 정보보급대안체계(alternativeinformation

disseminationmechanism)를 만든다.전자포탈은 인터넷 중심의 기술,CD-ROM,DVD

등과 같은 새로운 홍보수단들로 구성되며 정보보급대안체계는 브로셔,팜플렛과 같은

전통적 대중매체와 연극,음악,춤과 같은 의사교환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잠재적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확인을 위하여 등록체계(registry)를 활용한다.즉,교육

과 의사교환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 및 네트워크 (정부간,비정부간,원주민,종교,산업

계,농업,어업,산림,관광,대중매체 등에 관한)에 대한 등록체계를 만든다.

CEPA국제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구성요소 2:지식 및 전문기술 교류

이행목적

․전문가간의 지식과 전문기술 교류를 증진시키고,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의 발전

및 혁신을 강화한다.

․제13조의 내용과 같이 당사국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지식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제안활동

․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 의제에 대한 당사

국들의 국가보고서를 분석한다.

․정보교환체계(clearing-housemechanism)를 이용하여 생물다양성 지식에 접근하는 링

크들과 정보를 찾는 방안들을 제공한다.

․인터넷,워크샵,CD-ROM,출판물을 통해 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에 관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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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례연구들을 수집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한다.

․모범적 사례연구에 이용된 방법과 기준에 관한 지식을 교환한다.

․저작권이 해제된 그래픽이나 자료를 사용하여 가능한 재원 하에서 각색 또는 수정

(adaptation)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구성요소 1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요소 2의 제안활동을 구

체화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CEPA국제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구성요소 3:CEPA에 대한 역량강화

이행목적

․생물다양성을 다른 부문에 포함시켜 주류화(mainstream)시킬 수 있는 당사국들의 역

량을 개발한다.

․교육자들과 의사교환자들(communicators)의 전문적 역량을 개발한다.

․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

지한다.

제안활동

․사무업무,지도(coaching),메뉴얼,체크 리스트 작성,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는 방

법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제공한다.

․전문인력 교환시스템을 설치한다.

․트윈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에 관한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의사교환,교육과 공공인식에 대한 연구와 실행간의 시너지를 높인다.

․우수사례를 가려낼 수 있는 평가원칙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을 수립할 수 있

는 역량을 배양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사교환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생물다양성 이슈를 홍보하는 저널리스트와 방송관계자간의 파트너쉽

을 마련한다.

․재정마련을 위한 능력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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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andVenueMeeting Meeting

Year1991

24June-3July1991
Geneva,Switzerland

Third Session ofthe IntergovernmentalNegociating Committee fora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IntergovernmentalCommitteeon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23September-3October1991
Nairobi,Kenya

Fourth Session oftheIntergovernmentalNegociating Committeefora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IntergovernmentalCommitteeon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Year1992

11-19May1992
Nairobi,Kenya

Fifth Session ofthe IntergovernmentalNegociating Committee for a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IntergovernmentalCommitteeon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Year1993

11-15October1993
Geneva,Switzerland

FirstSession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ontheConventionon
BiologicalDiversity
IntergovernmentalCommitteeon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Year1994

20June-1July1994
Nairobi,Kenya

SecondSession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ontheConventionon
BiologicalDiversity
IntergovernmentalCommitteeon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28November-9December1994
Nassau,Bahamas

FirstOrdinary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Convention
on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Year1995

4-8September1995
Paris,France

First Meeting of 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6-17November1995
Jakarta,Indonesia

Second Ordinary Meeting ofthe Conference ofthe Parties to 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Year1996

22-26July1996
Aarhus,Denmark

FirstOrdinaryMeetingoftheOpen-EndedAdHocworkingGroupon
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6September1996
Montreal,Canada

Second Meeting of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4-15November1996
BuenosAires,Argentina

Third 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Year1997

7-10March1997
Jakarta,Indonesia

Firstmeetingofexpertsonmarineandcoastalbiologicaldiversity
MarineandCoastalBiodiversity

12-16May1997
Montreal,Canada

SecondOrdinaryMeetingoftheOpen-EndedAdHocworkingGroupon
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5-29June1997
Bonn,Germany

First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Building the 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1-5September1997
Montreal,Canada

Implementing the Clearing-House Mechanism:National,Regionaland
InternationalExperiences
Clearing-HouseMechanism

1-5September1997
Montreal,Canada

Third Meeting of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부록 4>생물다양성협약의 사무국 주관 주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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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October1997
Cartagena,Colombia

FirstCHM regionalworkshopinLatinAmericanandtheCaribbean
Clearing-HouseMechanism

13-17October1997
Montreal,Canada

ThirdOrdinaryMeetingoftheOpen-EndedAdHocworkingGroupon
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7-29October1997
Gödöllo,Hungary

SecondCHM regionalworkshopinCentralandEasternEurope
Clearing-HouseMechanism

24-28November1997
Madrid,Spain

FirstWorkshoponTraditionalKnowledgeandBiologicalDiversity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3-5December1997
KualaLumpur,Malaysia

ThirdCHM regionalworkshopinAsia
Clearing-HouseMechanism

Year1998

1January-31December1998
Meetings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during1998
Clearing-HouseMechanism

5-13February1998
Montreal,Canada

FourthOrdinaryMeetingoftheOpen-EndedAdHocworkingGroupon
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5-7March1998
Nairobi,Kenya

FourthCHM regionalworkshopinAfrica
Clearing-HouseMechanism

4-15May1998
Bratislava,Slovakia

Fourth 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20-23July1998
Florence,Italy

SecondInternationalExpertMeetingon"BuildingtheClearing-house"
Clearing-HouseMechanism

17-28August1998
Montreal,Canada

FifthOrdinaryMeetingoftheOpen-EndedAdHocworkingGroupon
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Year1999

1January-31December1999
Meetings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during1999
Clearing-HouseMechanism

14-19February1999
Cartagena,Colombia

SixthOrdinaryMeetingoftheOpen-EndedAdHocworkingGroupon
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2-23February1999
Cartagena,Colombia

FirstExtraordinary Meeting ofthe Conference ofthe Partiesto 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1-25June1999
Montreal,Canada

Fourth Meeting of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28-30June1999
Montreal,Canada

IntersessionalMeetingontheOperationsoftheConvention
Operationsof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15-19September1999
Vienna,Austria

InformalConsultationontheprocesstoresumetheExtraordinaryMeeting
ofCOPtoadoptaprotocolon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5-17September1999
Paris,France

FirstLiaisonGroupMeetingonEcosystem Approach
EcosystemApproach

20-22September1999
Rome,Italy

FirstLiaisonGrouponAgriculturalBiologicalDiversity
AgriculturalBiodiversity

24-25September1999
Montreal,Canada

FirstLiaisonGroupMeetingonIndicators
Identification,MonitoringandIndicators

27-29September1999
Montreal,Canada

FirstLiaisonGroupMeetingonDrylands
DryandSub-HumidLandsBiodiversity

1-5October1999
SanJosé,CostaRica

FirstMeetingofthePanelofExpertsonAccesstoGeneticResourcesand
Benefit-sharing
AccesstoGeneticResourcesandBenefit-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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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October1999
Manila,Philippines

Expertconsultationoncoralbleaching
MarineandCoastalBiodiversity

Year2000

1January-31December2000
Meetings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during2000
Clearing-HouseMechanism

29January2000
Montreal,Canada

OrganizationalMeeting of the IntergovernmentalCommittee for the
CartagenaProtocol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31January-4February2000
Montreal,Canada

Fifth Meeting of 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27-31March2000
Seville,Spain

FirstMeetingoftheAdHocOpen-EndedInter-SessionalWorkingGroup
onArticle8(j)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13-14May2000
Nairobi,Kenya

RegionalMeetingsfordeveloping countriesin Preparation forthe5th
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
ConferenceoftheParties

14May2000
Nairobi,Kenya

BureauofCOP4
ConferenceoftheParties

15-26May2000
Nairobi,Kenya

FifthOrdinary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Convention
on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24May2000
Nairobi,Kenya

HighLevelSegment-5th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
ConferenceoftheParties

11-13July2000
Paris,France

FirstCBD/UNESCO ConsultativeWorkingGroupofExpertsonBiological
DiversityEducationandPublicAwareness
Communication,EducationandPublicAwareness

11-13September2000
Montreal,Canada

MeetingofTechnicalExpertsontheBiosafetyClearingHouse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4-15September2000
Montreal,Canada

Meeting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totheCartagenaProtocolon
Biosafety(ICCP)Bureau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7September2000
CapeTown,SouthAfrica

LiaisonGroupMeetingonAlienInvasiveSpecies-BacktoBackwiththe
GlobalInvasiveSpeciesProgrammeMeeting
InvasiveAlienSpecies

26September2000
Washington D.C.,United States
ofAmerica

SBSTTABureauMeeting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24-25-27-29October2000
Bali,Indonesia

LiaisonGrouponCoralReefs.Backtobackwith9thInternationalCoral
ReefSymposiuim (ICRS)
MarineandCoastalBiodiversity

19-21November2000
Bergen,Norway

Second CBD/UNESCO Consultative Working Group of Experts on
BiologicalDiversityEducationandPublicAwareness
Communication,EducationandPublicAwareness

23November2000
Montreal,Canada

GlobalTaxonomyInitiativeCoordinationMechanism
GlobalTaxonomyInitiative

27November-1December2000
Montreal,Canada

TechnicalExpertGrouponForests
ForestBiodiversity

10December2000at10h00a.m.
Montpellier,France

Bureau Meeting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fortheCartagena
ProtocolonBiosafety(ICCP)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1-15December2000
Montpellier,France

FirstMeeting ofthe IntergovernmentalCommittee forthe Cartagena
ProtocolonBiosafety(ICCP1)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Yea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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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anuary-31December2001
Meetings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during2001
Clearing-HouseMechanism

24-26January2001
Rome,Italy

SecondLiaisonGrouponAgriculturalBiologicalDiversity
AgriculturalBiodiversity

6-9February2001
SanJosé,CostaRica

CentralAmerican Workshop and TaxonomicNeedsAssessmenton the
GlobalTaxonomyInitiative
GlobalTaxonomyInitiative

26-28February2001
Nairobi,Kenya

RegionalMeeting on Biosafety Clearing-Houseand theClearing-House
Mechanism inAfrica
CartagenaProtocolonBiosafety,Clearing-HouseMechanism

27February-1March2001
CapeTown,SouthAfrica

GlobalTaxonomyInitiativeRegionalMeetinginAfrica
GlobalTaxonomyInitiative

11March2001(2p.m.)
Montreal,Canada

SBSTTABureauMeeting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11 March 2001 (10 a.m.to 1
p.m.)
Montreal,Canada

InformalAdvisoryCommitteeMeetingoftheClearing-House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11March2001
Montreal,Canada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proposed Global Strategy for Plant
Conservation
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12-16March2001
Montreal,Canada

Sixth Meeting of 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14March2001(1-3p.m.)
Montreal,Canada

Meeting with SBSTTA FocalPoints,CHM FocalPoints,and Informal
AdvisoryCommitteeoftheCHM
Clearing-HouseMechanism

19-20March2001
Montreal,Canada

Liaison Group Meeting of Technical Experts on the Biosafety
Clearing-House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9-22March2001
Montreal,Canada

PanelofExpertsonAccessandBenefit-Sharing
AccesstoGeneticResourcesandBenefit-sharing

21March2001
Montreal,Canada

MeetingoftheICCPBureau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3-27April2001
Edinburgh,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echnicalExpertsGrouponForests
ForestBiodiversity

17-18May2001
London,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SecondInformalConsultation
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28-30May2001
Mahé,Seychelles

WorkshopontheStrategicPlan
StrategicPlan/2010Targets

4-7June2001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WorkshoponBiologicalDiversityandTourism
BiologicalDiversityandTourism

13-15June2001
Paris,France

ExpertMeetingonHandling,Transport,Packagingand Identificationof
LivingModifiedOrganisms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8-20June2001
Paris,France

WorkshoponLiabilityandRedressundertheCBD
LiabilityandRedress-Article14(2)

9-10July2001
Havana,Cuba

MeetingoftheICCPBureau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1-13July2001
Havana,Cuba

Open-ended Meeting of Experts on Capacity-Building for the
ImplementationoftheBiosafetyProtocol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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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July2001
Havana,Cuba

International Workshop on FinancialSupport for NationalBiosafety
Frameworks(Co-organizedwithUNEP)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6-17July2001
Havana,Cuba

WorkshoponFinancingforBiodiversity(Co-organizedwithGEF)
FinancialResourcesandMechanism

4-6September2001
Lima,Peru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al Meeting on the Biosafety
Clearing-House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7September2001
Lima,Peru

Latin Americaand Caribbean RegionalMeetingon the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24-27September2001
Maputo,Mozambique

AfricanRegionalWorkshoponSustainableUseofBiologicalDiversity
SustainableUseofBiodiversity

25September2001
Nairobi,Kenya

ICCPBureauMeeting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6-28September2001
Nairobi,Kenya

Open-EndedMeetingofExpertsonCompliance.BacktoBackwithICCP
2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7-28September2001
Nairobi,Kenya

LiaisonGroup MeetingofTechnicalExpertsonthePilotPhaseofthe
BiosafetyClearing-House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8-29September2001
Bonn,Germany

Pan-European Workshop on Building theCHM Partnership:Facilitating
ScientificandTechnicalCooperation
Clearing-HouseMechanism

1-5October2001
Nairobi,Kenya

Second Meeting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fortheCartagena
ProtocolonBiosafety(ICCP2)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6October2001
Nairobi,Kenya

JointCOP5/ICCPBureauxMeeting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9October2001
Montreal,Canada

LiaisonGrouponArticle8(j)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10-12October2001
Montreal,Canada

WorkshoponIncentiveMeasures
Economics,TradeandIncentiveMeasures

22-26October2001
Leigh,New Zealand

TechnicalExpertGrouponMarineandCoastalProtectedAreas
MarineandCoastalBiodiversity

22-26October2001
Bonn,Germany

FirstmeetingoftheAd-HocOpen-endedWorkingGrouponAccessand
Benefit-Sharing
AccesstoGeneticResourcesandBenefit-sharing

5-7November2001
Bilbao,Spain

Third CBD/UNESCO Consultative Working Group of Experts on
BiologicalDiversityEducationandPublicAwareness
Communication,EducationandPublicAwareness

6November2001
Montreal,Canada

MeetingoftheICCPBureau(ByTeleconference)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1November2001(1-5p.m.)
Montreal,Canada

Meeting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t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12-16November2001
Montreal,Canada

Seventh Meeting of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14November2001(1-3p.m.)
Montreal,Canada

Meeting with SBSTTA FocalPoints,CHM FocalPoints,and Informal
AdvisoryCommitteetotheCHM
Clearing-HouseMechanism

19-21November2001
Montreal,Canada

Open-endedintersessionalmeetingontheStrategicPlan,NationalReports
andtheimplementationoftheConvention
StrategicPlan/2010Targets

26-30November2001
Zomba,Malawi

Southern Africa RegionalTraining Workshop on the Commonwealth
KnowledgeNetworkandCHM
Clearing-House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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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02

9-12January2002
Hanoi,VietNam

AsianRegionalWorkshoponSustainableUseofBiologicalDiversity
SustainableUseofBiodiversity

19January2002
Nairobi,Kenya

AfricanMeetingonCapacityBuildingfortheBiosafetyClearing-Houseto
beheldback-to-backwiththeUNEP-GEFAfricanRegionalWorkshopon
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9January2002
Nairobi,Kenya

AfricanMeetingoncapacity-buildingfortheBiosafetyClearing-House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1-25January2002
Helsinki,Finland

FirstMeeting ofthe Ad-Hoc TechnicalExpertGroup on Biological
DiversityandClimateChange
ClimateChange

28-30January2002
Accra,Ghana

WorkshoponForestsandBiologicalDiversity
ForestBiodiversity

3February2002(9h00to17h00)
Montreal,Canada

ImpactsofGeneticUseRestrictionTechnologiesonIndigeneousandLocal
Communities,andonFarmers'RightsinkeepingwiththeRevisionofthe
InternationalTreatyonPlantConservationforFoodandAgriculture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4-8February2002
Montreal,Canada

Second Meeting on the Ad HocOpen-Ended Inter-sessionalWorking
GrouponArticle8(j)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4February2002(1h15p.m.)
Montreal,Canada

BrainstormingSessionontheClearing-HouseMechanism andTraditional
Knowledge
Clearing-HouseMechanism

5-9February2002
Nitra,Slovakia

RegionalMeeting on thePilotPhaseoftheBiosafety Clearing-House,
CentralandEasternEuropeRegion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1-13February2002
LasPalmasdelaGranCanaria,
Spain

TechnicalExpertMeetingonthe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of
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18-21February2002
Salinas,Ecuador

ThirdRegionalWorkshoponSustainableUseofBiologicalDiversity
SustainableUseofBiodiversity

18-19February2002
Yaounde,Cameroon

MeetingoftheICCPBureau(2002)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9-20February2002
Montreal,Canada

InformalMeeting on Formats,Protocolsand StandardsforImproved
ExchangeofBiodiversityInformation
Clearing-HouseMechanism

4-8March2002
Beijing,China

RegionalMeeting on thePilotPhaseoftheBiosafety Clearing-House,
Asia,PacificRegion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3-15March2002
Montreal,Canada

Technical Expert Meeting on Handling, Transport, Packaging and
Identification ofLivingModified Organisms(Article18,paragraphs2.b
and2.c)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8-20March2002
Montreal,Canada

Technical Expert Meeting on Handling, Transport, Packaging and
IdentificationofLivingModifiedOrganisms(Article18,paragraph2.a)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8-22March2002
Montreal,Canada

FirstMeeting ofthe Ad hoc TechnicalExpertGroup on Dry and
Sub-HumidLands
DryandSub-HumidLandsBiodiversity

18-20March2002
Bangkok,Thailand

RegionalPreparatoryMeetingforAsiaandthePacificinpreparationfor
COP6
ConferenceoftheParties

18-20March2002
Kingston,Jamaica

RegionalPreparatoryMeetingforLatin Americaand theCaribbean in
preparationforCOP6
ConferenceoftheParties

19-21March2002
Nairobi,Kenya

RegionalPreparatory Meeting forAfrica in preparation forthe Sixth
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COP6)
Conferenceofthe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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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arch2002
Sigüenza,Spain

Informalconsultation on thedevelopmentoftheStrategicPlan of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StrategicPlan/2010Targets

7-19April2002
TheHague,Netherlands

Sixth 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9April2002
TheHague,Netherlands

Meeting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22-26April2002
TheHague,Netherlands

Third Meeting 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fortheCartagena
ProtocolonBiosafety(ICCP3)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0-24May2002
Nelson,New Zealand

SecondMeetingoftheAdhocTechnicalExpertGrouponMarineand
CoastalProtectedAreas
MarineandCoastalBiodiversity

22May2002
Montreal,Canada

InternationalDayforBiologicalDiversity
SustainableDevelopment

13-15June2002
Wageningen,Netherlands

Liaisongroupmeetingonbiologicaldiversityofinlandwaters
InlandWatersBiodiversity

1-5July2002
Rome,Italy

Ad-HocTechnicalExpertGrouponMariculture
MarineandCoastalBiodiversity

9-13September2002
Montreal,Canada

Ad HocTechnicalExpertGroup on BiologicalDiversity and Climate
Change
ClimateChange

23-24September2002
Montreal,Canada

MeetingoftheCOPBureau
ConferenceoftheParties

23-27September2002
Montreal,Canada

Second meeting oftheAd HocTechnicalExpertGroup on Dry and
Sub-HumidLands
DryandSub-HumidLandsBiodiversity

11-12October2002
CartagenadeIndias,Colombia

LiaisonGroupmeetingonthe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21-22October2002
Montreal,Canada

SBSTTABureaumeeting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4-5November2002
Montreal,Canada

LiaisonGroupmeetingoncapacity-buildingfor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December2002
Montreal,Canada

MeetingoftheCOPBureau
ConferenceoftheParties

2-4December2002
Montreal,Canada

ExpertMeetingonmethodsandguidelinesfortherapidassessmentof
biologicaldiversityofinlandwaterecosystems
InlandWatersBiodiversity

2-4December2002
Montreal,Canada

Open-ended expertworkshop on capacity-buildingforaccesstogenetic
resourcesandbenefit-sharing
AccesstoGeneticResourcesandBenefit-sharing

2-4December2002
Rome,Italy

Workshop on Liability and Redressin the contextofthe Cartagena
Protocol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6-17December2002
Montreal,Canada

MeetingoftheICCPBureau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8December2002
Montreal,Canada

JointmeetingoftheCOPBureauandICCPBureau
CartagenaProtocolonBiosafety,ConferenceoftheParties

Year2003

16-17January2003
Montreal,Canada

ScopingmeetingoftheAdvisoryGroup forthesecondeditionofthe
GlobalBiodiversityOutlookReport
GlobalBiodiversityOutlook

10-12February2003
Montreal,Canada

Expertmeetingonindicatorsofbiologicaldiversityincludingindicators
forrapidassessmentofinlandwaterecosystems
Identification,Monitoringand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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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February2003
Paris,France

Implementing the CBD GTI Programme of Work:invitation to a
Follow-upWorkshopto3GTW
GlobalTaxonomyInitiative

19-21February2003
Montreal,Canada

Ad HocTechnicalExpertGroup meeting on thepotentialimpactsof
geneticuserestrictiontechnologiesonsmallholderfarmers,indigenousand
localcommunitiesandfarmers'rights
GeneticUseRestrictionTechnologies

24-26February2003
SantaCruzdelaSierra,Bolivia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Clearing-HouseMechanism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Clearing-House
Mechanism

9March2003
Montreal,Canada

Meeting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10-14March2003
Montreal,Canada

Eighth Meeting of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15March2003
Montreal,Canada

JointmeetingoftheCOPBureauandICCPBureau
CartagenaProtocolonBiosafety,ConferenceoftheParties

17-20March2003
Montreal,Canada

Open-ended Inter-SessionalMeeting on the Multi-YearProgramme of
WorkoftheConferenceofthePartiesupto2010
ConferenceoftheParties

31March-2April2003
Nairobi,Kenya

AfricaregionalmeetingontheClearing-House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10-11April2003
Montreal,Canada

LiaisonGroupoftechnicalexpertsontheBiosafetyClearing-House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6-8May2003
AddisAbaba,Ethiopia

Fourthworkshoponsustainableuse
SustainableUseofBiodiversity

13-16May2003
Helsinki,Finland

Ad Hoc TechnicalExpertGroup on biologicaldiversity and climate
change
ClimateChange

19May2003
Bonn,Germany

FourthmeetingoftheJointLiaisonGroupbetweenCBD,UNCCD and
UNFCCC
Cooperationwithotheragencies,organizationsandprocesses

21-23May2003
London,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CBD meeting "2010 - The Global Biodiversity Challenge" with
UNEP-WCMCandUNDP
StrategicPlan/2010Targets

3-5June2003
Montreal,Canada

Workshoponincentivemeasuresfortheconservationandsustainableuse
ofthecomponentsofbiologicaldiversity
Economics,TradeandIncentiveMeasures

5-6June2003
TheHague,Netherlands

Roundtableonprotectedareas-NetherlandsandMalaysia-ledinitiative
ProtectedAreas/In-SituConservation

10-14June2003
Tjarno,Sweden

AdHocTechnicalExpertGrouponprotectedareas
ProtectedAreas/In-SituConservation

1-3July2003
Rome,Italy

AdHocTechnicalExpertGrouponmountainbiodiversity
MountainBiodiversity

7-11July2003
Montreal,Canada

Meetingonthefurtherelaborationandguidelinesforimplementationof
theecosystem approach
EcosystemApproach

12-14August2003
Cancun,Mexico

Joint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al meeting on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nd the Inter-American Biodiversity
InformationNetwork:buildingpartnershipsthrougheffectivenetworking
Clearing-HouseMechanism

28-29August2003
Montreal,Canada

MeetingoftheICCPBureau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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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September2003
Prague,CzechRepublic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learing-House Mechanism and
European CommunityClearing-HouseMechanism jointregionalmeeting
forCentralandEasternEurope
Clearing-HouseMechanism

18September2003
Durban,SouthAfrica

LiaisonGroupMeetingonprotectedareas(inconjunctionwiththeWorld
CongressonProtectedAreas,8-17September2003)
ProtectedAreas/In-SituConservation

5-7October2003
KerryCounty,Ireland

Expertmeetingonthe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27-29October2003
Paris,France

Meeting of the Consultative Working Group of Experts on
Communication,EducationandPublicAwareness(CEPA)
Communication,EducationandPublicAwareness

6-8November2003
Montreal,Canada

InternationalWorkshoponProtectedForestAreas
ForestBiodiversity

9November2003
Montreal,Canada

Meeting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9November2003
Montreal,Canada

MeetingoftheSBSTTABureau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10-14November2003
Montreal,Canada

Ninth Meeting of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10November2003
Montreal,Canada

SecondGTICoordinationMechanism Meeting
GlobalTaxonomyInitiative

15November2003
Montreal,Canada

JointmeetingoftheCOPBureauandICCPBureau
CartagenaProtocolonBiosafety,ConferenceoftheParties

24-27November2003
Montpellier,France

Adhoctechnicalexpertgroupontheimplementationoftheprogramme
ofworkonforestbiodiversity
ForestBiodiversity

30November2003
Montreal,Canada

MeetingoftheCOPBureau
ConferenceoftheParties

1-5December2003
Montreal,Canada

SecondmeetingoftheAdHocOpen-endedWorkingGrouponAccess
andBenefit-Sharing
AccesstoGeneticResourcesandBenefit-sharing

8-12December2003
Montreal,Canada

ThirdmeetingoftheAdHocOpen-endedInter-sessionalWorkingGroup
on Article8(j)and Related ProvisionsoftheConventionon Biological
Diversity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16-18December2003
Ouagadougou,BurkinaFaso

The Clearing-House Mechanism: exchange of experiences on its
implementationatnationalleveland developingscientificand technical
cooperation
Clearing-HouseMechanism

Year2004

22-23January2004
BuenosAires,Argentina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alpreparatory meeting for the
seventh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Conventionon
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8February2004
KualaLumpur,Malaysia

AsiaandthePacificregionalpreparatorymeetingfortheseventhmeeting
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8February2004
KualaLumpur,Malaysia

African regionalpreparatory meeting forthe seventh meeting ofthe
ConferenceofthePartiesto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9-20February2004
KualaLumpur,Malaysia

Seventh Ordinary Meeting ofthe Conference ofthe Parties to 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13and17February2004
KualaLumpur,Malaysia

Meeting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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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February2004
KualaLumpur,Malaysia

JointMeetingoftheCOPBureauandtheICCPBureau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3-27February2004
KualaLumpur,Malaysia

First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servingastheMeetingof
thePartiestotheCartagenaProtocolon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4-26February2004
KualaLumpur,Malaysia

BiosafetyClearing-HouseTrainingWorkshop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5-7April2004
Viterbo,Italy

ForestsandForestEcosystems:PromotingSynergyintheImplementation
oftheThreeRioConventions
ForestBiodiversity

1May2004
Oaxaca,Mexico

Fourth meeting oftheGlobalTaxonomy Initiative (GTI)Coordination
Mechanism
GlobalTaxonomyInitiative

20-24June2004
IsleofVilm,Germany

EuropeanGlobalTaxonomyInitiative(GTI)Workshop
GlobalTaxonomyInitiative

13-17September2004
Gaborone,Botswana

RegionalWorkshop forAfricaonSynergyamongtheRioConventions
and other biodiversity-related conventions in implementing the
ProgrammesofWork on Dry and Sub-humid Landsand Agricultural
Biodiversity
DryandSub-HumidLandsBiodiversity,AgriculturalBiodiversity

4-6October2004
Geneva,Switzerland

Coordinationmeetingforrepresentativesofacademicinstitutionsactively
involvedineducationandtrainingprogrammesinbiosafety(organizedby
SAEFLincollaborationwiththeCBDSecretariat)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9-10October2004
Wellington,New Zealand

SecondAsianRegionalWorkshoponGlobalTaxonomyInitiative(GTI)
GlobalTaxonomyInitiative

18October-15November2004
Montreal,Canada

BiosafetyConsiderationsintheuseofGeneticallyModifiedOrganismsfor
ManagementofAnimalPopulations-OnlineConference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8-20October2004
Montreal,Canada

TechnicalGroupofExpertsonLiabilityandRedressundertheCartagena
Protocolon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8October2004
Montreal,Canada

LiaisonGroupmeetingonindicatorsforassessingprogresstowardsthe
2010biodiversitytarget
Identification,MonitoringandIndicators,StrategicPlan/2010Targets

19-22October2004
Montreal,Canada

Ad HocTechnicalExpertGroup on indicatorsforassessing progress
towards,andcommunicating,the2010targetatthegloballevel
StrategicPlan/2010Targets,Identification,MonitoringandIndicators

25-27October2004
Montreal,Canada

Expertgrouponoutcome-orientedtargetsfortheProgrammesofWorkon
thebiodiversity ofInland WaterEcosystemsand Marineand Coastal
Ecosystems
StrategicPlan/2010Targets,InlandWatersBiodiversity,MarineandCoastal
Biodiversity

1-3November2004
Bonn,Germany

Workshoponcapacity-buildingandexchangeofexperiencesasrelatedto
theimplementationofparagraph2ofArticle18oftheBiosafetyProtocol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3November2004
Montreal,Canada

InformalMeetingonInteroperabilityofInformationamongtheThreeRio
andOtherEnvironmentalConventions
Clearing-HouseMechanism

9-10November2004
Montreal,Canada

Meeting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on the Biosafety
Clearing-House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3-17December2004
Puerto de la Cruz, Tenerife
CanaryIslands,Spain

AdHocTechnicalExpertGrouponIslandBiodiversity
IslandBiodiversity

Year2005

10-21January2005
Bujumbura,Burundi

CentralAfrican Sub-RegionalTraining Workshop forKey Partnersof
NationalClearing-HouseMechanisms
Clearing-House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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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anuary2005
London,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Businessandthe2010BiodiversityChallenge
StrategicPlan/2010Targets

24-28January2005
Nassau,Bahamas

MeetingofExpertstodevelopaUsers'ManualontheCBD Guidelines
onBiodiversityandTourism Development
BiologicalDiversityandTourism

26-27January2005
Montreal,Canada

Coordinationmeetingforgovernmentsandorganizationsimplementingor
fundingbiosafetycapacity-buildingactivities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7-28January2005
Montreal,Canada

LiaisonGrouponCapacity-buildingfor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3-5February2005
Bangkok,Thailand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Workshop on the 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5February2005
Bangkok,Thailand

LiaisonGroupmeetingonIslandBiodiversity
InlandWatersBiodiversity

6February2005
Bangkok,Thailand

Meeting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7-11February2005
Bangkok,Thailand

Tenth meeting of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12February2005
Bangkok,Thailand

InformalAdvisoryCommittee(IAC)forCommunication,Educationand
PublicAwareness(CEPA)
Communication,EducationandPublicAwareness

14-18February2005
Bangkok,Thailand

ThirdmeetingoftheAdHocOpen-endedWorkingGrouponAccessand
Benefit-Sharing
AccesstoGeneticResourcesandBenefit-sharing

23-25February2005
Bucharest,Romania

TechnicalWorkshop on the developmentofregionalClearing-House
Mechanisms
Clearing-HouseMechanism

9-11March2005
Brasilia,Brazil

LatinAmericanandCaribbeanRegionalWorkshoponthe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12-13March2005
Brasilia,Brazil

ConsultationontheCross-CuttingInitiativeonBiodiversityforFoodand
Nutrition
AgriculturalBiodiversity

14-16March2005
Montreal,Canada

AdHocTechnicalExpertGrouponthereview ofimplementationofthe
ProgrammeofWorkonForestBiodiversity
ForestBiodiversity

14-16March2005
Montreal,Canada

ComplianceCommitteeundertheCartagenaProtocolon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6-18March2005
Montreal,Canada

Open-ended TechnicalExpertGroup on Identification Requirementsof
LivingModifiedOrganismsIntendedforDirectUseasFoodorFeed,or
forProcessing(Article18.2(a))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5-27April2005
BaguioCity,Philippines

AsianCapacity-buildingWorkshopforIndigenousandLocalCommunities
(inpartnershipwiththeTebtebbaFoundationandtheAIPPFoundation)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28-30April2005
BaguioCity,Philippines

AsiaAsian RegionalMeeting on theCompositeReporton Traditional
Knowledge(inpartnershipwiththeTebtebbaFoundationandtheAIPP
Foundation)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14-15May2005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LatinAmericaandCaribbeanLatinAmericanRegionalWorkshoponthe
CompositeReportonTraditionalKnowledge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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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May2005
Auckland,New Zealand

Ad HocTechnicalExpertGroup on Gapsand Inconsistenciesin the
InternationalRegulatoryFrameworksonInvasiveAlienSpecies
InvasiveAlienSpecies

21-22May2005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African RegionalWorkshop on the Composite Reporton Traditional
Knowledge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25-27May2005
Montreal,Canada

FirstmeetingoftheAdHocOpen-endedWorkingGrouponLiabilityand
RedressundertheBiosafetyProtocol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8-29May2005
Montreal,Canada

BiosafetyClearing-HouseTrainingWorkshop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9May2005
Montreal,Canada

COP-MOPBureaumeeting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30May-2June2005
Moscow,Russian

CentralandEasternEuropeanRegionalExpertWorkshoponSustainable
Use
SustainableUseofBiodiversity

30May-3June2005
Montreal,Canada

Second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servingasthemeetingof
thePartiestotheCartagenaProtocolon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30May-2June2005
Tokyo,Japan

Workshop on Cultural,Environmentaland SocialImpactAssessments
based on the Akwe Kon Voluntary Guidelines (in partnership with
UNESCO,UNU,FAO and the UN PermanentForum on Indigenous
Issues(UNPFII))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9-10June2005
Suva,Fiji

PacificPacificRegionalWorkshopontheCompositeReportonTraditional
Knowledge(inpartnershipwithCalloftheEarth-LlamadodelaTierra,
PacificOfficeoftheWorldCouncilofChurchesandtheUniversityofthe
SouthPacific)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13-17June2005
Montecatini,Italy

AdHocOpen-EndedWorkingGrouponProtectedAreas
ProtectedAreas/In-SituConservation

20-21June2005
Montecatini,Italy

Meetingofdonoragenciesand otherrelevantorganizationstodiscuss
options for mobilizing new and additional funding to developing
countriesfortheimplementationoftheprogrammeofworkonprotected
areas(activity3.4.7oftheprogrammeofwork)
ProtectedAreas/In-SituConservation

27-29June2005
Montreal,Canada

WorkshopontheJointWorkProgrammeonMarineandCoastalInvasive
Alien Species (jointly hosted by SCBD, GISP and Regional Seas
ProgrammeofUNEP)
InvasiveAlienSpecies

11-14July2005
Montreal,Canada

Advisory CommitteefortheProgrammeofWork on Article8(j)and
RelatedProvisions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11-15July2005
Montreal,Canada

AdHocTechnicalExpertGrouponImplementationofIntegratedMarine
andCoastalAreaManagement
MarineandCoastalBiodiversity

25-29July2005
Bonn,Germany

AdHocTechnicalExpertGrouponthereview ofimplementationofthe
ProgrammeofWorkonForestBiodiversity
ForestBiodiversity

5-9September2005
Montreal,Canada

AdHocOpen-endedWorkingGroupontheReview ofImplementationof
theConvention
Operationsof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13-16September2005
BuenosAires,Argentina

LatinAmericanandCaribbeanRegionalWorkshoponSustainableUse
SustainableUseofBiodiversity

13-16September2005
Helsinki,Finland

AdHocTechnicalExpertGrouponBiodiversityandClimateChange
ClimateChange

12-14October2005
Montreal,Canada

Group oflegaland technicalexpertson liability and redressin the
contextofArticle14(2)of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LiabilityandRedress-Articl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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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November2005
SaoPaulo,Brazil

Businessandthe2010BiodiversityChallenge
StrategicPlan/2010Targets

15-18November2005
Rome,Italy

AdHocTechnicalExpertGrouponRiskAssessmentundertheCartagena
ProtocolonBiosafety

21-25November2005
Montreal,Canada

Technical Workshop on the introduction of new information and
web-basedtechnologies

23-25November2005
Montreal,Canada

WorkshopontheJointGlobalWorkPlanonTerrestrialandFreshwater
InvasiveAlienSpecies

26November2005
Montreal,Canada

Meeting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on Communication,
EducationandPublicAwareness

27November2005
Montreal,Canada

Meeting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27November2005
Montreal,Canada

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 and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28November-2December2005
Montreal,Canada

Eleventh meeting ofthe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Advice
SubsidiaryBodyonScientific,TechnicalandTechnologicalAdvice

6-8December2005
Tobedetermined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alWorkshop on Communication,
EducationandPublicAwareness(CEPA)
Communication,EducationandPublicAwareness

13-15December2005
Tallinn,Estonia

CBD Clearing-HouseMechanism andECClearing-HouseMechanism joint
regionalmeetingforCentralandEasternEurope
Clearing-HouseMechanism

Year2006

18-20January2006
Tromso,Norway

Second Coordination meeting for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implementingorfundingBiosafetycapacity-buildingactivities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0-21January2006
Tromso,Norway

LiaisonGrouponCapacity-buildingfor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3-25January2006
Tobedetermined

Africa RegionalWorkshop on Communication,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CEPA)
Communication,EducationandPublicAwareness

23-27January2006
Granada,Spain

Ad HocOpen-ended IntersessionalWorkingGroup onArticle8(j)and
relatedprovisionsof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Article8(j):TraditionalKnowledge,InnovationsandPractices

30January-3February2006
Granada,Spain

FourthmeetingoftheAdHocOpen-endedWorkingGrouponAccess
andBenefit-sharing
AccesstoGeneticResourcesandBenefit-sharing

6-8February2006
Montreal,Canada

Second meeting ofthe Compliance Committee under the Cartagena
Protocolon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0-24February2006
Montreal,Canada

SecondmeetingoftheOpen-endedAdHocWorkingGrouponLiability
andRedressinthecontextoftheBiosafetyProtocol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21-23February2006
Tobedetermined

Centraland Eastern European RegionalWorkshop on Communication,
EducationandPublicAwareness
Communication,EducationandPublicAwareness

11-12March2006
Curitiba,Brazil

Biosafety-ClearingHousetrainingworkshopfordevelopingcountries

13-17March2006
Curitiba,Brazil

Third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servingasthemeetingof
thePartiestotheCartagenaProtocolonBiosafety
CartagenaProtocolonBiosafety

17-18March2006
Curitiba,Brazil

ExpertWorkshoponProtectedAreas
ProtectedAreas/In-SituConservation

18-19March2006
Curitiba,Brazil

LatinAmericanandCaribbeanregionalpreparatorymeetingfortheeighth
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CBD
ConferenceoftheParties



- 228 -

18-19March2006
Curitiba,Brazil

AsiaandthePacificregionalpreparatorymeetingfortheeighthmeeting
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CBD
ConferenceoftheParties

18-19March2006
Curitiba,Brazil

African regionalpreparatory meeting for the eighth meeting ofthe
ConferenceofthePartiestotheCBD
ConferenceoftheParties

19March2006
Curitiba,Brazil

BrainstormingmeetingonAvianFlu

19March2006
Curitiba,Brazil

Meeting ofthe InformalAdvisory Committee ofthe Clearing-House
Mechanism
Clearing-HouseMechanism

20-31March2006
Curitiba,Brazil

Eighth 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ConferenceoftheParties

26-29March2006
Curitiba,Brazil

High-LevelMinisterialSegment
Conferenceofthe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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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eetingsrelatedon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BiosafetyWorkingGroup

BereauMeeting

Committee

․AdvisoryCommitteefortheProgrammeofWorkonArticle8(j)andRelated
Provisions

․ComplianceCommitteeundertheCartagenaProtocolonBiosafety
․Meeting of the Compliance Committee under the Cartagena Protocolon
Biosafety

․MeetingoftheInformalAdvisoryCommitteeontheBiosafetyClearing-House

ConferenceoftheParties

․Extraordinary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totheConventionon
BiologicalDiversity

․Ordinary Meeting ofthe Conference ofthe Parties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Open-endedInter-SessionalMeetingontheMulti-YearProgrammeofWorkof
theConferenceofthePartiesupto2010

․JointmeetingoftheCOPBureauandICCPBureau

ExpertMeetings

․AdHocTechnicalExpertGroupmeetingonthepotentialimpactsofgeneticuse
restriction technologies on smallholder farmer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andfarmers'rights

․AdHocTechnicalExpertGrouponBiologicalDiversityandClimateChange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Gaps and Inconsistencies in the
InternationalRegulatoryFrameworksonInvasiveAlienSpecies

․AdHocTechnicalExpertGrouponindicatorsforassessingprogresstowards,
andcommunicating,the2010targetatthegloballevel

․AdHocTechnicalExpertGrouponImplementationofIntegratedMarineand
CoastalAreaManagement

․AdHocTechnicalExpertGrouponIslandBiodiversity
․Ad-HocTechnicalExpertGrouponMariculture
․AdHocTechnicalExpertGrouponmountainbiodiversity
․AdHocTechnicalExpertGrouponprotectedareas
․AdHocTechnicalExpertGrouponTraditionalKnowledgeandClearing-House
Mechanism

․Ad hoctechnicalexpertgroup on theimplementation oftheprogrammeof
workonforestbiodiversity

․Ad HocTechnicalExpertGroup on the review ofimplementation ofthe
ProgrammeofWorkonForestBiodiversity

․Expertmeeting on indicatorsofbiologicaldiversity including indicatorsfor
rapidassessmentofinlandwaterecosystems

․Expertmeetingonthe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ExpertMeeting on methods and guidelines for the rapid assessmentof
biologicaldiversityofinlandwaterEcosystems

․ExpertMeetingonHandling,Transport,PackagingandIdentificationofLiving
ModifiedOrganisms

․Expertconsultationoncoralbleaching
․Groupoflegalandtechnicalexpertsonliabilityandredressinthecontextof
Article14(2)ofthe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InternationalExpertMeetingon"BuildingtheClearing-houseMechanism"
․Meetingofexpertsonmarineandcoastalbiologicaldiversity
․MeetingofTechnicalExpertsontheBiosafetyClearingHouse
․Meeting oftheAd-HocTechnicalExpertGroup on BiologicalDiversityand
ClimateChange

․MeetingoftheAdhocTechnicalExpertGrouponDryandSub-HumidLands
․Meeting ofthe Ad hoc TechnicalExpertGroup on Marine and Coastal
ProtectedAreas

․Meeting oftheConsultativeWorking Group ofExpertson Communication,
EducationandPublicAwareness(CEPA)

․Meetingonthefurtherelaborationand guidelinesforimplementationofthe
ecosystem approach

․MeetingsoftheInformalAdvisoryCommitteeoftheClearing-houseMechanism
․Meeting of the Panel of Expert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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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ended TechnicalExpertGroup on IdentificationRequirementsofLiving
ModifiedOrganismsIntendedforDirectUseasFoodorFeed,orforProcessing
(Article18.2(a))

․Open-EndedMeetingofExpertsonCompliance.BacktoBackwithICCP2
․Open-endedMeetingofExpertsonCapacity-BuildingfortheImplementationof
theBiosafetyProtocol

․PanelofExpertsonAccessandBenefit-Sharing
․ScopingmeetingoftheAdvisoryGroupforthesecondeditionoftheGlobal
BiodiversityOutlookReport

․TechnicalGroup ofExpertson Liability and Redressunderthe Cartagena
ProtocolonBiosafety

․TechnicalExpertMeetingonHandling,Transport,PackagingandIdentification
ofLivingModifiedOrganisms

․TechnicalExpertMeetingonthe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of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TechnicalExpertGrouponMarineandCoastalProtectedAreas

InformalMeetings,
CoordinationMeetings
andConsultations

․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GTICoordinationMechanism Meeting
․InformalConsultation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Strategic Plan of the
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

․InformalConsultationontheprocesstoresumetheExtraordinaryMeetingof
COPtoadoptaprotocolonBiosafety

․InformalConsultationontheproposed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InformalMeetingonFormats,ProtocolsandStandardsforImprovedExchange
ofBiodiversityInformation

․MeetingoftheInformalAdvisoryCommitteeoftheClearing-HouseMechanism

Intergovernmental
Committeeforthe
CartagenaProtocol

․JointmeetingoftheCOPBureauandICCPBureau
․MeetingoftheICCPBureau
․Meeting 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fortheCartagenaProtocolon
Biosafety

․OrganizationalMeeting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fortheCartagena
Protocol

IntersessionalMeetingon
theOperationsofthe

Convention
․IntersessionalMeetingontheOperationsoftheConvention

LiaisonGroups

․LiaisonGroupMeetingofTechnicalExpertsonthePilotPhaseoftheBiosafety
Clearing-House

․LiaisonGroupMeetingofTechnicalExpertsontheBiosafetyClearing-House
․LiaisonGroupMeetingonDrylands
․LiaisonGroupMeetingonIndicators
․LiaisonGroupmeetingontheGlobalStrategyforPlantConservation
․Liaison Group Meeting on Alien InvasiveSpecies-Back toBack with the
GlobalInvasiveSpeciesProgrammeMeeting

․LiaisonGroupMeetingonEcosystem Approach
․LiaisonGrouponAgriculturalBiologicalDiversity
․LiaisonGrouponCapacity-buildingforBiosafety

MeetingofthePartiesto
theCartagenaProtocol

․MeetingoftheConferenceofthePartiesservingasthemeetingoftheParties
totheCartagenaProtocolonBiosafety

RegionalMeetings

․AsiaandthePacificRegionalWorkshopontheClearing-HouseMechanism
․AfricaregionalmeetingontheClearing-HouseMechanism
․AfricanMeetingoncapacity-buildingfortheBiosafetyClearing-House
․CHM regionalworkshopinAfrica
․CHM regionalworkshopinAsia
․CHM regionalworkshopinCentralandEasternEurope
․CHM regionalworkshopinLatinAmericanandtheCaribbean
․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Clearing-HouseMechanism and European
CommunityClearing-HouseMechanism jointregionalmeetingforCentraland
EasternEurope

․JointLatin Americaand Caribbean regionalmeeting on theClearing-House
Mechanism andtheInter-AmericanBiodiversityInformationNetwork:building
partnershipsthrougheffectivenetworking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alpreparatory meeting fortheseve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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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oftheConferenceofthePartiesto the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al Meeting on the Clearing-House
Mechanism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al Meeting on the Biosafety
Clearing-House

․RegionalPreparatoryMeetingforAfricainpreparationfortheSixthMeetingof
theConferenceoftheParties(COP6)

․RegionalPreparatoryMeetingforAsiaandthePacificinpreparationforCOP6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preparationforCOP6

․Regional Meeting on Biosafety Clearing-House and the Clearing-House
Mechanism inAfrica

․RegionalMeeting on thePilotPhaseoftheBiosafety Clearing-House,Asia,
PacificRegion

․RegionalMeetingonthePilotPhaseoftheBiosafetyClearing-House,Central
andEasternEuropeRegion

․SouthernAfricaRegionalTrainingWorkshopontheCommonwealthKnowledge
NetworkandCHM

RegionalWorkshop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alWorkshop on the Clearing-House
Mechanism

․TechnicalWorkshoponthedevelopmentofregionalClearing-HouseMechanisms
․RegionalWorkshop forAfricaon Synergy among theRio Conventionsand
otherbiodiversity-relatedconventionsinimplementingtheProgrammesofWork
onDryandSub-humidLandsandAgriculturalBiodiversity

StrategicPlan

․Open-endedintersessionalmeetingontheStrategicPlan,NationalReportsand
theimplementationoftheConvention

․SCBD meeting"2010-TheGlobalBiodiversityChallenge"withUNEP-WCMC
andUNDP

SubsidiaryBodyon
Scientific,Technical
andTechnological

Advice

․Meeting of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Technicaland Technological
Advice

WorkingGroup

․AdHocOpen-EndedInter-SessionalWorkingGrouponArticle8(j)
․AdHocOpen-endedWorkingGrouponAccessandBenefit-sharing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Liability and Redressunderthe
BiosafetyProtocol

․AdHocOpen-EndedWorkingGrouponProtectedAreas
․AdHocOpen-endedWorkingGroupontheReview ofImplementationofthe
Convention

․CBD/UNESCO ConsultativeWorkingGroupofExpertsonBiologicalDiversity
EducationandPublicAwareness

․Open-EndedAdHocworkingGrouponBiosafety
․SessionoftheIntergovernmentalCommitteeontheConventiononBiological
Diversity

․SessionoftheIntergovernmentalNegociatingCommitteeforaConventionon
BiologicalDiversity

Workshops

․AfricanRegionalWorkshoponSustainableUseofBiologicalDiversity
․BiosafetyClearing-HouseTrainingWorkshop
․Biosafety-ClearingHousetrainingworkshopfordevelopingcountries
․CentralandEasternEuropeanRegionalExpertWorkshoponSustainableUse
․ExpertWorkshoponProtectedAreas
․Implementing the Clearing-House Mechanism: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Experiences

․InternationalWorkshoponProtectedForestAreas
․LatinAmericanandCaribbeanRegionalWorkshoponSustainableUse
․Open-ended expert workshop on capacity-building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andbenefit-sharing

․RegionalWorkshoponSustainableUseofBiologicalDiversity
․Pan-EuropeanWorkshoponBuildingtheCHM Partnership:FacilitatingScientific
andTechnicalCooperation

․WorkshoponBiologicalDiversityandTourism
․Workshoponcapacity-buildingandexchangeofexperiencesasrelatedt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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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ofparagraph2ofArticle18oftheBiosafetyProtocol
․WorkshoponFinancingforBiodiversity(Co-organizedwithGEF)
․WorkshoponForestsandBiologicalDiversity
․WorkshoponIncentiveMeasures
․Workshoponincentivemeasuresfortheconservationandsustainableuseofthe
componentsofbiologicaldiversity

․WorkshoponLiabilityandRedressinthecontextoftheCartagenaProtocol
․WorkshoponLiabilityandRedressundertheCBD
․Workshoponsustainableuse
․WorkshopontheJointWorkProgrammeonMarineandCoastalInvasiveAlien
Species(jointlyhostedbySCBD,GISPandRegionalSeasProgrammeofUNEP)

․WorkshopontheStrategicPlan
․WorkshoponTraditionalKnowledgeandBiological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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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영국의 생물다양성 실행계획(UKBAP)관련 지출 내역

□잉글랜드(England)
England A B C D

DEFRA ․RelevantAgri-EnvironmentSchemes
․CountrysideStewardship(Capital)
․CountrysideStewardship(Revenue)
․EnvironmentallySensitiveAreas(Capital)
․EnvironmentallySensitiveAreas(Revenue)

163,310,377
37,522,589
66,104,280
17,612,420
42,071,088

2004/05
2004/05
2004/05
2004/05
2004/05

59%
34%
75%
17%
76%

96,70
12,65
49,25
2,95
31,84

ForestryCommission

․RelevantForestryCommission/ForestEnterpriseExpenditure
․ForestryCommission-GrantsandPartnershipFunding
․ForestEnterprise-Planning,Protecting&MaintainingtheStateForestAsset/
SocialandEnvironmentalAims

54,511,000
18,606,000
35,905,000

2003/04
2003/04
2003/04

33%
75%
11%

17,84
13,95
3,89

EnglishNature ․TotalConservationExpenditure 43,000,0002004/05 43% 18,60

HeritageLotteryFund
․TotalWildlifeandNatureConservation
-BiodiversityProjects
-LandAcquisitions

15,202,048
10,051,984
5,150,064

80%
80%
80%

12,16
8,04
4,12

WildlifeandCountrysideLink
(WCL)Organisations

․Estimatedspendingonnatureconservation 67,312,156 58% 38,73

DefraEnvironmentalActionFund ․BiodiversityProjects 1,410,2242004/05100% 1,41

CommunityForests ․TotalInvestment 20,608,8002003/04 10% 2,06

TheBigLottery ․GreenSpace&SustainableCommunitiesProjects
-People'sPlaces
-Wildspace

2,145,000
1,120,000
1,025,000

2003/04
2003/04
2003/04

41%
10%
75%

88
11
76

LandfillTaxCredits

․Total
-ObjectD-Expenditureonpublicopenspace&parks,naturereserves,
villagehallsetc.
-ObjectDA-ExpenditurespecificallyaimedatUKBAPandLBAPtargets

9,575,613
9,434,042

141,571

2005
2005

2005

11%
10%

80%

1,05
94

11

AggregatesLevySustainabilityFund ․BAP-RelatedProjectExpenditure 3,699,864 100% 3,69

CountrysideAgency ․LivingLandscapesExpenditure 8,000,0002003/040.25% 2

EnvironmentAgency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4,986,0002004/05100% 4,98

MOD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20,0002004/05100% 2

EULIFE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1,200,0002004/05100% 1,20

TheTubneyCharitableTrust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800,0002003/04100% 80

NERC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6,200,0002004/05 10% 62

CEFAS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5,0002004/05100%

EnglandTotal 401,986,082 50% 200,80

Note)A:TotalAnnualExpenditure,B:Year,C:%BAPSpend,D:BAPExpenditure,E:%HAP,F:HAPSpend,G:%SAP,H:SAP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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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일랜드(NorthernIreland)

NorthernIreland A B C D

DARD,NI ․RelevantAgri-EnvironmentSchemes

-CountrysideManagementScheme

-EnvironmentallySensitiveAreas

2,780,000

2,480,000

300,000

2005

2005

2005

33%

33%

33%

926,667

826,667

100,000

NorthernIrelandForestService ․ProgrammeExpenditure 11,854,000 2004/05 5% 592,700

EnvironmentandHeritageService

․RelatedProgrammeCosts

-NaturalHeritage&SharedDirectorateCosts

-NaturalHeritageGrants

8,938,000

5,957,000

2,981,000

2004/05

2004/05

2004/05

50%

50%

50%

4,469,000

2,978,500

1,490,500

HeritageLotteryFund

․TotalWildlifeandNatureConservation

-BiodiversityProjects

-LandAcquisitions

370,238

129,199

241,039

80%

80%

80%

296,190

103,359

192,831

WildlifeandCountrysideLink

(WCL)Organisations
․Estimatedspendingonnatureconservation 7,291,013 58% 4,195,226

LandfillTaxCredits

․Total

-ObjectD-Expenditureonpublicopenspace&parks,naturereserves,

villagehallsetc.

-ObjectDA-ExpenditurespecificallyaimedatUKBAPandLBAPtargets

1,037,196

1,021,862

15,334

2005

2005

2005

11%

10%

80%

114,454

102,186

12,268

TheTubneyCharitableTrust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14,000 2003/04 100% 14,000

NERC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700,000 2004/05 10% 70,000

CEFAS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1,000 2004/05 100% 1,000

NorthernIrelandTotal 32,985,447 32% 10,679,236

Note)A:TotalAnnualExpenditure,B:Year,C:%BAPSpend,D:BAPExpenditure,E:%HAP,F:HAPSpend,G:%SAP,H:SAP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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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트랜드(Scotland)

Scotland A B C D

ScottishExecutive(Environment&Rural

AffairsDept)

․RelevantAgri-EnvironmentSchemes

-CountrysidePremium &RuralStewardship

-EnvironmentallySensitiveAreas

-SitesofAreasofSpecificScientificInterest

․Biodiversityprocesssupport(incl.ActionGrantsScheme)

36,500,000

22,000,000

11,000,000

3,000,000

500,000

2004

2004

2004

2004

2005

78%

78%

78%

78%

80%

28,497,5

17,170,7

8,585,3

2,341,4

400,0

ForestryCommissionScotland

․RelevantForestryCommission/ForestEnterpriseExpenditure

-ForestryCommission-GrantsandPartnershipFunding

-ForestEnterprise-Planning,Protecting&MaintainingtheStateForestAsset/

SocialandEnvironmentalAims

48,946,000

15,840,000

33,106,000

2003/04

2003/04

2003/04

32%

75%

11%

15,470,4

11,880,0

3,590,4

ScottishNaturalHeritage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25,000,0002005/06 80% 20,000,0

HeritageLotteryFund

․TotalWildlifeandNatureConservation

-BiodiversityProjects

-LandAcquisitions

3,266,925

1,869,909

1,397,016

80%

80%

80%

2,613,5

1,495,9

1,117,6

WildlifeandCountrysideLink(WCL)

Organisations
․Estimatedspendingonnatureconservation 40,672,943 58% 23,403,0

LandfillTaxCredits

․Total

-ObjectD-Expenditureonpublicopenspace&parks,naturereserves,

villagehallsetc.

-ObjectDA-ExpenditurespecificallyaimedatUKBAPandLBAPtargets

5,786,003

5,700,460

85,543

2005

2005

2005

11%

10%

80%

638,4

570,0

68,4

EULIFE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1,000,0002004/05100% 1,000,0

TheTubneyCharitableTrust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200,0002003/04100% 200,0

NERC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3,700,0002004/05 10% 370,0

CEFAS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3,0002004/05100% 3,0

ScotlandTotal 165,574,871 56% 92,596,1

Note)A:TotalAnnualExpenditure,B:Year,C:%BAPSpend,D:BAPExpenditure,E:%HAP,F:HAPSpend,G:%SAP,H:SAP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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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일즈 (Wales)

Wales A B C D

WelshAssembly

․RelevantAgri-EnvironmentSchemes

-TirCymen&TirGofal

-EnvironmentallySensitiveAreas

-SitesofSpecialScientificInterest

-Otheragri-environmentschemes

27,000,000

20,000,000

5,000,000

1,000,000

1,000,000

2004

2004

2004

2004

2004

59%

59%

59%

59%

59%

15,988,0

11,842,9

2,960,7

592,1

592,1

ForestryCommissionWales

․RelevantForestryCommission/ForestEnterpriseExpenditure

-ForestryCommission-GrantsandPartnershipFunding

-ForestEnterprise-Planning,Protecting&MaintainingtheStateForestAsset/

SocialandEnvironmentalAims

21,511,000

5,664,000

15847,000

2003/04

2003/04

2003/04

28%

75%

11%

5,966,6

4,248,0

1,718,6

CountrysideCouncilforWales

․Total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NNRandSSSIs

-Biodiversitygrants

5,654,000

4,430,000

1,224,000

2003/04

2003/04

2003/04

80%

80%

80%

4,523,2

3,544,0

979,2

HeritageLotteryFund

․TotalWildlifeandNatureConservation

-BiodiversityProjects

-LandAcquisitions

1,160,789

588,909

571,881

80%

80%

80%

928,6

471,1

457,5

WildlifeandCountrysideLink(WCL)

Organisations
․Estimatedspendingonnatureconservation 10,723,888 58% 6,170,4

LandfillTaxCredits

․Total

-ObjectD-Expenditureonpublicopenspace&parks,naturereserves,

villagehallsetc.

-ObjectDA-ExpenditurespecificallyaimedatUKBAPandLBAPtargets

1,525,546

1,502,992

22,554

2005

2005

2005

11%

10%

80%

168,3

150,2

18,0

EnvironmentAgency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1,088,0002004/05100% 1,088,0

MOD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10,0002004/05100% 10,0

EULIFE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80,0002004/05100% 80,0

TheTubneyCharitableTrust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20,0002003/04100% 20,0

NERC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1,000,0002004/05 10% 100,0

CEFAS ․BiodiversityRelatedExpenditure 1,0002004/05100% 1,0

WalesTotal 69,774,224 50% 35,044,3

Note)A:TotalAnnualExpenditure,B:Year,C:%BAPSpend,D:BAPExpenditure,E:%HAP,F:HAPSpend,G:%SAP,H:SAP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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